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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중국의 농업 문제는 농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농업의 기반인 농촌과 농업

에 종사하는 농민 등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업의 하

나인 농업보다 광범위하다는 의미에서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문제”라

고 칭해진다. 삼농 문제는 신중국 설립 이전부터 중국이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WTO 가입으로 농업 개혁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삼농 문제가 다시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전인대, 정치협상회의, 농업공작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 삼농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2004년 이래 3년 연속 농

업․농촌․농민을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삼농 문제 해

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삼농 문제를 최대 현안의 하나로 중시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농 문제는 낙후된 중국의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삼농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저

서가 출간되었다. 중국의 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삼농 문제의 배경

과 원인, 그리고 토지와 식량, 조세와, 농민조직 등 분야별 연구결과를 집대

성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중국 농업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연구원에서 이 

연구 결과의 한글 번역판을 자료집으로 출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하한

다. 모쪼록 이 연구자료집이 중국 삼농 문제의 형성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전

체 중국의 농업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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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집의 번역을 담당한 지성태씨와 번역판의 

교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해준 이현주씨에게 감사드린다.

200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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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우리는 유행을 따른 적이 없으며, 사회적 핫이슈를 다루는 것에도 익숙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몇 

해 전 우리는 이와 같은 책을 쓰고 싶었지만, 새로이 주어지는 연구 과제

들과 기타 급히 마쳐야 할 일에 쫓기다 보니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중국의 “三農” 문제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국민들의 논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신중국의 발전사

에 밝은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국가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도

시와 농촌의 분할, 한 국가의 두 정책”의 불균형발전 노선을 취하여, 장기

간 농촌에서 농업 잉여를 가져갔고, 공공자원 배분을 공업과 도시에 편중

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

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의 격차, 공업과 농업의 격차,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 및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아주 커졌습니다. 최근, 이러한 오래

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

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농촌은 정말로 가난하고, 농민은 정말로 고통스

러우며, 농업은 정말로 위태롭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현재, 농업·농촌과 농민의 “三農” 문제는 오늘날 중국의 가장 중대한 경

제·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안에 내포된 심층적 모순은 이미 겉으

로 표출되고 왔습니다. 때때로 이익을 놓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일촉즉발의 사회위기를 양성하고 있어, 이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三農” 문제가 당의 제16차 전

국대표대회, 16회 3중전회, 2004년 1호 문건과 “양회( ; 역자 주: 전국인

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극히 주목을 받은 이유입니다.

중공중앙은 “三農” 문제 해결을 모든 사업의 “최우선(重中之重)”에 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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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원자바오( 家宝) 총리가 <정부사업보고>에서 엄숙하게 다짐하였습니

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는 전국 농민의 복음이며, “三農” 문제 해결에 있어 

희망을 가져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식과 다짐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며, 국민들의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三農” 문제 

해결이 이처럼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사회문제라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이

익관계, 권력구조, 도시와 농촌 사회 운영과 발전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으로, 반드시 모든 사회집단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

고, 기득권자와 강한 집단의 “네가 정책이 있다면 나는 대책이 있다”란 식

의 방해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국력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려우며,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끊임

없는 노력으로, 각종 어렵고 힘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

룰 때만이, 도시와 농촌이 상호 작용할 수 있고, 공업과 농업이 상호 협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이익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三農” 문제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한층 더 심화하고, “三農” 문제 해결

의 사고와 유기적 정책을 계속해서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다

각적인 시각으로 “三農” 문제에 대해 회고하고 전망해야 합니다. 만약 중

국 “三農”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경

제·사회의 협력발전을 촉진하는데 미약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으로도 우리가 책을 펴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아주 불균형하며, 동·중·서부 지역의 발전 격

차는 그야말로 하나의 역사적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三農” 

문제의 상황도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로 집단적 수치, 유형별 

수치와 평균 수치를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역사적 고찰과 현실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사례를 통한 논증방법은 사용하지 않았

습니다. 특별히 발전했거나 특별히 발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를 이용

해서는 중국의 현실을 전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독특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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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발전이론을 통해서는 중국의 

“三農”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관

련된 발전이론을 참조하고, 주로 우리 자신과 기타 학자들의 연구결과만

을 이용하여, 중국 “三農” 문제의 변화 발전에 대한 발자취와 추세를 실제 

상황에 맞게 기술하였습니다.

우리는 중국 “三農” 문제에 있어 순조로운 상황 변화의 시작과 이미 진

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술한 문제들은 결국 역사가 될 

것이며, 우리가 내린 전망은 결국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의 노

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든, 우리가 한 “회고”와 “전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절대로 망각할 수 없습니

다 역사가 주는 교훈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가지 점에 대해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책은 우약봉(牛若

峰), 이성귀(李成 ), 정유귀( 有 ) 이 세 사람이 기획하여 설계한 것이며, 

우약봉이 편집을 주관하고 원고를 종합하였습니다. 둘째, 이 책 대부분의 

장과 절은 산재 되어 있는 연구보고와 논문을 기초로 하여 완성된 것이며, 

한번에 써 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막 난 흔적도 있고, 

각 장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책 안에 인용된 자료의 저자들과 우리를 위해 이 책을 출판해 

준 중국사회과학출판사, 그리고 중국중소기업투자유한공사와 국가 소프트

과학연구기금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수준에 한

계가 있는지라, 책에 아마도 이런 저런 결함과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독

자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과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

200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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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三農” 문제: 총체적인 문제

연구를 행하는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三農” 문제 안에 내포된 의미, 문제들 간의 상호관계, 각 시기별 “三農” 

문제의 위상과 중점과제, 그리고 정책목표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모

두 잘 알다시피, 공업화의 길로 접어든 국가의 공업과 농업 상호간의 관

계는 경제발전 단계와 국가의 농업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농업은 국민경

제의 기초이며, 경제성장은 공업과 농업의 협력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식량 등 주요농산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공업발전이 정체될 

수 있으며, 결국 대규모의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신중국(역자 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의 중국을 지칭함) 건설이후 이미 수차례에 걸

쳐 비교적 대규모의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실제로 신중국에 있어 “三農” 

문제는 줄곧 총체적인 문제였으며, 오랫동안 “三農”은 인위적으로 국가의 

공업화와 도시발전을 위한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의 16대(역자 주: 제16차 전국

대표대회)와 16회 3중전회에서 “三農”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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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三農” 문제에 내포된 의미

소위 말하는 “三農” 이란 농민·농업·농촌을 나타낸다. 따라서 “三農” 문

제란 농민문제, 농업문제, 그리고 농촌문제를 총칭한다. 다시 말해서, “三

農” 문제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문제이며, 한 문제에 종속된 세 분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신중국의 “三農” 문제는 국가의 공업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

사회 변혁과 발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있어 심각

한 왜곡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사회의 구조는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발전기회와 대우 면에서도 극심한 불평등을 불러 

일으켰다. 반세기에 걸쳐 누적되어오면서, “三農”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구조로 인한 모순을 통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농민·농업·농

촌의 발전은 도시에 비해 매우 뒤져있으며, 몇몇 비교적 발달한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농촌, 특히 식량을 주생산으로 하는 농촌은 아직도 농업

사회에 머물러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수준 격차와 도시와 농촌 주

민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三農” 문제와 연관된 사회모순, 이익충돌 등과 같은 문제들이 이미 표면

화되고 있으며,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사회안정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三農” 문제는 이미 오늘

날 중국의 가장 중대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총체적 시각에서 볼 때, “三農” 문제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도, 그 문제들 각각의 함의와 목표에는 차이가 있다.

어느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三農”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고 있

으며, 어느 하나의 문제도 독립된 것이 아니다. 즉, “三農” 문제는 분리할 

수 없으며, 단독적인 농업문제는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농업문제가 아니라 “三農” 문제이다. 어떠한 농업문제도 독립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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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해결방안 또한 독립적이지 않다. 농업문제는 절대 간단한 경제문

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학 문제이며, 정치학 문제이다(온철군: , 

2001).

또 다른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三農”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해하여 볼 수도 있다. 먼저 “三農” 문제 사이에 아주 밀접

한 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세 문제 각각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졌으며, 분리하여 연구 및 토론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필

요에 따라서, 농민문제, 농업문제, 그리고 농촌문제를 분리하여 연구·토론

할 수 있다. 기존에 쓰인 문헌을 살펴보면, 농업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이, 농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이, 농민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정치학이 각각 담당하였다(조리군:曹利群, 2003). 둘째, “三農” 문제 중 

어느 한 문제만 독립적으로 연구·토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한 방면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 문제들에 관해 전면적이고 합당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우리가 농업문제를 살펴볼 때, 첫째, 반드시 농민의 이익과 연관을 지

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민은 농업생산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

드시 농촌과 연관을 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촌은 농민이 거주하는 지역

인 동시에 농업이 이루어지는 기초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경

제학적 시각으로만 “三農” 문제를 완전히 분석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경

제학,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 등 다각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로소 “三農” 문제의 본질과 상호관계를 심도 있게 나타낼 수 있다. 현

재, “三農” 문제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그리고 윤

리학을 통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三農” 문제 

연구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三農” 문제에 있어 각각의 문제들이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

으로 연구·토론 할 수 있다. 여기서 각 문제들을 구분하여 설명해 보자.

농민문제. 장기적으로 볼 때, 농민문제가 당연히 “三農” 문제의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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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도 문제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 농민은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회집단이다. 신민주

주의 혁명 시기는 물론,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 시기, 그리고 개혁개방의 

신시기에 있어, 농민문제는 줄곧 중국의 주된 문제였다. 문제의 함축된 의

미와 내용에서 볼 때, 현 단계의 농민문제는 농민의 불완전한 권익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①토지문제, 즉, 농지소유권과 처분권에 관한 문제, 농지의 

비농업 용지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의 재산권 행사문제, 농지를 상실했거

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의 농지에 대한 권리 혹은 취업문제. ②생

산경영수익문제. ③잉여농민의 취업문제, 비농업으로의 취업기회와 노동조

건, 그리고 노동보수, 이주권과 도시에서 “외지인”으로서의 사회보장문제 

등을 포함한다. ④농민의 사회·정치적 권익문제. ⑤농민의 조직화문제, 즉 

시장 진입에 있어 농민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농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 형성과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대우를 쟁취하는 문제.

농민은 점차 분화되어가는 사회집단이다. 시장경제라는 조건과 현대화 

과정에서 대다수의 농민은 직업전환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가난을 극

복하고 부를 축적하기까지는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나

서야 비로소 농민은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농민과 도시민의 차이가 사라질 것이며, 농민의 수는 적어질 

것이다.

농업문제. 주로 경제문제: ①국가 상황에 적합한 농업발전모델과 경영방

식 선택문제. ②종합적 농업생산력 향상, 도시와 농촌주민의, 그리고 국민

경제발전에 필요한 농산물 수요에 대한 공급 보장문제, 실질적으로 어떠

한 비용─수익구조를 통해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 ③농산물시장체제와 국

가의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체계 문제, 그리고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문제. ④농업현대화 문제, 즉 본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술을 채택하여 전

통농업에서 현대화된 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⑤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생태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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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제. 농촌종합발전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대체로 살펴보면, 농촌종

합발전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한다. ①농촌지역 3차 산업 구조의 

문제. ②농촌 기반시설 건설과 공업화, 그리고 도시화 문제. ③새로운 형

태의 지역 건설, 정치구조, 정규조직과 비정규조직, 향촌자치모델 선택 문

제. ④농촌사회, 문화·위생사업, 공공서비스체계와 사회보장체계 문제. ⑤

도시와 농촌의 종합계획, 농촌사회의 안정과 질서 있는 발전문제.

비록 “三農” 문제를 분리하여 살펴보고, 연구 혹은 토론할 수는 있지만, 

어느 문제도 독자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단지 시기에 따라 그 문제들

이 가지는 중요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시기별 “三農” 문제

기본적인 국가 상황과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공산당과 그 지도하

의 인민정권, 그리고 농민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각 시기별, 

당의 “三農”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상황과 과제 변화에 따라 변화·

발전하였다. 그 중에는 성공의 경험도 있었고, 실패의 교훈도 있었다.

2.1.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의 농민문제

구 중국(역자 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중국을 지칭함)은 

소농경제 위주의 반식민지·반봉건적인 농업국가였고, 공업화 과정을 겪지 

않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三農” 문제는 역사가 남긴 과제라고 볼 수 있

다.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의 농민문제는 주로 토지문제였다. 구 중국의 토

지제도는 매우 불합리하였다. 당시 농촌인구의 10%도 안 되는 지주와 부

농들이 70~80%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민들을 잔혹하게 착취했

다. 반면 농촌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빈농, 소작농, 중농(역자 주: 빈농과 

부농의 중간) 및 기타 노동인민은 20~30%의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일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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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힘들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했다. 손중산(

中山)선생이 주도한 신해혁명은 농민대중을 등에 업지 못했기 때문에 결

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주계급의 토지사유제를 없애고, 농

민의 토지소유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耕

者有其田)을 실현하는 것은 공산당이 주도한 신민주주의 혁명의 가장 기

본적인 과제가 되었다. 

신민주주의 혁명은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가 서로 결탁하여 

완전 무장한 반동통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무장한 혁명세력이 무장

한 반혁명세력에 대항하였고”,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국정권을 차지한 것이 중국혁명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세 개의 커

다란 산(저자 주: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에 억눌린 사회 최하층

인 농민들이 바로 혁명의 주역이었다. 공산당은 농촌에서 자신의 성장 본

거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인민혁명 전쟁에 필요한 병력의 공급지, 식량

의 공급지, 재원의 공급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군중들의 기지 또

한 농촌에서 찾았다. 당이 정확한 정책과 전술을 채택하고, 농민들로 하여

금 당과 결합하여, 혁명의 일선에 서게 하는 것이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이었다.

신민주주의 혁명의 전 과정에 있어 공산당이 농민을 단결시키는 일은 

줄곧 토지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농민협회라는 조직적 수단을 

통해 진행되었다. 북벌대혁명시기(저자 주: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라고도 

한다), 모택동을 비롯한 공산당원들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민협회를 조직하

도록 하여, “토호와 악질 지주를 처단하고”, 불법을 자행한 지주를 처벌하

도록 하였으며, 소작료와 이자를 내리도록 하였다. 호남(湖南)등지에서는 

결국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농민협회에 귀속 되는가”하면, “전에 볼 

수 없었던 농촌대혁명이 일어나는”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토지혁명시기

(저자 주: 제2차 국내혁명전쟁), 공·농·병(역자 주: 노동자, 농민, 그리고 군

인을 뜻함)이 주체가 된 무장할거를 통해, 혁명근거지에서 균전정책(均田

政策;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토지를 몰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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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모두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토지를 분배 받은 농민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홍군( )을 도와 역포위 토벌에 참여해야 했으며, 붉은 

정권( 色政 )을 보위해야 했다. 항일전쟁시기, 더 많은 사람들을 단결시

켜 항일전쟁에 참전, 혹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공산당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소작료와 이자를 내려 합리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해방전쟁시기(저자 주: 제3차 국내혁명전쟁), <중국 

토지법 대강>에 의거하여, 오래된 해방구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몰수한 지주의 토지와 부농의 잉여토지를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에게 분할하여, 농민소유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수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일선에 굳건히 서서, 적극적

인 태도로 강력히 지원하거나 직접 인민해방전쟁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

럼으로써, “두 운명이 걸린 대결전”의 결말을 결정지었다.

중국신민주주의 혁명의 역사는 농민이 어느 쪽에 서느냐가 정당과 집단

의 승패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중국공산

당이 주도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농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결국 전국정권 획득이라는 승리를 얻게 된다. 

2.2. 국민경제 회복시기의 “三農” 문제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인해, 1949년 10월 신중국 건립시

기, 국민경제는 이미 붕괴상태에 놓여있었다.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4,000만 

명에 달했고, 도시 실업자수는 대략 400만이었다. 농업생산은 최저 수준으

로 곤두박질 쳤고, 1949년 전국 일인당 평균 농산물 생산량은 다음과 같

다. 곡물 209㎏, 면화 0.8㎏, 유재료 4.8㎏, 돼지·소·양고기 4.1㎏, 수산물 0.9

㎏. 실제 농민 일인당 연평균 곡물 점유량은 약 100㎏에 불과했다. 일년 

내내 고생한 결과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중국 건립 초기, 당과 정부는 국민경제의 회복을 당시의 주된 

임무로 삼았으며, 전인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문제를 “三農”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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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7회 3중전회에서 약 3년(1950~1952년)의 시간을 이용하여,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고, 국민경제를 전면적으로 회복하며, 재정경제의 근본적인 

호전을 가져올 것을 결정하였다. 3중전회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첫째, 전국토지개혁이 완전히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상공업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

째, 국가기구에 필요한 경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

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민주주의 혁명을 끝까지 진행시켜야 하며, 여덟 

가지의 사업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그 중에서 새로운 해방구의 토지개

혁을 절차와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새로운 해방구의 토지개혁은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의 규정에 의

거하여 진행되었다. 신해방구의 토지개혁은 구해방구의 토지개혁과 비교

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첫째, 역사적 조건이 달랐다. 신중국 성립 이

후, 국가가 관료들의 자본을 몰수함으로써 전국의 경제권을 장악할 수 있

었다. 둘째, 신해방구의 토지개혁의 주된 목적은 혁명전쟁을 지원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농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셋째, 신해방구의 토지개혁에 있어 부농을 존속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부농의 잉여토지를 더 이상 몰수하지 않았다. 토지개혁법에는 “자기가 직

접 경작하거나 고용인을 통해 경작하는 부농 소유의 토지와 기타 재산은 

보호하며,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주에 대해서

는 몰수당한 토지, 농업용 가축, 농기구, 잉여양식과 가옥을 제외하고는 

숨겨놓은 재산, 여분의 재산, 옷과 생활용품 등의 기타 재산은 몰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농업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

은 도움이 되었다.

신해방구의 토지개혁에서 빈농과 소작농에게 의지하고, 중농 및 중립적

인 부농과 단결하며, 지주를 고립시키는 방침을 실시하였다. 농민협회를 

통해 빈농·소농·중농의 정치적 우세를 확립하였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

안 신강(新疆)과 서장(西藏) 등 소수민족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토지

개혁을 끝냈으며, 대략 3억에 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농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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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에게 약 7억 무( )에 달하는 토지와 기타 생

산 자재를 분배하였다. 전국에 걸친 토지개혁의 완성은 중국의 2천여 년 

동안 지속된 봉건착취제도의 종결과 지주계급의 근본적인 소멸을 의미한

다. 농민토지소유제의 성립과, 경작자가 그 토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의 실

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농민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생산의욕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농업생산총액도 점차 증가

하였다. 1950~1952년 매년 각각 전년 대비 17.8%, 9.4%, 그리고 15.2%씩 증

가하였으며, 1952년에는 전국 식량 총생산량이 역대(1936년) 가장 높았던 

수준을 초과하였다. 또한 전국에 걸친 토지개혁의 완성을 통해 국가 공업

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2.3. 계획경제시기의 “三農” 문제

1953년부터 중국은 국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년)을 실시하

였으며, 이것은 국가 공업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후 몇 차에 걸친 5개년

계획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정치적 방해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국가 

공업화 전략의 총체적 목표 아래서 끊임없이 “三農” 문제 해결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하게 된다. 

국가 공업화는 농업이 제공하는 원시 자본축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

다. 신중국 성립 초기, 일인당 국민총생산(GNP)은 약 60달러에 불과했으

나, 공업화를 먼저 시작한 국가의 일인당 GDP는 200~300달러에 달했다. 

1949년 10월부터 1957년 말까지 정부가 경제건설에 투입한 재정지출은 단

지 796.51억 위안에 불과했으며, 연평균 100억 위안을 지출한 셈이다. 그렇

다면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했단 말인가?  비록, 당시의 농업잉여가 아주 

적긴 했지만, 여전히 국가 공업화의 시작을 위해서 원시 자본축적, 원료와 

식량을 제공해야만 했다. 즉, “三農”을 억누르는 것 이외의 다른 좋은 방

도가 없었다. 이로써 국가 공업화의 과정에 있어 “三農” 문제의 역사적 

위치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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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는 국가 공업화의 전략 목표에 반드시 복종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농민들의 수중에서 농업잉여를 문제없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첫째, 농산물

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통일적으로 계약·구입하는 제도(低价 派 制度)

를 실시하고, 공·농산품가격의 “협상가격차(剪刀差)”를 통해 축적자본을 

획득하였다. 또한 교역비용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저가원료를 공급 받았

다. 둘째, 국가 공업화는 단지 도시와 공업·광업지역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농촌은 농업에만 종사해야 했고, 비농업의 발전은 제한되었다. 도시와 농

촌 사이에 자원의 자유로운 유동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이 엄격히 

구분된 호적제도와 도시 편향적인 발전정책을 실시하였다. 셋째, 소농경제

에 대하여 “사회주의개조”를 실시하였다. 먼저 합작사(合作社: 실제로 집

단화를 뜻한다)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58년 “정사합일(政社合一)”의 인민

공사로 전환됨으로써, 고도로 집단화된 “三農”체제를 만들었다. “삼위일체

(저자 주: 통일적인 계약·구입제도, 도시와 농촌을 구분 짓는 호적제도, 그

리고 정사합일의 인민공사제도를 뜻함)”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농민을 

농촌에 묶어두었고, 농촌을 농업에 묶어두었으며, 농업을 식량생산 위주의 

생산구조에 식량의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식(食)”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삼위일체” 제도의 마련을 통해 “三農”으로 하여금 국가 공업화 

전략에 복종 혹은 복무 시키려는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였다. 그러나 “三農” 

문제는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얻지 못했다.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공업화 

추진에 따라, 도시에 현대화된 생산력을 집중·성장시키는 반면, 농촌 잉여

노동력의 유입을 억제하였다. 농업이 공·농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살펴보면, 1949년 70%에서 1978년 25.6%로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에

서 차지하는 농업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52년 85.6%, 1978년 84.2%로 

거의 변화가 없다. 경제구조의 중심이 이미 도시와 공업으로 이동한 상황

에서, 여전히 이처럼 많은 농촌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 공업화 

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농업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세 가지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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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농업은 경종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경종업

은 식량생산 위주로 이루어졌고, 또 식량생산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 작물 

위주로 이루어졌다. 핵심은 식량의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20세기 70년대 말까지도 농업은 여전히 국민경제에 있어 가장 빈약한 

부문이었다. 1977년 한 대대(역자 주: 인민공사의 조직 단위)의 평균 공동 

적립금은 1만 위안이 체 되지 않아 중형 트랙터도 구입하지 못했으며, 심

지어 간단한 재생산도 유지하기 어려웠다. 수많은 인민, 특히 농민은 기본

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약 1/4가량의 인민공사 생산대의 연

평균 일인당 분배금은 40위안 이하였고, 전국 농민의 일인당 식량 배급량

은 150㎏ 이하 여서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또한, 당시 농촌에는 2.5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낙후된 생산력 구조와 수준에서 집단화를 통해 소농경제를 개조하

겠다는 노선이 실패하였음을 말해준다.

계획경제시기의 “三農” 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국가 공업화와 도시발

전에 공헌할 것을 강요했을 뿐, 농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발전공간을 마

련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의 시각, 혹은 정부의 입장 등에 관계없이, 

“三農”의 국가 공업화에 대한 공헌에 있어 사실상 일종의 보이지 않는 한

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경제의 고속성장은 농업의 기초적 적재능력을 

초과할 수 없었고, 농민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한계를 초과하게 되었고, 경제발전은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농업

은 위기를 숨기게 되면서, 결국 대규모의 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

어, 1953~1957년, 1966~1971년, 그리고 1985~1988년, 전국 공업의 연평균 성

장률은 각각 17.9%, 12.1%, 그리고 17.8%였으나, 이와 같은 공업의 고속성

장에 뒤이은 1958~1962년, 1972~1978년, 그리고 1989년의 농업 연평균 성장

률은 각각 –4.3%, 2.9%, 그리고 3.1%에 그쳤다. 너무 빠른 공업 성장은 농

업의 적재능력을 초과하였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결국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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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초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 경제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한계가 전형적으로 표출된 경우이며, 또한 “농업이 국민경제

의 기초”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명확한 주석인 셈이다. 

2.4. 전환시기의 “三農” 문제

중공 11회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은 경제전환기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이익구조를 조정하며, 국가 공업화와 도시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게 된다.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가 공업화와 도시발전을 위한 “三農”에 대한 억

압으로 인해, “三農” 문제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11회 3

중전회는 <중공중앙의 농업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

정(초안)>을 통해 공·농업 관계에 대한 대규모 조정을 요구하였다. 앞선 

중앙사업회의에서 진운( 云)동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먼저 농민

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 회의 이후, 국가는 공업과 

농업 관계의 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중대한 조치들을 채택하였

다. ①농산물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농업용 생산자재 가격을 인하한

다. 통일적으로 계약·구입하는 농산물의 품종과 수량을 줄이고, 식량과 면

화를 수입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돕

는다. ②정부는 농업에 대한 재정 투입, 신용대출과 농업 관련 공업에 투

입을 늘린다. ③빈곤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빈곤층이 하루 빨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④농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농업체제를 

개혁하고, 인민공사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정승포경영제도(家庭承包 制

度)를 실시한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로 인해 국가와 농민의 이익관계에 

초보적인 개선을 가져왔으며, 농촌 생산력에 자주권을 가져 다 주었다. 향

진기업이 나타나면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농업생산이 고속

성장하였다. 공업과 농업의 발전속도 차이를 비교하면, 1952~1978년 4.1: 1

에서 1979~1984년 1.1: 1로 개선되었다. 신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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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수평적 협력발전을 이루게 된다.

점차 시장 중심으로의 체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적 오랫동안 탐

색기와 과도기를 거쳐야만 했다. 당의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면적인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확정하였다. 경제전환

기에 구 계획경제체제는 저절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자기를 표현하였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록 학

계에서는 20세기 90년대 초반 국가 공업화의 원시 자본축적 단계는 끝났

으며, 중기 발전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하였다고 인정하였지만, 도시와 농촌

이 평행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지는 못했으며, 총체적으로 

“공업이 농업을 보완”하는 단계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다. 90년대 전반에 

걸쳐 국가 공업화와 도시 현대화는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으며, “三農”

으로부터 더 많은 잉여를 거두어감으로써 농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에 손해

를 입히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

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수준 차이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득격차는 다

시 벌어졌으며, 빈부격차도 더욱 심해졌다. 중국의 비교적 탄탄한 현대 공

업화체계와 도시 현대화의 번영은 “三農” 발전기회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

어진 것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三農” 문제의 심층적인 모순은 점차 

표면화 되었고, 오늘날 사회구조와 사회안정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실천적 발전을 통해, 국민은 “三農”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련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정책목표를 단순한 증산 목표에서 생

산과 수익을 모두 중시하는 증산증수 목표로의 전환, 농촌의 단순한 농업

생산 발전 목표에서 1·2·3차 산업과 경제·사회의 종합발전 목표로의 전환, 

단순한 도시 현대화 목표에서 농업의 산업화, 농촌의 공업화·도시화, 그리

고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원화 목표로의 전환, 그리고 “농민에게 평등한 

국민대우 부여” 등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내 상황만을 고려했을 뿐이다. 또 다른 방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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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 이후, 중국 “三農”의 국제환경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三農”의 

발전은 국제경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선진국들의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

준이며, 높은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국제무역에 있어 불공평을 초래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기술(허용보조)장벽 또한 무역보호주의를 위

한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치열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중국은 반

드시 “三農”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WTO규칙에 적합한 농업 지원체

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용 가능한 “박스(BOX)”정책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

다. 뉴라운드 농업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국가의 농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어 공평한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三農”이 국제경쟁에 참여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제약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며, 주도적인 요소와 산업의 혁신을 가

속화해야 한다. 중국 농산품에 있어 과학기술의 함량과 식품안전보장(녹색

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중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높이며, 축적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三農”의 지원방식을 조정

해야 하며, 지원수준을 높이고, 지원 중점을 유통영역에서 생산부문으로 

전환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가공영역에서 이익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지뿐만 아니라, 농민에 대한 인력자본 

투입도 대폭 늘려야 하며, 농민의 조직화 수준도 높여야 한다. 또한, 농민

의 문화수준과 직업 기술능력도 높여야 하며, 농민의 자질 배양에 있어 

과학기술, 그리고 시장과의 결합도 더더욱 긴밀함을 꾀하여야 한다. 이러

한 인력자원의 축적은 “三農”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커다란 전략적 의

의를 갖는다.

문제의 인식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다. 앞서 제기한 모든 비평과 관점

은 “三農”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기본적 인식을 충분히 제

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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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三農”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

“三農”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서 볼 때, “三農” 문제는 줄곧 총체적

인 문제였다. 중국은 농업대국으로서 전체 13억 인구 중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농민이 처한 상황이 전체 인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농업의 발전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식량안보와 연관되면서 국가 

공업화 진전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 농촌의 발전 상황이 국가 전체의 발

전을 결정짓고 구현하는 등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국가 공업화와 도시화 

위주의 발전전략 하에서 “三農”은 그 전략 목표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복

종하거나 혹은 복무해야 했으며, “三農” 문제를 인위적으로 잘못된 위치

에 놓고 말았다. 우리는 줄곧 농업이 국가 공업화의 원시 자본축적을 위

해 잉여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너

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三農”을 억눌러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

며, 농민을 오도 가도 못하게 묶어두었다는 것이며, 결국 “三農”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면, 중국의 “三農” 문제는 줄곧 “三農” 범위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 “三農” 문제는 줄곧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도

시 주민과 농민 사이의 이중적 이해관계 속에서 존재하면서 변천, 그리고 

증감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三農” 문제는 줄곧 총체적인 문제였으며, 어

떠한 시각에 관계없이 “三農”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첫째, 농민은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주력이었으며, “三農”

은 공산당이 주도한 인민혁명 전쟁과 민족해방 전쟁에 있어 병력의 공급

원, 식량의 공급원, 재원의 공급원, 그리고 정치적 지지의 근원이었다. 중

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인민민주정권의 건립은 중국 농민의 폭 넓

은 참여와 적극적 지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三農”은 국가 공

업화와 도시 발전을 위하여 자본축적을 담당하였고, 저렴한 원료, 식량, 

노동력, 그리고 농촌시장을 제공하였다. 새로운 시기(역자 주: 1978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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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농민은 많은 새로운 업주들과 벼락부자들의 “창업”에 필요한 자

본축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해야만 했다. 만약 농

민들의 이러한 공로와 희생이 없었다면, 중국은 비교적 탄탄한 현대 공업

체계와 오늘날의 도시 번영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오늘날 중국은 

국가 현대화와 소강사회(小康社 ; 역자 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사

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다. 농촌은 인구가 많고, 

넓게 분포되어 있어 발전이 매우 정체되어 있다. 만약 농촌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가의 현대화를 이룰 없다. 만약 농민이 기본적인 의식주

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인민이 소강사회에 도달할 수 없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민의 소득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

으며, “三農”문제의 초점이 되다시피 하였다. 또한 농민의 소득 문제는 농

업과 농민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농민의 소득 가운데 농업에 대한 의

존도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농업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민의 순소득 중 서비스 부문의 소득이 30%를 차지하고, 새

로이 증가한 소득 중 서비스 부문의 소득이 약 50%를 차지한다. 비록 비

교적 많은 기회비용이 들긴 하지만, 비농업에 종사하면서 높은 소득을 기

대할 수 있다면, 농민은 농사를 포기하고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전 

농산물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통해 농민들로 

하여금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도록 유도하였으며, 농업 증산에 따라 농민

의 소득도 증가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목표와 농업의 증산 목표가 일치하

였다. 그러나 농산물 수요공급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풍년이 연이으면서 증산을 통해 소득 증가를 이

룰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증산이 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모순도 나타

났다. 예를 들어, 1996년 농산물의 대규모 공급과잉이 있은 후, 농산물 가

격이 대폭 하락하여, 농민의 소득 증가 폭이 낮아져 개선의 여지를 보이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득 감소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97년부

터 시작하여 7년 동안 농민의 일인당 평균 순소득 증가는 4%를 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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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약 42%의 농민 일인당 평균 소득이 감소하였

다. 이와 같은 농민들은 대부분 중부와 서부지역에 분포하며, 식량 주생산 

지역이다. 10여 년 동안 농업 생산비용은 계속 상승하였고, 식량 주생산 

지역 농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식량작물 재배는 수익성이 낮아 농민

들이 식량작물 재배를 기피하게 되었고, 결국 국가의 식량안보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현재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수익을 높

이는 것이 식량안보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의 느린 소득 증대는 

농업 생산투자와 농민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곧바로 “내수확대”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전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병

목현상”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농민의 소득 증대 문제는 국민경제 전

체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전의 땜질식으로 일을 찔끔찔끔 처

리하던 낡은 방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반드시 “三農”을 논하던 낡

은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자원 배분이라는 큰 틀 위에서 전면적인 전략

을 세울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다행인 것은 당의 제16차 전국대표대회와 16회 3중전회에서 “三農” 문

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2003

년 전국 농촌사업회의에서 “三農” 문제해결을 당 전체의 “최우선(重中之

重)” 사업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고 나서, 당 중앙과 국무원 지도

자들이 이 “최우선”에 둘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하였으며, “三農” 문

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조치들이 연이어 공포되었다. 그 중 가장 사람들

의 주목을 끈 것은 2004년의 중앙 “1호 문건”이다.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 

학계에서 건의 하고 농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三農”에 관한 정책과 조치

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국의 제11차 집체교육 당시 후

진타오(胡 )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한 층 더 강조했다. 과학 발전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농업의 기초적 위치를 변함없이 고수해야 한다. 농민의 

소득 증대를 계속해서 농업과 농촌 사업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 많이 지

급하고, 적게 거둬들이며, 활력을 불어넣는 등의 방침을 계속 고수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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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농민 소득의 지속적인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

다.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에 대한 요구에 따라 도시가 농촌 발전의 견

인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호 작용하고, 공업과 

농업이 상호 촉진하는 협력 발전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현재 중국의 도시와 농촌 관계에 있어 순조로운 변화가 일어나

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에 대한 역량이 증대

됨에 따라, 우리가 회고했던 것들이 점차 역사가 될 것이고, 전망했던 것

들이 점차 현실로 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도시와 농촌의 상

호 작용, 그리고 공업과 농업의 상호 촉진을 통한 협력 발전의 길이 지속

적으로 뻗어나가면서, 결국 도시와 농촌의 일원화를 이룰 것이며, 중국 

“三農”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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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三農” 문제의 현재 상황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三農” 문제는 국가 공업화 과정에서 도

시와 농촌 간 경제·사회의 불균형 발전이 가져온 구조와 수준의 편차, 그

리고 도시와 농촌 주민에게 주어진 발전 기회와 권익의 불평등 문제이며, 

결국은 농민의 권익 상실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三農” 문제의 

각종 현상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1. 농민의 소득 수준은 낮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크다

1.1.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

전반적으로 볼 때, 농민의 소득은 줄곧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전국 농민 일

인당 평균 순소득은 2,622위안, 도시 주민의 가용소득은 8,500위안, 전자는 

후자의 30.8%에 불과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명목 차이는 3.24: 1(농민: 1)

이다. 만약 도시 주민들이 누리는 각종 지원과 복지혜택을 고려할 경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실질적 소득 차이는 5: 1내지는 6: 1에 이른다. 더구

나, 최근 들어서도 우리는 아직 도시와 농촌 주민간의 소득격차가 축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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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민의 소득 증가 추세가 매우 불안정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

민 소득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농

민의 소득 증대가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 평균 속도를 

놓고 봤을 때, 네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제1단계, 1978~1984년, 상

당히 빠른 성장을 보인 시기로써 농민 일인당 소득이 연평균 15.9% 증가

하였다. 제2단계, 1985~1990년, 성장에 변동이 있었던 시기로써 농민 일인

당 소득이 연평균 4.2% 증가에 그쳤다. 제3단계, 1991~1996년, 농민 소득이 

다시 증가한 시기로써 1996년에는 전년 대비 9%의 빠른 증가 폭을 보였

으며, 20세기 90년대에 있어 농민 일인당 순소득 증가 폭이 가장 높았던 

한 해였다. 제4단계, 1997년 이후, 성장이 둔화된 시기로써 성장 폭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느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997년부

터 2003년까지의 7년간 농민의 일인당 순소득 성장률이 4%를 넘지 못한 

해가 대부분이다. 2002년과 2003년의 실질 성장률은 각각 4.6%와 4.3%로써 

성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민의 소득 성장 속도는 둔화된 반면, 도

시 주민들의 소득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12년간 농민의 일인당 순소득은 69.7% 성장하였고, 연평균 4.5%씩 성장한 

셈이다. 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성장 속도가 거의 한 배가량 둔화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도시 주민의 가용소득 성장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추

세를 보였다. 12년 사이에 138.3%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7.5% 성장한 셈이

다. 2003년에는 9.3% 성장하였으며, 같은 해 농민 일인당 순소득 증가 폭

과 비교했을 때, 무려 4백분율이 높은 셈이다. 추정에 따르면, 2003년의 농

민 일인당 소득은 1993년의 도시 주민의 가용소득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격차가 점차 축소되다가 다시 확대되는 과

정에 있다. 농민 수입이 1이라고 했을 때, 1978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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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명목 비율은 2.54: 1이었고, 이후 6년 연속 소득격차가 감소하여, 

1984년에는 가장 낮은 비율인 1.7: 1까지 내려갔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소

득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인 2.86: 1

을 기록했다. 몇 년 동안 격차가 줄어들다가 다시 벌어져, 2003년에는 3.2: 

1까지 벌어짐으로써, 개혁 초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표 2‐1 참조)

오늘날 세계 대다수 국가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는 비교적 작

다. 세계은행이 20세기말(1998년)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36개국의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비율이 2를 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다수 국가의 농촌 주민의 소득은 도시 주민의 2/3이거

나 조금 더 많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2를 넘긴 극소수의 

국가 중의 하나이다.

표 2-1.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수준과 명목 차이

연  도
농촌 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인민폐)

도시 주민의 일인당

가용소득(인민폐)

도·농간 주민 소득의 

명목 비율(농민:1)

1978 134.6 342 2.54

1984 355.3 607.6 1.71

1993 921 2,505 2.72

1994 1,221 3,498 2.86

1995 1,578 4,283 2.71

1996 1,926 4,838 2.51

1997 2,095 5,160 2.46

1998 2,162 5,418 2.51

1999 2,210 5,864 2.65

2000 2,253.4 6,280 2.79

2001 2,366.4 6,859.6 2.90

2002 2,475.6 7,702.8 3.11

2003 2,622 8,500 3.24

자료 출처: <중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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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재산과 복지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재산 현황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축 금액을 통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 1999년 도시 

가정의 저축 금액은 34,700위안을 넘었고, 같은 해 농촌 가정의 경우 4,800

위안에도 미치지 못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촌 가정의 저축 

금액은 도시 가정의 13.8%에 지나지 않았다. 도시 주민의 일인당 저축 금

액은 11,570위안에 달했으며, 농촌 주민의 경우 겨우 1,600위안이었다. 전

자가 후자에 비해 6배가 많은 셈이다. 이처럼 차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

라,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표 2‐2 참조).

표 2-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재산소득 수준과 차이

연    도 1995 2001

도    시（인민폐/人） 90.43 134.62

농    촌（인민폐/人） 38.55 41.05

도·농 비율（농촌:1） 2.35 3.28

자료 출처: <중국통계연감>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은 통계치 상에서만 비교적 큰 격차가 나

는 것이 아니라 통계치 외에도 각종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비교적 큰 격차

가 난다. 도시 주민에게 있어 많은 사회복지 혜택은 사실상 일종의 잠재

적 소득인 셈이다. 오늘날 도시 주민들이 누리는 주택과 물가 등의 각종 

지원, 그리고 의료보험, 실업보험, 최저소득보장 등의 각종 사회보험은 절

대 다수 농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도시 주민들이 사회복지 

방식으로 획득하는 잠재적 소득을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다. 1994년 

도시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공유주택, 공공의료 및 보험복지 등의 항목에 

대한 어느 통계에 따르면, 일인당 약 1,081위안의 혜택을 받으며, 같은 해 

농민 일인당 소득인 1,221위안의 88.5%에 해당한다. 세계은행의 1997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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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르면, 만약 도시 주민이 누리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고려할 경

우, 도시 주민 일인당 소득은 한 농가 전체의 연 순소득을 능가한다. 농촌 

사회복지는 그 항목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 항목도 농

촌과 도시에 있어 아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을 예로 들면,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농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적정 나이에 입학하는 비율이 도시에 

비해 매우 낮으며,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비율도 도시에 비해 높다. 같

은 의무교육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 지출과 교사의 봉급에 있어 

도시와 농촌 사이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도시에서는 아주 당연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농촌에서는 반드시 

농민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민병 훈련, 가족 계획, 유족 위문, 마을길 

정비, 농촌 교육 등과 같은 수많은 사업을 위해 농민들이 비용을 부담해

야 한다. 비록 조세 개혁으로 인해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은 사라졌지만, 어

떤 지방에서는 다른 형식으로 거둬들인다. 

1.3.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 수준 차이

농촌 주민의 일인당 소비 수준이 1이라고 했을 때,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 비교 수치는 1985년 2.12: 1에서 2000년 3.5: 1로 상승하였다. 전체적

으로 볼 때, 농촌 주민의 소비 수준은 도시 주민보다 0.5에서 1등급 낮으

며, 약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반성주(潘盛洲), 주택(朱 )).

엥겔계수(식품소비가 전체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를 살

펴보면, 2002년 도시 주민의 엥겔계수는 37.7%이고, 농촌 주민의 엥겔계수

는 46.2%이다. 농촌이 도시보다 약 8.5% 높다. 이는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이 도시 주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나타낸다. 1985년 중국 인민이 기

본적 의식주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였다고 국민 모두가 인정한다. 

1985~2002년의 17년 사이 도시 주민의 엥겔계수는 16.1% 낮아진 반면, 농

촌 주민의 경우 단지 11.6% 낮아졌다. 2000년에 비로소 기본적 의식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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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위한 소비계수 한계선을 넘었다.

도시와 농촌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구성 제품의 수량에도 큰 차이

가 있다. 도시의 백 가구 당 보유하고 있는 칼라TV는 120.5대, 냉장고는 

81대, 세탁기는 92.2대이다. 농촌의 백 가구 당 보유하고 있는 칼라TV, 냉

장고, 세탁기는 각각 54.4대, 13.6대, 그리고 29.9대이다. 각각 도시의 보유

량의 45%, 17%와 32%에 해당한다. 도시와 농촌의 오디오, 에어컨,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의 기타 내구성 제품의 보유량 차이는 훨씬 크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각자의 사회상품 

소매 총액의 점유율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1980년 현( )급 이하 시장의 

사회상품 소매 비중은 도시와 농촌 전체 사회상품 소매 총액의  65.7%였

고, 1990년에는 그 비중이 53.2%까지 내려갔으며, 1995년에는 다시 40%까

지 내려갔고, 2000년에는 38.2%에 불과했다. 1985년에는 농촌 소비재 상품 

시장 거래금액이 전국 소비재 상품 시장 거래금액의 56.5%였으나, 2002년

에는 그 비중이 36.7%까지 내려갔다(표 2‐3 참조).

표 2-3. 1985년 이후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 차이

연  도

도·농 주민의 소비 수준 
(인민폐/人•年) 도·농 주민의 소비 

비율 (농민 소비: 1)

엥겔계수 (%)

농   촌 도   시 농 촌 도 시

1985 317.4 673.2 2.12 57.8 53.8

1990 538.1 1,278.9 2.38 58.8 54.2

1995 1,310.4 5,337.0 4.07 58.6 50.1

2000 1,670.0 4,998.0 3.00 49.1 39.4

2001 1,741.0 5,309.9 3.05 47.7 38.2

2002 1,834.3 6,209.9 3.39 46.2 37.7

자료 출처: <중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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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수준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농민 소비가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졌다. 1990년 농민 소비가 전국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8%였으나, 1999년 23%까지 낮아졌다. 현재 20%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농민의 소비 점유율은 농촌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2000년 63.8%)과 상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부문이 

전국 GDP에 있어 차지하는 약 1/2가량의 기여율과도 상응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방면의 차이는 한 점으로 집중된다. 바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의 차이가 여전히 매

우 크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방면에서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농민의 

낮은 소득과 소득의 느린 성장으로 인한, 첫째 부정적인 영향은 농민의 수

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생활수준의 개선도 어려우며, 내수시장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종농업과 생산성 축적에 대한 투자의 감

소(1996~1999년 사이 농민 일인당 가족경영, 경종농업과 생산성 축적에 대

한 투자는 각각 15.5%, 9%와 10% 감소하였다)는 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식량 가격이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재 가격의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식량안

보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아마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경제 구조가 균형을 잃었고, 도시화 진행 과정이 정체
되었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국가 공업화 과정은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의 전환 

과정이며, 또한 도시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많은 국가들이 공업국이 

되었고, 농업 인구도 대폭 감소하였다. 즉, 2/3이상 심지어 더 많은 수의 

농촌 주민들이 도시 인구로 편입되었다. 중국 공업화 과정에 있어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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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대다수 국가와 아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고용 구조의 전환과 

산업 구조의 전환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시화 진행 과정

도 심하게 정체되었다.

2.1. 고용 구조의 전환은 생산액 구조의 전환에 비해 심하게 

정체되었다

중국의 국가 공업화는 제1차 5개년계획(1953년 시작)부터 시작하여, 이미 

반세기 동안 진행되었다(그 가운데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한 방해를 

받기도 했다). 산업 구조를 볼 때, 중국은 이미 농업 국가에서 중등 공업

화 국가로 전환하였고, 또한 이미 중화학공업 발전 시기로 접어들었다. 

2002년 2·3차 산업의 생산액이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6%까지 

상승하였고, 농업 생산액의 비중은 15.4%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용 구

조의 전환은 매우 더디다. 1952년 농업 노동력이 사회노동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83.5%였고, 1978년에는 70.5%까지 감소하였다. 26년간 단지 13% 

감소하였고, 연평균 0.5%씩 감소한 셈이다. 개혁개방 이후, 고용 구조의 

전환은 조금씩 빨라졌다. 1978~2002년 사이, 농업 노동력이 사회노동력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 감소하였다. 연평균 1.6%씩 감소한 셈이다. 

1961~1970년 사이, 미국, 일본, 유럽 대륙의 농업 종사자 수는 각각 매년 

평균 4.4%, 4,6%, 4.5%씩 감소하였다. 10년 사이에 농업 인구의 1/3이상이 

감소하였다. 현재 중국의 농업 노동력은 여전히 너무 많다. 사회 노동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에는 약 70%의 노동력이 농업 영역에 밀집

되어 있으며, 농민 소득의 60%가 농업 소득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명의 농민이 한 명의 도시 주민을 먹여 살리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

았으며, 구매자 위주의 시장에서 농민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농업 노동력이 사회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이것은 중

국과 세계 “표준 구조”를 서로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구조적 편

차이다. 세계 각국이 중국과 동일한 공업화 수준이었을 때와 오늘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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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용 구조와 같은 예를 찾기 어렵다(표 2‐4 참조). 중국은 세계의 10%

도 안 되는 농경지를 이용하여 세계 21%나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린다고 

말하곤 하지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9%에 지나지 않는 농경지를 

세계 40%나 되는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 이

는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된다.

표 2-4. 중국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의 변화

연 도

국내생산총액과 그 구조 (%) 사회노동력 총수와 그 고용 구조 (%)

GDP
(억위안)

제1차
산 업

제2차
산 업

제3차
산 업

사회노동력
총수(만 명)

제1차
산 업

제2차
산 업

제3차
산 업

1985 8,964.4 28.4 43.1 28.5 49,873 62.4 20.9 16.7

1990 18,547.9 27.1 41.6 31.3 65,749 60.0 21.4 18.6

1995 57,494.9 20.5 48.8 30.7 68,065 52.2 23.0 24.8

2000 89,460.1 16.4 50.2 33.4 72,085 50.0 22.5 27.5

2001 97,314.8 15.8 50.1 34.1 73,025 50.0 22.3 27.7

2002 104,790.6 15.4 51.1 33.5 73,740 50.0 21.4 28.6

자료 출처: <중국통계연감>

2.2. 도시화 진행 과정이 공업화 진행 과정보다 더 심하게 정

체되었다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매우 낮다. 이는 국가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구조적 편차의 하나이다. 20세기 50~70년대, 국가 공업화 확장은 

대체로 자기 폐쇄적인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많은 농민들은 농촌에 묶

여 있으면서,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희생당해야만 했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 

통제가 감소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도시화 진행이 가속화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분할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못함

으로써, 도시화는 공업화 진행 과정에 비해 여전히 아주 더디며, 농촌 인

구는 현저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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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국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성의 변화

연  도 전국 총인구
(만 명)

도시 인구 농촌 인구

인구수 (만 명) 비율 (%) 인구수 (만 명) 비율 (%)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105,851

114,333

121,121

126,743

127,627

128,453

25,084

30,195

35,174

45,906

48,064

50,212

23.71

26.41

29.04

36.22

37.66

39.09

80,757

84,138

85,947

80,837

79,563

78,241

76.29

73.59

70.96

63.78

62.34

60.91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표준 구조”의 도시 비율에 비해 아주 낮다. 만약 

1964년의 달러로 계산한다면, 1980년 중국 일인당 국민총생산은 약 154달

러이고, 같은 해 도시화 수준은 19.4%에 지나지 않았다. Chenery의 “표준 

구조”와 비교했을 때, 200달러일 때의 도시화율보다 아주 낮을 뿐만 아니

라 100달러일 때의 도시화율보다도 낮다. 현재 중국의 일인당 GDP는 약 

1,090달러(2003년)이다. 그러나 도시화 수준은 40% 이하이다. 즉, 다국 모형 

중의 300달러일 때의 도시화율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표 2‐6 참조).

표 2-6. 다국 모형의 도시 비율과 공업 비율(%)

일인당 GDP*
(달러)

도시 인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

제조업이 GDP 중
차지하는 비중 공업 노동력의 비중

< 100

200

300

400

500

800

1000

> 1000

22.0

26.3

43.9

49.0

52.7

60.1

63.4

65.8

12.5

14.9

25.1

27.6

29.4

33.1

34.7

37.9

7.8

9.4

20.6

23.5

25.8

30.3

32.5

36.8

* 일인당 GDP는 1964년의 달러로 계산하였다.

자료 출처: H. Chenery와 M. Syrqui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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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순위에 있어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비슷한 공업화 수준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다. 세계은행의 <2000~2001년 세계 발전 보고>에 

따르면, 일인당 국민 총생산액으로 따졌을 때, 1999년 중국은 이미 중하위

권 소득 국가 수준에 다다랐으며, 세계 206개국 중 140위를 차지했다. 같

은 해 중국의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30.9%에 불과한 

반면, 141위를 차지한 온두라스의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

중은 52%에 달했다. 중국의 도시 인구의 비중은 중하위권 소득 국가의 도

시 인구 비중의 평균치인 43%보다도 매우 낮다. 경제의 중심이 이미 도시

와 공업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뜻밖에도 도시화 수준은 이처럼 낮으며, 여

전히 많은 인구가 농촌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세계 공업화 역사상 극히 드

문 예이다.

중국의 공업화 진행 과정 중 비정상적인 구조 전환으로 인해 많은 농민

들이 평등한 발전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 진행 과정 중 

이익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것은 장기간 실시해온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정책의 결과이다. 개혁 과정 중 농촌에 대한 각종 수단의 의존과 도시와 

농촌 정책의 지속적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지난 25년간 지속되

었고, 심지어 악화되기까지 하였다.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도시의 현대화

일 뿐 전국의 도시화는 아니다. 또한 공업의 현대화일 뿐 전국의 공업화

는 아니다.

3. 공공 자원의 배분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고, 사회적 공
평성이 손상되었다

국가 공업화는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켰고, 이전의 도시와 농촌의 대립 

구조를 깨뜨렸으며, 도시 역량의 “三農”에 대한 우세한 위치를 확립시켰

고, 도시와 농촌의 매우 비대칭적인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도



34

시와 농촌의 매우 비대칭적인 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공 자원의 배분

에 있어 형평성을 잃었고, 농촌 사회사업 발전이 정체되었으며, 도시와 농

촌 주민에 대한 대우가 불평등하고, 사회적 공평성이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은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기회에 있어 차이가 있

고, 운명도 다르며, 대우도 각각 다르다. 중국에서 이러한 차이는 출생에

서 비롯된다. 도시 주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이 “도”라는 이유로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유아 교육, 학교 입학, 취업에서부터 퇴직, 질병, 죽

음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농민은 그렇지 않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사실을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설명하고자 한다.

정치적 권리가 불평등하다. 국가의 정치 활동은 대체로 도시 주민들에

게 개방되어 있는 반면, 농민들에게는 거의 개방되어 있지 않다. 도시 주

민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참여도는 농민에 비해 매우 높다. 중국의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96만 명의 농촌 주민이 1명의 전인대 대표를 선출

하고, 도시의 경우 26만 명의 주민이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거의 3명의 

농촌 주민의 권리가 1명의 도시 주민의 권리와 맞먹는 셈이다. 농민의 정

치적 권리는 촌민조직의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 사회

의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가 이처럼 축소된 것은 법

리상 혹은 도의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농민의 집회·결사 등의 권리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에서는 농민협회와 같은 단체를 건립할 것

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설령 도시의 노동조합과 부녀 연합회와 같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제껏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권리

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경제적 권익의 분배도 불공평한 법이다. 

노동 대우가 불공평하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정부는 명문

화된 규정을 통해 각 사업체가 마음대로 농촌에서 직공을 모집하는 것, 

“맹목적”으로 도시로 유입한 농민을 채용해 도시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불허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농민이 도시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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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었다. 그러나 일부 도시와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수법을 바꾸어 가며 농

민공에게 제멋대로 비용을 거둬들였다. 예를 들어, 농민공에게 각종 증명

서를 발급 받을 것을 강요했다. 취업증을 발급 받으려면 50~60위안의 훈

련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어떠한 훈련다운 훈련도 받지 못

한다. 건강증을 발급 받으려면 증명서 발급비용과 건강진단 비용을 합쳐 

114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20년간 각지에서 농민의 도시 유입 현상이 

일어났으며, 약 1억의 농민이 도시의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일을 하였다.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환경 녹화 사업을 하고, 도시 

미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가정부로 종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농

민공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였으며, 월급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월급이 밀

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연말까지 전국 9,400만 

농민공의 밀린 월급의 누계금액이 1,000억 위안에 달하며, 일인당 1,000위

안에 달하는 셈이다. 10여 년간 도시 직장인의 월급은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공무원의 월급은 오르고 또 올랐다. 그러나 농민공의 월급은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싼 노동력으로 힘들게 일해서 번 1년 치 

월급은 그들이 손수 지은 건물 1제곱미터 면적의 값어치만큼도 못하다. 

노동력이 거의 무한정 공급되는 상황에서, 농민공의 월급은 인위적으로 

억제될 것이 분명하다. 하물며 도시 직장인이 누리는 각종 복지 혜택과 

사회 보장은 농민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국유기업의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농산물의 도

시 시장에서의 판매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그들 중 일

부는 농민공이 종사하는 부문에서 경쟁 상대가 된다. 최근 10여 년간 보

통 노동자의 월급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반면, 자본 소득의 비

율은 상승하였다. 이점은 주의할 만하다.

사회 자원의 향유가 불평등하다. 오랫동안 국가의 의료·위생부문에 대

한 투자는 너무나 도시 편향적이었다. 위생부의 기층 위생과 부녀 보건사

와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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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위생 자원 배분을 향유하고 있으며, 87%의 농민이 순수 자비로 의

료비를 충당한다. 1990~2000년, 농촌의 위생 관련한 총비용 중에서 정부의 

투자 비중은 12.5%에서 6.6%로 감소하였고, 전국적으로 새로 증가한 위생 

관련한 경비 중에서 단지 14%만이 농촌에 투입되었다. 그 중 89%는 “인

두비(人 )”가 되었고, 진정 전문적인 항목에 쓰인 경비는 1.3%에 지나

지 않는다. 2000년 농촌 주민 일인당 할애된 위생 사업비는 12위안에 불과

하며, 도시 주민 일인당 할애된 위생 사업비의 26.7%에 상당 한다. 2002년, 

각급 재정 중 향진 보건소에 사용된 예산 내의 경비는 60억 위안도 채 되

지 않는다. 이 금액은 전체 재정에 있어 위생·의료 사업 지출의 15%에 불

과하다. 같은 해 향촌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침대 수와 위생원의 수는 

각각 전국 총보유량의 23.4%와 23.2%였다(농업부 농연중심 과제조, 2003). 

대다수의 농민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건강 상

태의 불량으로 인해 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농촌 빈곤 농가의 30%~40%나 

차지한다. 많은 농민들이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다. 예전에 농촌에도 성공적인 협력의료체계가 있었으나, 이 체계가 

대다수의 농촌에서 해체된 뒤, 풍토병과 전염병이 일부 지방에서 재차 유

행하였으며, 영아 사망률도 상승하였다.

중국 농촌 위생 조건의 낙후된 상황은 중국은 물론 외국 인사와 기관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진석문( 文)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병으

로 죽는 농민 중 아주 소수만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도시의 경우 아주 

소수만이 집에서 죽음을 맞는다. 농촌의 부녀자 중 극소수만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도시의 경우 거의 집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2003. 1). 장

소산( 山)은 2000년 5세 미만인 아동의 사망 전 진료 상황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촌에서 요절하는 아이들의 56.6%가 집에서 죽음을 

맞고, 도시에서 요절하는 아이들의 91.3%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다(2003. 

1). 현재 도시의 공공 위생 조건과 새 주택의 위생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

다. 그러나 농촌의 공공 위생 조건은 대부분 여전히 예전과 같다. 특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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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은 더럽기 그지없다. 세계보건기구의 2002년 <세계위생보고>에 따르

면, 중국은 191개국의 위생시스템 중 188위를 차지했다. 즉, 끝에서 4위이

다. 대부분 농촌 위생 조건의 낙후로 인한 것이다.

교육 자원 배분이 불평등하다. 2000년을 예로 들었을 때, 그 해 전국 

교육 경비는 3,849억 위안이었다. 그 중 농촌 의무교육에 사용한 경비는 

919.9억 위안으로 전체 교육 경비의 23.9%이다. 같은 해 농촌의 의무교육 

대상 학생은 1.2억 명이었으며, 전국 의무교육 대상 학생 총수의 약 63%

였다. 그러나 전국 의무교육 경비 중 농촌 부분에 사용한 금액은 겨우 

54.2%이다. 두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다. 농촌 교사의 봉급은 자주 밀린다. 

2000년 4월까지 전국 26개 성의 밀린 농촌 교사의 봉급은 무려 135.65억 

위안으로 200만 명(전체 농촌 교사의 약 30%를 차지한다)의 교사가 1년 

동안 한 푼의 보수도 못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많은 농촌 학교 교사의 

교수 조건은 더더욱 열악하다. 이는 지방이 기초교육을 책임지고, 농촌의 

의무교육 경비를 대부분 향·진·촌이 부담함으로 인한 필연적인 나쁜 결과

이다(이성귀(李成 ), 이인경(李人 ), 2003, 두륙홍(杜育 ), 2000).

농촌 의무교육의 투입 주체가 바뀌고, 농촌의 교육 부가비용과 교육 기

부금 납부로 인해 농촌 기초교육의 비용과 농민의 부담은 현저하게 가중

되었다. 1985년부터 국가 재정부는 농촌 초등학생 일인당 지원되던 22.5위

안, 중학생 일인당 지원되던 31.5위안의 교육 지출금을 없앴으며, 농민의 

집단 잉여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농촌 의무교육은 정부

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것에서 농민의 주된 의무로 바뀌었다. 농촌에서 농

민에게 “교육 부가비용”(기본 원칙상 농민 일인당 순소득의 1.5%~2.0%를 

징수한다)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징수금액은 해마다 증가하였다. 1998

년에는 165억 위안에 달했으며, 1985~1999년의 15년간 그 총액은 1,100억 

위안을 넘는다(국무원 발전연구중심 “현·향의 재정과 농민 부담” 과제조, 

2002). 최근 20년에 걸쳐 교육 지출은 이미 농민의 지출 중 생활비 다음의 

두 번째로 가장 큰 항목이 되었다. 전국 평균 초등학생 일인당 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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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의 각종 비용은 약 500위안에 달하며, 중학생의 경우 약 1,000위

안에 달한다. 일인당 순소득(실물 포함)이 겨우 2,000위안인 농민 가정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

국의 농민공 위주의 유동 인구 중 취학 연령인 아동이 200만 명이다. 이 

아이들도 의무교육의 대상이지만, 도시 아이들처럼 현지의 의무교육을 받

을 수 없다. 표본조사에 따르면, 유동 아동은 현지 도시 학생보다 매년 평

균 856위안을 더 많이 납부하며, 가장 많은 경우 1년에 2,700위안 가량을 

더 많이 납부한다고 한다(최월화(崔月 ), 2004). 농민공이 힘들게 번 보잘 

것 없는 수입으로 어떻게 이처럼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학에 합격한 많은 농민의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 입학을 못하고 있다. 

2003년 10월 11일 중앙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그 해 대학에 붙은 빈곤층 

학생 모두 이미 입학 등록을 하였다. 일부 학생은 후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다른 학생들은 졸업한 뒤에도 여전히 다른 출

발선에 서게 된다.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돈을 벌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평하단 말인가?

사회주의 중국에서 혁명과 신중국 건설을 위해 많은 희생과 공헌을 한 

농민들이 뜻밖에도 이처럼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니, 정말 

가여울 뿐이다. 한 젊은 농민이 조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도 당연

하다. “우리 할아버지는 피를 흘렸고, 우리 아버지는 땀을 흘렸으며, 나 때

에 와서는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중국 농

민은 혁명을 통해 신중국 정권을 건설하기 위해 피를 흘렸었고, 국가 공업

화를 위해 땀을 흘렸으며, 현재 그들 중 일부분은 빈곤과 불공정한 처지에 

놓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들은 국민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도시 생활이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따라서 더더욱 마음이 아

프고, 피나 땀을 흘리는 처지보다도 더 비참하다(이성귀(李成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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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부의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를 
내재하고 있다

4.1. 중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이다

지니 계수를 살펴보면, 중국 도시와 농촌을 합쳐 계산한 지니 계수는 

1980년 0.25, 1995년 0.38, 2000년 0.403였고, 현재는 0.5를 넘으며, 세계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소득 분배 격차는 이미 국제 경계선(0.4)을 넘었으며, 가장 선진국

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지니 계수(1997년 0.408)와 매우 근접했다. 세계

은행의 2000/2001년 발전 보고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주민 소득 지

니 계수는 영국(0.361), 독일(0.3), 이탈리아(0.273), 캐나다(0.315), 일본(0.249)

과 같은 선진국보다 높으며, 한국(0.316)과 같은 신흥공업국가는 물론, 폴

란드(0.320), 우크라이나(0.325), 루마니아(0.282), 헝가리(0.308)와 같은 경제전

형국가보다도 높다.

가구별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20%의 고소득 가구가 사회 전체 소

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6%(미국은 46.4%)에 달하고, 20%의 저소득 가

구가 사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미국은 5.2%)에 지나지 않

는다. 특히 주의할 만한 것은 중국에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하는 부유

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민 예금총액의 약 1/2과 대부분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벼락부자의 개인 재산은 수억에 이른다.

4.2. 중국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농촌에 있다

전국 농촌 고정 관찰 지역 시스템의 2000년 전국 31개 성 소속 32개 현 

2만 여 농촌 가정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인당 연평균 순소득이 1,000위

안 이하인 저소득층과 일인당 연평균 순소득이 1,000~1,999위안인 중소득

층이 54.2%를 차지했다. 이것이 21세기 중국 농촌의 빈농과 중·하층 농이

다.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른, 현재 농촌 극빈곤 인구와 저소득 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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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합쳐 8,500만~9,000만 명이며, 농촌 인구의 10%~20%를 차지한다. 이

들이 현재 중국 농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만약 국제 빈곤 기준

에 따라 판단한다면, 가장 보수적인 추정을 한다고 해도, 중국 농촌에는 

최소 1억여 명이 아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빈곤층을 돕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각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불

균형이 더해지면서 농촌 빈곤층의 분포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2002년

을 예로 들었을 때, 전국 농촌 82.4%의 빈곤층‐‐‐‐절대 빈곤 인구와 저소득 
인구는 중·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부 12개 성·시 지

역에 58.1%가 분포한다. 절대 빈곤 인구만을 볼 때, 83.5%가 중·서부 지역

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부 12개 성·시 지역에 61.8%가 분포한

다(표 2‐7 참조). 또한, 중국 농촌 빈곤 인구의 절반이 하남성, 하북성, 안

휘성, 호북성, 호남성, 사천성, 산서성, 산동성 등 농업을 위주로 하는 성

에 분포한다. 2002년 식량 생산 지역에 여전히 1,554만 명의 빈곤 인구가 

분포하며, 전국 전체 농촌 절대 빈곤 인구의 55.1%를 차지한다. 그 중 상

당부분은 지난 몇 년간 빈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빈곤층이 된 경우이다. 

빈곤 지역의 저소득 인구가 매년 다시 빈곤층이 되는 비율이 약 30%라고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농업을 위주로 하는 주요 성, 특히 식량 주생산 

지역에는 “三農”이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는 한 측면으로 중국 “三農”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표 2-7. 중국 농촌 빈곤층*의 지역 분포
(만 명)

연  도 합   계 동부 지역 중부 지역 서부 지역 서부 12개 성·시 지역

2000

2001

2002

9,422

9,029

8,645

1,273.3

1,254.6

1,536.2

3,028.2

2,867.0

2,726.6

5,121.3

4,907.6

4,382.2

5,731.2

5,535.0

5,026.8

* 빈곤층은 절대 빈곤 인구와 저소득 인구의 합을 나타낸다. 2002년 절대 빈곤 인구의 

기준은 일인당 순소득 627위안 이하이고, 저소득 인구의 기준은 일인당 순소득 859위

안 이하이다.

자료 출처: 2001~2003년 <중국 농촌 빈곤 감측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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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부유해지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모

두 같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보다야 낫다. 문제는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한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란 일

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기 위해 공평성을 희생의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되며, 먼저 부유해지기 위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촌 내부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의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전체 소득은 20%의 가장 저소득 농가 전체 

소득의 1.7배이다. 농가와 비농가 사이의 빈부격차는 이미 아주 뚜렷하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빈곤은 다

수의 사람들에게 확산됨으로써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작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인민폐 8만억위안의 예금총액 중, 20%

도 안 되는 부자들이 예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납부한 개인 소

득세는 전체 세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

하는 농촌 주민이 총 화폐량의 30%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대다수

의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이상한 것은, 농민 일인당 순소득

이 도시 주민의 일인당 가용소득의 1/3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농

민 일인당 납부하는 연간 세금은 도시 주민 일인당 납부하는 연간 세금의 

2.4배에 해당한다.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일인당 납부하는 연간 세금도 고

소득자 일인당 납부하는 연간 세금보다 많다. 개인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계층은 월급자들이며, 중국 50위 내의 “부호”들 중, 단지 4명만

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는 50명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 정부의 계층별 

소득에 대한 조정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의 부자들이 돈을 물 쓰듯 하며 사치와 호화로움을 누릴 때, 농

촌의 많은 아이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또한 많은 농민

들이 병을 치료할 돈조차 없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이 우

리를 불안하게 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중국 역사에 밝은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중국 농민은 혁명과 신중국 건설에 있어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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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의 행동 능력과 권리와 자원의 확보에 있어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점차 주변화 되어 

가는 농민들, 특히 도시로 유입되어 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사회 보장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은 여전히 “농민→‘시민’→빈민→유민으로의 방향 전

환”을 하고 있다(오용( ), 2003). 그들과 새로이 나타난 도시의 실업자들

은 오늘날 불안정 요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를 내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牛若峰∶《 民收入 与二元 构政策》，2002年7月13日在北京老干部 家“三

” 上的 言。

2. 牛若峰∶《中 的“三 ” 回 与反思》，2003年10月26日在中 人民大

系“三 ” 座上的 告， 全 展 《古今 》2003年第4期(

第58期)。

3. 有 ∶《“三 ” ∶政府目 与 路 的 史回 》， 《河北 刊》2003

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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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三農” 문제의 배경과 형성 원인

중국의 “三農”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이며, 깊은 사회·역사

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전

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요인, 인구와 토지의 비례 관계 및 농민 자신의 

취약성 등의 요인들 모두 “三農” 문제의 형성에 특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三農” 문제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주된 형성 요인은 “도시와 

농촌의 분할, 이원화 정책”이다. 만약 제2장에서 단지 “三農” 문제란 병의 

상태만을 묘사했다면, 이 장의 임무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다. 

1. 중국적 특색과 발전 경로

세계에서 중국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국가를 찾기란 힘들다.

첫째,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눈부신 기술 문명을 보유하

고, 서양보다 앞서 원양 항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공업화 발전의 길로 

이끌지는 못했다. 1840년 이후, 국가의 형세가 점점 나빠졌으며, 점차 쇠락

해갔다.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해갔고, 변법자강운동은 더 이상 발전

하지 못했다. 신해혁명은 비록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명목상의 민국을 

세웠지만, 군벌 할거의 국면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국가는 진정한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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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지 못했으며, 국가 공업화는 단지 국민의 꿈일 뿐이었다. 진정으로 

중국을 공업화의 길로 이끈 것은 중국 공산당과 이를 주도한 인민 정권이

다. 20세기 50년대 초 중국이 국가 공업화를 시작할 당시, 소련과 동유럽 

국가만이 중국과 교류와 협력을 진행했다. 서방 선진국과는 교류가 없었

으며, 그들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근대사는 국민에게 “낙후하면 얻어맞는

다”라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따라서 신중국은 국가안전을 우선에 놓지 않

으면 안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환경과 국내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은 중공업과 도시 우선 발전 전략을 택하였으며, 농촌에서의 비

농업산업 발전은 억제 당해야만 했다. 먼저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성장해 

오다가, 이후 개혁시기에 “새로운 세력으로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다”. 경

제체제의 개혁을 거치면서, 시장경제 궤도로 이미 진입하였다. 중국의 이

러한 특징과 발전 경로는 “三農”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의 발자취를 

이룬다.

둘째,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고, 일인당 경지 면적과 수자원은 매우 적

다. 세계에서 중국처럼 높은 인구밀도와 엄청난 고용 부담으로 인한 제약

을 받고 있는 대국도 없다. 이러한 부존자원 및 고용문제 면에서의 특징

과 “三農”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1.1. 역사적 요인

역사적으로 볼 때, 구 중국은 보편적인 공업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만약 근대사에 있어 중국이 공업화 과정을 겪었다면, “三農” 문제는 대부

분 해결되었을 것이며, 최소한 현재의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

러나 역사는 역사일 뿐이며, 결코 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역사상 고도의 기술 문명을 보유한 바 있고, 명(明)나라 시대에

는 정화( 和)가 최초로 서양을 항해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그러나 

공업혁명을 이끌지는 못했다. 영국의 퇴역 잠수함 사령관 케빈 멘지스(加

文·孟席斯)는 65세에 <1421: 중국이 세계를 발견하다>란 책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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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중국이 서방보다 먼저 세계를 발견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콜

럼버스(哥 布)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마제란( 哲 )이 최초

로 세계일주를 한 것도 아니며, 쿡( 克)이 남반구 탐험을 최초로 시도한 

것도 결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명나라의 관리였던 정화가 중국 선단

을 이끌고 이미 먼저 이들 지방에 도달했었으며, 1421~1423년 사이 세계 

해도(海 )를 제작하였다. 이 퇴역 군인은 사료를 근거로 하여 중국 함대

가 마젤란이 태어나기 60년 전, 이미 마젤란해헙에 도달했었으며, 유럽인

들보다 300년 앞서 경도( 度)의 비밀을 밝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421~1423년의 항해가 끝나고 몇 십 년 뒤, 중국은 뜻밖에도 

세계 원양 항해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왜 중국은 정화의 서양 항해를 계기로 삼아, 대외무역의 발전을 통한 

원시 자본을 축적하고, 공업화의 길로 가지 못했을까? 원래 정화사절단이 

선단을 이끌고 서양 항해를 실시한 것은 명나라 성조(成祖)가 제정한 해

외 제국과 함께 “태평의 복을 함께 누리자(共享太平之福)”는 외교 방침을 

실천에 옮기고, 명나라 왕조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간의 평화 관계를 맺

기 위해서이며, 외국의 재화를 약탈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 이는 마치 

중국의 주류 문화 전통인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以和 )”와 부합하는 

것 같다. 사절단 선단은 중국으로부터 도자기, 비단, 철기, 금속화폐와 각

종 공예품을 가지고 갔으며, 외국으로부터 옥수수, 감자, 바나나, 연초, 면

화 등의 경제작물을 들여왔다. 명나라 왕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30여 개의 국가와 평화우호관계를 성립하고 발전시켰다. 당시 중국의 수

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자본주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 이미 자신의 노동

력을 파는 고용노동자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규모가 큰 수공

업 작업장의 주인과 상인이 존재했다. 생사(生 )업에서는 규모가 큰 수공

업 작업장이 수공업 공장으로 발전하였고, 상품자본은 상당히 활기를 띠

었다. 그러나 명나라시대의 중국은 결국 공업화의 길로 가지는 못했다. 아

직까지 이것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한 역사학자를 보지 못했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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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오지 않는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청나라시대에 이르러, 강건이제(康乾二帝) 때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강국 

중의 하나였으나, 청나라 중후기부터는 점차 쇄락하기 시작했다. 17~19세

기, 서방 열강들은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 각지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다

른 나라의 재화를 약탈함으로써 원시 자본을 축적하였고, 국내에 자본주

의를 발전시켰다. 공업혁명과 자본계급혁명을 겪으면서 자본주의제도가 

확립되었다. 중국은 서방 열강들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고, 청나라 정부는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일련의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만 했으며, 서방 열강

들은 전함을 동원해 중국의 굳게 닫힌 쇄국의 대문을 부수었다. 국권을 

상실하여 국위가 실추되고, 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강유위(康有 ), 양계조(梁 超), 담사동( 嗣同)을 대표로 한 자본계급의 

개량주의자들이 실권이 없는 광서제(光 帝)에게 여섯 차례나 상소를 올

려 변법자강운동을 실시할 것을 직언했다. 유명한 무술변법(戊戌 法:변법

자강운동)은 겨우 103일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힘의 열세로 인해 자희태

후(慈禧太后)를 중심으로 한 봉건보수파에 의해 무참히 탄압당하여 실패

를 선언하고 말았다. 중국은 공업화의 기회를 또 한번 놓치고 말았다. 

1840년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반식민지·반봉건의 낙후한 국가로 전

락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근대 중국의 열세적 위치와, 농민의 비참한 

운명을 확정 짓게 된다. 농민은 구 중국의 사회구조에서 가장 낮은 계층

에 처하게 된다.

왜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 것일까? 모택동 주석은 1939년 12월 1일 이를 

중국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봉건전제 정치의 탓으로 돌리는 글을 썼으며,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그리고 매국노 관료가 상호 결합된 결과라고 보았다.

어느 서양 학자가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진일보한 해석을 내놓았다. 즉, 

“중국은 소수의 엘리트가 통치하는 국가이다. 역대 정치가들은 절대 권력

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농민을 마음대로 마

구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보았으며, 농민봉기를 일으키지 않는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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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농민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세금을 착

취해갔으며, 제멋대로, 그리고 임의대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갔다.……그

럼으로써 통치자들은 공동의 재산을 축적할 필요가 없었다.”, “(적당한) 질

서와 신임의 부족과 정부 당국의 임의로 재산을 몰수하는 관례는 공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시켰다. 이 서양 인사는 진일보한 결론을 내렸다. 

“중국과 기타 아시아 대국에 있어 사회, 정치 및 법률 등 갖추어야 할 조

건들이 부족했다‐‐‐‐간단히 말해서, 일정한 제도가 부족했다. 그 거대하고 

밀폐된 경제에서 통치자들은 그 영역 속으로 지식과 기업가의 재능을 갖

춘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남겨둠으로써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통치

자들은 자본을 모으고 기업에 대해 관심을 끌 그와 같은 제도도 만들 필

요가 없었다”(Jones, 1981~1987). 이와 같은 해석은 설득력이 있으며, 핵심을 

찔렀다고 볼 수 있다.

1.2. 인구와 토지의 비례 관계

역사적 요인과 비교했을 때, 인구와 토지의 비례 관계는 “三農” 문제와 

더 밀접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영향은 더 장기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와 토지의 비례 관계는 농업·농민의 생존·발전

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인구와 토지의 비례 관계는 농업 내부의 

고용할 수 있는 용량, 농업경영 방식의 선택 및 토지 본래의 기능 정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긴장된 인구와 토지의 비율은 “三農” 문제 형성

의 전제였다(온철군( ), 2001).

역사가의 고증에 따르면, 중국은 옛날부터 인구 대비 토지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명 나라시대 일인당 경지 면적이 가장 컸을 때는 12.5무( )

에 달했으며, 인구에 비해 토지 면적이 작은 편이 아니었다. 청나라 시대

에 이르러, 1840년의 전국 인구는 1644년 1.43억 명에서 4억여 명으로 급격

히 늘어났으며, 경지 총면적은 8.5억 무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인당 경지 

면적은 2.1무까지 줄어들었다. 이때부터 중국은 줄곧 인구 대비 토지 면적



48

이 작았다. 장기간에 걸쳐, 토지의 부존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것과 인구 

대비 경지 면적이 작은 것은 중국 경제·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인식이 비교적 

늦었을 뿐이다.

신중국의 인구(주로 농촌인구) 성장 속도는 비교적 빨랐다. 1984년 10억

을 돌파했으며, 일인당 경지 면적은 1.43무로 감소하였다. 현재 중국 인구

는 이미 13억을 넘었고, 일인당 경지 면적은 1.4무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계 평균치의 1/3에 해당한다. 약 1/3에 해당하는 성의 일인당 경지 면적

이 1무가 안되고, 666개 현의 일인당 경지 면적은 국제연합이 정한 경계

선(警戒 )인 0.8무 이하이며, 463개 현의 경우 위험선인 0.5무 이하이다. 

많은 지방에서는 중앙의 되풀이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으로 

대량의 농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三農”을, 더 나아가 중국의 민족생존

의 기초를 빼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긴장된 인구와 토지의 비례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농업 내부의 고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농민의 수가 

대폭 감소하지 않는 이상, 단지 농업에만 의지해서는 농민 소득을 증가시

킬 수 있는 공간 또한 크지 않다. 둘째, 이러한 기본적 국가 상황은 중국 

농업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규모가 아주 작은 소농경영을 실시하게끔 했

다. 농민의 수가 적어지기 전까지는 합리적 규모의 대농경영제를 실행하

기가 어려우며, 많은 소농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합형식을 채택하여 한

정된 토지에서 집약적 경영을 할 때만이 토지 생산성을 집중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노동력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

기 힘들다. 셋째, 오늘날 농민에게 있어, 경작지는 “생존 필수품”이자 목숨

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이지, “자원 배분 최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

할 생산요소는 아니다. 경작지의 복리화 추세에 따라 공평의 원칙이 효율

의 원칙보다 상위에 있다. 이것은 중국 농업이 합리적 규모의 경영을 실

행하기 어려운 하나의 커다란 제약 요인이며, “三農”을 어렵게 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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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 요인이 되었다. 중국의 고도로 긴장된 인구 대비 토지의 비례 관

계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좋지 않은 결과이며, 심각한 윤리상의 원인과 

인식상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먼저, 중국의 농촌사회

에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多子多福)”란 일종의 전통적인 사고방

식이 존재함에 따라 인구 팽창을 걱정하는 이가 없다. 사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많은 빈곤 농민

들은 자식이 많을 경우, 대부분 평생토록 고생한다. 바로 “재난이 더더욱 

많아지는 것이다(多灾多 )”. 신중국 건립 후, 처음 몇 년 동안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인구만 많으면, 인간 세상의 어떠한 기적도 이루어낼 수 있다”

란 것을 줄곧 선전하였으며, 또 믿어왔다. 인구 대비 토지 비율 관계가 고

용 용량의 제약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또한 사람이 노동

력으로 성장하지 않고, 토지·자본·기술 및 적합한 제도가 서로 결합하지 

않고서는 갈망하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

다. 부의 성장에 한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무지로 인해, 정치

적 목표를 위해, 지난 세기 50년대 중반 맬서스( 斯)의 “인구론”과 

마인초( 寅初)선생의 “신인구론” 등의 경제적 관점에 대해 거친 비판을 

가했다. 이런 무지에서 나온 “비판”은 무지의 행동을 조장하였으며, 아주 

나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곧, 인구성장에 대해 방임해 두게 된다. 결국 

총인구가 8억을 넘게 되자, “많은 인구는 재난을 불러 온다”란 위협과 위

기감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가족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적된 

문제를 바로 잡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현재 과도하게 많은 인구가 경

제·사회 발전의 제약이 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다. 결국 많은 인구와 적은 토지는 “三農”을 곤경에 빠뜨리는 하나의 

명백한 배경 요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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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와 농촌의 분할과 이원화 정책

역사적 배경과 인구와 토지의 비례 관계는 “三農” 문제를 필연적으로 

일으킨 직접적인 요인이거나 충분조건이 결코 아니다. 중국 “三農” 문제

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형성 요인은 장기간 실시해온 도시와 

농촌 분할의 이원화 정책이다. 즉, 국가 공업화 진행 과정 중, 국가는 도

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및 도시와 농촌 주민에 대하여 각기 다른 경제·

사회 발전 정책을 펴왔으며, 투자·자원·인재·기술·지식의 배분에 있어 항

상 도시, 공업 및 도시 주민에게 편향적이었다. 이원화 정책의 실시로 인

해 이원화 체제가 형성되었고, 이는 많은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2.1. “도시와 농촌의 분할 통치, 한 국가의 두 정책”

“도시와 농촌의 분할 통치, 한 국가의 두 정책(城 分支，一 策)”은 

저명한 사회학 전문가 육학예( )가 최초로 사용한 말이며, 국가가 도

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다스리고, 다른 정책과 다른 체제를 실시하며, 시민

과 농민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대우한다는 뜻이다.

“도시와 농촌의 분할 통치” 구상의 유래. 중앙의 원래 구상에 따르면, 

건국 이후 공업화의 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당연히 농민들은 도시

로 들어와 노동자가 되고, 시민이 되어야 했다. 모택동은 1945년 4월 24일 

중공 7대의 보고인 <연합정부를 논한다( 合政府)>에서 명확히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민‐‐‐‐바로 중국 노동자의 전신이다. 앞으로 수천만 명의 

농민이 더 도시로 진입할 것이며, 공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중국이 강대한 

민족공업을 건설하려면, 아주 많은 근대화된 대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이

는 농촌 인구를 도시 인구로 변화시키는 하나는 기나긴 과정이다”. 이를 

통해, 당 중앙과 모택동의 국가 공업화와 도시화 진행 과정에 대한 원칙

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중국 건립 이후, 모주석은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은 기본적 국가 상황(당시 인구 6억, 경지 16억 무)을 시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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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도시공업화 건설의 필요에 따라 단호하게 생각을 바꾸게 된다. 그리

하여, 정주( 州)회의에서 하나의 새로운 특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즉, “농촌 인구의 감소……도시가 수용해서는 안 되며, 농촌을 대규모로 

공업화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노동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는 

특히 “특별한 방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마 힘들어 질 것이다”라

고 강조하여 말했다. 이것이 “도시와 농촌의 분할 통치, 한 국가의 두 정

책”의 최초 구상이다. 1958년 1월 <호구등기조례( 口登 例)>가 이미 

공포되었으며, <헌법>에 명시된 공민 거주와 이전의 자유권을 없앴다. 이

로써 호적제도 하에서 “도시와 농촌의 분리 통치, 한 국가의 두 정책” 구

상은 출발선상에 서게 된다. 이후, 이러한 구상과 제도는 국가 공업화 진

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강화되고 계통화 되며, 완전한 도시와 농촌 분할의 

이원화 정책과 이원화 체제를 이루게 된다. 엄격하게 구분 지으면, 도시는 

공업과 기타 비농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공업·시민의 발전은 농촌·농

업·농민의 발전에 우선하며, 농업이 “기초”라는 정책적 함의는 도시·공업 

및 시민의 발전에 봉사하고 복종하며, 자리를 대신하거나 뒤바뀔 수 없다

는 뜻이다.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라고 말해왔

으며,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러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일치하지 않았다. 20세기 80년대 후기, 우리는 중국의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 즉, 장기간에 걸쳐 

국가는 공업의 고속성장과 목표 초과 달성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

상 “三農”의 이익을 가능한 한 최저한도까지 억눌러 놓았다. 소위 말하는 

“농업을 기초로”란 정책적 의미의 참뜻은 농업으로 하여금 국가 공업화를 

지원하고, 도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공업 위주의 발전은 항상 “농업 경시‐‐‐‐농업 정체‐‐‐‐공업 성장에 영향‐‐‐‐정
책 조정 실시‐‐‐‐농업 호전‐‐‐‐농업 경시·····”와 같은 과정을 밟았으며, 공업

을 중심으로 한 “편향적 발전‐‐‐‐발전의 정체‐‐‐‐편향의 조정”과 같은 경제의 

편향적 순환을 만들었다. 이 편향적 순환에서 농업은 항상 도시공업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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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발전에 순종해야 했으며, 동시에 농업의 기복은 경제의 편향적 운행

의 기초가 된다. 도시공업의 편향적 발전은 농업 성장의 변동을 일으키고, 

농업의 성장 변동은 공업과 전체 국민경제 변동의 기초를 이루며, 도시공

업과 전체 국민경제의 변동은 다시 편향의 조정을 위한 동력이 된다. 이

것이 바로 농업이 맡은 역할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경제가 변동을 일으키고, 어려움에 처하고, 거시경

제의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농민이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1988년 통화팽창이 일어났을 때, 

국가는 거시경제 조정을 진행했고, 이익이 도시에 편중되면서 1989년 농

민 일인당 순소득의 감소를 가져왔다. 개혁개방 이후 농민 순소득은 처음

으로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뒤이어, 90년대 중반 이후, 국가는 

또 한 차례의 거시경제 조정을 실시했으며, 농민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 컸다. 식량 가격은 하락하였고, 증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 

1997년~2000년의 4년 동안 중국 농민의 실제 감소한 소득은 최소 16,000여 

억 위안에 달한다. 

“삼위일체”의 치밀한 통제 시스템으로 농민을 농촌에 묶어두었다. 국

가 공업화 전략과 도시 우선 발전의 요구를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국

가는 농산물의 일괄구매 ․일괄판매, 인민공사 및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호적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치밀한 통제 

시스템과 기타 일련의 부대 정책들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운

행하는 궤도를 깔았다. 이와 같이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격차는 인위적으

로 농촌과 도시, 농업과 비농업의 경제적 연계를 갈라놓았고, 도시가 농촌

보다 우위를 차지하도록 했다. 일괄구매 ․일괄판매 제도는 30여 년간 지속
되었고, 주민의 식량을 농업 식량과 상품 식량으로 나누었으며, 농민으로 

하여금 도시 주민의 상품 식량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반면 농민들은 도시

에서 상품 식량과 원가로 공급한 각종 부식품을 살 수 없었다. 엄격한 호

적제도로 주민을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로 나누었고, 수억의 농민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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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농업 호구를 도시 주민 호구로 전환하는 것을 근

본적으로 금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노동 사용제도를 실시하였다. 원칙상 오직 “비농업 인구”에

게만 도시에서 취업을 허락했을 뿐, 농촌 인구가 도시에 들어와 일자리를 

찾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이 누리는 월급과 복

지 혜택을 농민에게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일체의 사회보장 중

에서 농민의 몫은 없었던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비록 이러 저런 미미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일괄 구매 일괄 판매 제도와 인민공사는 이미 사라졌

으며, 호구제도도 계속해서 느슨해지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의 심한 불균

형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악화되

고 있다.

2.2. 오랫동안 “三農”에게 많이 거둬들이고 적게 지급했다

공업과 농업 상호관계의 각도에서 볼 때, 국가 공업화 과정은 일반적으

로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초기 단계, 즉 공업화의 원시 자본 축적 단계

로 농업이 공업 발전을 지원한다. 농업이 공업을 부양하는 것이다. 둘째, 

중기 단계, 공업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강되고, 농업과 공업

이 평등하게 발전한다. 농업과 공업 모두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셋째, 

후기 단계, 국가 경제력이 더욱 강화되고, 공업이 농업 발전을 지원한다.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거나 농업 편향적이 된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완전

히 위에서 말한 순서에 따라 변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업화의 초기 단

계부터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것이 지속된 시간

도 매우 길다. 이로 인해 “三農”은 억눌려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정책은 국가가 농촌에서 농업잉여를 거두어 들여, 그것을 

국가 공업화와 도시 발전에 투입하는 것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공산

품과 농산품 가격의 “협상가격차(剪刀差)”가 주된 수단이었으며, 20세기 

50년대 중반 “협상가격차”의 총액은 이미 정부 재정수입의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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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20세기 80년대 후반의 연구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다. 즉, 국

가는 공산품과 농산품 가격의 “협상가격차”와 세수입을 통해, 1952~1989년, 

농촌에서 7,000여 억 위안의 자금(국가가 “농업을 지원하는” 자금은 제외)

을 거두어 들였다. 이는 농업이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1/5이며, 당시 국유 

공업의 고정자산 가치를 초과한다. 많은 학계인사들은 90년대 초 국가 공

업화의 원시 자본 축적 단계는 이미 끝났으며, 이미 중간 발전 단계로 진

입했다고 생각했다. 중간 단계에서는 당연히 공업과 농업이 스스로 성장하

거나 평등하게 발전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자금은 서로 공평해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없었고, 농촌에서 자금을 거두어들이는 국가의 

정책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1990~1998년, 국가는 재정적 경로, 공산품과 농

산품 가격의 “협상가격차”와 금융의 경로를 통해, 또 농촌에서 1.9만억위안

의 자금을 거두어들였다(표 3‐1 참조). 통계에 따르면, 1950~1996년까지 중

국 농민이 국가 공업화와 도시 발전을 위해 제공한 자금의 누적 액은 2만

억위안이 넘으며, 대략 전국의 자본 보유량의 2/3에 해당한다(이금(李 ), 

2001).

표 3-1. 20세기 90년대 농촌의 자금 유출 현황
(억위안)

유출 경로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소계 백분비

1. “협상가격차” 654.4 862.9 1,230.5 1,014.8 422.9 535.3 805.7 782.0 - 6,308.5 32.8

2. 재   정 171.7 197.7 550.9 714.0 2,378.0 1,343.0 1,238.0 1,438.0 1,361.0 9,392.3 48.8

3. 금   융 140.2 255.0 106.8 185.6 1,089.0 481.0 373.0 388.0 510.0 3,528.6 18.4

4. 합   계
(4=1+2+3) 966.3 1,315.6 1,888.2 1,914.4 3,889.9 2,359.3 2,416.7 2,608.0 1,871.0 19,229.4 100.0

* 1998년 “협상가격차” 경로의 유출된 금액을 계산하지 못했다. 그 해의 추정치는 작을 

것임으로, 9년간의 합계 수치와 백분비에 영향을 주었다.                

자료 출처: 1995년과 1999년 <농촌경제녹피서( 村 皮 )>에서 관련 수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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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99년 이후 도시와 농촌 자금의 상호 이동 상황을 추적하여 살펴

보지 않았지만,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자금은 여전히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상태이다. 특히 농지가 비농업 목적으로 전환되어 이용됨으로써 농민

의 손실이 매우 큰 실정이다. 최근 20년간 국가는 1억여무의 농민 집단 소

유지를 수용하였으며, 수용 과정에서 독점 1급 토지시장을 이용하였다. 토지 

가격의 “협상가격차”(시장가격‐토지 수용시의 보상비)를 통하여, 농민의 수중

에서 2만여 억 위안의 토지 자산 수익을 가져간 셈이다. 이 수치는 아주 보

수적인 추정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1978년 이후 농민이 토

지를 잃게 되면서 재산의 권리와 이익에서 입은 손실이 약 5만억위안이라

고 한다(곽서전(郭 田)，2004). 많은 지방정부와 상인이 손을 잡고 불법으

로 농민이 책임 경작(承包地)하고 있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도시

화에 이용된 토지 중 약 70%가 지방정부가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맘대로 구획을 나누고 함부로 농경지를 점유하는 현상을 누차 막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을 명목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현상은 점점 더 성행하고 있다.

국가가 농촌의 자금을 가져가는 것은 농촌과 농민의 발전 기회를 빼앗

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융 서비스는 “三農”의 수요를 아예 따라가지 

못하고, 신용사(信用社)의 돈은 빌리기 어려우며, 은행에서의 대출도 어렵

다. 국유 4대 상업은행 개혁 후, 모두 도시로 축소되었으며, 현( ) 및 현 

이하의 기구는 합병을 시키거나 없애버렸다. 현 지역 내의 대출업무는 점

점 더 적어졌고, 여전히 향촌 지역에 남아있는 지점은 거의 농촌 자금의 

“인출기”로 변했다(주택(朱 ),2003). 정규 금융시장의 공급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지하 금융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의 “농업 지원” 자금은 실지로 농업을 지원하지 않았다. 국가 재정

은 “농업 지원 자금”을 따로 마련하기는 했지만, 많은 지출 중 약 60%는 

수리 등의 건설사업에 쓰여 졌고, 농업 자체가 받은 지원은 얼마 되지 않

으며, 그 비중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국가의 농

업 지원 자금이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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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의 13.43%, 1980년의 12.2%, 1991년과 1992년에 감소하여 각각 10.26%

와 10.69%였다. 그 이외의 해에는 10%이하 이었으며, 1993~1997년 점차 감

소하였고, 1999~2000년에 약 7%~8%까지 더 감소하여 1986년 이후 가장 낮

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개혁개방 초기보다도 5.43에 6.42백분율이 감소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국가 재정 성격의 농업 지원에 대한 지출의 비중

은 일반적으로 농업 GDP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의 1/3내지는 1/2이

다. 나는 국가의 농업발전에 대한 지원 정도는 일정한 경제발전 단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농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선진

국의 농업 지원 수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보다도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이다. 최근 5년간 국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장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였으며, 사회 기반시설 건설을 더욱 강화하였다. 1998~2001

년, 중앙은 5,100억 위안의 국채 자금을 집행하였다. 그 중 농업 기반시설 

건설에는 겨우 56억이 사용되었다. 이는 전체의 1.1%에 지나지 않으며, 같

은 기간 농업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약 10%만 만족시켰을 뿐이

다(농업부, 2002). 이는 대부분의 재정 지출과 국채 자금이 도시와 비농업 

영역에 사용되었다는 말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전략을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중국 정부의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의 투입은 줄곧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20세기 80년대 

중반, 외국의 농업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투자는 이미 농업 GDP의 

1.5%~2.0%에 달했다. 중국은 그에 비해 비율이 매우 낮다. 1979년 0.3%, 

1980~1986년 0.19~0.27%, 현재는 0.23%이다(세계 평균은 1%이고, 선진국 평

균은 2.37%이다. 표 3‐2 참조). 어떤 연구에 의하면, 1985년 이후 중국 정부

의 농업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투자 강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90년대에 들어선 이후 감소 폭이 더 커졌다. 1996년, 중국 정부의 농업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투자 강도는 선진국 평균값(2.37%)의 1/10에도 이르

지 못하며, 30개의 최저소득 국가의 간단한 평균값(0.65%)의 1/3에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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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인도, 멕시코 등의 개발도상국보다도 아주 낮다. 중국의 농업 

보급에 대한 투자 비율은 더욱 낮아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겨우 농업 과

학기술연구 투자의 1/3에 해당한다. 선진국의 연구·개발·보급의 자금 투입 

비율은 1:10:100이다. 경비의 부족과 체제상의 폐단이 더해져, 최근 10년간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가 약화되었다.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높으

며, 저항성이 강한 품종의 육종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가 매우 적으며, 기

술 축적이 매우 부족하다. 현존하는 과학기술연구 성과의 전화율은 단지 

30~40%이며(다수의 이미 전화된 기술의 보급률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에 비해 20~30%가 낮다. 중국 농업 과학기술의 전체 수준의 세계 

선진 수준과의 차이는 최소 15~20년이며, 일부 고급 신기술의 연구 수준

은 최소 3~5년의 차이가 난다.

표 3-2. 20세기 90년대 중반 중국과 11개 국가의 

  농업 과학기술연구 투자 강도 비교

국  가
투자 강도 (%)

(농업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농업 과학기술연구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정 부 비정부 합 계 정 부 비정부

중국(1999년)
인    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브 라 질
칠    레
일    본
호    주
영    국
프 랑 스
독    일
미    국

0.23
0.37
0.58
0.82
0.83
0.64
2.1
3.54
2.29
2.24
1.88
2.02

0.22
0.06
0.15
0.05
0.12
0.05
2.22
1.54
3.80
2.52
2.66
2.34

0.45
0.43
0.73
0.87
0.95
0.69
4.32
5.08
6.09
4.76
4.54
4.36

51.1
86.0
79.5
94.3
87.4
92.8
48.6
69.7
37.8
47.1
41.4
46.3

48.9*
14.0
20.5
5.7
12.6
7.2
51.4
30.3
62.2
52.9
58.6
53.7

* 개인 투자, 과학기술연구기구의 개발 활동 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 농업 과학

기술연구 투자 중 비정부 투자는 개인 과학기술연구 기구, 농업기업, 공상기업 및 기

타 개인 투자를 포함한다.

자료 출처: 2001년 11월(북경) 중국 농업부, 중국 과학원,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이 개최

한 “농업과학기술연구 투자 연구 토론회”에서의 황계혼( 季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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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인 농업을 저버리고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농업 투자가 

부족하고, 기초가 약한 상황에서 생산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농산물 가

격은 떨어지면서 식량 주생산지의 농민들은 본업을 저버리고 있다. 진계

체( 桂棣)와 춘도(春桃)의 회북(淮北) 지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무( )당 

밀의 생산비는 325위안이며, 무당 밀 450㎏을 생산함으로써 겨우 330위안

의 판매수익을 올린다. 농민이 일년간 힘들게 일한 것이 헛수고가 된 것

이다. 1990년 이후, 쌀은 소위 말하는 “계약 수매”에서 “정부 수매”로 바뀌

었고, 책임량에 대한 수매가 끝난 다음의 잉여량은 오로지 “협상 가격”에 

따라 식량 구매·판매소(粮站)에 팔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한 “협상 가격”이

란 실제로 농민과 협상을 통해 정해진 가격이 결코 아니며, 단지 “수매가

격”보다는 조금 높고, 시장가격 보다는 낮다. 예를 들어, 1988년 쌀의 수매

가격은 0.45위안/㎏, 협상가격은 0.7위안/㎏, 시장가격은 1.1/㎏이었다. 이 하

나만 보더라도, 1988년 안휘성 농민이 정부에 판매한 상품 식량의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50여 억 위안이나 적었다. 동시에 “협상가격차”도 여전히 계

속되었다. 1989~1995년의 7년간, 농민은 11,887억 위안의 소득이 증가하였

고, 같은 기간 지출은 13,437억 위안에 달했다. 이로써 증가한 소득과 증가

한 지출은 서로 상쇄되며, 전국 농민이 1,550억 위안의 손해를 본 셈이다. 

본업인 농업을 저버리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며, 안휘성 등 일부 지방에

서 휴경지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갖가지 현상들이 나타내듯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발전과 “三農”의 

관계는 비협조적이었다. 현재 중국의 공업화는 중간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중화학공업과 신형 공업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즉, “농민의 소득 증가 사업을 농

업과 농촌 사업의 중심에 놓고, 많이 지급하며, 적게 거둬들이며, 활력을 

불어넣는 방침을 견지한다. 농민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

적인 효과를 지닌 시스템을 만든다”. 이와 같은 공업화 중기의 “三農” 정

책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시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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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집단의 형성과 농민들의 세력 약화 

이익집단이 생겨나는 것과 농민들의 세력 약화는 “三農” 문제의 연장선

에서 볼 수 있으며, 확실하게 말해서, “三農” 문제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사회집단의 구조와 이익 구조는 단일하

였으며, 한정되었던 국민소득은 국가와 집단에게 집중되었다. 각종 노동자

―공업 노동자, 농민, 지식인, 관리자 및 군인 등―은 단지 사회적 분업이 

달랐고, 아무도 자기의 사유재산을 갖지 못했다. 평균주의 분배체제 하에

서 “동고동락”했다고 말 할 수 있다. 당시의 당과 정부 기관, 그리고 많은 

간부들은 자기 독자적인 특수 이익이 없었다. 달리 말하면, 직장의 일과 

경제적 이익은 관계가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민정부의 지침은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손 안에 있는 권력은 단지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 결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사적 이익을 추구할 기회와 공간도 거의 없

었다. 

그러나 시장 위주의 개혁이 진행된 이후, 경제 전환 과정에서, 사회집단

은 점차 분화되었고, 사회 이익은 점차 다양화되었으며, 각종 이익집단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업종에 따른 이익집단, 지방에 따른 이익집단, 등

급에 따른 이익 집단, 특권에 따른 이익집단 및 돌발적인 이익집단 등이 

생겨났다(장배강( 培 ), 1999). 도시의 엘리트 집단도 실제로 독립적 이

익을 가진 이익집단 이다. 예를 들어, 철도, 교통, 통신, 석유화학, 건설업 

모두 각기 업종에 따라 이익집단을 형성하였다. 과학기술 엘리트, 경제 엘

리트, 문화 엘리트 및 정치 엘리트 등의 도시 집단도 이미 각기 독립적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을 형성하였거나 혹은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지방

에서는 자연적으로 이미 겉으로 드러나거나 그렇지 않은 지방 이익집단이 

있으며, 심지어 농촌에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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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 최대화를 추구하며, GDP의 배

분에 있어 점점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둘째, 남의 힘을 빌려 이

익을 추구하는( 租逐利) 능력이 아주 강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익

도 추구하기도 하며, 각종 경로와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이러한 이익집단

이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대상이 바로 “三農”이다. 왜

냐하면, “三農” 중에 그들이 발붙일 공간과 기회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

이다. 

사회집단의 분화와 사회이익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각 부

문과 수 만개의 향진정부는 점차 자신의 이익을 소유한 행위의 주체로 변

해갔다. 이러한 특수한 이익 행위의 주체와 기타 이익 주체들 사이, 그리

고 그들 상호간에 점차 복잡한 이익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들이 장악한 권

력과 비시장 자원은 직접적인 이익 추구에 차이를 가져오게 했으며, 인민

을 위해 봉사하던 도구가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하

게 되었다. 이처럼 그들은 독점권력의 정부기구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는 행위 주체로서, “정당한” 명분인 것처럼 농민들을 설득시켜 농민들로 

하여금 재화와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농민에게 무분별하게 비용

을 걷고, 무분별하게 자금을 모았으며, 함부로 임무를 분담시켰다. 또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재정”의 비용과 기구 확대로 인한 지출도 농민에

게 전가 시켰으며, 심지어 유흥비와 “관직을 사고파는” 비용도 결국 농민

이 모두 부담해야 했다. 

기층에서는 일부 향진 마을 간부들의 특권계층의식이 매우 강하다. 사

리사욕의 증대는 권력의 무한한 확대를 불러왔고, 관리와 상인이 결탁하

였으며, 수많은 구실들을 만들어 교묘하게 재물을 취했다. 심지어 뇌물을 

받아먹고 법을 어기는가 하면, 남의 돈을 사취하였다. 이는 “농민의 부담

으로 인한 살인 사건”, “토지 몰수와 이주로 인한 살인 사건” 등을 초래하

였으며,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심하게 손상시켰다. 그들은 중앙의 “농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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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확실히 경감시켜야 한다”는 반복된 요구에 대하여, 항상 “네가 정

책이 있으면, 나는 나대로 대책이 있다”는 식이었다. “하늘은 높고 황제는 

멀리 있는(天高皇帝 )” 상황에서 농민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현실이 증명하는 것처럼, 경제 전환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통

제할 수 있는 법률이나 법규가 따라가지 못했으며, 거기다 힘 있는 감독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에, 강한 이익집단이 사회적 약자인 집단의 이익

을 침범하는 행위들이 나타났다. 만찬가지로, 실제로 구속력이 없는 “청렴

결백의 자율적 규율”은 일부 부문과 지방의 권력이 이질화 되는 것을 막

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三農” 문제를 곤경에 빠뜨리는 하나의 간과

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집단의 분화 과정에서 유독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사회 집

단인 농민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는 이익집단을 형성하지 못했다(염위( 威), 하진곤(夏振坤), 2003). 농민

들은 조직화되지 않음으로써 정식으로 하소연할 통로도 없었다. “쟁반 위

에 흩어진 모래알(一 散沙)”과 같은 농민들은 중국 사회에서 사람 수가 

가장 많지만 힘이 약한 집단이다. 비록 일부 지방에서는 농민의 전문 경

제협력조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익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상호 제어 

작용을 갖춘 이익집단도 아니다. 중국 농민은 사회적으로 약한 집단이며,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정책과 체제의 피동적인 수용자이다. 농민의 허약

함은 이런 편향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지속시키는 사회 기초이기도 하다. 

또한 “三農”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애

로 사항이다.

농민은 비록 중국 혁명의 주력군이었고, 신중국 건설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하였으며, 개혁에 앞장섰지만, “혁명이 승리한 이후, 농민은 정치·경

제적으로 점차 뒷자리로 밀려났다”(엥겔스). 반면 도시 주민은 정치·경제

적인 중요성이 날로 높아졌다. 농민과 도시 주민의 행동 능력, 권력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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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한 제어에 있어 상호간에 증감의 변화가 있었다. 급속도로 성장하

는 각종 이익집단과 비교했을 때, 분산되고 세력이 약한 농민은 가장 쉽

게 홀대 받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집단이었다. 이것은 농민 자신의 선천

적인 약점 이외에, 정책적 차별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개

조” 과정에서, 농민은 피동적으로 집단화라는 잘못된 영역으로 들어갔고, 

“삼위일체”의 체제에 묶여 꼼짝하지 못했다. 시장화 개혁 과정에서, 농민

은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함정”으로 떠밀렸으며, 그들의 정치적 

공간과 단체 행위는 아주 협소한 마을 조직의 범위로 억제함으로써 그들

로 하여금 “도시와 농촌의 분할, 이원화 정책” 변화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상호 제어·촉진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의 권익 실추는 아주 당연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농민의 행동에 확실히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당의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전까지, 국가 정책은 세력이 강한 

집단과 이익집단에게 편향적이었다. 즉, 자원의 이익분배가 세력이 강한 

사람과 이익집단에게 편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조직화에 대

한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세력이 강한 집단은 자기의 조직

을 가지고 있었으나, 농민은 농민협회가 없었다. 국가는 농민협회의 설립

에 대해 줄곧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농촌합작사법( 村合作社

法)>은 계속 미루다 아직까지 공포되지 못했으며, 농민의 전문 경제협력

발전의 촉진에 대해서도 논의만 많았을 뿐, 실지로 실행에 옮긴 사례는 

적다. 지지해줄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편향적 정책은 공공자원과 사회 권

익 배분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사회집단의 지위에 있어 비대칭과 

상호관계에 있어 균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평성에도 손상

을 가져왔다. 사회주의 발전 목표에서 말하기를, 첫째, 국민이 부유해져야 

하고, 둘째, 사회가 공평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도

시와 농촌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부를 창조하고,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 갖

는 기회를 주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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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지문제: 영원한 주제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회집단이며, 그들의 생존과 발전은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토지문제는 농민문제의 영원한 주제일 수

밖에 없다. 토지제도문제는 중국 민주혁명, “사회주의 개혁”, 국가 공업화 

및 시장을 위주로 한 경제체제 개혁 등 각각의 역사적 시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히 오늘날 경제 전환 진행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사회·

정치문제가 되었다. 현재, 농민의 토지문제는 재산권 부재의 문제이다. 우

리의 입장과 관점은 매우 명확하다. 즉,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선택을 농

민에게 양도하고, 농지의 재산권을 농민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 

장의 주제이다.

1. “경작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한다(耕者有其田)”

중국에서 토지는 희소한 자원이다. 토지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농민에게 있어서는 생의 전부이며, “토지는 농민의 생명줄 이다”

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청나라 말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이후, 

인구와 토지의 비례관계는 점차 긴장되었고, 이로써 중국은 줄곧 인구는 

많고 토지는 적은 나라가 되었으며, 경지는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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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농민을 불문하고, 첫번째로 중요한 것이 농지이다. 전통사회에서 

농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경작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었으며, 여기서의 소유란 소유·사용 및 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누군가 자

신의 토지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면, 농민은 그 사람을 따랐다. 근대 

중국 역사에서 농민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어떤 정당과 집단 및 그 지도

자의 정권의 운명을 결정짓고도 남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홍수전(洪秀全)에서 손중산( 中山)에 이르기까

지 모두 봉건토지제도의 개혁과, “경작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는 제

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로써 그들이 각각 연이어 주도한 농민 혁

명과 부르주아 민주 혁명(구민주주의 혁명)에 농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했

다. 수년간 노력하였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도 “경작하

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 구호를 이용해 많은 농민들을 동원해 

신민주주의 혁명에 참여 시켰으며, 인민 혁명전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운 지방에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지주계

급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토지를 소유한 농민에게 나누

어주었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농민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한 역

사적 논리이고, 유일한 선택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 중국 농촌의 토지 생

산성이 낮아 토지 국유화 정책은 결코 채택될 수 없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 정권이 주도한 토지개혁은 몇 단계로 나뉘어 진행

되었다. 구해방구에서의 토지개혁은, 20세기 40년대 후반, 1947년 10월 중

공중앙이 반포한 <중국 토지법 대강>에 근거하여, 인민해방 전쟁과 함께 

진행되었다. 신해방구에서의 토지개혁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개혁법>에 

근거하여, 1950년 시작하여 1952년 하반기에 끝마쳤다. 토지개혁을 통하여 

봉건토지 소유제를 없앴으며, 지주계급이 소유한 여분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토지를 소유한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고, 농

민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처럼, 사적 소유권이 농가에게 귀속되었다. 

토지증서가 발급되면서 농민은 분배 받은 토지 재산에 대하여 법률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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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받게 되었다. 전국에 걸쳐 약 3억의 농민이 7.5억 무의 토지와 기타 

생산자재를 분배 받았으며, 매년 지주에게 납부하던 곡물 3,500만 톤의 소

작료를 면제 받게 되었다. 동시에, 고리대도 사라졌다. 이로부터 중국 농

민은 진정으로 토지의 주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농과 중·하층 농민

들이 농촌에서 정치적으로 우위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대다수 농민들이 

공산당과 이를 주도한 인민 정권을 옹호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중국에서 토지제도 개혁을 완성하고, “경작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

는 것을 실현했다는 것은, 어떤 시각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정치·경제·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먼저, 새로운 정권을 공고히 하고, 농업 생산의 회

복과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만들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한 후, 개별적 

농가는 농업의 기본적인 생산 경영단위가 되었고, 완전한 생산 경영 자주

권을 갖게 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분산된 개별 경영에 대하여 가만히 내

버려두었으며, 이러한 체제는 당시의 전통적인 농업 생산력 수준과 많은 

농민의 소규모 생산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에 부합되었다. 이로써 농민의 

생산에 있어서의 적극성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공산당과 인민 정부가 약

속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당과 정부의 위신도 아주 높아졌다. 따

라서 공업과 농업 간의 연맹도 튼튼해졌으며, 새로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농촌의 진지에 제도적 기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공

업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만들었다. 전통적인 농업국가 제도 하에서 농민

의 토지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국가 공업화를 근본적으로 얘기

할 수가 없다. 당시 중국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사회·정치 조건 하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의 토지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수억에 달하는 

농민의 이익과 부합하고, 국민경제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

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업화 건설의 선결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면 농업 생산이 발전하게 되고, 공업화를 위해 식량, 

원료 및 판매시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의에서 볼 때, 토지개혁은 

확실히 국가 공업화의 원시 자본축적과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필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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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이다.

지난 세대 농민들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토지 개혁과 초급 농업

생산 합작사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농촌에서 조사를 할 때, 어떤 “노

토개(老土改)”(아직 건강한 토지개혁 시기를 겪은 늙은 농민)는 “토지개혁

을 실시하여, 집집마다 토지를 나누어 가졌으며, 소유권은 각자에게 귀속

되었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흥분해 마지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

급사도 괜찮았어”. “안타까운 것은, 왜 나중에 또 바뀌었는지 몰라”(고급사

와 인민공사가 농민의 토지를 집단화 한 것을 가리킨다).

2. 농민 토지 재산권의 집단화: 역사의 오류

농민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상황이 변한 것이다. 즉, 토지개혁으로 

농민의 소유가 되었던 토지가 6~7년도 안돼 집단화 되고 만 것이다. 이 

짧은 몇 년 동안, 농업 생산력은 여전히 전통적인 구조에 머물렀고, 질적

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 “완전 사회주의”의 고급 농업 생

산 합작사로 전환하였는가, 설마 농민이 자진해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집단 소유로 전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전환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약 반세기 전, 중국은 분산

된 소농경제를 위주로 한 낙후한 농업 국가였다. 1949년, 현대 공업이 사

회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지 못했으며, 강철과 강철 재

료의 합계가 30만 톤이 안 되었다. 도시 인구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으

며, 대다수의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아주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

르크스와 엥겔스의 말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고도로 발달한 사회 생산력

의 산물이다. 막 혁명의 승리를 거둔 중국은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서 바

로 사회주의를 실행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공업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당시의 주도적인 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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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농경제의 기초에서 세울 수 없으며, 반드시 상호 협조하는 협력 운

동을 통해, 전통적인 소농경제를 개조하고, 집단화, 즉 사회주의화의 농업

체계를 만들어 사회주의 국가 공업화와 상응해야 한다. 이 이론은 생산자

재의 공유화 정도를 사회주의화 정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

았으며, 공유화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주의화 정도도 높다고 인식했다. 이

로써 “개별 소유→집단 소유→전인민 소유”의 과도기론을 가지게 된다. 당

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작제

와 집단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신중국 성립 첫해부터 1955년 상반기까지, 각지에서 초급 농업생산 합작

사 건립이 보편화되었으며, 합작사는 회원들이 출자한 토지와 기타 생산

자재에 대한 사유권과 수익권을 인정하였으며, 회원들이 일정 부분의 가

족경영을 남겨두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초급사는 회원들이 토지를 

합작사에 출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출자한 토지는 통일적으로 사용

하는 동시에, 공동으로 경영하며, 집단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초급사 

조직은 통일적으로 생산노동을 집중시키지만, 여전히 회원들이 자신의 일

부 노동력을 지배할 수 있는 자주권을 남겨둠으로써, 개인 소유의 땅에 

채소나 과수를 심기도 하고, 가축을 기르는가 하면, 기타 가정부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회원들은 토지 출자로써 자발적인 상호 이익 추구

의 원칙을 관철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출자를 철회할 수 있었다. 출자에 따

른 이익 배분 방식과 노동에 따른 이익 배분 방식을 결합한 이익 배분 제

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노동력 사용을 조절할 수 있고, 노동 분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며, 동시에 농민의 이익과 염원에도 부합했다. 따라서 

농민은 초급사에 대해 비교적 만족스러워 했으며, 여전히 농민들의 생산

발전에 대한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당시 이러한 초급사를 반사

회주의 성질의 경제협력조직이라고 불렀다.

고급사 시기의 농지 재산권제도 개혁은 오류에 빠지고 만다. 집단제가 

합작제를 대신하게 되고, 고급사 단계에 들어와서, 농민의 토지 소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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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주 선택권을 침범하게 된다. 1955년 하반기에서 1957년 말까지, 각

지의 초급사는 대부분 고급 농업생산 합작사로 전환되게 된다. 고급사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회원이 사유한 주요 생산자재를 합작사 집단소유

로 전환하고, 집단 노동을 조직하며”, 소위 말하는 “각자 능력에 따라 일

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장정(章程)>은 회원들

의 가정부업 경영을 허용하였으며,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자재와 

자질구레한 나무, 가축, 소규모 농기구, 부업 경영에 필요한 기구는 여전

히 회원들 소유로 합작사에 출자하지 않아도 되었다. 고급사는 회원들이 

출자한 토지, 농경에 쓰이는 가축, 대형 농기구 등 생산자재에 대한 그들

의 사유권과 수익권을 없애고, 집단 경영을 실시하였으며, 연 수입에서 일

정 부분을 떼어내고 난 다음, 잉여 부분을 완전히 노동일수에 따라 분배

하였다. 이것이 고급사와 초급사의 아주 명확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회

원들이 분배 받은 소득은 아주 적었으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수

요도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러한 고급사를 

“완전 사회주의”의 경제협력조직이라고 불렀다.

인민공사의 상황은 더더욱 나빴다. 고급사로 전환한 그 다음 해, 즉 

1958년 가을, 고급사는 다시 정사합일(政社合一), 생산자재의 집단소유를 

특징으로 한 인민공사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일괄구매 ․일괄판매,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다스리기 위한 호적제도 및 인민공사” 삼위일체의 치밀

한 통치 시스템이 정식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는 집단제의 모든 폐단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농가는 하나의 생활 단위로 변해갔고, 어떠한 생산경

영도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노동력조차 자신이 지배할 권리가 없었고, 

모두 인민공사의 생산대가 통일적으로 지배했다. 농가의 공동화 현상은 

보편화되었고, 회원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으며, 20세기 60년대 초의 “3

년의 고난의 시기”에는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많은 농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공사를 “공산주의로 통하는 

금교(金 )”라고 표현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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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에서 인민공사의 해체까지의 1/4세기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집단

경제라는 제도의 실시는 “三農”을 조직하여 국가 공업화와 도시 발전을 지

원하도록 하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三農” 자신은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할 수 없

었다. 이것이 집단제의 소농 개조론에 대한 냉담한 평가이다. “소농경제 개

조론”의 실수는 “너무 급하게 요구했거나, 일 처리에 있어 꼼꼼하지 못했거

나, 변화가 너무 빨랐거나”하는 일 처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선택의 

오류이다. 집단제를 합작제로 대체한 것이 잘못이었고, 외부에서 집단제를 

농민에게 강요하여, 생산력의 성질과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소유제를 

핵심으로 하는 생산관계를 단순히 바꾼 것에 문제가 있었다.

신중국 역사에 밝은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본래 농민 사유의 토지를 집

단에 귀속시킴으로써, 농민 집단 소유제를 형성하였으며, 농민의 토지 재

산권을 침범하는 결과를 낳았고, “농민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마

르크스주의의 금기를 어겼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 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재산주체에게 속

한 재산권을 다른 재산주체가 점유할 수 없다. 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어

떤 재산주체가 다른 재산주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

다.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 또한 내 것이다”란 

억지스러운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 알다시피, 현재 농민 집단이 소

유한 토지는 대다수 원생산대가 소유하고 있다. 만약 외부 생산대가 약간

의 토지를 점유하고자 할 때는 원생산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절대 불가

능하다. 국가가 생산대의 토지를 점유 혹은 수용할 때도, 반드시 생산대와 

책임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 보상을 해야 한다. 다른 단위에서 생산대의 

토지를 점유하려고 하면, 강력한 항의와 저항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싸움이 일어나거나 무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많은 농민들은 심지어 

피를 흘리거나 생명을 걸고서라도 본생산대의 토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

에, 토지 분쟁으로 인해 피를 흘리거나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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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은 적지 않다(노

문( 文), 2004). 이는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 재산권에 대한 배타성의 가

장 뚜렷한 표현 방식이다.

국가 소유제와 농민 집단 소유제는 각각 다른 재산주체에게 속한 두 가

지의 다른 소유제이므로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농촌의 토지 집단 소유

제는 농민 토지 소유제가 전환된 것이며, 정부가 국가 공유 토지를 집단

에게 수여한 것이 결코 아니므로, 농민 집단이 소유한 토지는 여전히 농

민의 재산이다.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국가에 속한다”, “농촌 집단 

소유권은 국가가 집단 혹은 농촌 소조에게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淑琴，2004)라는 관점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두 가지 다른 소유제를 혼동하고 있으며, 농민 집단 소

유가 국가 소유와는 독립된 재산권 형태라는 것을 부정하고, 국토 주권 

개념과 구체적 재산의 재산권 범주의 차이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한계를 

짓는 것은 현 단계의 중국 토지 소유제 구조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며, 

농지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는 중국 소농경제 개조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

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소농경제 개조와 전통농업과 농촌사회의 개조는 

동일한 것이다. 모두 경제·사회구조의 개혁과 발전 문제에 속하며, 생산력

의 구조, 생산관계의 구조 및 농민의 관념구조를 언급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회 생산력의 발전이며, 단지 생산자재 소유제 관계의 변혁에만 의

지해서는 효과를 낼 수 없다. 특히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공업화 

국가에서는, “三農” 문제를 국가 전체의 변혁과 발전에 의지하고, 함께 앞

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원래 있던 생산자재와 노동력을 

한데 모으는 것은, 단지 전통적인 요소의 집합에 지나지 않으며, 새로운 

요소를 늘리지 않으면, 여전히 새로운 생산력 구조가 될 수 없다. 사회 생

산력이 저하되고, 보편적으로 부족하면, 집단의 평균주의 분배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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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가를 떠나서, 빈곤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로써, 그때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고도로 발달한 사회 생산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

하지 못했으며, “가난이 사회주가 아니다”(등소평)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 토지승포제(土地承包制): 완전하지 않은 토지제도 개혁

당의 11회 3중전회 이후, 농촌의 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인민공

사제도를 폐지하고, 농촌 토지승포경영제도의 실시가 근본적인 목표였다. 

이 제도 개혁은 농촌 토지 집단 소유권을 남겨두고 이를 기초적 농촌 집

단조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토지의 경영·사용권을 농민에게 귀속

시켰다. 농민은 가정을 단위로 하여 농촌 집단조직으로부터 토지를 청부 

받았으며, 청부비용을 납부하고 토지와 관련된 의무를 지는 대가로, 승포

경영을 실시함으로써, 토지 사용권과 생산 수익권을 가지게 되었다. 제1기 

승포기간은 15년이었고, 만기 후에는 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새로운 

농촌 토지승포법이 규정한 승포기간은 30년으로써, 농민에게 비교적 장기

간의 승포 경영·사용권을 주었다.

가정승포경영의 실시는 또 한 차례 생산력을 아주 크게 증가시켰으며,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을 불러일으켰고, 기타 부대정책의 역할이 

더해지면서, 수년간에 걸쳐 농업 생산의 고속성장을 가져왔다. 인민의 가

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에 있어, 장기간의 부족현상을 떨쳐버리

고, 국가 공업화를 다시 가동시켜 급속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혁혁한 공헌을 하였다.

토지가정승포제도 실시 이후, “쌍층경영(双 )”이 형성되었다고 하

며, 이는 “협력경제의 새로운 발전”이다. 사실, 기초차원의 책임경영농가는 

토지 소유권과 처분권이 없었으며, 반(半)자주적 경영 주체였다. 집단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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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단지 토지 하청을 관리하고, 청부비용을 걷고, “삼제(三提), 오통

(五 )”을 했을 뿐, 결코 농업을 경영하지 않았으며, 연합과 합작을 위해 

농민을 조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를 협력경제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농촌 조직은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쌍층

경영이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농촌 조직은 오히려 농민의 집단 소유제의 

강화를 견지하였으며, 비농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이른바 “집단” 조직, 

그 조금의 “유산”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미 유명무실화 되고 당연

히 부정되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몇 번이나 고집스럽게 견지하거나, 혹은 

이른바 정책 방면의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의식형태의 필요

에서 나온 위와 같은 결과는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

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현재 이른바 집단의 승포 농가에 대한 통

제는 개혁 전보다 매우 약화되었다.

우리가 농촌 토지승포제가 완전하지 않은 제도의 개혁이라고 말하는 데

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토지 소유권과 농가 주택지의 소유권을 농민에게 귀속시키지 않았다. 둘

째, 농민에게 영구적인 경영·사용권과 토지 처분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셋

째, 농촌 집단조직을 토지 합자사와 같이 명분 있는 지역 협력경제조직으

로 바꾸지 않았다. 즉, 농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 자원을 부로 전환하

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농민은 토지 소유권과 처분권이 없으

며, 게다가 농민 스스로의 조직을 건설하지 못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권익

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승포 토지가 “농지에서 비농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이익 손실이 대단히 크다.

이 외에도, 법률 규정상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 소유 주체에 대한 불명

확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최소 두 개의 커다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집단 소유를 어느 1급에 한정했는가, 원생산대인가, 아니면 원생산대대인

가. 둘째, 누가 관리 주체가 되어 토지 관리권을 행사할 것인가. 관련 법

률의 이 두 문제에 대한 범주 설정이 모호하며, 심지어 상호 모순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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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헌법>, <민법통칙>, <토지 관리법>에서는 국유토지 이외의 본촌

락 토지는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농민 위원회 

조직법> 제5조에서는 본촌락 토지는 “촌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라고 규정

하였다. 이와 같은 다른 범주의 설정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농민 자치

조직으로 하여금 토지 관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되었다. 많은 지방의 촌민위원회는 국가정책을 무시하고, 농민의 뜻은 

헤아리지 않으며, 걸핏하면 농가의 승포 토지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일부분을 떼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그 소작료를 받아 “촌민위원

회 지출”을 메움으로써 농민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

4. “인클로저 운동”: 농민의 권익을 침범하는 새로운 형식

원시 자본 축적의 역사에 밝은 사람은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는 대규모

의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었다. 농민의 경작지는 울타리가 쳐지고 초지

로 조성되어 양을 기르기 위한 목장으로 변했으며, 농민은 고용 노동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였다. 중국

에서는 인클로저 운동이 경제 전화기에 일어났다. 농민 집단 소유의 경지

는 울타리가 쳐져, 도시 발전과 기타 비농업 개발 사업에 이용되었으며, 

토지를 잃은 농민은 결코 안정된 정착을 보장 받지 못했다. 이는 무엇이

라고 불러야 할까? 인클로저 운동의 규모는 중국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이는 도시의 평면 규모가 무한정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의 주택 개발과 대규모 건

물의 건설은 물론,  활발한 각종 공공시설의 개발로 인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각급·각종 개발 구역이 5,500여 곳에 달하며, 그 점유 

면적이 무려 3.5만 평방미터이며, 이는 해남성(海南 )의 면적을 능가한다. 

2003년 11월 국무원 공관에서 <각종 개발 구역의 일시 정지에 관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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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발표했다. 북경시는 현존 470개의 개발 구역에 대하여 전면적인 

정리정돈을 실시하였다. 북경 경제기술 개발구, 중관촌(中 村) 과학기술 

단지 및 천죽공항(天竺空港) 공업 개발구 등 3개의 국가급 개발 단지만을 

남겨두고, 기타 시정부가 비준했거나, 국무원 소속 부문, 시정부 각 부문

과 현·구정부 및 그 이하 소속 부문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442개의 개발구

를 모두 철회했으며, 5만 무의 토지를 다시 농지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 8월 5일 <북경완보(北京 )> 제3판). 이전 보도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서는 대량의 토지를 묶어두고 개발에 이용하지 않아 토지가 황폐화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가 없고, 일자리도 없고, 사회보

장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4,0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점차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4.1. 이치에 맞지 않는 토지 수용제도와 불공정한 “양급( ) 

시장”

먼저 토지 수용제도의 성격에 대하여 말해보자. 중국에 있어 토지 수용

제도는 국가가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

지를 국가 소유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처리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적 처리

는 농민 집단 소유권을 국가(정부)의 수중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한 방향

으로만 이루어지고 역전환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강제성과 비시

장 합의의 성격을 가진 이전이다. 그 법률적 근거는 국가 헌법과 토지 관

리법이며, 그 경제적 동기는 “공공이익의 필요”이다. 그러나 농민 토지 집

단 소유권은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관련 법률도 이는 “농

민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가 가리키는 것은, 현재 토지의 수용은 건설용지를 취득하

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비단 공공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영기업, 

중·외합자기업, 외국독자기업 및 어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도록 정부가 

토지 수용권을 유용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이익의 필요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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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체들 사이의 이익관계를 다시 살펴보자. 토지 수용과 양도는 정

부와 개발사업자가 주도하며, 농민과 그 소속 단체는 피동적인 입장에 놓

인다. 농지의 수용과 양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민 집단 조직, 국가

(정부)와 기업 등 이 세 주체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지만, 농민은 한 쪽

으로 내몰리게 된다. 농민과 소속 집단은 보잘 것 없는 보상비를 받고, 토

지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잃는다. 국가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토지 소유권

을 획득하며, 기업은 토지 수용비용, 양도비용 혹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

지 사용권을 획득한다. 이른바 1급과 2급 토지 시장을 수단으로 삼는다.

법으로 규정된 양급 시장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법 규정에 의하면, 

농민 집단 소유 토지는 1급 시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

가 수용에서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1급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

다. 그러고 나서 2급 시장에 진입하며, 다시 토지 자산을 재분배한다. 정

부는 독점 1급 시장을 통해 엄청난 토지 임대료 수입을 벌어들일 뿐만 아

니라, 토지 임대료 수입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은 2급 

시장에서 재분배된 토지 자산을 통해 대량의 융자를 받게 된다. 농민 단

체와 농민 개인은 손실에 대한 한정된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과 사용

권을 양도하지만, 경제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받지 못한

다. 황소호( 小虎) 동지 보고서의 수치를 한 번 살펴보자.

표 4-1. 2000, 2001년 양급 토지 시장의 수입
(억위안)

연   도 1급 시장 (정부) 2급 시장 (기업)

2000

2001

624.96

1318.10

3158.17

7178.47

위에서 열거한 수치가 나타내듯이, 2001년 1급과 2급 토지 시장 수입과 

융자는 각각 전년 대비 1.1배와 1.3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1급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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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용지(有 用地) 공급량은 85만 무( ) 감소하였지만, 정부의 토지 수

입은 오히려 1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당 정부 수입은 2000년 2.6만 위안에

서 2001년 8.4만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정부 행위의 지도사상은 토지에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자금을 짜내는 것이다. 이른바 “토지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토지는 제2의 재정이다”라고 운운한다. 2001년, 국가 재정은 

예산외의 수입이 약 5,000억 위안이며, 1급 토지 시장 소득이 26.36%를 차

지한다.

정부의 토지 1급 시장 독점으로 인해, 자연히 일부 권력을 이용해 사욕

을 꾀하는 관리에게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추구하도록” 틈탈 기회를 줄 

수 있다. 국토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위법으로 토지를 구획하는 안건이 끊

임없이 늘어난다고 한다. 2002년, 전국적으로 위법으로 토지를 구획한 행

위가 무려 14,025건에 달하며, 그 중 비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한 안건의 수와 그 토지 면적은 각종 위법 토지 구획 안건 중 모두 

수위를 차지하며, 농민이 올린 진정서 중에서도 토지 문제가 수위를 차지

한다. 함부로 구획한 토지로 인한 분쟁은 이미 사회의 불안정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위에서 말한 토지 시장 구조의 오류는 법률 규정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관련된 국가 법률은 진정으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그 저울은 명확하게 정부와 개발사업자 쪽으로 기울어

져 있다. 개정을 한 <토지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단위나 

개인이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토지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 토지의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신청하는 국유 토지

는 국가 소유의 토지와 국가가 수용하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토지 수용을 통해, 먼저 농민 집단 소

유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그런 다음 양급 시장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하여, 정부는 수용한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재정을 모을 수 있는 중요

한 원천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토지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결국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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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2의 재정”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 반드시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처리”하는 경우가 아

주 많으며, 이는 바로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도모하는 자에게 재물을 긁

어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적 업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자금

의 원천이 된다. 이 조항은 정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한 조항은 농민

에게 해당된다. 즉,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 사용

권을 매도, 양도 혹은 비농업 건설에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겉

으로 보아서는 마치 토지의 “농지에서 비농지로 전환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민 승포 토지의 사용권이 바로 1급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지가 “농지에

서 비농지로 전환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1급 시장

을 독점하는 정부의 “합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조항은 

국가의 공공이익을 보호한다는 이름 하에, 농민의 이익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다. 

농지 수용의 문제는 이치에 맞지 않는 토지 수용제도와 불공정한 “양급 

시장”에서 비롯된다. 첫째, 이러한 제도의 마련과 “시장”의 구조는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가 일종의 독립적인 재산권임을 간과한 것이며, 재산권

의 자주성과 배타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처사라 하겠다. 둘째, 농지 수용 

전 몇 년간의 평균 생산액에 근거하여 보상비를 추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토지가 일종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사라지지도 않고,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가시키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특징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 하에, 실제로 수용한 많은 토지를 경영성 개발 목

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한 집단의 이익을 만족시켰으며, 공정과 공평, 그

리고 자원배분의 합리성에 손상을 입혔다. 이 외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소

위 말하는 “도시와 농촌 일원화” 과정에서, 함부로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

를 국가 소유로 전환시켰으며, 제도 개혁과 사회 전환이라는 이름 하에, 

토지 구획을 실시하면서도 농민 권익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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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 수준이 너무 낮다. 이는 농민의 

토지 재산권을 빼앗아 간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의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 가격이 아니다. 관련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 즉, 

첫째는 토지 가격이고, 둘째는 토지 부착물(풋곡식 포함)의 가격이며, 셋

째는 사회보장 가격이다. 현행의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정부가 일방

적으로 확정한 토지를 상실한 농민의 이익 손실에 대한 부분적 성격의 보

상이며, 원래의 토지 용도에 따라, 이전 3년 무( )당 평균 생산량에 정해

진 배수를 곱한 값에 근거한다. 이는 결코 토지 가격이 아니며, 농민은 토

지의 가치 증대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했다. 현행의 수용 토지에 대한 보

상비 기준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사라지지도 않고,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

가시키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역마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는 차이가 매

우 크다. 많은 지역에서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는 무당 2,000~ 

5,000위안을 보상하고, 토지를 상실한 농민의 살아갈 방도와 정착에 대해

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어떤 지방의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아주 보

잘 것 없다. 예를 들어, 귀주( 州) 건설업체는 수용한 농경지 1무당 농민

에게 2,000위안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어느 고속도로 사업에 있어 무당 보

상비는 5,000위안이다. 연안시(延安市) 안양산(安 山)의 어느 철도 사업을 

위해 800무의 토지를 수용하였고, 무당 보상비는 2,000위안이며, 이에 관련

된 100가구 749명은 정착할 방법이 없다. 물론, 몇 만 위안에 달하는 농경

지 점유에 대한 보상비도 있다. 대도시의 확장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예

로 들 수 있다.

현행의 수용토지 보상제도 하에서는 농민의 이익 소실이 매우 크다. 

<중국 토지> 월간 2001년 제9기(期)의 유전일( 田一) 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국가가 농민으로부터 수용한 토지는 약 1억 무이며, … 국가 … 1

급 시장을 독점하는 제도와 수용 토지의 보상비와 토지 시장의 가격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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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가격차(剪刀差)를 이용하여, 모두 합쳐 2조 위안 이상에 달하는 토지 

자산을 농민의 수중에서 가져갔다(이는 확실히 보수적인 추정이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1978년 이후 농민의 토지 상실에 의한 재산 권익의 손실

은 약 5조 위안에 달한다(곽서전(郭 田), 2004). 만약 이 손실액을 그대로 

농민에게 남겨주었다면, 농촌 발전에 있어 아주 커다란 자산으로써의 동

력을 가져 다 주었을 것이다. 농민은 토지 재산 권리를 전환시키면서 경

제적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정부와 토

지 개발 경영권을 획득한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농민에게 상응하는 합리

적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어찌 됐건 농민의 재산권과 발전

권을 빼앗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반세기가 넘도록 기여한 결과, 농민에게 

주어진 거라곤 하나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그마한 승포 토지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게 되었다.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농촌 집단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지정한 무

상소유권이기 때문에, 농촌 집단의 토지가 정부에 의해 수용될 때, 당연히 

수익을 국가, 집단, 농민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 국가는 마

땅히 토지 소유자 신분으로서 자원의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지, 농민의 이

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조숙금( 淑琴), 2004). 이 글쓴이는 농민 집단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확실히 부정하고 있다. 즉, 그 

토지가 농민의 재산임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국가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으

로써 농민의 재산을 국가의 재산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국

가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 자연히 농민 토지 재산권

에 대한 박탈은 있을 수 없으며,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농민의 사유의 토지가 전환된 것

이라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오늘날 중국 토지 소유제의 구조적 상황

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의 수익 분배에 대한 묘사는 농민과 집

단의 토지 상실에 따른 실제적 보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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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제도 개혁을 끝까지 진행한다

20여 년 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농지 가정승포제는 집단 소유제의 틀 

안에서의 부분적인 개혁이었으며, 농지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언급하지 않

았다. 소유권은 재산권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어떻게 개혁을 심화할 것인

가, 당연히 농민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서, 그들 스스로 토론을 벌여, 민주

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염원과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공동으로 도출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법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기한 

주장은 단지 참고할 수 있는 건의에 불과하다.

5.1. 농지 재산권을 농민에게 귀속시킨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당초 농민의 토지 재산권의 집단화는 하나의 

역사적 오류였다. 토지 승포경영을 실시한 후, 발달한 지역을 제외한 일반 

농업 지역의 다수의 집단조직이 공동화 되었으며, 토지 집단 소유는 무명

무실 되거나 변질되었다. 농촌 간부들은 자신들의 집단 소유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하여, 종종 농민들의 권익을 침해했다. 이른바 “집단 소유”

는 줄곧 농민 권익의 보호막이 되지 못했으며, 반드시 개혁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농지 집단 소유제 개혁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선택은 농지 

재산권을 농민에게 귀속시켜 농가가 사유케 하고, 농가 택지도 농가 사유

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토지 사유화를 찬성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농민이 토지를 잃게 되면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걱

정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농민 토지 권익의 보장 시스템과 

효과적인 사회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농지의 농민 사유화를 실

시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농가 사유의 농지와 택지는 

완전한 재산권이며, 소유권, 경영사용권 및 처분권을 포함하고, 상속·임대·

출자·저당 및 매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권을 가진 농가는 법인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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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호주는 법인 대표가 된다. 농지 사유화의 선택은 국가 현행 법률과 

서로 충돌하고,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쉽

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농지 집단 소유에 대해 주식합작제도로의 개혁을 실시

하는 것이다. 광동성(广 省)의 남해(南海), 순덕( 德), 강소성(江 省)의 

남통(南通), 하남성(河南省)의 신향경장촌(新 耿庄村) 등의 일부 지역에서 

잇달아 먼저 실시하면서, 토지 주식합작제 실시의 초보적 경험을 갖게 되

었다. 이 제도적 개혁에 있어, 지역마다 출자 형식, 주주 권리의 범주 설

정, 주주 권리의 처분 및 이익 배당 등의 부분에 있어 모두 완전하게 일

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 소유, 농민 주식 보유, 공동 출자 경영, 출자

에 따른 이익 배당”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 “농민 집단 

소유”에 비해 진보한 것이다. 어떤 지역에 따르면, 토지 경영권의 주주 권

리화는 농지 집단 소유제가 시장경제 발전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혁신이며, 농민의 토지 재산권의 권익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형

태라고 한다. 토지 주식합작제를 대안으로 할 경우, 이를 통한 농지 집단 

소유제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의 실현 형태는 현행 국가 법률 및 정책과 

충동하지 않으며, 정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실시에 있어서도 농민의 

토지 사유화 방안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토지 사용권의 폭을 넓힌다

농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토지 경영사용권의 폭을 넓혀야 한다. 

토지 사용권의 폭을 넓히는 목적은, 첫째,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

고, 규모의 경영을 발전시키며,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경영성 개발에 있어, 토지 자원을 곧바로 부로 전환하고, 토지 재산권의 

수익을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의 폭을 넓히는 것은 두 가

지 다른 성질의 농지 사용권의 회전과 상응한다.

첫째는 농업 내부에서의 회전이다.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농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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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自愿)과 발전의 필요에 따라, 관련된 쌍방이 직접 협의를 거쳐 농업 

내부에서 농지 사용권을 회전시킬 수 있다.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

는 사람의 수중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적절한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주

식합작제 기업 혹은 가정 농장식의 농업 기업을 형성함으로써, 농업 노동 

생산성과 토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시장 경쟁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둘째는 농업 외에서의 토지 사용권을 회전시킨다. 농업 용지가 비농업 

목적으로 전환되어 이용되고, 각종 경영성 개발을 진행하는 것 모두가 농

업 외에서의 회전에 속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건설 과정에서 토

지를 이용하게 될 때, 토지 사용권을 협력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토

지는 여전히 농민 집단이 소유한다. 개발 회사는 매년 농민에게 토지의 

협력 사용비를 지급하며, 3년마다 한번씩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렇

게 함으로써, 개발 사업은 수익을 가져오고, 농민은 장기간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토지 합작사를 발전시켜, 농민은 토지를 

출자하고, 주주가 되어 토지 개발 경영에 참여하며, 출자에 따라 수익을 

배당 받는다. 

우리는 이런 지역의 경험에서 하나의 이치를 깨달았다. 농민 집단이 보

유한 토지는 자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에 시달리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토지 자원을 경제적 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시

스템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쳐, 농민 집단 소유와 농민 

가정승포경영의 토지를 직접 부로 전환시킬 수 없었던 것은, 국가가 관련 

법률과 토지 수용 제도를 통해 농민들이 토지 자원을 직접 부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지금 말하는 토지 재산권( )을 농

민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바로 토지 재산권( )을 농민에게 돌려준

다는 것이며, 또한 농민을 주체로 한 토지 자원을 직접 부로 전환하는 제

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지역에서는 토지 주식합작제 

추진이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제공하였으며, 이 토지 주식합작제를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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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을 확대”할 수 있었고, 농지의 비농업 목적으로의 전환을 이

룰 수 있었다. 이로써 제도상으로 농민 토지 재산권의 권익을 보장하였다.

5.3. 토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한다

농지 재산권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촌 토지 관리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 방향은 농촌 (토지) 합작사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농촌 합작사가 

토지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어떻게 원래 토지를 관리하던 집단 조직을 

농촌 합작사로 전환하거나 완전히 새롭게 농촌 합작사를 건설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합작사의 구성, 기능 및 운영 시스템 등에 관해 모두 해당 

범위 내의 농민들이 민주적으로 제정한 장정(章程)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농촌 합작사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농촌 합작사의 건설과 상응하는 

입법 작업은 당연히 시대 변화의 보조에 맞춰야 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

합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촌민소조는 농민 자치조직일 뿐, 경제조직이 아니므로 토

지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농촌 협력경제조직이 불건전한 상황 하에

서, 농촌 자치조직은 단지 토지 관리 기능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법정 토

지 관리 주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합하다(어느 지역의 경우, 농민 자치위

원회와 합작사 지역(社 )의 협력경제조직을 하나로 통합시켜, 토지 관리

자 주체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법률·법규를 적절하게 수정

하고 보완해야 한다.

5.4. 토지 수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5.4.1. 반드시 농민의 토지 재산권이 침해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  

히 해야 한다

중국의 현행 수용 토지에 대한 낮은 보상제도는 경제학적 근거가 부족

하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 정책의 연속이며, 공산품과 농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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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협상가격차(剪刀差)”, 재정·금융 경로를 통해 농업 잉여를 취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농민 이익의 박탈 수단이다. 경제학은 이미 지

적한 바 있다. 재산권의 본질적 특성은 배타성이고, 배타성은 소유자 자주

권의 전제 조건이며, 재산권이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수용 토

지에 대한 낮은 보상제도를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

고, 아주 쉽게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 자주권을 부정했다. 소

위 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를 어떻게 강조하든지 간에, 농민에게 일

방적으로 재산권 이익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군

다나, 수용된 토지가 각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개발과 기타 경

영성 개발 용지로 양도되는 것은, 결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 아

니라,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5.4.2. 반드시 “공공 이익”의 범위 설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공공 이익”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공공의 이익”으로 

설정할 수 있는 7가지 용지(用地)를 다음과 같이 한정시켰다. 즉, ①정부기

관과 사회단체의 시설 용지, ②교통 용지, ③에너지와 수리 시설 용지, ④

학교, 기초성과 공익성 과학연구소 용지, ⑤도시 기반시설 건설 용지, ⑥

국방 군사 용지, ⑦법정 기타 공익사업 용지. 이러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매상제도에 따라 취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시장

가격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매상은 협상을 하지 않는 교역이며, 원래의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수용보다는 진

일보한 보상 방법이다.

각종 도시 발전의 외연적 규모를 한정해야 한다. 4대 직할시, 각 성(자

치구)의 성도, 계획 단열시( 列市), 지(地)급 시, 현( )급 시와 현성( 城) 

및 중심 향진( ) 등. 그 발전의 전형화된 규모를 연구해야 하여, 집약

적 발전의 길로 가야하며, 농경지를 무한정 잠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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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야 하

며, 확정된 각종 도시 발전의 정형적인 평면 규모를 이용해야 한다.

5.4.3. 반드시 비농 건설 용지의 범위와 규모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간 비농업 건설 목적으로 일단 안배된 용

지의 면적은 1,850만 무이다. 2030년에 이르러, 전체 인구가 16억까지 증가

할 것이고, 기반시설 건설과 도시 발전 등으로 인해 최소 7,500만 무의 농

경지를 점유해야 한다. 이 용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 취득할 것인가에 대

해 연구할 가치가 매우 높다. 농경지가 비농업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있어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 낭비적이고 효용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중·대도시의 외연적 평면 규모를 무한정 확장하

고, 조방적이고 질 낮은 맹목적 부동산 개발을 실시하고, 많은 지역에서 

이른바 경제 개발 단지를 여기저기 조성하고, 심지어 향진에서도 이른바 

공업 개발 단지 혹은 과학기술 개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정치상의 업

적”을 늘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농경지의 낭비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이다. 중국에서 농경지는 희소한 자원이며, 전국 인민들이 생존의 기초로

써 의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일인당 평균 경지 면적은 1.4무까지 감소하

였으며, 비농업 목적으로 무한정 잠식해가는 것을 용인할 수만은 없다. 따

라서 반드시 분명한 한도가 있어야 한다. 인구와 토지의 비례 관계가 특

히 긴장된 성에서는, 이 한도를 국제연합이 규정한 일인당 평균 농경지 

면적 0.8무의 경계선을 최대 한계로 잡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주요 성의 

최대 한계는 위에서 말한 경계선의 2~3배로 하며, 기본적인 농경지, 식량 

등 농산물 생산 기지에서 비농업 목적으로 전환하여 이용되는 것을 모두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 강도가 높고 구속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과 법률의 보장도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일인당 평균 

경지 면적이 국제연합에서 규정한 경계선 이하보다 낮은 지역에서 일반적

으로 농경지를 수용해서는 안 되며, 경제 발달 지역에서는 반드시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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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농경지가 아주 희소한 지방, 특히 서부의 작은 

평원, 작은 분지, 작은 평지, 작은 오아시스 등에서는 더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비농업 목적으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것을 금해야 한다.

5.4.4. 농촌 토지 시장을 건설하고, 반드시 농민 재산권 이익을 보호

해야 한다

2002년, 황소호( 小虎) 동지가 “집단 토지 사용이 1급 시장으로 바로 진

입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정부를 위해 

토지 수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급 시장을 없애고, 단일한 토지 교역 시

장을 세우는 것에 찬성한다. 정말로 공익성 사업을 위한 용지인가에 대해 

반드시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하고, 수용 방식을 매상 방

식으로 바꾸어야 하며, 시장가격에 따라 매상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일반

적인 시장 교역과는 다르며, 매상에서 쌍방의 합의 없이 양도가 이루어지

며, 농지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의 매상에 응해야 한다. 그 대신 국가는 반

드시 양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어떤 기구와 부

문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강제적으로 농민에게 토지를 양도하

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 이하 정부의 토지에 대한 심사와 비준

권을 없애야 하며, “토지 재정”과 “토지를 이용해 마련한 재정”으로 “도시

를 경영”하거나 기타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도모하고 재정 손실을 메우

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기업이 발전을 위해 토지를 이용하고, 각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 개발을 위해 토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국

가의 수용·매상 방법을 채택할 수 없으며, 직접 토지 교역 시장으로 들어

가 “공평·공개·공정”의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자와 승포 경영자 혹은 그 

대표와 토지 개발 경영자가 얼굴을 맞대고 직접 공평한 협상을 통해 교역

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권이 이전되며, 법정 서식에 따라 토

지 재산권 양도 계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 토지 재산권의 이전 가격은 시

장의 공개적인 교역을 통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경매 방식을 통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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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되며, 농민이 토지의 증가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농촌에 단일한 토지 시장을 세우고, 농지 재산권 이전을 위한 교역을 

실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전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농지 소유권의 주체를 명백히 해야 하고, 농지 시장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토지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포함한 토지 재산권을 

농민에게 귀속시킨다면, 농민이 바로 농지 소유권의 주체이며, 자연히 농

지 시장의 주체가 된다. 만약 농지 집단 소유로 남겨둘 경우, 농민 집단 

조직(예를 들어, 원생산대)이 농지 소유권자가 되며, 자연히 농지 시장의 

주체가 된다. 둘째, 어떻게 토지 교역 시장과 그 운영 규칙을 조직할 것인

가와 어떤 기준으로 토지 교역 가격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전문적

인 연구를 통해 답안을 도출해야 한다.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은 

시장을 통해 농지 이전의 교역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은 

당연히 토지가 부동산으로써 가지는 사라지지도 않고, 가치를 보존하거나 

증가시키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특성을 내재해야 한다. 셋째, 

농지 재산권 이전 소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확정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토지 소

유권이 농가에게 귀속될 경우, 토지 재산권 이전 수익은 당연히 농가 소

유가 된다. 만약 여전히 집단 소유와 농민 승포를 실시할 경우, 토지 재산

권 이전 수익은 당연히 집단과 승포경영자 사이에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

어져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농민 80%, 집단 20%의 비율로 배분하며, 

이는 참고할 만 하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성 개발 용지는 시

장 교역을 통해 취득하는 것 이외에도 토지 주식합작제가 하나의 현실적

인 경로이다. 농민이 토지를 출자하고, 경영성 개발에 참여하며, 출자에 

근거하여 경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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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식량문제: 대국의 근심

식량문제는 중국에서 사회 각계가 모두 높은 관심을 갖는 문제이며, 자

주 신문의 머리기사가 되어 각 분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식량 생

산능력, 식량 유통체계 및 식량안보 등과 같은 문제들은 정부의 정책 결

정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세

대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노력은 마치 끝이 없는 

듯 하다. 오늘날 식량문제는 여전히 중국을 괴롭히는 커다란 문제이다.

1. 식량문제는 정부의 첫째 관심사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

중국 역대 왕조는 하나 같이 식량안보문제를 첫번째로 꼽았으며, 창고

에 미곡이 가득 찬 것을 태평성대의 표상으로 삼았다. 한무제( 武帝)때의 

“창고의 곡식이 줄지 않고 쌓여가는 것(太 之粟 相因)”을 두고 역사

가들이 여러 차례 칭송하기도 했다. 백거이(白居易)가 <억석( 昔)> 중에 

묘사한 “쌀이 기름지고 옥수수가 흰색을 띠어, 관공서와 개인의 창고가 

모두 가득 찼도다(稻米流脂粟米白，公私 俱丰 )”도 아름답고 즐거운 

정경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두 편의 문학작품, 유항( 恒)의 <狗日的粮

食>과 엽성도(叶圣陶)의 <多收了三五斗>에서 묘사한 것처럼, 식량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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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끔찍하거니와, 강인한 농촌 아낙네들까지도 무참히 가격해 쓰러뜨릴 

수 있고, 식량이 많아도 마찬가지로 재난을 불러와, 그 “곡식 재고를 처리

해야 하는(旧 帽) 농민들”을 죽을 지경으로 내몬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먼저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의 <누가 중국

을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처하게 했던 문제로 인해 

떠들썩했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을 올리고, 성장(省 )의 책임 하에 “대

규모의 식량 확보”에 나섰다. 식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창고

와 개인의 창고 할 것 없이 모두 곡물로 가득 찼으며, 결과적으로 곡물 

가격은 떨어지고 곡물 값이 너무 하락한 나머지 농민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고, 재정도 그 엄청난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전략적으

로 생산구조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또한 대규모 면적의 농지에 경작을 하

는 대신 조림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설령 삼년간 재해를 입는다 해도 먹

을 양식이 충분하다”란 말이 아직 귓가에서 맴돌 무렵, 시장에서는 공급

이 부족해 식량 가격이 대폭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여왔다. 정부부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했다. 지난번보다 더 힘 있게 새로운 

“대규모 식량 확보”를 다시 시작했다. 13억 인구의 식량문제에 있어, 이렇

게 “많으면 줄여버리고, 적으면 급히 늘리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

정이다.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많고 적음이 모두 걱정이다.

1.1. 이미 경험했던 기근

중국의 식량안보문제를 되돌아 봤을 때, 우리는 20세기 50년대 말과 60

년대 초 사이에 발생했던 좀처럼 보기 드문 기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오늘날 식량안보의 배경이 이미 많이 변하긴 했지만, 우리는 기근에 

대한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인해 식량안보에 대한 이성적 인식과 정책의 

선택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것, 

하물며 이처럼 중대한 식량문제는 어떻겠는가.

당시 기근의 참상은 신비에 가까웠다. 그 베일을 벗기는데 있어,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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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충분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소량의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대강의 내용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통계자료가 나타내듯이, 1959~1961년 사이, 중국 농업의 쇠퇴가 심상치 않

았으며, 농업경제의 각종 지표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농업 생산

의 급격한 쇠퇴로 인해, 1960년 전국 일인당 평균 식량 점유량은 1957년의 

306㎏에서 29.7% 감소한 215㎏이었고, 면화는 2.6㎏에서 38.5% 감소한 1.6㎏

이었으며, 유재료(油料)는 6.6㎏에서 56.1% 감소한 2.75㎏이었다. 이 해의 5

월과 9월, 중공중앙은 잇따라 도시와 농촌 인민의 식량, 면직물 및 식용유 

등의 공급 정량을 줄일 것을 결정했다. 1960년에는 1957년과 비교했을 때, 

전국 일인당 평균 식량 소비는 203㎏에서 163.5㎏까지 감소하였고, 식용유

는 2.4㎏에서 1.85㎏까지 감소하였으며, 돼지고기는 5.1㎏에서 1.55㎏까지 감

소하였다. 당연히 도시와 농촌 간의 기준량과 감소 폭의 차이는 매우 컸으

며, 농촌의 식량 기근과 긴장의 정도는 도시보다 매우 심각하였다. 

식량과 부식품의 부족 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두 찾다시피 했다. 1960년 7월 9일자 <인민일보>에 <과채(瓜

菜)류를 많이 심자>란 제목의 사설이 게재되면서, 과채류를 많이 심고, 건

채(干菜)를 많이 만들고, 소금에 절인 채소를 많이 만들 것을 호소했다. 11

월 14일, 중공중앙 긴급 지시를 발표하였다. 즉시 대규모의 “식품 대체물”

을 채집하고 제조하는 운동을 벌일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학원의 건의에 따라, 오늘날 기껏해야 겨우 거친 사료로 쓰일 법한 몇 가

지 먹을거리(과채 대체물이라 불렀다)를 추천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기근

을 넘기도록 하였다. 12월 21일, <학생, 교사 신체 건강에 관한 긴급 통

지>를 발표하면서, 학교에서의 식사문제를 잘 해결하고, 업무·학습·노동량

을 더 줄이고, 수면과 휴식시간을 늘리며, 운동량이 많은 체육활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줄곧 중국의 식량 공급 사업에 있어 반드시 보

위해야 할 영역이었는데, 당시 학교의 상황이 이와 같은데, 일반 주민들의 

처지는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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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는 이처럼 어려

웠던 상황이 틀림없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마치 역사의 대풍자극과 같다. 1958년만 해도 사람들은 “식량이 많

으면 어떡하냐?”고 물었었다. 전국 각지에서 “뱃가죽을 늘려서라도 밥을 

먹으라고” 소리쳤으며, 어떤 곳에서는 밥 먹기 대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1

년 후에는 “배급 기준이 낮아지고, 과채 대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방금

까지 쌀과 밀가루를 먹은 것 같은데, 어느새 상황이 변해 대부분이 조악

한 음식으로 된 “대체 음식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 제강·제철 운

동의 구호로 아직 떠들썩한 것 이외에, 농업의 높은 생산고 신기록에 관

한 보도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잉여 식량이 너무 많아 보관할 곳

이 없을 것을 걱정해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창고를 지을 것을 요구하고, 

가공업 발전을 요구하던 농업 부문이 이제는 각 산업에 강력하게 지원해

줄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고, 본래 대약진을 하기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잇따라 밑바닥 

끝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대약진”시기의 떠들썩함과 열광은 이미 죽은 듯

이 고요한 적막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기근은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먼저 가축들은 죽고, 사람들은 피

골이 상접했으며, 뒤이어 각종 질병들이 만연하였다. 사료에 따르면, 기아·

영양부족과 질병은 전체 인민이 직면한 운명이었다. 기아는 사람들로 하

여금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발악하도록 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주민

들은 부종병(몸이 붓는 병)을 앓았다. 많은 기록들이 설명하듯이, 당시 간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대폭 증가하였다. 자궁하수, 월경 

불규칙 등의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성의 수도 평소에 비해 수배로 늘어났

다. 결국, 사람들은 굶어죽게 된다.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 당국의 정식 발표

가 없다. 일부 학자들은 대부분 호적 계통의 연 출생자수와 사망자수를 

분석의 기초로 하여 연구하였으며, 또한 인구조사 결과와 “1/1000의 인구 



95

출산율 표본조사”를 근거로 하여 출생률을 도출하여, 수치를 정리하고 수

정하였다. 그러나 얻어낸 결과들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 1,650만에서 

4,100만까지 그 수치가 고르지 못했다. 이는 아마도 영원히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아마도 사망자수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누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

내는 것이다. 1962년의 7천인대회에서, 당시 국가 주석이었던 유소기( 少

奇)는 명확하게 지적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 중, 3할은 하늘

이 내린 재난 탓이고, 7할은 사람이 만든 재앙이며, 주된 책임은 중앙에 

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재앙이 당시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것

이 기본적인 판단이었다.

학술적 시각에서 보면, 당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이미 적지 않은 연구

가 있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당시 위기의 원인을 인민공사제도와 극“좌”정

책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그러한 제도와 정책 하에서, 농민들은 남김없이 

빼앗기고, 어떠한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주권도 

가지지 못했다. 심지어 자신의 노동력을 지배할 권리조차 없었다. 일년 내

내 고생한 결과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었고, 자연히 증산에 대

한 어떠한 의욕도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전면적인 해석을 내놓을 마음은 없다. 단지 한 가지

만 강조하고 싶다. 즉, 극“좌”주의는 중국이 현대국가로 진입하는데 있어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 극좌주의는 사람들을 빈곤과 재난으로 몰아넣었고,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1.2. 개혁 이후 중국의 식량안보와 최근의 상황

1.2.1. 중국은 스스로를 먹여 살렸다

1980년에 이르러, 중국은 인민공사체제를 없애고, 농지 가정승포제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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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시작했으며, 식량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적 기초와 장려 시스

템을 확립하였다. 가족경영의 기초 위에서, 정부는 식량 증산을 위해 여러 

방면에 걸쳐 노력을 쏟았다. 예를 들어, 상품 식량 기지를 건설하였고, 우

량 품종을 보급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식량 수매 가격을 올렸다. 그 

결과 식량 생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식량 총생산량이 연속 3.5, 4.0, 4.5억 

톤의 세 단계에 각각 올랐으며, 심지어 1998년의 생산량은 5.0억 톤을 초

과하였다.

식량 생산 능력의 향상은 인민공사시기의 “식량 증산을 경제 시책의 중

심에 놓았던” “편파적”이고 불합리했던 구조를 눈에 띄게 변화시켰으며, 

농업 구조의 최적화 조정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20여년에 걸쳐, 중국의 농

업 생산 중 과일, 채소 및 각종 동물성 생산품과 같은 비식량 먹을거리가 

배로 늘어나면서, 주민의 식사 구조가 눈에 띄게 변했다. 국제연합 식량농

업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주민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열량

(DES)은 3,000㎉에 달하며, 세계 평균 수준을 초과하였다. 인구가 아프리카

와 라틴 아메리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중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성

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식량 생산에 있어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실을 통해 중국이 스스

로를 먹여 살릴 수 없을 거란 수많은 예측들을 부정할 수 있었다. 20세기 

90년대 중반, 레스터 브라운, 세계은행, 미국 농업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

금회, 국제식량정책연구회 등이 중국의 식량 공급에 대한 예측을 했었다. 

모든 예측들은 중국이 2000년에 대량의 식량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보

았다. 예를 들어, 한때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레스터 브라운의 예

측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에 6,00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해야만 했다. 그러

나 사실상, 세기가 교차하면서 중국의 식량 생산도 이른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미 식량 부족의 국면은 변화하였다고 본다. 1997년 이후, 중

국은 이미 식량 부족으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리려 식량 과잉으로 

골치가 아팠다. 2001년 봄, 전국적으로 식량 창고를 모두 조사한 결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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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식량 재고가 22,000만 톤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7년 이후, 식량 가격은 약 70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식량 

가격의 하락은 정부의 재정 부담과 농민 소득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

다. 2002년 세 가지 식량의 보호 가격은 1997년의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약 25% 하락하였다. 시장 가격은 최고치였던 1996년과 비교했을 때, 약 

40% 하락하였다(하락 폭이 가장 컸던 1997년, 벼는 g당 0.13위안 하락하였

고, 밀은 0.11위안 하락하였으며, 옥수수는 0.14위안 하락하였다). 만약 매

년 농민들이 두 개의 경로를 통해 내다파는 17,500만 톤의 상품 식량을 토

대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각각 1996년의 시장 가격과 1997년의 보호 가격

을 가격 기준으로 할 때, 가격 하락이 농민에게 입힌 손실의 누계는 2,500

억 위안 이상이며, 주생산지 농민의 손실이 특히 막심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중국은 조건을 가미한 농업 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

조하였으며, 생태환경 건설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레스터 브라운 등의 사

람들이 예측한 것처럼 식량을 수입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갖은 방법을 

동원해 수출을 늘려야 했다.

1.2.2. 식량 공급 상황의 재차 긴장

정부가 농업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힘껏 제창하고, 경작을 멈추고 조림

사업을 힘차게 추진한 시기인, 2003년 10월 이후, 식량 가격은 갑자기 오

르기 시작했다. 2003년 10월과 200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올랐

으며, 이미 식량 가격은 약 50% 상승하였다. 따라서 식량이 긴장되는 분

위기가 정부와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때가 되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미 

식량 생산은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었으며, 2003년의 식량 생산량은 4.31억 

톤까지 감소하였다. 2000년부터 매년 국내의 식량 생산량은 그 해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해의 생산량은 소비 수요량과 비

교했을 때, 약 3,000만 톤이 부족했다. 1996~1999년 사이 식량의 과잉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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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중국은 대량의 식량 재고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설령 생산이 

소비 수요를 만족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재고의 방출과 소모를 통하여, 중

국은 여전히 식량의 공급 과잉의 형세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

량 순수출의 구조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식량 형세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경우, 중국

의 식량 수요와 공급의 균형관계에 머지않아 공급 과잉에서 공급 부족으

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사회 심리적 영향으로 인

해, 게다가 식량 시장의 정합(역자 주: 조정을 거쳐 다시 합쳐지다) 정도

가 높지 않고,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데 있어 아주 많은 장애 요인

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식량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표 5-1. 중국 식량 파종면적과 생산량의 변동

연  도 파종면적 (천㏊) 증 감 (%) 식량생산량 (만 톤) 증 감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12,314

110,560

110,677

109,544

109,982

112,548

112,913

113,788

113,161

108,463

106,080

103,891

99,410

-

-1.6

0.1

-1.0

0.4

2.3

0.3

0.8

-0.6

-4.2

-2.2

-2.1

-4.3

43,529

44,266

45,649

44,510

46,662

50,453

49,418

51,229

50,839

46,218

45,264

45,706

43,069

-

1.7

3.1

-2.5

4.8

8.1

-2.1

3.7

-0.8

-9.1

-2.1

1.0

-5.8

자료 출처: 1992~2004년 <중국농업연감>

2000년 이후, 중국의 식량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은 식량

의 파종면적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1999년 이전의 식량 과잉은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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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였고, 농민의 소득 증대가 어렵게 되었다. 식량 주생

산지 농민의 소득 증대는 기타 지역에 비해 더욱 어려워졌다. 동시에, 재

고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도 대폭 증가하였다. 2000년 초

반 국유식량기업의 손실액은 인민폐 2,500억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국가의 

식량에 대한 보조금도 500억 위안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농업 

구조 조정을 힘껏 제창하고 지원함으로써, 식량 재배면적을 줄이고, 더 많

은 농지에 경제작물을 심었다. 동시에, 점점 악화되는 농촌 생태환경(토양 

유실, 산림의 과도한 벌목, 초지의 퇴화, 사막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

부는 대규모의 경작을 중단하고 조림을 하거나 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미 1억 무가 넘는 농경지에 식량을 위주로 하는 농작물

을 재배하는 대신 잡초 혹은 나무를 심었다. 그 중, 2002년과 2003년 경작

을 중단한 농경지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규모는 각각 2,138만 무와 

3,356만 무에 달했다. 구조 조정과 경작을 중단하고 조림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비농업 부문의 건설이 점유하는 농경지도 식량 파종 면적이 급격

히 줄어드는 원인 중의 하나였다. 1997~2003년 8월 사이, 각종 비농업 부

문의 건설 용지는 1,989만 무에 달했으며, 그 중 2003년 1년간 가장 많았

으며, 344만 무나 되었다. 특히 개발구역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대량

의 농경지를 잠식하였다. 2003년 중국의 개발구역이 차지한 면적은 심지

어 전체 도시의 면적을 초과할 정도였다. 이는 식량 생산에 있어 심한 변

동을 일으키는 기본 요인이다. 

20세기 80년대 이후, 중국의 식량 파종 면적은 거의 1.10억~1.15억㏊ 사

이에서 변동하였으며, 당연히 그 증감 면적은 주로 마이너스였다. 그 기간 

중 비록 1985, 1994, 2000년에만 이른바 경계선이라고 하는 1.1억㏊보다 낮

아졌지만, 이 세 해 모두 식량 생산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1985년 식량 

파종 면적이 갑자기 400만㏊가 감소한 결과, 식량 총생산량은 2,800만 톤 

감소하였다. 2000년 식량 재배 면적은 340만㏊가 감소하면서, 그 해 9%의 

식량 생산 감소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003년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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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량 파종 면적은 14.9억 무에 불과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최저점까지 감소한 것이다.

이것 외에도, 식량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식량 재배의 수익성이 낮아

졌고, 심지어 손해를 보기도 했으며, 농민의 식량 재배에 대한 의욕을 저

하시켰다. 농가는 식량 재배에 대한 물질 투입과 노동력 투입을 줄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결국 식량의 지속적인 감산을 초래하

였으며, 20세기 90년대 이후의 최저점까지 감소하였다. 

표 5-2. 개혁 이후 중국 경지 면적의 변화 추이
(단위: 만 무)

연  도 연말 총경지면적 전년 대비 증감 연도 연말 총경지면적 전년 대비 증감

1979 149247.2 ‐- 1992 143138.7 -342.0

1980 148957.8 -289.4 1993 142652.1 -486.6

1981 148552.6 -405.2 1994 142359.9 -292.2

1982 147909.5 -643.1 1995 142456.5 +96.6

1983 147539.4 -370.1

1984 146780.6 -758.8 1996 195100 -

1985 145269.5 -1511.1 1997 194900 -203.8

1986 144344.9 -924.6 1998 194500 -391.5

1987 143833.1 -511.8 1999 193800 -654.9

1988 143582.7 -250.4 2000 192300 -1912.5

1989 143484.0 -98.7 2001 191400 -926.0

1990 143509.4 +25.4 2002 188900 -2531.2

1991 143480.7 -28.7 2003 185100 -3806.1

자료 출처: 1979~1995년 관련 자료는 <신중국 50년 농업 통계자료>, 1996~2002년 관련 

자료는 국가 환경보호총국의 <중국 환경 상황 공고>(1999~2002), 2003년 수

치는 국토자원부가 공포한 <2003년 중국 국토자원 공고>에서 참고하였다. 

주: 1979~1995년의 경지면적은 계획 수치, 1996년부터는 농업 일제 조사를 통해 조정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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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1996∼2003년 전국 일인당 평균 경지 면적 변화 추이

연  도 연말 경지면적 (만무) 연말 일인당 평균
경지면적 (무/人)

일인당 평균 경지면적의
감소 폭 (%)

1996 195100 1.59 -‐

1997 194900 1.57 1.26

1998 194500 1.56 0.64

1999 193800 1.54 1.28

2000 192300 1.52 1.30

2001 191400 1.50 1.32

2002 188900 1.46 2.67

2003 185100 1.43 2.55

자료 출처: 표 5-1과 동일

표 5-4. 1997∼2003년 전국 농경지 점유 및 그 구조와 경지 감소 현황     
단위: 만무

연도
실제
점유
경지

그 중에서

개발 정리
재개간
경지

순수
감소
경지

비농 목적 
건설

생태 보전 
목적

농업 구조
조정

자연재해로 
인한

경지 손실

절대치 % 절대치 % 절대치 % 절대치 %

1997 693.5 288.5 41.6 245.6 35.4 88.7 12.8 70.6 10.2 489.7 203.8

1998 863.1 264.3 22.8 246.9 28.6 105.0 12.2 246.9 28.6 471.6 391.5

1999 1262.5 307.9 24.4 591.9 46.9 160.5 12.7 202.5 16.0 607.6 654.9

2000 2349.0 244.5 10.4 1144.5 48.7 867.0 36.9 93.0 4.0 436.5 1912.5

2001 1245.1 245.6 19.7 886.1 71.2 67.5 5.4 45.9 3.7 303.9 926.0

2002 3043.0 294.8 9.7 2138.3 70.3 523.5 17.2 86.4 2.8 511.8 2531.2

2003 4272.3 343.7 8.5 3356.0 78.6 497.0 11.6 75.6 1.8 466.2 3806.1

자료 출처: 표 5-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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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최근의 정책 변화

2003년 이후, 식량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고 정책 결정자

들이 식량문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가 주석 후진타오(胡

)와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 家宝) 모두 식량안보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지시를 내렸으며, 식량 주산지를 방문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각

급 정부에 식량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2003년 10월, 국무원

은 전국 식량사업회의를 열어, 농경지를 잘 보존하고, 식량 재배 면적을 

적절히 확대하며, 식량 주산지에 정책적 혜택을 주고, 식량 재배 농민에게

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식량 종합 생산능력을 증강시킬 것을 요구했다.  

2004년 연초,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연합하여 “1호 문건(1号文件)”을 발표하

였다. 주제는 농민의 소득 증대를 촉진시키는 것이며, 그 중의 제1조는 식

량 주산지에 대한 재정 보조를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1월 중국 농

업부는 <식량 생산 회복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여, 2004년 15억 무를 상

회하는 식량 파종 면적을 확보하고, 45,500만 톤을 상회하는 식량 총생산

량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중국 정부는 식량 생산에 대한 지원 정도를 대폭 

강화하였고,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중, 역점을 두었던 것

은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하여 직접지불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전에

는, 중국의 식량 보조금 지급(보호 가격 정책)은 국유 식량부문을 통해 이

루어졌고, 그 효과가 매우 낮았으며, 그 중에서 극히 한정된 몫만이 농민

에게 돌아갔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중앙정부는 안휘(安徽)와 길림(吉林) 

이 두 성을 시범지로 선정하여 식량 직접지불제의 개혁 시험을 실시하기

로 결정했다. 2004년 이 개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위에서 말한 “1호 

문건”의 조치를 근거로 하여, 중앙정부는 100억 위안을 별도의 경비로 배

정하여, 식량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실시하였다. 

2004년 3월, 중국 국무원은 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공

포하여,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종자 보조금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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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黑 江), 길림(吉林), 요령( 宁) 등의 성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무당 15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호남(湖南), 호북(湖北), 강서(江 ), 

안휘(安徽) 등 성의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무당 10위안의 보조금

을 지급하였으며, 자포니카(粳米)와 중인디카(籼米)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

에게 무당 15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후생인디카종의 보조금에 대해

서도 별도로 공포했다. 강소(江 ), 절강(浙江), 복건(福建), 광동(广 ) 등의 

전통적인 벼 생산지에서도 지방의 재정에서 별도의 자금을 배정해 벼 우

량 품종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중대한 정책 변화이다. 왜냐

하면, 2003년 중앙정부가 5억 위안을 들여 우량 품종을 사용하는 농민에 

대하여 보조금제를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범위를 콩, 우수한 품질의 

밀, 전용 옥수수로 확대하였고, 벼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 변화는, 중앙정부가 식량 주산지에 대한 농업세 감면의 

정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식량 주산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불러일으키

기 위하여, 2004년 흑룡강, 길림 이 두 성을 시범지로 선정하여 농업세를 

면제하는 개혁을 먼저 실시하였다. 하북(河北), 내몽고( 蒙古), 요령, 강소, 

안휘, 강서(江西), 산동(山 ), 하남(河南), 호북, 호남, 사천 등 11개의 식량

을 주산지로 하는 성(구)에서는 농업세 세율의 3백분율을 낮췄고, 주로 식

량 생산을 장려하는데 이용하였다. 기타 지역에서는 농업세 세율의 1백분

율을 낮췄다. 연해 지역과 기타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도 농업세 감면

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 재정은 13개 식량 주산지 성과 자치구의 식량 

직접지불 자금을 위한 대출금을 이미 관련 성과 자치구 재정청의 농업발

전은행 전문 계좌로 분할 지급하였다. 이 정책 실시 이후, 흑룡강과 길림

성의 농민들은 앞으로 벼를 재배하면서 농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

었고, 이는 벼 생산 비용을 낮추고 벼 생산 농가의 수익을 높이는데 확실

한 역할을 할 것이며, 벼 생산의 증가를 고무시킬 것이다.

식량 주산지와 식량 생산 농가의 의욕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국가 우수 품질 식량의 산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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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획( 家优 粮食 工程建 划)(2004~2010년)>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이 <계획>은 2004~2007년을 제1기 

사업 실시 기간으로 잡았고, 2008~2010년을 제2기 사업 실시 기간으로 잡

았다. <계획>은 13개 성(구) (441개 현, 43개 국유농장)의 중점 지역에 9개

의 우수 산업지대를 선정하여 건설하기로 하였다. 즉, 황회해( 淮海) 평

원, 장강( 江)하류 평원 및 흥안연록( 安沿麓) 등의 3개 우수한 품질의 

전용 밀 산업지대, 동북( 北)과 황회해 평원의 2개 전용 옥수수 산업지대, 

동부지역, 장강유역의 벼 일모작 지역과 장강유역의 벼 이모작 지역 등의 

3개 우수 품질 벼 산업지대, 동북지역의 1개 기름 함유량이 높은 콩의 우

수 산업지대 등 9개의 산업지대 이다. 이 산업지대에 우수한 품질의 전용 

우량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 표준화된 농경지 건설 사업, 농기계 설비 추

진 사업, 병충해 방지 사업 및 식량의 가공 전환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

하기로 하였다. 농업부는 2007년 말까지, 1,000만 톤 이상의 식량 종합 생

산 능력을 새롭게 증강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정책 조치를 통해 볼 때, 정부의 식량 생산에 대한 지원의 강도

는 개혁 이래 최고 절정에 이르렀지만, 이 번의 식량 생산에 대한 노력도 

여전히 “적으면 급히 늘리고, 많으면 줄여버리는” 기현상의 일환인지 여부

는 현재로써 알 방법이 없다.

2. 식량 개혁의 우회로

중국에서 식량 유통 영역의 문제는 생산 영역의 문제보다 결코 적지 않

다. 식량을 어떻게 생산자의 손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손으로 전

달하는가는 지금까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그 중, 식량의 유

통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관건

이라 하겠다. 정부는 어떻게 혹은 어느 선까지 식량 시장에 개입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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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는 어느 면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

장 시스템을 또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시장 경쟁 시스템은 또한 어

떠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등등, 이러한 모든 문제가 식량 유

통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은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 오랫동안 

잘 해결하지 못했으며,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전의 식량 구입·

판매 제도 개혁에 대해 다시 살펴보자.

2.1. 일괄 구매 일괄 판매 제도에서 이중 제도까지

1953년부터 중국은 식량에 대하여 일괄 구매 일괄 판매 제도를 실시하

기 시작했다. 즉, 농촌에서 매상을 실시하고, 도시에서 정량 배급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농업 자원을 착취하여(암묵적 세금 징수) 도시의 

저임금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공업화를 추진하는 역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농촌 개혁이 시작되고 추진됨에 따라, 독점과 시장 배제를 핵심으

로 하는 일괄 구매 일괄 판매는 가족경영을 기초로 하는 농업과 농촌 경

제 발전에 점차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농촌 개혁의 논리가 전개되면서, 

일괄 구매 일괄 판매는 어쩔 수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했다. 

1985년 1월 1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농촌 경제 진일보 도약에 관한 

10가지 정책> 중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계약을 통한 예약 구매 제도로 

일괄 구매와 국영 사업 부문에서 생산대 혹은 농민 개인과 계약을 맺어 

사들이는 제도를 대체하고, 대부분 농산물 가격의 자율화를 실시하며, 시

장을 통해 조절한다. 식량·면화·유재료 등의 중요한 농산물은 계속해서 국

가가 가격을 정하고, 계약을 통한 예약 구매를 실시한다. 수매한 식량에 

대하여 국가는 “37” 비례의 설정 가격을 확정한다. 국가는 여전히 원래의 

일괄 구매 가격에 따라 사들임으로써, 농민 이익을 보호한다. 차와 산돼지 

등의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격을 조정한다. 이 문건의 발표는 

농산물 구매·판매 체제가 “이중 제도”시기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식량 구매·판매의 “이중 제도”는 정부가 일정 부분의 강제적인 수단을 



106

통하여 직접 일부 식량의 구매·판매를 통제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

을 꾀하고, 다른 일부 식량의 구매·판매는 시장 시스템으로 조절한다(그림 

5‐2 참조). 그 특징은 (1) 식량 구매·판매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인 저가 수

매와 저가 정량 공급이 일반적인 시장을 통한 교환과 공존하고, (2) 식량 

경영에 있어서, 정부의 주된 유통 경로와 비정부의 다양한 유통 경로 조

직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식 량  관 리  부 문

각 급  식 량  창 고

도 매 시 장

외 국  무 역  회 사외 국  무 역  회 사

양 곡  수 매 소 군 량  구 휼 량  등

농 가  생 산 주 민 용  식 량  기 업판 매 상

수 입

정 기  시 장

수 출

양 곡  상 점

 

그림 5-2. 중국 식량 유통 설명도(1985∼1998)
주: ① 실선의 윗부분은 국가 통제 부분이다. ② 식량 기업도 양곡 수매소를 통해 수매

를 대신할 수 있다.

이중 제도의 실행은 중국의 농업 개혁이 생산 영역에서 유통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익관계와 불확

정성도 더욱 복잡해졌고, 10여 년간 이중 제도의 운용은 우여곡절의 연속

이었으며, 정부의 개혁 초기 의도한 바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거시경제 체제 개혁의 단계적 추진방향과 식량 생산 동향의 구체적 

변화의 영향을 받았고, 정부의 계획과 시장 이 두 가지 수단의 신뢰 정도

가 똑같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추세에 있어 시장 시스템이 점차 강

화되었지만, 어떤 해와 시기에는 계획의 요소가 우위를 점했다. 예를 들

어, 일괄 구매제가 취소되던 해, 원래 계획에 따라 계약을 통한 예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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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했으나, 그 해 식량 공급이 긴장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수매 방식

을 통한 식량 확보가 어려워졌다. 결국 거의 일괄 구매와 같은 형태로 되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중 제도 운용 중, 대다수 연도의 시장 가격은 예약 구매 가격과 정부 

수매 가격보다 높았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암묵적인 조세가 표면화되었

다. 1995년을 예로 들면, 그 해 정부는 4,620만 톤의 식량을 예약 구매하였

으며, 4,630만 톤의 식량을 수매하였다. 예약 구매 가격은 평균 시장 자유

가격의 60%에 지나지 않았고, 수매 가격은 시장 자유가격의 90% 수준이

었다. 이러한 가격 차이의 존재는 식량 생산자에게 407억 위안의 암묵적

인 세금을 거두어들인 것과 같다.

표 5-5. 이중 제도에 있어서의 가격 차이와 내포된 세금 (1995년)

식량 종류

국가 구입량 (백만 톤) 식량 가격 (위안/톤)
내재된 세금

(억위안)예약 구매 수매
예약구매 

가격
수매 가격 시장 가격

벼 18.4 10.3 1107.5 1729.0 1879.5 162.7

밀 17.1 14.1 1080.0 1528.0 1688.0 127.4

옥수수 9.3 15.0 855.0 1385.0 1580.0 96.7

콩 1.0 4.2 1814.0 2422.0 2711.0 20.8

합계 407.6

주: 벼는 가공하지 않은 자포니카와 인디카의 평균 가격.

자료 출처: 세계은행의 <중국 장기 식량안보>(1997년)과 <중국 농업 발전 보고>(1996년).

2.2. 동일한 구매가와 판매가

1985년 후 몇 년간, 정부는 단지 식량 일괄 구매제도만을 없앴을 뿐, 일

괄 판매제도는 없애지 않았다. 따라서 두 가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즉, 

하나는 식량의 일괄 판매량이 예약 구매량보다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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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량의 일괄 판매 가격이 예약 구매 가격보다 낮다는 것이다. 역전 현

상은 소위 말하는 “고가를 저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수량의 차이는 수매한 식량으로 적정 가격의 식량을 보충하고, 가격 

차이의 경우 재정을 통해 보조한다. 이러한 방식은 식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 재정 부담을 점점 크게 한다. 통계 자료가 나타내듯이, 

1986~1991년 식량, 면화, 유재료 가격 보조에 사용된 국가 재정 총액은 

1,363억 위안에 달하며, 같은 시기 농업부문에 지출된 재정의 약 80%이다.

재정 부담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1988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구매

량을 줄이고” (계약을 통한 예약 구매량을 줄인다), “판매량을 줄이고” (적

정 가격 식량의 판매량을 줄인다), “가격을 올리고” (계약을 통한 예약 구

매 가격을 올리고, 일괄 판매 가격도 올린다), “자율화 하는” (시장 경영 

주체를 자율화한다) 식량 구매와 판매의 연동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 

1991년 5월, 광동(广 )과 해남(海南)이 솔선하여 “동일한 구매가와 판매

가”의 시범적인 개혁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동일한 구매가와 

판매가 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1992년 4월 1일에 이르러, 정부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구매

와 판매 가격의 역전 국면이 끝이 났고, 정부 재정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담도 경감되었다(통계에 따르면, 1992년 식량과 식용유에 대해 동일한 

구매가와 판매가를 실시하여, 그 해 재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은 16%나 감

소하였다). 이는 중국의 식량 유통 체제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

미한다.

2.3. 수량의 확보를 전제로 한 가격 자율화: 시행과 요절

1992년 등소평( 小平)의 남순강화(南巡 ) 이후, 시장화 개혁의 취지

와 의식은 한층 더 강화되었고, 개혁 사업의 추진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특정한 시기와 배경에서, 계획경제의 성격이 비교적 짙은 식량의 구매와 

판매 체제는 개혁의 중점 대상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각 지역은 동일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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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와 판매가 실시를 기초로 하여, 각 성 제 나름대로의 정책 결정 방식

을 통해 국가가 정한 가격에 따른 수매방식을 없앴으며, 식량의 시장 경

영이 자율화되었다. 1993년 10월 중순, 이미 약 95%의 현( )과 시(市)는 

식량 경영과 가격을 자율화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국무원은 10월 18~21일 전국 농촌 사업(工作) 회의를 열고나서, <식

량 유통체제 개혁의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식량 유통체제 

개혁은 시기를 잘 포착하여야 하며, 국가의 거시적인 조정 하에서 가격을 

자율화하고, 경영을 자율화함으로써, 식량 기업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며, 식량의 상품화와 경영의 시장화 방향으로 가일층 

추진한다”란 내용이다. 식량 가격 개혁은 “통일된 정책, 분산된 정책 결정, 

분류에 의한 지도, 점진적인 추진”의 원칙에 따라, 2·3년 내에 전면적인 자

율화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방법은 바로 1994년부터, 정부의 식량 수매에 

있어, “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가격 자율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다. 즉, 수매량을 정부가 정하고, 수매 가격은 시세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제도를 남겨둔 것이다. 얼마 후의 중공 14차 2중전회에서도 “식량 경영을 

점차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사고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기하였다.

이는 식량 구매와 판매의 개혁에 있어 실질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 방향으로 가면, 아마도 식량 시장의 조절 시스템의 확립은 머지않

아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연말에 이르러, 어떤 지방에서는 식량 가격이 

폭등하였다. 중앙은 이러한 식량 수급의 양상이 전반에 걸쳐 위험을 초래

할 것이라고 보고, 즉시 행정적인 관여의 방법을 선택하여, 식량의 계약을 

통한 예약 구매를 강화하고, 국가가 거래 식량 중 70%~80%를 통제할 것

을 확정하는 동시에, 식량 판매 가격을 한정하였다. 식량 도매 기업을 잘 

정돈하고 시장을 폐쇄시킴으로써 식량의 독점 경영을 회복하였다.

1994년 여름철 식량이 시장에 나온 이후, “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가격 

자율화” 정책은 방치된 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전의 방법을 다

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6월, 정부는 4가지 식량(밀, 벼,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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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의 종합적인 평균 예약 구매 가격을 50㎏당 36위안에서 52위안으로 올

렸고, 가격 상승 폭은 44.4%였다. 이는 당시의 종합적인 평균 시장 가격에 

비해 약 5위안이 높은 가격이었다. 정부는 이 가격으로 농민에게 9,000만 

톤의 식량을 수매할 것을 요구했고, 그 중 5,000만 톤을 과거의 “일괄 구

매”의 방법에 따라, 책임 형식으로 농가에 맡겼고, 반드시 “정부의 예약 

구매 임무”를 완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정부의 예약 구매 임

무”를 완수하기 전, 농가는 국유 식량 기업 이외의 다른 어떤 식량 경영 

단위(가공 기업과 개인 기업을 포함한다)에도 자기 식량을 팔 수 없었다. 

이는 정부가 70%~80%의 식량 공급을 확실히 관리함으로써, 식량 가격을 

더욱 안정시키고, 시장의 거시적 조정 능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다. 이 

때, “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가격 자율화”는 “가격 상승을 통한 예약 구

매”로 전환되고 있었다.

2.4. “3가지 정책, 1가지 개혁”

1998년, 식량 유통에 있어 존재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예

를 들어, ①식량의 비축량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판매는 감소하

였으며, 보조금과 각종 비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②국유 식량 기업 체제가 

순조롭지 않았고, 손실 또한 심각하였다. 식량 대부와 보조금 관리의 부실

이 끊이지 않고 나타났으며, 법을 어기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보

편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누적됨으로써, 국가 재정은 이미 기존

의 식량 체제의 운영을 지탱할 여력이 없었다. 1996년, 국유 식량 기업의 

새로이 증가된 손실액은 197억 위안이었고, 1997년 새로이 증가된 손실액

은 크게 증가해 480억 위안이었으며, 1998년 1분기에만 증가한 손실액이 

더 급격히 증가해 270억 위안이었다. 회계 감사 기관의 공표에 따르면, 

1998년 3월 말에 이르러, 식량 수매 대부금액은 5,431억 위안이었으나, 식

량 재고량의 가치는 3,291억에 지나지 않았다. 손실액과 횡령·유용한 것을 

합하면 2,140억 위안에 이른다. ③식량 가격은 계속 하락하였고, 농민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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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재배를 통한 수익은 낮았으며, 심지어 소득의 절대치가 감소하기도 하

였다. 중국은 새로운 식량 유통 체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상적으

로 “3가지 정책, 1가지 개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보호 가격을 통해 농

민의 잉여 식량 수매하고, 식량 수집·보관 기업은 가격에 따라 판매하며, 

식량 수매 자금을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3가지 정책과 국유 식량 기

업 자체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3가지 정책, 1가지 개혁”방안 자체가 명확한 대상과 논리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식량의 연이은 풍작과 식량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보호가격에 따라 농민의 잉여 식량을 수매하는 것은 농민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국유 식량 기업의 손실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격에 따라 판매함으로써 틀림없이 손실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식량 수매 자금이 빈번하게 횡령·유용되는 상황

에서, 폐쇄적인 운용을 실시함으로써, 관리 부실로 인한 유출을 막을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유 식량 기업 자체 개혁을 가

속화하는 목적은 체제 심층부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자의 사려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보호가격에 따른 농민의 잉여 식량을 수매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가는 새로운 <식량 수매 조례>를 반포하

여, 국유 식량부문으로 하여금 1급 식량 수매 시장을 엄격하게 통제하도

록 하였다. 즉, 국가는 보호가격에 따라 농민의 잉여 식량을 수매하는 동

시에, 개인 상인과 기타 주체는 식량 수매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

였다. 그래서 식량 수매는 독점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고, 이는 의견이 분

분한 논쟁의 초점이 되었으며, 심지어 많은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그러면, 식량 수매의 독점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단지 

식량 부족 혹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취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1953년 중국이 일괄 구매 일괄 판매를 실시할 당시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으며, 그 주된 목적은 식량 공급원을 장악하는 것이다(그러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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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1998년 식량의 전면적

인 공급과잉으로 창고의 재고량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괄 구매

를 실시하는 것은 확실히 적합하지 않은 조치라고 하겠다. 하물며 시장화 

개혁의 진행 과정에서, 국가 독점 수매를 다시 실시하였고, 국가의 식량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개인 상인은 시장에 진입하여 식량 무

역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로써, 시장의 조절 능력은 약화되지 않을 수 없

었다. 원래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던 “이중 제도”는 어느 정도에 있어 계

획경제체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시장화 개혁 과

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후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5. 전면적인 시장화에 가까운 개혁

“3가지 정책, 1가지 개혁”의 실시 이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실행 중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고, 정책을 마련할 때의 

예상과는 아주 많이 벗어났다. 식량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직면

하면서, 중국 정부는 줄곧 원래의 식량 개혁 방안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①식량 수매 허가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 ②일부 

질이 떨어지는 식량은 보호가격 수매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③재정을 통

한 식량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였다. ④식량 위험 기금 규모를 확대

하였다. ⑤국가가 투자를 확대하였고, 적지 않은 식량 창고를 새로이 지었

다. ⑥중국의 비축식량 관리총공사를 새롭게 조직하였으며, 중앙의 비축식

량에 대하여 수직적 관리를 실시하였다. 2001년에 이르러, 원래의 제도를 

세부적으로 조절하여 결국 실질적인 개혁을 가져왔다. 그 기본 내용은 판

매 지역을 자율화하고, 농민의 식량 예약 구매에 대한 책임을 없애며, 식

량 가격을 자율화하고, 경영을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그 해 초 국무원은 

절강(浙江)성이 솔선하여 식량 유통 체제의 시장화 개혁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7월에 이르러, 국무원은 <식량 유통 체제 개혁의 가일층 심화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였고, “판매 지역을 자율화하고, 생산 지역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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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장(省 )이 책임을 지고, 조정과 제어를 강화한다”는 식량 개혁의 맥

락을 확정하였으며, 판매 지역의 자율화 범위를 절강, 상해, 복건, 광동, 

해남, 강소, 북경, 천진 등을 포함한 8개의 성으로 한층 더 확장하였다. 

<의견>은 또한 개혁 심화의 총체적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즉, “국가의 거

시적 조정 하에서, 시장 시스템이 식량의 구매·판매와 가격 형성의 역할

을 충분히 발휘하고, 식량 가격 형성 시스템을 보완하며, 식량 생산 능력

을 안정시킨다. 완전한 국가 식량 비축 체계와 식량 시장 체계를 만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요구와 중국 국가 상황에 적합한 식량 유통 체제

를 점차 건립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식량 유통 체제 개혁이 다시 시

장화 개혁의 궤도로 되돌아왔음을 나타낸다. 

2002, 2003년의 식량 유통 체제 개혁은 정책 결정을 분산시키고, 점진적

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서, 한층 더 시장 체제로 나아갔고, 전국 대다

수 지역의 대다수 식량 품종의 구매·판매와 가격이 사실상 거의 자율화되

었다. 따라서 2004년 6월에 이르러, 국무원은 <식량 유통 체제 개혁의 가

일층 심화에 관한 의견>(국발 [2004] 17호)을 공포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몇 년간의 식량 시장화 개혁에 대한 결말이자 최종적 결론인 셈이다.

2004년의 <의견> 중, 결국 전국적인 범위에서 식량의 수매와 가격을 자

율화하고, 통일·개방·경쟁·질서 있는 식량의 시장 체계를 만들 것을 확실

히 제기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전환하고, 국유 식량 구매·판

매 기업의 개혁 추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여러 해 동안 우

여곡절과 반복을 겪으면서, 식량 유통 체제 개혁이 결국 올바른 길로 들

어섰음을 의미한다. 물론, 2004년 식량 개혁 과정에서 식량 시장 주체의 

시장 진입에 있어 적지 않은 조건을 만든 것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기

도 했지만, 이번 식량 개혁은 틀림없이 20여 년간에 걸친 가장 철저한 개

혁이고, 시장화 추세가 가장 적합한 개혁이며, 전면적인 시장화에 가까운 

개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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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중국 식량 유통 체제 개혁

1978-
1982

1983-
1984

1985 1986-1989 1990-1992 1993 1994-1995 1996-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식량공급 부족 과잉 부족 과잉 부족 과잉 부족

수매와 
가격

계획 확장 계획+시장 자율 계획+시장 계획
계획+
시장

점진적
시장자율

완전에
가까운 
자율

비축제도 창건기 보완기 완성기

농업정책 
방향

도시주민(소비자) 보호 과도기 농민(생산자) 보호

농업보호 
방향

가격보조 확대기 안정기 축소기
직접지불
시범

직접지불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축소기, 
1984년 

최소 1.71:1
확대기 축소기

확대기, 2003년 최대, 
3.2:1,

세계에서 가장 큼
NA

3. 식량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된다

3.1. 효율적인 식량안보를 실현한다

중국의 <농업법> 수정 초안에 “식량안보의 확보” 조항을 새롭게 첨가함

으로써, 중국의 식량안보문제에 있어서의 신중한 태도와 자급에 입각한 

고유의 원칙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시기의 식량

안보가 직면한 문제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①계획경제체제

의 실시로 생산성이 낮았다. ②자원 투입 수준과 과학기술의 지원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부족 현상이 일상화되었다. ③국가는 대외개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시장 이용에 있어서의 공간 활용과 능력 또한 매우 제

한적이었다. 따라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본국의 식량 생산량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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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 정부가 식량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

이 되었다. 현재, 20여 년간의 개혁과 발전을 겪으면서, 식량 생산의 조건

과 능력은 이미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국제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경제 세계화는 바야흐로 중국을 넓고 깊은 국제 경제 순

환 속으로 들어서게 하고 있다. 중국 식량안보 배경의 이러한 커다란 변

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식량안보에 관한 인식을 때맞추어 전환하도록 하였

으며, 동시에 관련 전략의 선택과 정책 선정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났고, 이로써 여러 해 동안 줄곧 있어왔던 “많으면 줄여버리

고, 적으면 급히 늘리는” 이상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식량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농업 발전의 기초적인 목표이다.

첫째, 일인당 평균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특히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와 수자원의 소모는 앞으로 국내 식량 생산이 심각한 자원 부족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식량안보는 자연생태계를 건설하는 것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

이다.

셋째, 식량안보를 보장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 중국 식량의 상품화 

비율은 겨우 30% 안팎으로써, 대량의 식량이 생산자가 자급하기 위한 것

이다. 농민은 먼저 자급하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의 

감소는 곧바로 시장에 나오는 상품식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살펴보았을 때, 식량안보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과 중

요성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새로운 배경 하에서, 식량안보는 효율

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부의 목표와 농민의 경제적 목표를 통일시

켜야 한다. 소위 말하는 식량안보는 당연히 효율적인 식량안보 이다. 즉, 

정치성을 띤 식량안보에서 경제성을 띤 식량안보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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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식량안보의 중시는 식량 생산량 증가의 실현을 뜻하는 것이 아

니라, 식량 생산능력을 보호하고, 식량 생산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식량안보의 요점은 주민들로 하여금 기아를 겪지 

않게 하는 것이며, 그 한계선은 주민들의 식량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안보 실현의 관건은 식량안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즉, 생

산이 필요할 때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

게 국내에서 대규모로 비축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높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전략적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창고에 저장된 식량과 땅에 

감추어진 식량(역자 주: 잠재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식량)을 유기적으로 결

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에서 자급을 하되, 적절한 수입을 통해 조절한다”는 전통

적인 식량안보 전략을 “국내 식량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국제 식량 시

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새로운 식량안보 전략으로 전환한다. 

WTO 가입 이후, 식량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국내의 식량 수요공

급 상황에 국한될 수만은 없으며, 반드시 세계의 식량 수요공급 상황과 

연계 시켜야만 한다. 동시에, 식량 자체의 생산과 소비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되며, 반드시 전체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와 연계 시켜야 한다. 이러

한 각도에서 중국의 식량안보와 국제 무역을 고려할 때만이 더 넓은 공간

과 더 신축성 있는 활동여지를 찾을 수 있다. 사실상, 식량은 토지와 물의 

집약형 생산물이므로, 식량을 수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토지

와 수자원을 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의 말

에 따르면, 1톤의 식량을 수입하는 것은 1,000톤의 물을 수입하는 것과 같

고(이성귀(李成 ), 2001), 노동력 집약형인 과수와 동물성 상품을 수출하는 

것은 노동력을 수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무역 전략은 토지와 수자원이 

부족하고 노동력 과잉인 중국의 부존자원 특징과 아주 잘 부합하며, 비교

우위 원칙과 완전히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비교우위 원칙에 따른 전문적인 분업과 국제 무역의 실시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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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식량 수입대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품 수입대국이 되

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식량의 순수입은 대부분 기타 식품의 순수출에 

의해 상쇄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구조는 국제 자원과 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도 촉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식량안보를 실현할 수 있다. 국제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양호한 특성과 기능을 갖춘 농업의 신모델을 만드는데도 유익하며, 과거 

단일한 자원의 내수 이용 전략의 조정을 통해, 세계 자원의 선택적 이용으

로 전환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이용·보호 및 보존을 결합시키고, 중국 자

연자원 수량의 축소와 퇴화를 방지하며, 자연자원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

다. 정부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부합하고, 소규모 농장의 생산을 지원하

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기술과 방안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도

움이 된다. 여전히 자급자족의 사상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바로 쇄국

적 의식의 발로이며, 먹을거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시대적 배

경 하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달성할 수는 없다. 과거에 우리는 서방 국

가들의 수출입 금지를 걱정했었지만, 현재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이 직접 찾아와 우리에게 식량을 많이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량

안보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아주 커다란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3.2. 식량 직접지불은 가격지지를 대체할 수 없다: EU, 미국

의 경험과 중국의 선택

2004년 중앙정부는 위험기금에서 100억 위안을 들여 식량 주산지 농가

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현재 

명확한 방안이 없다. 어떻게 식량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성숙한 외국의 방법을 본받고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3.2.1. EU와 미국의 농업 보조금의 기본 경험

유럽과 미국 정부는 식량에 대한 조정과 제어는 장기간에 걸쳐 주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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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획과 가격지지 등 두 가지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당면한 문제

는 주로 식량 공급 과잉이었다. 핵심 목표는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

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격지지 정책의 효율성은 낮았을 

뿐만 아니라, WTO의 평등 무역 규칙에 위배되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

안 EU와 미국은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EU

의 <2000년 의정( 程)>과 미국의 1996년과 2002년 <농업법>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가격지지와 시장

안정 정책을 결코 없애지 않았다. EU는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가격지지 수준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2000년, 2001년 곡물 지지가격을 15% 

낮췄다), 세계 시장보다 높은 내부 개입가격지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목표 가격지지 정책을 없앴고, 직접지불 정

책(“생산 유연성 계약 지불”이라고 부른다)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무상환 

대부(최저 보호가격에 해당한다)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미국은 2002년 새

로운 <농업법>을 통해 직접지불(“고정 지불”이라고 부른다)과 무상환 대부

(“경영·판매의 원조 대부 계획”이라 부른다)를 계속 실시하는 동시에, 반주

기 지불 계획(즉, 비주기적인 가격 파동을 뜻하며, 1998년 “시장 손실의 긴

급 원조 계획”에 대한 법제화이다)도 실시하였다. 또한, 반주기 보조금 지

불 예산은 전체 농산물 지원 계획의 2/3를 점한다. 이러한 미국 농업법은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3가지 보장선을 제공하였다. 미국의 농업 보조금 

지불 중에서 직접지불 외의 다른 두 가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판매의 원조 대부 계획. 정부는 각각의 작물품종마다 경영·판매 

대부율을 정하였으며, 대부율은 지지가격에 상당 한다. 예를 들어, 

밀의 대부율은 부셀(bushel)당 2.75달러이고, 옥수수는 1.95달러였다. 

농민은 대부율에 따라 식량을 미국 농업부의 상품신용공사(CCC)에 

저당 잡히고, 경영·판매 대부를 받는다. 시장 가격이 대부율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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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농민은 저당 잡힌 식량을 포기할 수 있고, 동시에 대부금은 

자동적으로 판매소득이 되며, 다시 대부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된

다. 만약 시장 가격이 대부율보다 높을 경우, 농민은 식량을 다시 되

돌려 받아 자기가 판매할 수 있고, 대부금과 그 이자를 상환해야 한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령 시장 가격이 대부율보다 낮을지라도, 

농민이 직접 시장에다 내다팔며, 대부율보다 낮은 부분, 즉 가격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한다.

② 반주기 지불 계획. 미국은 2002년 새로운 법안에서 각각의 농산물마

다 목표가격(target price)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밀은 부셀 당 3.92

달러였고, 옥수수는 부셀 당 2.63달러였다. 동시에, 시장 가격과 대부

율 가운데 높은 쪽에 직접지불을 더함으로써 유효가격(effective price)

을 형성한다. 유효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반주기 보조금 지

급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반주기 보조금 지급률은 두 가격의 

가격차와 같다. 반주기 보조금 지급 총액=반주기 보조금 지급률*반

주기 보조금 지급 단위 생산량*기준 시기의 면적*85%.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EU와 미국의 농산물 보조는 하나의 완전한 방

안이며, 직접 소득 보조는 단지 그 중 하나의 방식으로써, 기타 보조를 대

신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3.2.2. 중국의 식량 보조금 지급 정책의 체계를 개선한다

중국은 식량 재배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고정 보조금 지급(직접지

불), 비고정 보조금 지급(가격지지) 및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세 부분의 내

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식

량 재배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승인 받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였다. 그러

나 국제 경험에서 볼 때, 특히 중국의 소농 생산과 식량 시장의 발육 정



120

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 식량 정책의 구상에 있어 가격 보호와 

같은 기능이 빠져서는 안 되며, 보호가격을 단순히 없애서는 안 된다. 즉, 

식량 보조금 지급 정책에 있어 단순히 “보호가격을 통한 수매를 직접지불

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식량 보조금 지급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

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고정 보조금 지급. 즉, 현재의 생산량과 가격과의 연계가 아니라, 

이전의 식량 재배 면적과 연계 시켜, 다시 말해, 시장에서의 식량 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고정 

보조금 지급에 있어, 농업 부문과 통계 부문은 농가의 식량 재배 면적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을 단위로 단위 생산 수준을 추산하여, 국가는 전국 

각지(주산지와 주요 판매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확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곱한 값이 바로 농민에게 주어지는 직접지불액이며, 

재정 부문을 통해 지급한다. 중국은 농가수가 많아, 농가의 재배 면적을 

조사하는 것이 비교적 힘든 일이긴 하지만, 결코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며,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는가가 관건이다. 2004년, 2005년

에 이 사업을 완성하고 나면, 일단은 기본적인 수치를 확보하게 되고, 보

조금 지급의 근거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더 이상 이후의 생산과 연계 시키

지 않아도 된다.

둘째, 비고정 보조금 지급. 실제로 가격 보장 시스템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급제도이며, 그 목적은 식량 재배 농가의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감소시키

는 것이다. 식량 재배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식량이 과잉 공급

되었을 때 농민들이 식량을 매출하기 어렵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 시

스템 자체가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 다 준다. 따라서 직접지불(고정 보조금 

지급)만으로 식량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반드

시 필요한 보호책을 마련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했을 때 농민에게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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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농민이 식량을 팔아 현금화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만약 농민이 식량을 현금화하지 못할 경우, 조금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은 단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중국이 

보호가격 정책(가격지지 정책)을 포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오늘날 식량 

시장 주체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보호가격 정책의 집행 담당자는 여전히 국

유 식량 기업 위주가 되어야 하며, 비축 식량 기업을 이용하는 것에 중점

을 두되, 진행과정에서 이전의 경험과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 보조금 지급. 중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보조금 지급 외에 식량 재배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생산 부

분의 보조금 지급(예를 들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자와 농기계 보조금 

기급 등)도 포함시켜 식량 생산비용을 낮춰야 한다. 이 보조금은 임시적인 

보조금에 속하며, 보조금 지급의 실시 여부는 주로 농업 투자의 가격지수

와 식량 가격지수의 비교에 따라 결정한다.

지난 2년간, 정책 결정자들과 학술계 모두 “보호가격을 통한 수매를 농

민에게 직접지불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 즉, 보호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를 농민에게 직접지불 하는 것이 식량 정책을 개선하는 핵

심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직접지불은 가격과는 연계되지 않은 고

정 지불이 되었고,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보호가격 수매 정책을 공포함으

로써, 정책 설계에 있어 최종적으로 EU와 미국의 방법과 같게 되었다. 이

는 중국의 정책 설계는 반드시 국제 경험과 이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3.2.3. 효율성이 높은 유통체제 건립

식량 개혁의 경험은 국가의 식량 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통상적으

로 운영에 있어 낮은 효율성, 경직성 및 고비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

장화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장 발육의 방법을 통해 해

결하며, 역으로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식량 유통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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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체 경제체제 개혁과 일치해야 하며, 시장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

도록 장려하고 시장 경쟁과 무역체계를 자율화해야 한다. 일정한 범위 내

에서, 그리고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 하에서 개인이 경영하는 부문이 시장

화 개혁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2004년의 새로운 식량 개혁 방안은 이미 시장화 개혁의 기본 방향과 정

책 선택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강조해야 할 것은, 시장화 과정

에 있어 시장과 가격을 자율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빠른 변량”이다. 

정부의 지시만 있으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다른 것은, 

시장경제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의 조성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격을 갖춘 시장 주체를 양성하고 경쟁적이면서 질서 있는 시장체

계를 만드는데, 보통 비교적 오랜 과정이 필요하며, 혹은 “느린 변량”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부는 진행과정에서 과학적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며, 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

만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

① 식량 시장의 주체를 양성하고, 국유 식량 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며, 

대형 식량 기업을 육성한다

오늘날, 식량 시장 주체의 조직화 정도는 낮고, 매우 분산되어 있으며, 

경영규모는 작은 반면, 유동성은 크다. 또한, 농민 협력조직의 육성은 매

우 미비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용·선진 교역방식을 널리 보급하

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시장체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도 불리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국유 식량 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다

양한 조치를 통해 국유 식량 기업의 “삼노(三老)”문제(오래된 직원, 오래된 

빚, 오래된 식량)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인원 감축을 

통한 효율성 재고와 재산권 개혁 등 이 두 가지 커다란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하고, 국가의 지지 하에서 계획적으로 대형의 국제화된 식량 기

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국가의 지지 하에서 식량 재배 농

가의 협력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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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체계와 교역 방식의 개선을 가속화한다

오늘날 선물시장은 여전히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교

역이 활발한 품종은 단지 콩과 밀 뿐이며, 선물시장은 가격 제시와 위험 

회피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적지 않은 대형 도매시장이 이미 

만들어졌지만, 많은 국유 식량 기업들이 시장을 통한 교역을 원치 않으며, 

시장 밖에서 불투명하게 거래한다. 따라서 식량 유통의 시장화 개혁은 반

드시 정부의 지지와 관리 하에서 선물시장과 도매시장의 육성을 가속화해

야 하며, 선물시장과 도매시장은 식량 유통에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

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식량 유통업의 쇄신, 연쇄점·슈퍼마켓·주문판매 

경영 등의 물류체계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③ 식량 전문 비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중국은 1990년 국가 전문 비축제도를 만든 이래로, 운영 효과가 이제껏 

이상적이지 못했다. 전문 비축제도의 설립은 거시적 조정과 제어의 필요

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거시적 조정과 제어에 있어서의 역할을 어떻

게 발휘할 것인가는 아래의 몇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 합리적인 비축 규모를 설정한다. 대규모의 국내 비축은 비용이 많

이 들고 효율성도 높지 않다. 중국은 적당한 재고 규모를 확정해야 하며, 

이를 기본 발판으로 삼아, 조절 품종과 풍작·흉작 및 지역의 평균 수요에 

근거하여, 적당히 국제 시장에 의존한다. 이러한 방법은 자국이 지나치게 

많은 재고를 유지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다.

둘째, 식량 품종과 비율을 합리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백미청(白美 ) 등

(2004년)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식

량과 비축 가능한 품종을 위주로 해야 하며, 밀은 최대 5년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벼는 3년까지, 그리고 옥수수는 2년까지 저장이 가능한 것과 남

방 지역과 북방 지역이 각각 쌀과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특징으로 볼 

때, “5: 4: 1”의 비율로 안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밀은 50%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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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는 40%를 차지하며, 옥수수는 10%를 차지한다.

셋째, 합리적으로 비축 지역을 분포 시킨다. 돌발적인 사태와 시장 파동

에 잘 대응하고, 쓸모없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아 발전시키며, 비용

을 절감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남방 지역에는 벼를 많이 비축해야 하며,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북방 

지역에는 밀을 많이 비축해야 한다. 동시에, 초대형 도시와 식량이 아주 

부족한 소수 지역에는 확실하고 효율적인 식량 응급 대책을 세우거나 완

비해야 하며, 충분한 양의 가공하지 않은 식량을 비축하는 것 외에도, 일

정량의 가공 식량도 비축해야 한다.

넷째, 순환과 입·출고 시스템이 유연해야 한다. 비축 식량의 순환 수매 

시기는 식량을 수확하는 계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년 내내 

수매하거나 수매 시기의 제한이 없었던 과거의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식량 판매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시장 가격을 도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최근 50억㎏ 이상의 상품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성은 흑룡강, 길림, 하남, 안휘, 내몽고 등 5개 성(구)에 불

과하며, 중앙 비축 식량의 순환 수매는 이 지역으로 편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비축 식량의 순환 수매 방식으로 위탁 수매, 예약 수매와 입찰 

구매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수매 과정에서, “가격 보조를 분리

하고, 동시에 결산하는” 방법을 실행한다. 가격 보조의 분리는 비축 식량 

공사가 시장 가격에 따라 수매하고, 재정 부문은 수매 수량에 따라 가격

차를 농민에게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 결산은 식량을 수매할 때 

수매 부문과 재정 부문이 함께 일 처리를 하며, 수매 가격과 가격차 보조

금을 동시에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시

장 시스템에 따른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지

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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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농업 잉여노동력의 이동: 

무한한 공급과 유한한 수요

오늘날, 중국 “三農” 문제의 핵심은 농민의 소득이 낮다는데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비농업 부문의 취업 기회가 적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농산

물 생산비가 높다는 것이다. 중국 농민의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농민

들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민의 수를 줄여야 한다. 공업화·도시

화·현대화의 배경 하에서, 농업 잉여노동력의 근본적인 출구는 비농업 부

문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소득 수준이 높거나 기대 소득이 높은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중국의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은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

과 유한한 수요의 장기적인 모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

며, 여러 가지 요인의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단지 실천적인 층면

에서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1.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 과정의 역사적 회고

선진국과 발전 지역은 공업화와 서비스업 발전을 겪으면서 대량의 농촌 

노동력을 흡수함에 따라, 농민은 이미 소수가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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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미국의 농업 취업자 수는 610.9만 명으로써 전체 취업자의 4.48%에 지

나지 않는다. 영국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300만 명이며, 전체 노동력수의 

2%를 차지한다. 일본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650만 명으로, 총취업자수의 

약 10.3%를 차지하며, 한국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7.5%를 차지한

다. 2001년 프랑스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4.1%를 차지하며, 독일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96만 명으로 총취업자수의 

2.46%를 차지한다. 선진국과는 달리, 중국의 공업화는 농민을 소수로 만드

는 과정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추산에 따르면, 2003년 말까지, 중국의 

농업 노동력은 여전히 사회 종사자 총수의 1/2을 차지하며, 이미 이동한 

농업 잉여 노동력은 약 1.7억 명에 달하고, 이는 농업 노동력 총수의 1/3

을 초과하는 숫자다. 현재, 전국적으로 적어도 1.5억 명의 농업 잉여 노동

력이 더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은 균등

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세기 넘게, 각 시기마다 농업 노동력의 

생산성 증가의 추진력과 공업화 과정의 견인력은 달랐고, 정책적 제약과 

인위적 요소의 방해로 인한 영향에도 차이가 있어,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

의 수량과 속도의 기복이 고르지 않았으며, 그 단계적인 특성을 더욱 강

화하였다. 

20세기 50년대에는 대규모, 조직적으로 노동력이 이동했다. 신중국 성립 

초기, 경제를 회복하고,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직적으로 농촌

으로부터 대량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여 도시에서 취업하도록 하였다. 통

계에 따르면, 1949~1952년, 도시로 이동한 농민은 약 500만 명이며, 같은 

시기 도시에서 새로이 증가한 취업자 수의 30%를 차지했다. 이후의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년)시기, 국가 공업화는 정식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해

마다 평균 165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도시에서 새로이 증

가한 총노동력 수의 29.6%를 차지했다. 1958~1959년, 농촌 노동력이 도시

로 이동하는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2년간 모두 합쳐 2,000여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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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민이 도시의 각종 비농업 부문으로 진입하였다. 이 시기, 정책적인 

제약력이 비교적 작았으며, 도시와 농촌에서의 노동력 배치는 주로 시장

의 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약진” 시기, 농업 잉여노동력은 도시

로 급격히 이동하였으며, 맹목적인 이동은 도시 공공시설의 심한 공급 부

족을 유발하였고, 주민의 식품과 기타 물자의 심한 공급 부족을 가져왔다.

60년대에는 도시로 이동했던 대량의 노동력이 농촌으로 되돌아갈 것을 

강요당했다. 60년대 초기, 인위적 요인과 자연 재해의 영향 때문에, 농업 

생산성은 연이어 떨어지고, 시장 공급도 부족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도시인구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행정 수단을 

이용해 도시로 이동했던 농민들을 부추겨 농촌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때

부터 줄곧 농민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961~1978년까지 17년 동안, 농촌 노동력이 도시 부문

으로 이동한 수가 아주 적었고, 비경제적인 원인(제대 군인의 전업, 졸업

생의 진학, 정책 실시로 인한 도시로의 재이전, 결혼으로 인한 이주, 토지

를 수용당한 농민의 전업 등)에 의해 늘어났을 뿐이다. 1978년 이후, 개혁

을 통해 농민이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했던 정책은 다소 완화

되었고, 대량의 노동력이 현지에서 향촌기업의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1979년부터 농업 잉여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었다. 개혁개방은 

향진기업의 새로운 출연을 촉구함으로써,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80년대 후반에 절정에 이른 대규모 농촌 잉여노

동력의 지역을 넘나드는 유동적인 취업이 더해져, 중국 농촌 노동력의 배

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귀납해볼 때, 몇 가지 다른 단계를 거쳤다. 

1992~1996년은 급속히 확장된 단계였다. 1996년 이후, 안정된 이동 단계로 

접어들었다. 표본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이동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에 있어, 도시 경제와 농촌 비농업 부문의 동일하지 않은 발전 

상황과 농민들이 이동하여 취업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환경의 개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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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로 이동한 수량과 속도의 차이를 결정하였다. 심지어 최근 농촌으

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현( )지역 

경제에서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의 수는 전체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노

동력의 51.3%를 차지했다. 그 중 현급 시에서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노동

력은 22.5%였고, 건제진(建制 )에서 되돌아가는 노동력은 14.9%였으며, 향

진지역 내의 비농업 기업에서 되돌아가는 노동력은 13.9%를 차지했다. 이

를 통해 현지역 경제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지역 경제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현지역 기업의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첫째, 최근 중·서부 지역 도시

의 대다수 국유 기업이 파산하여 문을 닫았다. 둘째, 향진기업의 산업구조

가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취업 탄력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제3차 산업의 

취업 탄력성은 제2차 산업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향진기업 가운데 제3차 

산업의 생산액 비중은 제2차 산업에 비해 너무 낮다. 셋째, 향진기업이 주

식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효율성 원칙에 따라 기업 노동력을 다시 배치하

고, 대량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넷째, 향진기업의 발전은 지역적 우위를 

발휘하고 농산물 가공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을 주로 발전시키는 정확한 

발전 방향에서 이탈함으로써, 자본의 유기적 구성 수준을 신속히 높이고, 

직접 도시의 대규모 공업과의 경쟁 국면을 형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자

신의 발전속도를 낮추었고, 노동력의 흡수 능력도 줄어들었다. 공업 위주

의 향진기업의 가장 유리한 점은 싼 원료와 싼 노동력에 근접해있다는 것

이다. 미시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가공업은 기업의 경영비용을 낮추는데 유

리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가공업은 유기적 구성 수준이 낮고, 자

질이 비교적 낮으며, 농산물에 비교적 익숙한 농업 잉여노동력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 향진기업 제조업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유리한 점들은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다섯째, 커다란 환경에

서 볼 때, 국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산품이 부족했던 시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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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역사가 되었고, 향진기업이 급속히 발전했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가버

렸으며, 안정된 발전기에 진입하였다.

2.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의 커다란 흐름

역사적 발자취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 더딘 도시화 발전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써, 이

동 속도가 점차 느려졌고, 낮은 연령 중심으로 노동력 이동이 이루어졌으

며, 이동 노동력은 주로 동부지역으로 유입되었다. “농지를 떠나되 고향은 

떠나지 않는” 형태에서 “농지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는” 형태로 발전하였

으며, 중·서부지역의 농업 노동력 이동은 정체되었고, 제3차 산업이 점차 

농업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주체가 되었다.

국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공업화 과정에서 제3차 산업의 발전은 가속

화된다. 즉, 속도에서는 제2차 산업보다는 빠르고, 비중에서도 점차 제2차 

산업보다 높아진다. 1978년 이전 중국의 상황은 이와 정 반대였다. 전통적

인 이론과 관념의 영향 하에서, 국가 공업화 추진의 가속화에 있어, 제3차 

산업, 특히 서비스업은 비단 이에 발맞추어 발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차 쇠퇴하였다. 세 가지 산업의 생산액 비율은 50년대 초반의 4: 

3: 3에서 1978년의 3: 5: 2로 변하였고, 각 대·중·소도시의 상업, 요식업, 서

비스업, 정비업 및 의류 가공업의 판매망과 종사자수가 대폭 감소함으로

써, 구매와 판매의 어려움, 운송의 어려움, 식사 해결의 어려움, 숙박의 어

려움,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등의 상황이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인민

의 생활에 아주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왔다. 개혁개방 이후, 비록 중국 제3

차 산업은 1999년 GDP의 33%를 차지하였고(역자 주: 2004년 40.7%), 종사

자수는 26.9%를 차지함으로써 그 발전이 아주 빠르긴 했지만, 세계 선진

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제3차 산업의 생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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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英克 斯의 현대화 표준치(즉, 45% 이상)

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저소득 국가들의 평균 수준

인 37%보다도 낮으며, 서방 선진국의 60%~80%의 수준보다는 훨씬 낮다. 

출발점 자체가 낮았으며, 발전도 느리다. 1980년을 비교 기준점으로 하였

을 때,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비슷했던 몇 개의 국가, 즉 인도네시

아, 필리핀, 스리랑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 혹은 지역의 제3차 

산업의 평균 비중은 34.6%였고, 중국은 21.4%에 불과하였으며, 전자보다 

무려 13.2백분율이 낮았다. 이후 약 20년 동안의 발전 과정에서, 이들 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 혹은 지역의 제3차 산업의 비중은 평균 13.6백분율이 

상승해, 48.25%에 달했으나, 중국의 제3차 산업의 비중은 겨우 11.5백분율 

상승하였으며, 상승 폭에 있어 2.1백분율이 낮았다.

중국의 국가 공업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장기간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취하고, 국력의 증강과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인 조정을 제때에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제3차 산업이 점차 쇠퇴하

였으며, 비농업 부문은 농업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심지어 도시에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력의 정착도 점점 더 어려

워졌다. 개혁개방 이후, 국민경제는 점차 건실한 발전 궤도로 진입하였다. 

먼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과 건축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 다

음, 제3차 산업 또한 과거에 비해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아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

게 증가하였다. 대체적인 추세로 볼 때, 제3차 산업은 점차 농업 잉여노동

력을 흡수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농업에서 이동한 노동력 중에서, 제2차 

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40%를 차지하고, 제3차 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60%를 차지한다. 제2차 산업으로 이동한 노동력 가운데, 제조업으로 이동

한 비율은 67%를 차지하며, 건축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22%, 채굴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8%를 차지한다. 제3차 산업으로 이동한 노동력 가운데, 도·

소매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7%를 차지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업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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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 비율은 15%, 교통운송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2%, 숙박, 요식, 오락, 

문화, 교육, 체육 등 기타 직종으로 이동한 비율은 56%를 차지한다. 북경

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외지에서 온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318.5만 명 가운데, 제2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은 약 40%를 차지하며, 제3

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은 약 60%를 차지한다.

3. 농업 잉여노동력의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 이동

농업 잉여노동력의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 이동이 중국 특유의 현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동 패턴은 중국 국가 상황에 아주 잘 부합하며, 전략

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중국은 농민의 수가 매우 많으며, 인구 일인당 차지하는 토지 면

적이 매우 작다. 농업내부의 취업 공간은 매우 협소하며, 잉여노동력의 규

모가 매우 크다. 물론 일부분의 도시 발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부 잉여

노동력은 도시 부문으로의 유입이 가능하지만, 그 수량이 매우 적다. 대부

분의 잉여노동력은 주로 농촌 지역의 제2·3차 산업의 발전에 의한 흡수에 

의존하였다. 이미 이동한 1.7억의 농업 잉여노동력 중, 대·중도시와 소도시

로 유입된 비율은 47.4%를 차지하며, 농촌의 제2·3차 산업으로 이동한 비

율은 52.6% 차지한다. 20여년의 발전을 통해, 향진기업은 이미 상당한 규

모와 경제 생산총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주

된 영역이기도 하다. 향진기업의 분포는 산발적이다. 국가 통계국의 조사

에 따르면, 마을(村) 단위에 세워진 향진기업은 92%를 차지하고, 진( )과 

현( ) 단위에 세워진 향진기업의 비율은 각각 7%와 1%이다. 농업 잉여노

동력이 인근의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도시로 이동해 취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환경도 친숙하고, 소득도 늘릴 수 있다. 이것은 

농민의 이성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농촌 종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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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21세기 초 20년간 중국의 농업 잉여노동력의 취업문제를 해결해줄 

주요 경로라는 것을 입증해준다.

둘째, 농민들이 도시에 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결코 생각처럼 쉬운 선

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현실적인 살 길이다.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들

은 도시 건설에 있어 공헌을 할 뿐만 아니라, 고향에 자금을 가져 다 준

다. 사천(四川), 안휘(安徽) 등 노동력을 외부로 내보낸 지역에서는 농민공

들이 가져 다 준 자금이 그 지역 재정 수입을 초과할 정도이다. 예를 들

어, 남충시(南充市)에서는 18만 명의 농민(농촌 노동력의 50%를 차지한다)

이 외지로 일을 하러 나갔으며, 이들이 가져 다 준 자금은 54억 위안(일인

당 평균 3,000위안)이며, 이는 이 시 재정 수입의 6배에 해당한다(곽서전

(郭 田), 2004). 많은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와 기업을 세우고, “제2

차 창업”을 함으로써, 스스로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방 농민들도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로 간 농민공의 고생스러움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아주 오랜 기

간 동안, 도시로 간 농민공은 주로 도시 노동자들이 찾지 않는 혹은 경쟁이 

거의 없는 직종에 종사한다. 예를 들어, 건축업, 환경미화, 개인 소매업, 가

정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은 길고, 월급은 비교적 적으며, 종

종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 도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누

리지 못한다.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은 

도시에 가 3D업종에 종사하며, 도시민들에게 “백안시” 당하기도 한다. 다른 

취업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농업 잉여노동력의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 이동, 즉 이중으로 흡수 하

고 이중으로 이동하는 것은 중국 도시와 농촌 발전의 독특한 방식이 만들

어낸 “삼원화 경제 구조”의 산물이며, 결국 개혁개방의 산물이다. 농업 잉

여노동력의 도시와 농촌으로의 구분 이동, 즉 다양한 경로의 이동은 사실

상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농촌 지역경제의 종합발전, 향진공업을 대표로 

한 비농업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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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도시화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대·중·소도시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도시화 발전모델을 소도시를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도시를 위주로 할 것인가 대한 논쟁은 큰 의의가 없

다고 생각한다. 도시가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각자 장단점이 있으며, 

각자 기능과 역할이 있다. 비교적 큰 어떤 국가도 대도시만을 발전시키지 

않으며, 더구나 중소도시만을 발전시키지도 않으며, 대·중·소도시를 서로 

결합시켜 네트워크체계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서로 발전을 촉진하면서, 

농촌과 전체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며, 최종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일원화 방향으로 나아간다. 도시 규모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상호간은 물론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사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 각종 요소와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하고, 서로 도우며, 도시의 농촌에 

대한 반사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역할을 잘 발휘할 때, 비로소 함께 번영

할 수 있다. 당의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나타냈듯이, 중국은 “대·중·소

도시와 소성진(小城 )의 협력발전” 방침을 실시하고, 현( )정부의 소재지

와 중심 진( )을 중점 지역으로 한다. 소남( 南), 온주( 州), 주강(珠江)

삼각주의 경험이 증명하듯이, 각종 모형의 성진화 발전이 이루어져야 비

로소 더 빠른 도시와 농촌의 일원화를 이룩할 수 있다. 광동성(广 省) 동

원( 莞)시가 걸어온 길이 바로 현지 시민화의 길이며, 시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건제진(建制 )을 위성도시로 한 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써, 비농업 인구가 시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 당시 16%

에서 75.5%까지 상승하였다. 이로써 성진화(城 化) 진행이 기본적으로 완

성되었다. 셋째, 각 산업의 협력 발전, 특히 제3차 산업의 빠르고 건전한 

발전. 전국적으로 이미 이동한 농업 노동력의 이동 경향 혹은 북경의 외

지에서 들어와 공업과 상업 등 제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을 

살펴볼 때,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제3차 산업의 발전은 가장 

많은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인 동시에, 아직도 상당한 취업 공간

을 보유하고 있다.



136

4.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에 관한 전망

4.1. 얼마나 많은 잉여노동력이 더 이동해야 하는가

중국은 세계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국가 정세 연구 전문가 호안강(胡鞍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9.6%의 자연자원, 9.4%의 자본자원, 1.85%의 지식·기술자원과 

1.83%의 국제자원을 이용해 세계 인구 1/4의 취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7.3억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반해, 서방 선진

국들은 모두 합쳐 단 4.3억 개의 일자리가 필요할 뿐이다. 이를 통해 중국

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 모두 취업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

다. 2003년의 도시에 등록된 실업률은 4.3%였으며, 전체 수는 1,400만 명이

었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10%를 초과하였으며, 2,000만 명 이상에 달한

다. 그 외에 매년 새로 증가하는 취업 인구가 1,0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시와 진에 4,000만 명이 취업을 기다리고 있으나, 2004년에는 

약 1,000만개의 일자리만을 제공할 수 있었고, 3,000만개가 부족한 실정이

다. 중국의 잉여노동력은 주로 농촌에 분포하고 있으며, 약 1.7억 명에 달

한다. 혹은 1.5억 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우리가 볼 때, 이 1.5억이란 수

는 이론적인 숫자에 불과하며, 이 숫자에 근거하여 전망할 경우 더더욱 

개략적인 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조짐들이 나타내듯이, 앞으로 중국의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

은 완만한 증가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농업 잉여노동력

은 20여년에 걸쳐 비교적 빠르게 이동하였으며, 1/3 이상의 노동력이 비농

업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동력 이동에 대한 압력은 경감될 것이다. 

둘째, 거시적 환경의 영향 때문이다. 국민경제 부문의 과열화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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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국가는 현재 미시적인 조정을 진행 중이며, 발전 속도를 낮추

고, 연착륙을 실현하려고 한다. 농민공을 대량으로 흡수하는 노동집약형 

산업인 건설업과 제조업의 발전 속도가 아마도 줄어들 것이다. 셋째, 소도

시와 진의 더딘 발전은 잉여노동력 이동에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최근 들어, 식량 생산에 힘쓰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며, 

농민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잇달아 공포되고, 식량 주산지에 실행

되면서, 농업을 포기하고 외지로 나가려는 농민들을 진정시킬 것이다.

4.2. 21세기 초 20년간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의 추세와 규모

에 대한 추정

먼저 농촌 인구와 잉여노동력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자. 각 방면의 추산

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총인구는 약 14억에 달할 것이다. 앞으로 20년

간 농촌 인구 규모의 변화에 있어 두 가지 문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1991~2000년, 

중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매년 평균 0.4천분율씩 감소하였으며, 농촌 인

구의 자연증가 속도도 느리다. 둘째, 농업 잉여노동력은 끊임없이 이동할 

것이고 농촌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

한 결과, 농촌 인구 규모와 노동력 규모의 변화에 대한 추산이 매우 어렵

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결

과, 20년간 농촌 인구가 기본적으로 불변할 것이라고, 잉여노동력의 전체 

수는 여전히 현재의 1.5억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시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 속도와 규모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매년 평균 이동한 농업 잉여노동력은 약 625만 명이다. 

1997~2003년의 속도는 느렸으며, 평균 500만 명이 이동하였다. 앞으로 20년

간 농업 노동력 이동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다. 만약 최근 7년

간의 이동 속도, 즉 매년 평균 500만 명이 이동한다고 계산했을 때, 1.5억

의 잉여노동력이 이동하려면 30년이 소요되고, 2004~2010년의 7년간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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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이 이동할 것이다. 2020년에 이르러, 8,500만 명이 이동할 것이며, 나

머지 6,500만 명의 잉여노동력은 2021~2030년 사이에 완전히 이동할 것이

다. 농업 노동력이 사회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78년에는 70.5%였고, 2002년에는 50%로써, 매년 평균 0.85백분율씩 감소

하였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평균 감소 속도가 0.65백분율이라고 계산한다

면, 2010년에는 농업 노동력의 비중은 45.5%로 감소할 것이고, 2020년에는 

39%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는 안정적이면서도 아주 긍정적인 추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더 긍정적인 추산을 살펴보자. 지난 10년간의 변화 양

상을 살펴보면, 농업 노동력의 비중은 매년 0.75~1백분율씩 감소한 것으로 

보아, 2020년 농업 노동력의 비중은 현재의 50%에서 35%~30%까지 감소할 

것이다. 만약 전국적으로 도시화 수준이 매년 1백분율씩 높아진다면, 2020

년에 이르러 전국 도시 인구의 비중은 55%에 달할 것이다. 전문가의 연구

에 따르면, 20세기 80~90년대의 20년간, 연간 평균 9%의 경제 성장의 공헌

에 있어, 노동력 이동의 공헌은 1.5백분율을 차지하며, 약 16.6%에 해당한

다. 만약 인구 이동에 있어서의 장애를 없앨 수만 있다면, 앞으로 2·30년

간 노동력 이동의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2백분율에 달할 것이다. 

2000~2020년, 중국 산업 구조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자. 1차 산업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에서 약 10%로 감소할 것이고, 제2차 산업의 비

중은 50.9%에서 30%~40%로 감소할 것이다. 제3차 산업의 비중은 33.2%에

서 50%~60%로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2010~2020년, 농업 잉여노동력의 이동은 여전히 내부 

추진력과 외부 견인력의 상호작용을 받아야 하며, 한편으론 농업 노동 생

산성의 증대로 인한 농업 노동력 일인당 평균 점유하는 경지 면적의 영향

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농촌의 제2·3차 산업 부문의 수요는 물론 

도시 부문의 수요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의 외부 견인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순전히 도시와 농촌의 비농업 산업 부문의 경제발전

으로 인한 노동력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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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 잉여노동력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

4.3.1. 농촌 종합발전을 가속화한다

21세기 초 20년간 농촌지역의 제2·3차 산업은 건전한 발전을 통해 여전

히 농업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전략적 의의를 가진 

거시적인 정책은 당연히 농촌 경제·사회의 종합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며, 

농업 기초산업을 강화하는 기반 위에서, 농촌의 제2·3차 산업의 건전한 발

전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산업 정책은 전면적인 계획을 통해 도시와 농촌

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도록 한다. 제도와 시스템에 있어 도시와 농촌간 

요소의 상호 이동을 원활히 하고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 지역의 긴밀한 

상호 이해를 위한, 활력이 충만한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각종 연계를 형

성하고 강화한다. 또한 그것들이 농촌 경제·사회의 종합발전에 대한 견인

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4.3.2.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와 체제의 장애를 없앤다

최근 들어 많은 대·중도시들이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와 종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동안 계속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구조와 체제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장애를 없애기 위해 힘쓸 것이다. 도시

로 들어오는 농민에 대해서는 통일된 노동시장을 개방할 것이고, 호구 이

전과 직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며, 자녀들의 의무교육 서비스를 포

함한 기초시설과 기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03

년, 어떤 도시에서는 솔선하여 농촌 호구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일원화

된 호적제도를 실시하였다. 어떤 도시에서는 농민공에 대하여 의료보험, 

실업보험, 양로보험 및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농민공 자녀들

을 도시에서 진학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아이들과 차별 없이 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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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직업기술 교육과 훈련을 발전시킨다

중국 도시와 농촌의 직업기술 교육은 발달하지 못했으며, 이동하는 노

동력의 보편적인 자질은 비교적 낮다. 이것은 이미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

가 종사하거나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자 할 때 영향을 주는 제약요인이 되

었으며, 산업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직업기술 교육의 건전한 발전의 가속화는 당연히 국가의 공익성을 

띤 혹은 저렴한 비용의 교육 사업으로써의 하나의 커다란 전략이다. 동시

에,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도시에 들어간 농민공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일을 하는 기간에도 계속교육을 받

아야 한다. 도시와 농촌 경제의 공동 번영과 기업의 장기간에 걸친 건전

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해당 산업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농업

부는 “양광공정( 光工程)”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250만 명의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사천성은 여러 해 동안 접수된 요구

에 따라, 외지로 일하러 가는 농민공에 대하여 “취업 전 훈련”을 실시하였

으며, 심사를 거쳐 취업을 하였고, 그 효과는 매우 좋았다. 2004년 5월 22

일 중앙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사천성 사양현( )의 농민공 훈련센터

는 농민공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취업 전 농민공에 

대하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였고, 정부가 재정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였

다. 이미 도시에 가 일을 하고 있는 농민공에 대해서는 주로 농민공을 고

용한 기업이 “취업 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업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정부와 민간 교육기관이 가정부를 양성하는 학교

와 훈련센터를 개설함으로써, 가정부의 자질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모두 제창할 만한 중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한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은 농촌 교육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있어 너무 편

향적이었다. 즉, 농촌 교육을 기초교육이라고 여겨왔으며, 농촌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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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시험을 위한 교육을 받아왔고, 장래의 성장, 취업 및 발전과는 연관

을 시키지 못했다. 발전하기 위해서 농촌 교육은 기초교육 이외에도 직업 

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계속교육과 평생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

고 농촌의 인력자원개발, 농촌 주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의 풍부하고 

깊은 의미도 내포해야 한다. 농촌 교육은 기초성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종

합성, 다양성, 협력성 등의 특징을 가진 종합적인 사회 기초사업이며, 미

래 농민들의 종합적인 자질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고, 농촌 경제·사회·

문화 및 환경 조성에 있어서의 발전과 미래를 결정지으며, 도시 노동력의 

전반적인 자질과 사회 전체 구성원의 전반적인 자질의 높고 낮음을 결정

한다(이수산(李水山), 2004). 이를 위해서, 농촌 교육구조를 반드시 개혁해

야 한다. 

4.3.4. 노동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력이 무제한 공급되는 조건 하에서, 고용주들은 가능한 한 농민공

의 임금을 낮추려 하고, 심지어 노동력의 실제 가치 수준 이하로 낮추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노동 보장 부문은 노동력 시장에 대한 관리와 노

무 계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농민공들로 하여금 노동을 통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력 가치를 기초로 할 것을 

제의하고, 각종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하며, 법률과 법규 형식

으로 강제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 정부의 노동 보장 부문은 고용주에 대

하여 농민공들에게 제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농민공들에게 3개월 넘게 혹은 그 이상 임금 지급을 미루

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그들에게 은행 예금 금리의 2배에서 3배 수준

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강(李强)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만 해도 북경에서 일을 하는 농민공 중 약 1/4가량이 임금을 받지 못했거

나 임금이 밀렸다고 한다. 장시간의 노동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

며, 6할에 이르는 농민공들이 매일 14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 40%의 농



142

민공들이 병이 난적이 있고, 그 중 93%가 고용 사업장의 의료비 보조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8시간 근무제도를 기초로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잔업을 하거

나 법정 공휴일에 잔업을 할 경우, 평소 시간당 임금의 2배에서 3배의 시

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보험 관련 비용도 별도로 부담할 것을 

건의한다. 동시에, 노동자를 위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도시 노

동자와 농민공을 막론하고, 모두 동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이는 결코 고용

주들이 자발적으로 해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실지로 노동자들 스스로 쟁취하였고, 심지어 고용주들에게 도전하였

으며, 이는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관련된 정책이 공포되면서 노동 

수익권은 정책적인 근거를 얻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 북경

시 노동과 사회보장국은 <북경시 최저임금 기준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

여, 본 시 각 사업장 전일제 종사자(시간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시

간당 6위안에서 시간당 6.8위안으로 조정할 것을 규정하였고, 법정 공휴일

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3.3위안에서 시간당 15.5위안으로 조정할 것을 규

정하였다. 동시에, 북경 소재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노동 보험 수당을 별

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2004년 7월 2일 <경화시보(京 )> A14판 참

고). 이번 시급 기준의 상향 조정을 누가 노동자들이 힘들여 쟁취한 결과

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하여 각종 기업마다 노조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중화전국총노조(中 全 工 )는 농민공들도 노조에 가

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도시에 들어와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자주적

인 연합조직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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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농민의 부담문제

농민의 부담문제는 줄곧 아주 중요한 경제·사회문제 중의 하나였으며, 

농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는 농민의 생산 의욕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양

자 상호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역대 어느 정

부를 막론하고, 농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무거운 세금을 

징수한 정부는 결국 와해되어 무너지는 운명을 면치 못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농민들을 억누르던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를 물리

쳤으며, 동시에 아주 심각했던 과중하고 잡다한 세금을 없애고, 낮은 조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일괄·계약 구매 방식 채택, 협상가격차 

적용,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의 “삼제오통(三提五 )”, 무분별한 비용 분담, 

무분별한 기부금 모금, 무분별한 벌금 부과 등등의 조치들이 날로 거듭되

면서 다시 농민들을 억누르게 되었다. 농민의 부담문제는 오늘날 국민들

의 가장 많은 주목을 끄는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중대한 경

제문제 일뿐만 아니라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지 못하면 충분히 

사회적 위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 회고와 전망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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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민의 부담은 많고 무겁다

부담과 소득의 상호 대응은 결국 국민 소득분배의 문제이다. 즉,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공평성 여부의 문제이다. 중국 세금의 종류에 따라 구분

했을 때, 농민은 크게 네 종류의 세금을 부담한다. 첫째, 농업세와 농업특

산물세. 둘째, “촌(村)에서 소득의 일부를 거두어들이고, 향( )에서 총괄적

인 사업을 위해 비용을 조달하는” “삼제오통”. 셋째, 직접적인 노역 제공. 

넷째, “세 가지 무분별한 비용 부담(三 )”이라 불리는 무분별한 비용 분

담, 무분별한 기부금 모금, 무분별한 벌금 부과. 겉으로 드러나는 세금만

을 놓고 봤을 때, 농업세는 농업 생산액의 7%~8%에 상당하며, 거두어들인 

각종 비용을 합하면 농업 생산액의 21%~24%에 상당 한다. 이 외에도 겉

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담도 있다. 중국 농민의 부담이 도대체 얼마나 많

으며, 또 얼마나 무거운지에 관해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

인민공사시기는 중국 농민들이 대체로 아주 힘든 시기였다. 집단 생산

을 하였고, 집단 노동을 하였으며, 각 구성원들의 분업에 입각하여 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를 “분업에 따른 분배”라고 불렀지만, 단지 명목상에 불과

했다. 1977년 전국 인민공사 구성원 일인당 평균 일당은 0.11위안에 불과

했으며, 하루 일당으로 겨우 질이 가장 나쁜 담배 반 갑을 살 수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인민공사 구성원들이 1년을 꼬박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보수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대에 빚을 지게 되었

다! 당시 농민들의 생활이 “홍수와 화재의 고난 중”에 있었다고 해도 결

코 과언이 아니다.

농민이 부담하는 정규적인 세금은 농업세와 농업특산물세 이다. 농업

세는 평년작에 근거하여 무( )당 생산액의 5%를 징수하며(지방은 농업 

정규적인 세금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농업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특산물세의 세율은 5%~10%이다. 촌에서 거두어들이는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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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일부와 향에서 거두어들이는 총괄적 사업을 위한 비용은 전년 농

민의 일인당 평균 순소득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기타 “세 가지 무

분별한 비용 부담” 모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실지로 이 규정

을 많이 초과하고 있다.

농산물 일괄·계약 구매는 일종의 비세금 성격의 부담이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농산물 일괄 구매와 계약 구매 

정책을 실시하였다. 1984년까지 국가는 식량, 면화, 유재료 및 목재에 대해

서는 계속 일괄 구매를 실시하였으며, 계약 구매를 실시한 상품은 그 품

목수가 아주 많으며, 수십 종에 이른다. 이 외에도 21가지의 수산물과 53

가지의 중의약재에 대해서도 계약 구매를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상품의 

거의 대부분을 일괄·계약 구매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농민들에게 상품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았다. 이렇게 일괄·

계약 구매하는 상품과 농업용 생산 자재의 가격을 모두 정부가 결정함으

로써, “협상가격차”를 통해 농업의 잉여를 가져가 국가 공업화와 도시 발

전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 

“촌에서 거두어들이는 농민 소득의 일부와 향에서 거두어들이는 총

괄적 사업을 위한 비용”은 농민의 새로운 부담이다. 토지 가정승포제 

실시 이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편으로 비농업 인구

에 대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

식주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부유해졌으니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명무실하게 변한 촌(村)집단은 농

민에게 “소득의 일부분(三提留)”을 요구하였으며, 다시 세워진 향진( )

정부는 농민에게 “총괄적 사업을 위한 비용(五 )”을 요구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삼제오통”이 전년 농민 일인당 순소득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어떤 지역은 약 20%에 이르렀으며 국가가 규정

한 수치의 3배를 초과하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두 개의 장부”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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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을 속이기도 하였다.

정부가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중앙과 지방의 정부기관은 교묘하

게 명목을 만들어 하급 기관에 임무를 주고, 결국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

가 시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 항목과 문건은 정말 엄청나다. 중앙의 농

민 부담 관리감독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중앙의 기관과 부문이 제정한 

농민들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기금, 기부금 모금 등의 각종 문건

과 항목은 93건에 달하며, 국무원의 24개 부서와 관련되어 있다. 1990년, 

국무원 산하의 각 부와 위원회가 문건 형식으로 농민에게 징수한 항목은 

149건에 달한다! 윗사람이 하는 대로 아랫사람이 따라 하는 것처럼, 지방 

정부가 제정하여 농민에게 징수한 항목도 269건에 이르며, “무임승차”식으

로 걷는 비용도 부지기수이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목표 달성식의 활동(

活 )”, “이미지 사업(形象工程)” 및 소위 말하는 “대검열(大 )” 등의 

각종 수단들도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교육비는 농가의 가장 큰 부담이며, 점차 가중되고 있다. 20세기 80년대 

이전에는 교육이 공공물품에 속했으나, 현재 이러한 정책은 이미 사라지

고 없다. 아이들 진학은 이미 농가 지출에 있어 커다란 항목이 되었고, 가

정의 순소득의 36%를 차지한다. 1982년, 농촌 초등학생의 1년간 학비는 

1~2위안에 불과했고, 중학생은 2~3위안, 고등학생은 3~5위안이었다. 현재 

초등학생의 1년간 학비는 600위안, 중학생은 1,200~1,500위안, 고등학생은 

3,000~5,000위안이다. 학비가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올랐다! 80년대 초

반, 85%의 농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나, 현재 85%의 농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명목상으론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지로 고비용의 교육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왜곡은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20세기 90년대, 농민의 부담은 빠른 속도로 가중되었고, 이로 인한 험악

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였다.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1995년 전국 1/3에 

달하는 성에서 농민의 부담이 국가가 정한 전년 농민 일인당 순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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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에 농업세와 

농업특산물세는 전년과 비교해 19.9% 증가하였으며, 농민에게서 징수한 

“삼제오통” 비용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하였다. 그리고 행정사업성의 비

용인 기부금 모금, 비용 분담, 벌금 부과 등의 각종 사회적인 부담은 전년 

대비 52.22%나 증가하였다! 농업부 농촌 협력경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4~1997년의 4년간, 농민 일인당 순소득은 1993년의 1.91배 증가한 반면, 

농민이 직접 국가 각 부문에 납부한 부담액은 지난 4년에 비해 9배 증가

하였다. 같은 시기, 농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각종 행정사업성의 사회적인 

부담은 1993년에 비해 2배가 넘으며, 그 중 기부금 모금과 비용 분담은 

1993년의 3.38배에 달한다.

1990~2000년의 10년간, 국가가 농민에게 징수한 각종 세수는 87.9억 위안

에서 465.3억 위안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4.3배나 증가하였다. 농민의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뛰어넘었다. 개혁 초기, 안휘성의 식량과 면화 생

산지의 1무당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민들

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간부들이 독촉할 필요가 없다.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도 증가하여 1무당 연간 100여 위안, 심지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농민 일인당 납부하는 세금은 도시 주민 일인당 

납부하는 세금보다 약 3배나 많다. 20여 년 전 “전체 청부제(大包干)”를 

실시하던 당시, 농민들은 “국가에 충분히 납부하고, 집단에 족히 남겨주

고, 남는 것은 모두 자기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어떤 지역에서는 “국가

에 납부하기도 충분하지 않고, 집단에 남겨주기도 부족하며, 자기에게 남

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게 되었다”.

중공중앙, 국무원은 농민의 부담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여러 차례에 걸쳐 문건을 하달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많은 중앙 지도

자들이 심도 있게 기층을 시찰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1985년 이후, 1990

년 2월 국무원은 <농민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시키는데 대한 통지>를 발표

하였고, 같은 해 9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무분별하게 비용을 거둬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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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을 단호하게 제지하기로 결정했다. 1993년 1월 

29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농민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하는데 대한 긴급 

통지>를 연합하여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 20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농민의 부담과 연관된 항목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의견에 대한 통지>를 

재차 연합하여 발표하였다. 1996년 12월 30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농민

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을 확실히 수행하는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3호 문건”이며, “3가지 경감(三减)”, “5가지 엄금

(五 禁)”, “2가지 강화( 加强)”를 명확히 제기하였다. “3가지 경감”이란 

빈곤가정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감면하고, 향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향

진 기구와 인원 및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5가지 엄금”이란 농민에게 비

용과 물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일체의 목표 달성과 승급 성격의 활동을 엄

격하게 금하고, 농촌에서 법률과 법규로 정한 것 이외의 기부금 모금활동

을 엄격하게 금하며,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분별하게 비용을 거두고, 무

분별하게 가격을 올리고, 무분별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

를 엄격하게 금하고, 비용을 분담시키는 각종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며, 정

부 전용의 수단을 남용하여 농민에게 금전과 물품을 거둬들이는 것을 엄

격하게 금한다는 것이다. “2가지 강화”란 지도의 강화, 농민의 부담을 경

감하는데 있어 당과 정부의 실력자가 책임지는 제도를 실시하고, 감독과 

조사의 강화,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1998년 중앙은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

는데 있어 직면한 사업을 확실히 수행하는 통지>를 하달하였다. 즉, 중앙

은 [1998] 제18호 문건을 발행하여 공개 발표함으로써, 중국 농민들에게 

공개적이고 엄숙하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지시했

지만”, 여전히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막아야 할 것을 막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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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민의 부담이 무거운 원인

중국 농민들의 부담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증대하는 반면 줄어들지 않

고 있다. 잠시 경감되었다가도 조만간 다시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엇 

때문인가? “문제는 아래에서 발생하고, 원인은 위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논리에 따라 현상에서 본질까지 연구해 보았다.

2.1. 기구가 팽창하고, 관리와 백성의 비례가 균형을 잃었다

중국은 행정관리제도로 5급 체제를 실시한다. 즉, 중앙‐성‐시(지)‐현‐향으
로 되어있다. 행정단위가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층

의 요구사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의 등급도 매우 많으며, 갖가지 

등급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나

의 중요한 원인이다. 상대적으로 개혁개방 이전에는 현과 향의 기구가 비

교적 간소하였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吃皇粮)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세기 50년대 초반, 민정(民政)·재정·교육·건설 등 네 개의 과를 

설치하였고, 한 과에는 5~6명을 넘지 않았으며, 가장 많아야 10명이었다. 

같은 시기 일개 향에는 향장, 지도원, 문수(文 )와 재량원( 粮 )이 배치

되었고, 모두 합쳐봐야 5~6명을 넘지 않았다. 1956년 향급의 규모가 확대

되면서, 향의 당위원회에는 정·부서기, 조직부장, 선전위원, 단위( 委)서

기, 부연( )주임, 무장부장, 농협주석 등 약 6~7명이 배치되었고, 향 정

부에는 정·부향장, 그 아래 몇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에는 문

수, 민정, 재량, 생산, 무장, 공안, 농업, 공업, 상업협리( 理) 혹은 간사 등 

약 8~9명을 배치하였다.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열성분자들이 담임을 

하였고, 생산 인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향의 당위원회와 향 정부 두 단

위의 관리 등급을 모두 합치면 11~15명에 달한다.

인민공사시기, 정부와 인민공사를 일원화하였으며(政社合一), 인민공사에

는 당위원회 서기, 공사 주임, 몇 개의 부직(副 ), 무장부장, 단위( 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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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연( )주임 등을 배치하였으며, 별도로 “8대원”을 설치하였다. 즉, 

농업관리원, 축목(畜牧)관리원, 수리관리원, 농업기술 보급원( 技推广 ), 

임업관리원 등을 말한다. 촌은 생산대대로서 기구가 간소하였다.

가정승포제 실시 이후, 인민공사를 없애고 향 정부를 건설하였다. 5.6만

개의 인민공사가 9.2만개의 향과 진으로 바뀌었다. “집단경제(集体 )”는 

유명무실화 되었다. 향진에는 향진 재정이 설립되었고, 국가는 향진정부가 

향진기업이 납부하는 이윤과 관리비, 각종 기부금 모금을 통한 수입 및 

각종 벌금을 통한 수입을 모두 향진정부 재정의 자체 조달 수입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이는 향진이 임의로 기구를 증설하고 인원을 늘리는

데, 또 “세 가지 무분별한 비용 부담(三 )”을 농민에게 지우는 행위를 하

는데 있어 편리함을 가져 다 주었다. 일단 이러한 틈이 생겨나자 다시 돌

이키기 어렵게 되었다.

기구는 팽창하고, 인원 편제는 확대되었다. 기존의 현은 현과 시로 나

누어지고, 향과 진도 구분되었다. 현의 기구 중에서 이전의 하나였던 농업

국이 현재는 농업국, 축목국, 수산국, 농간( )국, 임업국, 향진기업 관리

국, 국토자원국, 수리국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업무가 매우 

비슷하고, 부문이 너무 밀집되어 있으며, 교차 중복되는가 하면, 업무를 

서로 미루거나 책임 전가하기도 한다. 안휘성의 인구가 30만인 한 작은 

현에는 기업 같은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만 여명의 각종 간부들을 

먹여 살리고 있으며, 또한 각종 무분별한 비용을 거둬 5,000여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 1992년 확정된 편제에 따르면, 전국의 향진에서 원래의 “8대

원”은 참(站), 소(所), 판( )으로 승격 되었고, 대형 향진의 편제는 45명 이

내이지만, 실제 인원은 평균 200~300명에 달했다. 거기에 사업단위의 인원, 

선생님과 임시 노동자 등 향진정부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인원을 더하

면, 한 개 향에 보통 400명 이상이며, 발달한 지역은 800~1000명에 이른다.

개혁개방 이후, 현과 향의 편제인원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끊임

없이 간소화”를 외치는 가운데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리와 백성의 



153

비례에 있어 균형을 잃었다. 1987년 이현강(李 )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 

향진에서 농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먹여 살려야 하는 간부(선생님은 포

함하지 않음)가 1316.2만 명에 달하며, 간부와 농민의 비율은 1: 68이다. 

1998년 유장곤( 琨)은 “현재 40명이 1명의 공무원을 먹여 살려야 한다”

고 말했다. 진석문( 文)의 계산에 따르면, 전국 현과 향의 재정으로 먹

고 사는 이들이 3,000만 명이고, 전국에 약 3,000개의 현과 5만개의 향이 

있으며, 현과 향에는 70만개의 부문이 있고, 400여만 개의 자연촌락과 약 

3,000만 명의 촌 조직 간부들이 있다. 현과 향, 그리고 촌에서 월급을 지급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가장 기본적인 공공물품의 공급을 보장

하는데, 최소 연 7,000억 위안이 필요하다. 그 중 농민이 70%를 부담해야 

한다. 즉, 연평균 4,700억 위안을 부담하며, 이 수치는 공인된 1,200억 위안

의 4배에 이른다.

2.2. 재정권과 직권이 분리되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 혹은 위탁 방법을 통해 관리하는 범위에 상

관없이, 행정관리에 있어 재정권과 직권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상

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재정권

과 직권은 상호 분리되어 혼란한 지경이었다. 기층은 재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지시한 많은 업무를 집행해야 했으며, 결국 비용 부담

을 농민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었다. 

1985년 “인민공사를 없애고 향 정부가 건설됨”에 따라, 국가는 “분가하

여 각자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식(分灶吃 )”의 재정을 도맡아 하는 정책

을 내놓았으며, 각급 정부와 부문간에는 아주 뚜렷한 이해관계가 형성되

었다. 이로써, 향진정부와 농업과 연관된(涉 ) 경제 부문은 독립적으로 

이익을 보유하고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었다. 

1994년부터 국가는 세금을 중앙과 지방의 수입으로 각각 구분하는 “세

금 분리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재정을 도맡아 하는 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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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재정권”에서 분리시

키는 결과를 낳았다. “직권”의 구분에 있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 각

급 정부 사이의 관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지방정부 예산에서 재정수입은 

종종 “밥 먹는 재정(역자 주: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이 되곤 하였

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행정사업비와 인건비 지출조차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는 각급정부로 하여금 재정을 “늘리려는” 욕망을 유발하게 하

였으며, 그들은 자기 정부에 확보되는 재정의 비율을 가능한 한 높이려 

하였다. 이를 위해, 하급 정부에 점점 늘어나는 재정 수입 목표와 납부의 

의무를 하달하였다. 향진정부와 농촌자치조직은 직권만 있을 뿐, 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상급 정부에서 하달한 각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농민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구걸 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삼

제오통” 뿐만 아니라, 각종 “세 가지 무분별한 비용 부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권과 재정권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두드러진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교육 경비의 분담이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

교육을 뜻한다. 그러나 중국의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이 아닌 비용을 부담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의무교육의 경비 투입에 있어, 78%를 향

진이 부담하고, 그 중 대다수는 농민이 비용을 부담하며, 현재정이 9% 부

담하고, 성 혹은 시(지)에서 11%를 부담하며, 나머지 약 2%만을 중앙이 부

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의 기초교육이 낙후되고, 선생님들의 월급이 

종종 밀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재정권과 직권의 분리로 인해, 낙후 지역의 현급 재정은 수입이 지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향진의 경우 재정 부족 형상이 더욱 심각해졌다. 

많은 현과 향의 재정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금 분리제” 실시 

이후 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재정 연감>의 통계에 따

르면, 1993년 현과 향의 재정 적자는 42.21억 위안이며, 1994년 “세금 분리

제”를 실시하였고, 그 해 현과 향의 재정 적자는 726.28억 위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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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1995년에는 827.7억 위안으로 확대되었다. “세금 분리제”를 추진

하기 이전인 1993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7.2배와 19.6배로 빠르게 증가하

였다!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후 많은 지역의 현과 향의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한다.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향진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처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했으며, 기타 경비를 유용하고,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뤄야 했다. 향진 재정이 바닥이 남으로써, “자금을 

미리 앞당겨 쓰기도 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을 겨냥하게 되었다.

2.3. 권력이 이화되고, 공적인 이름을 빌어 사익을 취하였다

권력행위가 본래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되어, 권력 사용의 목적에 왜

곡이 발생하는 것을 권력의 이화라고 부른다. “분가하여 각자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식”의 재정 정책을 실시한 이후, 각급 정부와 부문 사이에 

이익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수만 개의 향진정부와 국가 권력을 소유한 각

개 부문은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의 주

체가 되었다. 이것이 권력 이화의 시작이다.

본래 인민정부의 근본적인 취지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각급 

정부기구와 간부들의 권리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즉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며, 결코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

이 아니다. 정부 부문이 독립적인 이익 주체가 된 이후, 필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욕망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장악한 권력은 직접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

한다. 이익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 반드시 이화된 권력의 확장을 초래하게 

되고, “상부에서 정책이 있다면 하부에서는 대책이 있다”는 식의 사고가 

풍미하게 되며, 중앙과 국무원의 정책을 왜곡시켜 그 본래 취지를 변질시

키고, 교묘하게 구실을 만들며, 표리부동의 현상이 나타나고, 공적인 이름

을 빌어 사익을 취하거나, 부문과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게 된다. 기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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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력과 돈을 교환하는가 하면, 관직을 사고팔기도 한다. 이는 이미 쉽

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리베이트를 받고, 뇌물을 보내고, 공금

으로 접대를 하는 것은 “일 처리”에 있어 거의 효과 만점의 수단이 되었

다. 도시와 농촌에서 접대비로 나가는 공금은 무려 800~1,000억 위안에 이

르며, 이는 결국 납세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향과 촌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히 농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중국의 촌(村)제도도 문제가 있다. 많은 촌락에서, 농민은 그 촌락을 운

영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가 결코 아니며, “권력”과 사무는 몇 명의 

간부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촌락의 모든 권력이 종

종 당지부 서기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촌락의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어떤 “촌 관리들”은 특권 계층으로써의 특권의식이 매우 강하

다. 말 그대로, “하늘은 높고, 황제는 멀리 있으니”, 누구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어떤 촌 간부들은 임무를 수행하거나 상부를 위해 일 처리하

는 것을 기회 삼아, 농민들에게 함부로 비용을 거두거나, 무분별하게 기부

금을 모으고, 무분별하게 비용을 분담시킴으로써, 중간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 적지 않은 지역의 촌 간부들은 촌 정부가 자신들에게 진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채무를 농민들의 몫으로 돌린다. 돈을 지불하

지 못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강제로 그들의 승포 농지를 저당 잡았다. 심

지어 어떤 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빚 상환을 독촉하는가 하면, 사

람을 잡아다가 돈을 뜯어냄으로써, “농민의 부담과 연관된 살인 사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극소수이지만, 이는 농민 

마음속의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심하게 손상시키게 되고, 농민의 당과 정

부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향촌 간부들을 책망하는 것은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의 체제와 제도에 관해 깊이 돌이켜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갖가지 예들을 더 많이 열거할 수 있다. 우리는 “대다수의 기

층 당과 정부 조직, 그리고 향촌 간부들이 잘 하고 있다 혹은 비교적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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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란 식의 상투적인 평가를 통해, 일부 기층 정부의 권력 이화와 

간부 이화의 심각한 상황을 덮어 감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윤리 도덕

적 차원에서 위에 기술한 행위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

면, 그것들은 결국 현행 체제와 제도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힘

들게 일하고 있는 향촌 간부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정부와 농

민 사이에 끼여 양쪽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으며, 다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우리는 체제, 제도 및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원인

을 찾을 때만이, 비로소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최근 국가와 지방은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적지 않은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농촌에서는 시험적

인 적용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 지난 몇 년간의 건의와 시험의 대다수는 

현행 체제와 권력의 틀 안에서 쓰인 문장이고, 또한 대다수가 현상만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으로써, 정말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기 어려우며, 설령 잠시 경감되었다 할지라도 

부담이 다시 증대되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농민의 세금 부담이 무

거운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행정체제와 권력구조의 불합리에 있다. 따라

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관리체제를 포함한 

그 내부의 전체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3.1. 행정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향촌의 협력운영을 실시한다

통치식 관리체제는 이미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

는 추세가 되었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은 정부 통치체제를 실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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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사이에는 위에서 아래로 권한을 부여하고 아래에서 위로 복종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정부와 촌급 조직 사이에는 위탁‐대리 관
계가 존재한다. 이는 “관(官)을 본으로” 하는 것이고 결코 민(民)을 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상부에 대한 책임은 있는 반면 하부에 대한 책임은 없

다. 이러한 체제는 계획경제의 산물인 동시에, 정부가 기층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 비용은 높아졌고, 운영 효율은 떨

어졌으며, 국가 재정의 행정 지출은 늘어났고,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어 이

미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러한 행정 관리체제는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합

하지 않으며, 농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개혁하지 않으

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기층 관리체제 개혁의 목표 모형. 정말 농민의 과중한 부담문제를 해

결하려면, 중국 정부는 “기능을 전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즉, 통치형 정부에서 봉사형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

고 권력구조와 제약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즉, 단일한 정부의 통치 형

태를 정부와 민간 조직의 협력운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 하에서, 정부는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며, 하

나의 권위 중심체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대

중기관과 민간 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와 인민은 상

호 작용하는 관계이며, 운영은 단일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

호 작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협력운영의 기초는 상호 작용하는 조

직, 즉 대중기구와 민간 조직의 존재이다. 운영 조직의 형성은 권한 부여

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운영 

모형은 향촌의 권력구조 상에서 “정부가 뒤로 물러나고, 민간이 들어올 

때”, 비로소 가능하며, 정(政)을 민(民)에 돌려주고, 권력을 농민에게 이앙

해야 한다. 제약 시스템은 다원화, 대중화, 법치화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

의 전환은 법치와 상통하고, 법치는 운영과 일치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개혁에는 한 가지 오류가 존재했다. 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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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몇 년간의 일부 개혁 혹은 소위 말하는 “제도 혁신”은 주로 부문의 이

익만을 대표했을 뿐, 중앙 최초의 지향과 인민의 이익과는 상반되었다. 제

도의 혁신이란 단기간에 제도 운영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단계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운영비용을 줄이는 것도 아니며, 일부 사

람들이 다른 일부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당국영(党 英), 1998).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파레

토 개선에 도달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운영비용을 줄이는 협력운영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제도의 혁신이다. 협력운영구조 하에서, 정부의 권력

은 향촌 경제생활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고, 향촌 인민의 자치적인 영

역에서도 퇴출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반드시 관여해야만 하는 일에만 관

여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연히 민간이 나서서 관여한다”. 그리

하여 남의 힘을 빌려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와 정부 부문과의 연관성을 

끊고 통로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 “인민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고, 법에 의

거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이념적 논리이다.

행정 관리체제의 개혁은 반드시 나누어 진행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혁

은 권력구조의 단일화를 피하고, 기구와 인원의 간소화를 추구하기 때문

에, 매우 복잡하여 단번에 개혁을 끝낼 수 없다. 기층으로 깊이 파고들고, 

상부와 하부가 연합하여 움직이며, 유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제8장 참조).

기층 행정 관리체제 개혁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한다. 통치형 정부

에서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 정부의 단독 관리에서 정부와 민간 조직의 

협력운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현·향·촌을 선택하여 유기

적 시험을 실시하여 경험을 쌓은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에 비추어 보건데, 세금 제도 개혁이 끝나면, 이 시범지역에서 농촌 행정 

관리체제 개혁 시험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층 행정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향촌에서 협력운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는 농민의 

조직화이다. 촌급에는 농민협회를 설립해야 하고, 향진에는 농민협회 연합

회를 설립해야 하며, 농촌 합작사와 농민 전문 합작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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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현·향·촌의 직권을 나누고 재정권과 직권을 일치

시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절대 농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농업세와 각종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없애야 한다

학계와 농민들이 여러 해에 걸쳐 농업세와 각종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없앨 것을 호소한 결과, 결국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이는 커다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원자바오( 家宝) 총리는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

의의 <정부사업보고>에서 5년 내에 점진적으로 농업세를 취소할 것을 명

백히 선포하였다. 일부 경제가 발달한 성에서는 이미 농업세를 취소하였

으며, 11개의 식량 주생산 성에서도 2004년부터 농업세를 경감하기 시작하

였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르면, 2004년부터 농업특산물세를 취소

하고, 농업세율을 점차 낮추며, 일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농업세 

징수 면제를 실시하고, 5년 내에 전국적으로 농업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하였다.

농촌 종합 개혁의 진행 과정에서, 촌(村)에서 소득의 일부를 거두어들이

고, 향( )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삼제오통 실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하며, 새로운 상황에 따라, 없애야 할 것

은 마땅히 없애고, 정부 재정에 귀속시켜야 할 것은 마땅히 귀속시켜, 단

지 겉만 바꾸고 내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각종 불합리한 부담은 

일률적으로 없애고, “세 가지 무분별한 비용 부담”이 재차 발생하는 것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 개혁 이후, 농민은 도시 주민들과 똑 같은 세금 징수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타 세금은 없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정책과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중국 농민의 부담 편중 문제는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상

당히 복잡하고, 국력의 한계가 더해져, 농촌의 세금 부담을 한번에 해결하

기란 어려우며, 반드시 나누어 해결하여야 한다. 즉, 단번에 없애고, 점진

적으로 없애고 경감하는 등의 조치를 각각 채택하여, 농민의 부담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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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목표에 이르러야 한다(제13장 참조).

3.3. 현과 향의 재정 관리체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공공 재정

제도를 만든다

현재, 현과 향의 재정적 어려움은 보편화된 상태이다. 특히 중·서부 많

은 낙후 지역의 농업세는 여전히 지방 재정 수입의 약 5%를 차지함에 따

라, 농업세 경감 이후, 재정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중앙이 제

때 재정 지원에 있어 지출을 늘려야 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거나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농민의 부담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종합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따라, 도시와 농촌

을 아우르는 공공재정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첫째, 농민이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공공 지출을 점차 재정 지출 범위로 

끌어 들이고, 원래 “삼제(三提), 오통(五 )”으로 충당했던 농촌 사회사업 

경비와 촌급의 “세 가지 비용(三 用)”에 대한 보조를 현정부 재정으로 

끌어들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둘째, 각급 

정부는 재정 지출 구조를 한층 더 조정하고, 농촌 기반시설과 사회사업에 

있어서의 재정 투입을 늘림으로써, 농촌에 더 많은 공공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차 농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각급 정부의 직권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고, 규범적인 재정의 이전 

지출 제도를 구축한다. 특히 중앙과 성급의 재정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해서 하급 정부로의 이전 지출을 늘림으로써, 농촌 지역 발전에 있어

서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3.4. 농촌의 의무교육 경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9년 의무교육은 공공재에 속하며, 교사 월급, 학교 건물의 건립과 수리, 

교육용 설비와 물품 및 사무비용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정부 재정

에서 충당해야 한다. 현과 향의 책임 위주인 기초교육 운영 방식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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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교육 경비를 중앙과 지방이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며, 당연히 

중앙정부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 성(시)정부가 그 다음으로 많이 부담해야 

하며, 현(시)과 향진정부가 가장 적게 부담해야 한다. 농촌 의무교육 경비

를 중앙, 성(시), 현·향·촌 정부가 각각 1/3의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

하는 사람도 있다(이수산(李水山), 2004). 이 두 제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교재비만을 부담하고, 현재 농

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교육비는 모두 없애야 한다. 빈곤 농가와 저소득 

농가의 학생들은 교재비도 면제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농업세의 감면 이후, 농촌 의무교육 경

비에 대한 투입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앙과 성급 재정은 반

드시 농촌 의무교육에 대한 투입 정도를 한층 더 늘리고, 특히 식량 주산

지와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대한 투입을 늘림으로써, 재정 능력이 취

약한 현정부가 학교 운영 능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3.5. 점차 건전한 농민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농민의 사회보장은 반드시 농민을 중심에 놓아야 하며, 그 주된 내용은 

양로보험, 의료 협력과 최저생활보장 등의 제도를 포함한다. 농촌의 새로

운 형태의 의료 협력, 토지를 잃은 농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 및 5가

지 보장(역자 주: 노인·병자·고아·과부·신체장애자 등)을 통한 부양 등을 

중점에 놓아야 하고, 건전한 농촌 사회보장체계 수립에 대한 사전 탐색을 

강화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인구의 생활 조건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 

절강성과 강소성과 같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한 

발 앞서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거울삼을 만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법률적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면서도 중요하고 생각한다. 도시

와 농촌 통합의 원칙에 따라, 농민 사회보장의 입법화를 가속화해야 하여, 

중국 농촌에 하루 빨리 노인들이 부양을 받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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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받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원조를 

받고,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보장체계와 효율성이 높

은 운영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농촌 경제의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3.6. 농민의 부담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

인 효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촌의 세제 개혁의 심화를 통해, 농민의 부담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효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비용 부담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미 감면된 

농민의 부담이 다시 다른 “깨진 틈”에서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농업에 

유리한 정책으로 인해 증가한 농민의 소득이 일부 이익 집단들이 농업 비

용을 높임으로써 다시 농민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농민

의 부담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제약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즉, 농민의 부담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모화와 법제

화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농민의 부담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의 각 업

무제도와 전문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한 엄격하게 집

행하며, 농업과 연관된 세금 수입, 가격 및 비용 부담에 대하여 공개적으

로 알리는 “공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농촌의 세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

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의 부담에 대한 감독과 조사, 투고와 고발

제도를 개선하며, 현·향·촌 정부의 업무를 공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감독

과 농민대중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농민의 부담문제에 대해 감독 조사

하거나 안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과 법규를 위반하여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는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 농민의 조직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다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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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을 막는 장기적인 효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주 어

려운 일이다. 만약 농민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표출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농민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감독과 대중의 

감독을 강화하고, 농민의 부담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막는 장기적인 효력

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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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향촌의 운영문제

향촌의 운영과 관리체제는 농촌 경제의 사회사업 발전과 많은 농민의 권

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현행 향촌의 운영과 관리체제는 비록 20

여년의 개혁을 거치면서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시기에 형성

된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농촌 경제체제 개혁

의 심화에 따라, 한편으로 농민의 농촌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향촌 조직은 채무로 인해 발이 묶

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향촌 조직은 이익 주체 중의 하나로서 여

전히 정보에 어둡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농민들에게 각종 비용을 분담

시킴으로써, 향촌 조직과 농민, 두 이익 주체가 이익을 놓고 충돌하게 되

고, 간부와 농민 대중의 관계와 “三農” 문제의 해결 과정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촌 세제 개혁을 추진한 이후, 향촌 조직의 재

원은 급속히 축소되었고, 향촌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 재정 능력이 

뒤따라 주지 못함으로써, 향촌 관리체제 개혁이 더더욱 시급하게 되었다.

1. 향촌 운영에 있어 존재하는 문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향촌 운영에 있어 존재하는 비교적 두드러지는 문



166

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향촌의 채무가 무겁다. 2000년 8월 15일 농업부가 국무원에 보고한 <향

촌 불량채무 조사사업에 관한 보고>에 나타나듯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국 향급의 순수채무는 1,776억 위안이며, 일개 향 당 408만 위안이다. 

촌급의 경우 1,483억이며, 일개 촌 당 21만 위안이다. 전국 농민 1인 당 평

균 부채는 374위안이다”. 최근 몇 년간 향촌의 채무는 다소 증가하였다. 

전문가의 추정에 따르면, 향급 채무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최소 2,000억 

위안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형 향진에서 향촌의 채무는 더욱 두

드러진다.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현대 정부이론에 따

르면, 정권의 존재 이유와 기초는 세입 등의 형식을 통해 자금을 거둬들

여 사회에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충분한 경비는 정권 

운영에 있어서의 경제적 기초이자 생명선이며, 양호한 재정 상황은 향진

정부가 법에 근거하여 “사회의 공공 기구(社 公器)”로서의 역할을 하고, 

공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궁색한 재정은 향진정부로 하여

금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향진정부 존재에 있어 

위협을 받고, 향진 정권은 경제와 정치에 있어 이중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심각한 향촌 재정문제는 향촌 정권조직을 이러한 지경에 처하게 하

였다. 한편으로 향촌 조직은 채무로 인해 발이 묶이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어떤 지역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갖가지 좋지 않

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대단히 많은 향진이 월급조차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진정부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하여 공공재 공급의 심각한 부족현상

을 낳았다. 일부 농촌에서 유행하던 다음과 같은 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잘 반영해준다. “촌급은 유명무실하고, 향급은 휘청거린다”.

농민의 부담이 무겁다. 제7장에서 나타냈듯이, 농촌의 부담문제는 개혁 



167

이후, 특히 20세기 90년대 초반 이후 농촌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의 

하나이며, 줄곧 “三農”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민의 부담이 

무거운 이유는 생산액 구조의 전환과 취업 구조의 전환이 보조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농업 생산액이 전체 GDP의 약 1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70%의 공공재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

을 포함해, 그 종류가 많다.  교육 투자구조가 불합리하다. 전국적으로 9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가의 교육 경비는 대부분 고등교육

에 투입되고 있고, 극소수의 경비만이 초등교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

도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의 의무교육은 농민 스스로가 해

결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농민이 납부한 각종 농업세의 총액은 

약 300억 위안이고, 농민이 직접 납부한 “삼제오통”과 기타 각종 비용은 

약 900억 위안에 달한다. 이는 농민이 납부한 각종 농업세의 3배에 이른

다. 농민의 부담이 무거움으로 인해,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의 경쟁력

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전국적

으로 3가지 식량(밀, 옥수수, 벼)의 현물 비용은 전체 비용에서 43%를 차

지하고, 거기에 농업세와 “삼제오통”까지 더할 경우, 비율은 59%까지 높아

진다. 농촌의 세제 개혁 이후, 비록 농민들이 진정서를 올리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농민의 부담 과중의 문제가 다소 완화되었

지만, 농민 부담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했으며, 근본적으로 “황

종희의 법칙( 宗羲定律: 농업세제를 개혁한 이후, 농민의 부담이 얼마동

안 줄어들다가 다시 개혁 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다)”을 밝혀내

지 못했다. 이것은 현행 향촌 관리체제에 존재하는 심각한 결함 때문이다.

간부와 대중의 관계가 긴장되었다. 간부와 대중의 관계를 통해 농촌 

경제·사회의 정책과 사회 관리 상태를 잘 투시할 수 있다. 바로 위에서 

제기한 3가지 원인으로 인해, 즉 향촌 조직이 심각한 채무문제로 인해 정

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어, 농촌에 제공되는 공공재의 부족현상을 초래

하게 되었다. 향촌 정권의 조직, 기구 및 인원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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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부담 경감의 노력은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

게 되어, 일부 지역의 농촌 간부와 대중의 관계에 있어 긴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 최근 간부와 대중 관계의 긴장국면이 형성된 원인은 

경제적 기초가 이와 같은 방대한 상층 건물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현행 향촌의 운영·유지체계가 취약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만약 모종의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부적인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만약 이러한 국부적인 위기가 효과적으로 해

결되지 못할 경우, 널리 만연될 것이 뻔하다. 일부 지역의 군중소동이 바

로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4가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향촌 운영과 관리체

계는 정치에 있어 혹은 경제에 있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三農” 문제를 곤경에 빠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2. 향촌 운영문제의 원인

정확한 문제의 원인(직접적인 원인과 심층적인 원인을 포함한다)을 찾아

야 비로소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직관적으

로 봤을 때, 향촌 운영에 있어 존재하는 문제는 두 가지 직접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재정권과 직권의 불일치이다. 1994년 향진 재정에 대한 세금 

분리제 개혁을 실시한 후, 이전 비교적 안정적이고 양호했던 세금의 종류

가 모두 없어지면서, 향진 정권조직의 운영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동시

에, 직권과 재정권이 통일되지 않음으로써, “압력형 체제( 力型体制)” 하

에서, 향촌 조직은 필연적으로 두 방면의 조치를 채택하였다. 하나는 빚을 

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며, 그러나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이에 관한 

한 조사가 잘 설명해 준다. 즉, 상부에서 하달한 목표 달성과 승급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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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예를 들어, “9년제 의무교육” 목표 달성, 향진기업의 설립, 도로 정비, 

전신망 구축, 상수도 설치, 잘사는 마을 건설 등)를 완수하기 위해, 자금을 

빌렸으며, 이렇게 빌린 자금은 원래 채무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이로 인

해 이자까지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는 농민에게 돈을 거

두어들이는 것이다. 상급에서 시킨 모든 공공사무는 결국 향촌의 공공조

직까지 내려오지만, 대부분 상급에서 자금을 받지 못한다. 재정권과 직권

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향촌 조직은 필연적으로 상급 부문에서 지시한 

각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돈을 거두어들인다. 향촌 조직이 이렇게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농민과의 교역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

며, 일종의 행정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향촌 조직이 상급의 

공공사무를 완수하기 위해 돈을 거두어들일 때, 향촌 조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도 돈을 거두어들인다. 즉, “무임승차”인 셈이다. 이로써 농

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둘째는 향진 기구의 거대화로 인한 것이다. 호북(湖北)성의 한천( 川)

시를 예로 들면, 1949년 일개 향진마다 평균 3개의 부문이 있었고, 업무 

인원은 13.6명이며, 그 중 지도자는 3.8명이고, 관리와 백성의 비율은 1: 

2552이었다. 그러나 1998년 44개의 부문이 설치되었고, 업무 인원은 43.8명

이며, 그 중 지도자는 17.3명이고, 관리와 백성의 비율은 1: 736이었다. 이

러한 현상은 중국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향촌 운영에 있어 존재하는 4가지 방면의 문제는 향촌 운영구조에 있어 

상호 연관된 다른 현상들이다. 인민을 부양하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이

익주체의 하나인 향촌 조직은 정보에 어둡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농민

에게 각종 비용을 분담시키고, 이로 인해 향촌 조직과 농민 두 이익주체

는 이익을 놓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사회적 갈등이 가속화되었으며, 

기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 운영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반면 농민들의 수

요가 날로 증가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심각한 부족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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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고, 이는 이미 간부와 대중의 관계와 “三農” 문제의 해결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층적으로 볼 때, 우리는 향촌 운영구조와 제도 마련에서 원인을 찾아

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사회였고, 위에서 아래에 이

르기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했으며, 단일형 정부 운영을 실시하였고, 

“압력형” 체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진정한 향촌 자치란 없

었으며, 민간 조직도 없었다. 그리고 관리 비용은 높았고, 운영에 있어 효

율이 낮았으며, 폐단이 매우 많았다.

① 재정권과 직권의 불일치와 향진 기구의 거대화의 근본 원인을 한층 

더 분석해보면, 제도 마련에 있어 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압력형”체제 하에서 형성된 향촌 조직은 범행정화 되었다. 향촌 

조직의 행정화는 향촌 조직을 전국의 상하 통일된 행정체계의 중요

한 구성부분으로 집어넣었다. 그 최초의 취지는 농촌에서 자원을 취

하여, 국가 공업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현행 향촌 조직은 국가 공

업화 전략 목표 달성에 복무하기 위해, 향급 조직은 등급이 분명한 

관료제도를 마련하였다. 집권형 체제에서, 향급 정부는 정권 조직의 

말초단위로써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복종권만을 가지

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제에서 모든 임무와 주된 사업

에 있어 “한 표 부결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촌 각급 조직의 운영은 

커다란 압력 하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체제를 “압력

형 체제”라고 정의한다. 인민공사시기는 만능주의적 “압력형 체제”였

다. 현행 향촌 관리체제는 공업화를 위한 자본 축적에 복무하는 매

개체로써, 비록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전통적인 관본위(官本位) 사고

방식을 깨지 못하였다. 계획경제시기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차

이가 없다. 계획경제시기의 이러한 체제의 임무는 공업화를 위한 자

본 축적에 복무하는 것이었다. 농촌에 세워진 향급 정권과 행정화 

된 향급 조직은 공업을 위해 농촌에서 자원을 취하는 소기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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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데 역할을 다하였고 말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체제

는 상급 부문을 위해 복무하는, 만능주의적 “압력형”체제이다.

“압력형 체제” 하에서, 향촌 조직의 범행정화로 자치 공간이 부족하

게 되었고, 기구의 거대화를 초래하였다. 재정권과 직권이 불일치하

는 조건 하에서도 임무는 완수해야 하고, 더 나아가, 향촌 조직과 농

민 두 이익주체로 하여금 이익을 놓고 충돌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

것이 향촌 조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② 향촌 조직이 범행정화 된 이후, 국가의 업무와 지역 자치적인 업무

가 하나로 합쳐졌으며, 행정화 관리를 실시하면서, 지역 업무를 행정

화 하였다. 향진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농촌의 자치적

인 업무를 독점함으로써, 관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 정치·경

제·문화·사회 등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으며, 세금을 걷고, 상인을 

모아 투자를 유치하고, 가족계획, 사회 치안 등 개입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향촌 조직은 지역 업무를 행정화 관리 내에 집어넣었고, 그 

기능은 사실상 상급 부문의 집행 수단으로 이화(异化)되었으며, 향촌

은 자치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각종 임무(당연히 자치 

범주 안에 포함된다)란 압력 하에서, 현지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초과해 각종 목표 달성 임

무에 응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행정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 자치적인 업무를 민주적 협상 범위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그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상급에서는 향급 정권 조직에 대하여 대단

히 많은 “목표 달성과 승급 형식”의 활동을 통해 향촌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생활에 관여하였다. 즉, “한 손에 관직을 거머쥐고, 다

른 한 손으로 높은 지표를 지시하는” “압력형” 제도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향촌 조직이 범행정화 되면서, 각종 “임무”가 많아지고 무거

워져, 운영 효율은 아주 낮아졌고, 더 나아가 “한통속화” 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즉, 기구가 팽창한 것이다. 향진 간부를 형상화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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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는 천 가락의 실이 있고, 아래에는 단 하

나의 바늘이 있는데, 갖가지 일을 떠맡아, 전부 하나의 바늘구멍으로 

집어넣으려 한다”. 현재, 향급 정부 부문은 많지 않지만, 달아 놓은 

간판은 적지 않다. <생활문적보(生活文摘 )>의 2002년 11월 15일 보

도에 따르면, 호남(湖南)성 유양( )시 사항진(社港 ) 정부의 간판

은 100여 개이다. 모두 합쳐야 겨우 14명의 인원이 “정치와 법률을 

종합 처리하는” 진에 상급 부문에서 내려온 각종 간판이 뜻밖에 37

개에 이른다. 향진 정부의 문 앞에 간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상급 

정부 부문이 하급 부문에 “다리를 뻗어” 관여하기를 아주 좋아하며, 

이 “다리”가 있으면, 이 “시어머니”들은 각종 구실을 만들어 하급 부

문을 “지도”할 수 있다. 하급 부문이 변변치 않거나 일이 바빠 신경

을 못 쓸 겨우, 상급 지도자들은 생트집을 잡아, 가벼운 경우 그 자

리에서 질책을 하고, 심한 경우는 서면 형식을 통해 하급 부문을 비

판한다. 향진정부의 대다수의 부문은 상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여, “조사와 비교 평가”를 명목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내려오는 

상급 부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각종 명목으로 농민들에

게 비용을 분담시킨다. 향촌 간부들은 상급 정부의 압력 때문에 어

쩔 수 없이 비용 분담의 임무를 완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의 

관직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향촌 농민들의 이익 손실이 바로 관

직을 사수하기 위한 대가이다. 이로써 향촌 간부와 대중의 관계는 

긴장된다.

범행정화체제로 인해, 국가가 추진한 촌민 자치제도는 더욱 커다란 지

장을 받게 되었다. 통계 수치에서 볼 때, 각종 선거의 비율과 촌민의 참여

율 비율이 모두 높지만,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볼 때, “4가지 민주”가 현

실 상황에서 진실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자치 조직인 촌민 위원회의 어

떤 부문은 아직까지 농촌 자원을 취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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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놓고 정부와 농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촌민 위원회는 일

반적으로 농민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부의 편을 든다. 본

질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촌 조직은 농민의 자치 조직이 아니라, 여전

히 기층 정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범행정화의 “압력형” 체제 하에서, 향촌 조직이 이익주체의 하나가 되

어,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행위가 시장화에 부합하게 되고, 경

제화·영리화 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어떤 학자는 이런 향진정부를 “정권의 

경영자” 혹은 “영리형 정권의 경영자”라고 정의한다. 향진정부는 그 정부

측의 지위와 자원에 대한 분배 권력을 이용하여, 지방 공업경제를 키우거

나 발전시켰다.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관리 범위에 집어넣었고, 기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제권을 행사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은 상호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당·정부·기업 3

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지방의 법적 단체 조직을 결성하였고, 조직 구

조는 관(官)과 상(商)이 결합한 특징을 가진다. 간단히 말해서, 향진 지역 

본래의 위상, 향진 관리계층의 이익, 향진정부의 독립성이 수면 위로 떠올

랐다. 향진의 법인화와 정부의 “법적 단체화”는 농촌 경제발전을 위해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는 농촌의 개혁이 도시의 

개혁보다 우선시되는 조건 하에서, 농촌의 시스템은 도시에 비해 활력이 

넘쳐, 농촌의 향진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세기 90년대 중반 이후, 향진 정권 조직의 재원은 세 방면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1994년 세금 분리제를 실시한다. 둘

째, 중앙은 농민의 부담 경감을 중대한 정책으로 삼고, 농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농촌 세제 개혁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

켰으며, 비록 중앙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 지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지만, 

향진 재정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다. 셋째, 당의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이

후, 농촌의 재산권제도 개혁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주식제와 민영화로의 

전환을 실시함으로써, 향진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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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 재원이 감소하는 상황 하에서도, 각종 목표 달성과 승급 형식의 

활동은 끊이지 않음으로써, 향촌 채무의 급증, 정상적인 운영의 어려움, 

공공재를 제공 할 수 없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이 뿐만 아니라, 재정의 

어려움과 거액의 채무로 인해, 적지 않은 향진정부가 농민과 이익을 다투

는 이익집단으로 변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익을 극대화하여 기구의 정상

적인 운영을 유지하려 했고, 운영 경비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농민들로부터 얻어냈다. 전통적인 관본위제도 체제

로 인해, 농민은 향촌 조직과의 협상에 있어 불평등한 위치에 있고, 정보

에도 어두우며, 더 나아가 간부들이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현상을 초래하

게 된다. 농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은 가지각색이다. 직접 농민들로

부터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집단경제의 발전을 구실로 삼아 농민의 승

포 농지를 회수하고 토지의 수용비를 나누어 갖는다. 간단히 말해서, 정부

와 농민은 협력하기 어려운 모순관계에 있다. 즉, 향촌 조직의 목표는 농

민의 요구와 서로 모순된다. 이와 동시에, 농민과 정부 사이에는 안정적이

면서 비용이 낮은 대화의 통로가 부족하여, 간부와 대중 사이에 갖가지 

긴장관계를 조성하게 된다. 심지어,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의 불안

정한 요인을 만들기도 한다. 농촌 조직은 더 이상 농민의 자치조직이 아

니기 때문에, 농민은 이런 조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지 않을 것

이다. 지방정부와 농민의 관계도 대립관계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의 

충돌과 향급 정권의 강권적인 행위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중의 반

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의 비극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위에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현행 향촌 조직제도에 있어, 향촌 조직을 

완전히 전국으로 통일된 행정체계 속으로 집어넣었고, 농촌의 지역 업무

와 국가 업무를 하나로 합쳤다. 행정이 지역 자치를 대체함으로써, 향촌에

서는 자치공간이 축소되었으며, 농민과 정부 사이에는 안정되고 비용이 

낮은 대화의 통로가 부족해졌다. 향촌 조직의 범행정화뿐만 아니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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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법적 단체화는 필연적으로 향촌 조직과 농민 이 두 이익주체 사이

에 종종 이익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을 초래하였다. 토지를 예로 들면, 토

지 재산권제도의 마련 등의 이유로 인해, 향촌 조직은 토지를 자본화 하

려 하고, 농민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종종 향촌 조직에 의해 침해

당한다. 향촌 정권의 경영 성격의 행위는 현재 농촌 운영에 있어 이중적

인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즉, 생산 경영과 농촌 사회 내부 업무에 대한 정

부의 지나친 관여와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능의 불충

분한 이행이 함께 공존하며, 농민 부담의 지속적인 가중과 농촌 공공재의 

지속적인 부족이 함께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현행 농촌 기층 조직의 유

지 체계는 수준이 낮고 취약한 제도이다. 향촌 조직의 범행정화와 그와 

농민의 이익 충돌이 바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향촌의 관리체계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3. 향진 관리체제 개혁 모색에 대한 평가

향진 관리체제 중의 갖가지 문제는 사회 각 분야의 폭 넓은 관심과 고

민을 불러일으켰다. 학술계에서는 다양한 개혁 방안을 내놓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개혁에 옮기기도 하였다. 향촌 관리체제 개혁의 방향

과 노선에 대한 토론에 앞서, 학술계의 몇 가지 주장과 실천에 대해 간략

하게 논평할 필요가 있다.

3.1. 학술계의 향진 관리체제 개혁에 관한 몇 가지 주장에 대

한 논평

학술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향진 관리체계 개혁 방안을 제기하였다.

첫째, 향진 행정 편제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현급 인민정부의 파출 기

구로 개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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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향진 통폐합의 기초 하에, 기구를 간소화하고, 인원을 간소화하

며, 기능을 전환하고, 향진 권력의 운영기구와 감독기구를 과학적으로 배

치한다.

셋째, 소현급(小 )으로 행정구획을 나누어, 소현제를 실시한다. 현 이

하의 향진 행정 편제를 없애고, 소현제를 통해 현재 현과 향의 행정적 기

능을 수행한다.

넷째, 향진 자치를 실시한다. 즉, 농촌의 지역 업무와 국가 업무를 적당

히 구분하고, 국가는 법률 등의 강제성을 띤 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목표를 확정 짓고, 지역은 법률의 틀 안에서 광범위한 자치를 실

시한다.

위의 4가지 주장은 각각 설득력도 있고, 또한 결함도 있다. 예를 들어, 

첫째 방안은 농민의 자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방안은 향진 관리체제

에 존재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였으며, 과

거의 기구 개혁이 걸었던 “간소화‐팽창‐재간소화‐재팽창”의 길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방안은 행정구획과 기구 설치에 있어 변동이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다. 넷째 방안은 현급 정부의 공공관리는 목표에 도달하

기 어려우며, 사회 질서에 있어 규범을 상실하기 쉽다.

3.2. 향진 관리체제 개혁 실천에 대한 논평

20세기 80년대 후반 행정의 간소화와 권력 일부의 하부로의 이앙을 실

시하고, 향진정부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초점이었다면, 90년대에

는 향진 당과 정부의 관계,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바로 잡고, 향진 사업 

규범화를 추진하는 것이 개혁의 초점이었다. 최근 들어, 중앙에서부터 지

방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다방면에 걸쳐 개혁에 대한 모

색을 실시하였으며, 상당히 많은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① 향

진 주요 지도자와 간부의 선발제도를 개혁한다. 방대한 기구와 인원에 변

화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향진 주요 간부 선발제도의 개혁을 실시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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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효과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② 향진을 통

폐합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말까지, 향진의 수는 2000년의 44,867개에

서 39,240개까지 감소하였다. 5,627개의 향진 편제가 감소한 것이다. 그 중 

2001년에 3,964개가 감소하였고, 2002년에 1,663개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방

법은 “절”의 수를 줄이는 것이고, 혹은 “큰 절을 작은 절로 바꾸는 것이

며, 일부 “보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교묘하게 명목을 붙

이거나 다른 방도를 마련해 농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다시 나

타날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의 부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③ 향진의 행정업무를 공개한다. 많은 지역의 행정업무가 과장되어있어, 

대중들이 믿지를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보기는 좋지만 쓸모가 없다

고 생각한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모색은 비록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우리는 현행 향촌 관리체제 개혁에 대한 모색이 그 근본적인 원인에 적

중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향촌 업무 범행정

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많은 지역에서 향진의 통폐합이 향진 기능

의 전환과 긴밀하게 결합되지 못했으며, 겨우 합병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향진 통폐합의 적극적인 효과를 제한하게 되었다. (2) 향촌 기구의 

목표와 농민 이익과의 모순문제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현 체제의 틀 안에서 향진 체제에 대해 단지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식의 개혁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향진 관리체제 개혁은 반드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야 하며, 현급과 촌급 개혁의 유기적인 지

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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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촌 관리체제 개혁의 방향

향촌 관리체제 개혁의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을 토론하기에 앞서, 먼저 

향급에서의 정권 조직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토론해 보자.

첫째, 현급 정부가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향급 조직이 정권 조직이 될 필요

가 없다. 시장경제와 법제화의 조건 하에서, 정부의 기능은 공공재를 공

급하고 외부효과 기능, 분배 기능, 안정 기능,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 안전을 위한 공공재의 공

급, 거시적 조정, 소득의 재분배 등 3가지 방면의 기능은 반드시 주권국가

를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

다. 사회 질서와 사회 자본과 관련된 공공재산의 공급과 외부효과를 처리

하는 기능의 경우 더욱 각급 지방정부에 의존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현

급 정부는 사회 질서와 사회 자본과 관련된 공공재산을 공급하고 외부효

과를 처리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급 조직은 정권 조직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 공공정책, 법률 및 사회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질서의 마련을 예로 들면,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일개 

향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책과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정책과 법률의 집행자로의 역할을 하면 된다. 현의 관련 부문과 정부의 

파출 기관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중국은 역대에 걸쳐 

정부가 향촌으로 내려가 지도한 적이 없으며, 모두 지역에서 “엘리트” 운

영을 실시했다. 한편으로 중앙정부는 재정상 향급 정권 조직에 필요한 비

용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향급 조직은 단지 정책과 법률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현행 향급 정권 조직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

반적으로 말해서, 마땅히 “하나의 정부, 하나의 재정”이어야 한다. 현 단계

에서 향진 재정 수입은 주로 농업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상세의 비중은 

매우 작다. 경제발전의 각도에서 볼 때, 부족경제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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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비자 시장이 형성되었다. 과거 마을마다 연기를 내뿜으며 발전하

던 향진기업의 모델은 시장의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의 

제약을 받고 있다. 현 단계의 농촌 공업화는 주로 개발구의 모델을 채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농촌에서 공상세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호남(湖南)성 상덕(常德)시에서 공상세가 50만 위안 이상인 향

진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으며, 대다수 향진의 공업세는 10만~40만 위

안 사이이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 세제 개혁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상해, 북경, 길림성, 흑룡강성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농업세를 없앴고, 앞

으로 5년 내에 전국적으로 농업세를 없앨 것이다. 만약 향진이 여전히 한 

정부 편제로 남아 있다면, 재원은 부족하게 되고, “황종의 법칙( 宗羲定

律)”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부는 세제 개혁을 실시한 후, 반드시 향진 기

구를 간소화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吃皇粮)” 인원을 줄일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향진과 행정촌의 합병(예를 들어 

1/3의 향진과 행정촌)을 진행함으로써, 향진과 행정촌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원수를 줄이고 있다. 또 다른 지

역에서는 향진정부의 업무 인원과 업무 단위의 편제에 제한(예를 들어 각

각 30~4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

러한 조치는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농민의 부담이 다시 증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세제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어려워, “부담 가중‐부담 경감‐부담 가중”의 주기적 순환이 다시 나

타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아주 많은 향진에 당위원회, 정부, 인대(역자 

주: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정협(역자 주: 정치협상회의) 연락처, 무장

부, 기율검사 위원회, 정법(역자 주: 정치와 법률) 위원회 등을 포함한 7부

문의 관리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7소(所) 8첨(站)도 있다. 모두 위에서 내

려온 것이며, 근원은 위에 있다. 어떤 진의 정협 연락처에는 주임 1명, 부

주임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다. 그러나 이 진에는 한명의 통일전선 대상도 없다.

셋째, 농촌은 방대한 향진 정권 기구를 지탱할 수 없다. 경제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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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층의 건물을 결정하는 법이다. 고대 사회, 봉건왕조는 소농경제의 망

망대해에 직면하게 되고, 기층의 관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어쩔 수 없

이 “왕권을 현( )정부에 할애한다”. 민국시기, 국가는 “현대화 추진을 위

해”, 농촌의 자원을 통제하고 흡수하기 위해, 가장 하층으로써의 정권을 

향진까지 확대해간다. 그러나 농민 이익의 과도한 착취로 인해(한편으로 

국가의 착취가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착취 특히 외국 자본의 

착취가 이루어졌다), 국민당 정부는 농민의 지지를 잃게 되었고, 결국 대

륙도 잃게 되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인민정권은 지주계층의 이익을 박탈

하였고,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하급 정권을 

향진에 설치하였다. 개혁 이전의 20여 년간, 인민공사체제는 자원을 조정

하고 확보하는 당초의 사명을 완수하였고, 그 유지비용이 너무 비싼 나머

지 결국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현재, 중국 공업화의 원시 자본축적은 

이미 완성되었고, 동시에 여전히 소농경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80%에 달

하는 농업형 향진의 잉여가 아주 적은 소농경제의 기초 위에서 방대한 향

진 정권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개혁 이후, 농민의 부담은 가시화 되었으

며, 농촌 사회에 내재해 있던 많은 위기들이 표면화되었다. 이는 현재 농

촌이 방대해진 향진 정권 기구를 지탱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넷째, 현행 향급 정권 조직은 유명무실하다. “압력형” 체제 하에서, 향

급 정권은 이른바 하나의 정권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정권 조직으로써의 실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기

구들이 수직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급 정부의 파출 기구

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현행 향급 조직은 실제로 이미 현급 파출 기구가 

되었지만, 재정권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급 조직의 정권 조직으

로써의 성격을 변화시켰고, 향촌의 협력운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추

세가 되었다.

위에 기술한 4가지 방면의 원인으로 인해, 향급에 정권 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중국 농촌에는 인구가 많고, 농촌에 공공재정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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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했던 역사적 조건 하에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공공재정제도의 마

련은 어렵고 점진적인 과정이다.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인 보조가 없는 조

건 하에서, 현재 전통적인 농업 생산 지역이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 법률제도의 마련, 혹은 과학·교육 및 의료위생 등의 방면에 대한 공

공재 지출의 강화는 결국 각종 방식으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발달한 지역과 도시 교외 지역은 예외이다. 이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 전통적인 농업 생산 지역에서, 단기에 걸쳐, 

더 나아가 장기에 걸쳐 농촌 기층에 적합한 것은 오직 자치와 협력의 성

질을 띤 운영뿐이다.

위에 기술한 분석에 따르면, 향촌 관리체제 개혁의 방향은 협력운영이 

되어야 하고, 정부 조직은 비정부 조직과 서로 협력해야 하며, 향촌 민간

조직은 향촌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향촌의 국가 

업무와 지역 업무를 구분하고, 법치사회와 향촌 자치를 결합한 향촌 관리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인 노선은, 향촌 자치를 실시하고, 현행 향진

정부를 현( )정부의 파출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학술계에서 제기한 

첫째와 둘째 방안의 종합 방안인 셈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현( ) 단위에서: 국가 정권은 현으로 이앙되며, 현 단위가 정권의 말단

으로 설정된다. 현(현급 시를 포함한다) 단위의 조직을 중앙과 성급의 조

직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첫째, 관리 등급을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정

협(정치 협상회의)을 두지 않는다. 둘째, 부문을 합병한다. 업무가 비슷하

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부문을 합병하여 재조직하고, 분업을 너무 세

분화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원을 간

소화하여 배치한다.

향진 단위에서: 향진 정권 조직을 폐지하고, 향진정부를 현정부 사무처

로 전환하며, 향의 당위원회를 사무처 당공위(党工委: 당의 사업위원회)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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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향진 사무처의 직능, 기구 및 경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야 한다

‐‐‐직능. 향진은 정권을 갖추지 않고, 원래 향진 정권이 수행했던 헌법과 

법률의 집행 보장, 공공재산 보호, 공민의 인신(人身)권리와 민주권리 보

장, 사회 질서 유지, 환경 보호 등의 공공행정의 직능을 현급 정부 기관에 

부여하여, 현급 정권 기관 혹은 직능부문이 수행하도록 한다. 현급 정부는 

향진에 정예의 파출 기구(사무처)만을 설치하고, 정부의 법 집행과 관련된 

직능을 전문적으로 책임진다. 이러한 기구와 인원의 지출은 모두 현 정부

의 재정이 부담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농민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정

부의 법 집행과 무관한 직능에 관해서는 정부가 일절 묻지 않는다. 사무

처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도시와 농촌에서의 당 관련 방침과 정책의 

시행을 감독한다. ②농민 위원회와 지역 주민 위원회가 법에 따라 (주민)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서비스를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 지역의 각종 

사회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도하고 돕는다. ③현 직속의 첨

(站)과 소(所)의 관계를 조정하여, 직능을 잘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④현급 

정부의 위탁에 따라, 부분적인 사회 업무에 대한 관리 직권을 대행하고, 

부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구 설치. 사무처에는 주임 1명을 배치하고, 사무처 당공위 서기를 

겸직하며, 1명의 부서기를 배치하여 사무처 부주임을 겸직하도록 한다. 사

무처는 상급·하급과 일치하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심사 결정된 사무

처 당정(党政) 간부의 편제는 10~15명 이내이다. 인대(역자 주: 전국인민대

표대회) 주석단과 정협(역자 주: 정치협상회의) 연락처를 설치하지 않는다. 

원래 향진 관할에 속했던 7첨(站)과 8소(所)는 두 부문으로 나누고, 경영성 

사업 단위를 점차 시장으로 내보낸다. 공익성 사업 단위는 사무처의 직능 

사무실로 편입시킨다.

‐‐‐경비. 사무처는 또다시 독립적인 재정의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며, 모든 지출을 현 단위에 포함시킨다. 결국 현급 정부가 인사(人事)

와 재정을 편성함으로써, 직권과 재정권의 통일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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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정부 성격의 사회성 사업은 모두 각종 협력 조직을 포

함한 각종 사회 조직이 책임진다

‐‐‐향진 농민 자치 조직을 만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달한 향촌

의 민간 조직은 단일 정부의 운영을 대치하고, 협력운영과 사회 민주적 

관리의 전제 조건을 실행한다. 각 행정촌 사이의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촌민 위원회 주임 연석회의를 열

어, 점차 향진 자치로 나아가야 하며, 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업무를 제외한 농민 대중과 관련된 공공업무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봉사해야 한다. 자치 

조직 내부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민주

적으로 관리하며, 민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원래 향진 정권 조직이 수행하던 경제 관리와 경제 서비스 직능은 사
회 중개조직과 농민조직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농촌의 공공서비스는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중개조직이 책임지게 하고, 이를 통해 공공자원 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촌 단위에서: 촌민 자치를 확실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이미 많은 촌락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비교적 성숙한 경험들을 가지

고 있다.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고, 전면적이며, 진정한 촌민 자치, 

농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자치이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자치”가 결코 아니다. 촌민 자치 조직의 역할

을 충분히 발휘하여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공공업무를 처리하며, 촌민의 

재산 분규를 조정해결하고, 사회 치안을 유지하며, 대중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는 장점을 잘 살려, 향촌 협력운영과 사회의 민주적 관리 수준

을 높여야 한다. 그 중,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촌 당지부, 

촌민 위원회 및 촌 집단경제 조직과의 관계 문제이다.

촌급 당지부, 촌민 위원회, 촌 집단경제 조직을 분리 설치함으로써,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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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첩될 수 있다. 향 정부가 현의 파출 기구로 전환되고 향진 자치가 

실시되며, 동시에 국가 업무와 지역 업무가 구분됨에 따라, 촌민 조직은 

진정으로 농민의 자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지적해야 할 것

은, 촌 당지부, 촌민 위원회, 촌 집단경제 조직을 분리 설치하는 제도의 

마련은 향진 자치와 촌 집단경제 조직을 주식합작제 경제(특히 농민은 토

지 승포권의 주식화를 이용한다)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만

약 향진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촌 토지 승포권을 주식제로 전환하지 않

으면, 세 기구를 분리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행 향촌체제와 토지 재산권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농

촌 집단 자산은 이미 도급·임대·양도·주식 출자 등의 경영을 실시하고 있

고, 촌은 주로 촌 집단 자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집단 자산의 가치 

보존과 가치 증대를 보장하고 있고, 이미 직접적인 경영 영역에서 퇴출되

었다. 촌의 지역성 집단경제는 발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촌의 지역

성 집단경제 조직의 직능은 완전히 촌민 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다. 둘째, 

촌민 자치제도의 조건 하에서, 농민 위원회가 집단 자산의 관리를 책임질 

수 있고, 자신의 규범·제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쌍방으로 감독(즉, 향

진과 그 이상의 상급 정부가 감독하고, 촌 업무와 촌 재정을 공개하여 촌

민에게 감독하도록 한다)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시행은 이 관리 모

델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와 같은 조직적 구조의 구축을 통해, 국가의 업무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부는 충분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의 질서 

유지를 보장하게 된다. 지역 업무의 자치로 인해 지역 내의 경제·사회·문

화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향급 정권 조직의 현의 파출 기구로의 전환으로 인해, 당

이 농촌 사업에 대한 지도를 포기할 수도 있어, 개혁 방안의 추진을 어렵

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향진과 촌급 당 조직이 당정 분리를 실시함으로써, 기층 당 조

직을 비권력화, 비행정화 하는 것은 당이 농촌 사업에 대한 지도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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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당의 지도는 먼저 집정당의 전국 정권, 즉 중앙정

권에 대한 지도에 표현된다. 다음으로 당이 자신의 주장과 인민의 바람을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국가의 의지로 승화시켜 법률로 만드는 것에서 

표현되고, 각급 조직과 개인은 함께 그 법을 준수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

게 된다. 향급 정권 조직을 현의 파출 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도시에 

있는 가도(街道) 행정 단위의 사무처를 본 딴 관리 모델일 뿐이고, 당의 

농촌 사업에 대한 지도의 포기는 없으며, 오히려 개혁을 통해 당의 농촌

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다.

향촌 자치를 실시하고, 현행 향진 정부를 현정부의 파출 기구로 전환하

는데 있어, 인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방안이 인정을 받고 추진되기 전

에, 현재 정권의 구조, 즉 향급 정권 조직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여

전히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즉, ①향진 정부의 직능을 전환해야 한다. 주

된 역점을 사회 관리와 공공서비스 강화로 옮겨야 하며, 서비스형 정부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

고,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후 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줄

여야 한다. ②기구와 인원을 간소화하여, 재정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인원

이 지나치게 많고, “생산하는 사람은 적은데,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향진 사업 단위에 대하여, 공익성 사업 단위

와 경영성 사업 단위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업무가 중복되는 부문은 

합병을 실시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직능 전환을 통해, 기구와 인원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이 높은 행정관리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향촌 관리체제 개혁 추진의 유기적 조치

향촌 관리체계 개혁은 국가 운영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대사(大事)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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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으며, 중앙·지방·기층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조

치를 취해야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5.1. 관리체제 개혁은 위아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향진 운영과 관리체제 개혁은 현·향·촌 세 행정 단위가 유기적으로 움

직이는 개혁이며, 반드시 현급 개혁과 촌민 자치를 한층 더 개선하는 것

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중앙은 연구를 통해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추진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이, “군대의 정

예화와 행정기구의 간소화”는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루어져야 하

며, 아래만 줄이고 위는 줄이지 않을 경우, 효과를 보기 힘들다. 위를 개

혁하지 않고, 위와 일치하지 않는 아래 기구를 설치하기란 불가능하다. 기

층 간부가 말하기를, “아래는 움직이고 위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동적이 된다”. “아래는 개혁하고 위는 개혁하지 않으면, 개

혁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여러 차례에 걸친 기구 간소화에서 “팽

창‐감소‐팽창”의 현상이 나타난 원인도 여기에 있다. 단지 향 정권 조직을 

현급 정부의 파출 기구와 현행 향진 자치로만 전환하고, 현과 현 이상의 

정부는 개혁하지 않으면, 실패를 다시 되풀이할 것이다. 현과 현급 이상의 

정부는 시장경제발전의 요구에 따라 기구를 개혁하고, 직능을 전환하며, 

정부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 집단자산 관리의 직

능은 전문 관리부문으로 이전하고, 생산 경영 직능은 기업으로 이전하며, 

자원배분의 직능은 시장으로 이전하고, 서비스 직능은 더욱더 사회 중개 

조직으로 이전해야 하며, 농민 자치의 직능은 촌민 위원회로 되돌려 주어

야 한다. 정부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절대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 

관리를 기업 관리, 시장 관리, 사회 자주 관리와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

성시킨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 방면에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모두 책임지

는 국면을 전환시켜, 사회 자치 조직, 민간단체, 주식제를 채택한 기업, 민

간 기업 등의 투자를 고무시키고 지원하여 공공사업과 공익사업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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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개 입찰제, 계약 도급제, 임

대제도, 공사 협력제 등의 시장경제 방식의 관리와 공공서비스를 채택해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시간이 지난 후, 현급 정부는 여전히 대량

의 기구와 인원을 먹여 살려야 하며, 이러한 기구와 인원은 자신의 권력

을 팽창할 것이고, 기층을 힘들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향진 관리체제 개

혁의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5.2. 남아도는 인원의 분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향급 정권 조직을 현의 파출 기구로 전환하고 향진 자치를 실시한 후, 대

량의 인원을 줄이고, 반드시 인원을 분류하여 배치하는 작업을 잘 해야 한

다. 분류된 인원을 단순히 사회로 내몰아서는 안 되며, 여러 종류의 분류 

방식을 강구하여, 그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뒷걱정이 없도록 해

야 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과 농촌의 안정을 보장

할 수 있다. 이는 개혁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성 비용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 구체적인 종합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도는 인원을 생산과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

시킨다. 둘째, 비용의 일부분을 세제 개혁의 이전성 지출 자금으로 이용하

여, 분류 인원들의 창업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한 걸음 앞선 현과 향이 

이미 실시하여 얻은 초기 경험들은 거울삼을 만하다. 예를 들어, 하북(河北)

성 한단(邯 )시는 현과 향의 기구에서 분류되어 나온 인원들에 대하여, 그

들의 특기, 바람 및 기층 발전의 요구에 따라, 쌍방향의 선택 방법을 채택

하였다. 기업, 행정 협회, 협력경제 조직, 중개 서비스 조직으로 구분하여 

적당한 일을 맡도록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교사가 되기도 하였다.

5.3. 향촌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향촌 채무의 청산 작업을 잘 하는 것은 농촌 관리체제 개혁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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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조치 중의 하나이다. 향촌 채무의 청산에 있어, 총체적인 원칙은 

“새로운 채무를 철저히 막고, 경위를 분명히 파악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

며,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해마다 청산해 나가는 것이다”. 이 원칙에 근거

하여, 향촌 채무의 청산은 대체로 아래의 경로에 따라 해결한다.

① 향급은 지출을 줄이고, 촌급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 향급이 

파출 기구가 되어, 모든 경비를 현급 정부와 관련 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향급의 재정을 설치하지 않고, 재정 수입을 늘릴 의무도 없

게 되어, 절약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촌급 조직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임으로써(촌 지역성 집단경제 조직에 대한 주식제 개혁을 

통해 수입 증대를 이룰 수 있다), 새로운 채무 형성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② 향촌 채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의 기초 위에서, 역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던 방법에 따라, 즉 “자기 아이는 자기가 안고 간다”

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급 정부가 분담시킨 임무 수행으로 인

해 형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상급 부문과 국가가 이전 지출로 해결

해야 한다. 지방 경제발전으로 인해 형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집단 

자산의 재산권 처분을 통해 상환한다.

③ 세제 개혁에 사용했던 이전성 지출의 일부분을 향촌의 채무를 청산

하는데 사용한다. 현재 향과 촌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현·향·촌에만 

의지해서는 청산할 방법이 없다. 산동성 향촌을 예로 들면, 촌급은 

35만 위안, 향급은 420만 위안, 성 전체는 580억 위안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성 전체의 재정 수입은 500여 억 위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에만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중앙의 재정

과 성급 재정은 반드시 재력의 일부를 이용해 향촌 재무를 청산해야 

한다. 왜냐하면, 향촌 채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직권과 재정권의 분

리로 인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이 확정한 세제 개혁을 위

한 재정의 이전 지출을 향진과 촌의 채무를 없애는데 주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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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향진 기구와 인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주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앙 재정의 이전 지출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채무를 

없애는 것은 당연히 일회성이어야 하며, 이후로 재차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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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농민 조직화: 문제의 관건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조직이 없는 농민은 사회의 약한 집단에 불과하

고, “흩어져 있는 모래알”에 지나지 않으며, 농민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三農” 문제를 곤경에 빠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민 조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는 전환의 시기, 특히 21세기 초 10

년간의 전략적 임무이고,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더 빨리 주동적이 되고, 해결

하지 못하면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절대 우회하여 돌아갈 수 없

다. 모두 알다시피,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농민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민들 사이의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순한 경쟁에서도 약

육강식을 면하기 어려우며,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은 발전을 거듭할수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등소평 동지가 “발전

은 불변의 진리”라고 말한 바 있으나,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을 조직화 시켜

야 하며, 연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농민 조직화가 “三農”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본 장을 쓴 주된 이유이다.

1. 낮은 수준의 농민 조직화와 왜곡되고 불균형한 사회 구조

“흩어져 있는 모래알”과 같은 농민은 힘이 약한 집단일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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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의 추정에 따르면, 각종 새

로운 형태의 협력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는 약 5%에 불과하며, 최근 

농업 산업화 경영 조직이 각종 방식으로 이끌고 있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30.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농민 조직화 수준의 낮은 상황을 부

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농민 조직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농민 본래의 특질과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는 정부의 농민 

조직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한 측면에서 농민을 분석해 보자. 중국 농민이 근면하고 소박하

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실이며, 이러한 특질은 

그들 자신의 생산노동과 생활에서, 혁명과 건설 사업에서, 최초의 개혁에 

대한 모색에 있어서도 잘 반영되어 충분히 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품행이 되어버렸다. 동시에, 농민 자신의 보수적 

경향, 정치적 의식의 빈약함, 쉽게 이화(异化)됨, 조직화의 어려움 등의 결

함과 한계성도 부정할 수 없다. 방대한 농민 수는 오히려 그들의 집단행

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가정환경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다. 농업 노동력의 평균 교육수준은 6년

도 채 안되며, 과학적 소양을 갖춘 농민은 겨우 농촌 주민의 0.4%를 차지

한다. 이는 농민의 한계성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하에서, 국가가 사회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으며, 농민의 정치적 

공간과 조직행위 능력은 극히 좁은 촌 조직의 범위 안에 억압되어 있다. 

이는 선천적으로 부족한 중국 농민의 사회 활동 능력을 더욱 부족하게 만

들고, 정부와 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이성귀(李

成 ), 2003). 다시 말해서, 오늘날 중국 농민은 여전히 내부 결속력과 사

회 견제력이 부족한 힘이 없는 집단이다. 그들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견제

와 촉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의 이러한 나약함은, 농민으로 

하여금 조직을 갖춘 도시의 힘이 강한 이익집단과 평등하고 공평한 경쟁



193

을 근본적으로 논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러 방면에서의 권익

을 침해하는 행위, 위탁·대리에 있어서의 기회주의, 힘이 강한 집단과 기

타 권력분자들의 남의 힘을 빌려 자신을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위해 이

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만든다. 보통 농민들 중에서 농민 집단의 운명을 바

꾸기 위해 헌신하는 선도적인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중국 농민

의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정부의 농민 조직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어떤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전문 합작사와 전문 협회와 같은 농민 협력경제 조직

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인정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고, 충분히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지지는 더

더욱 부족하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

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인 관련 법률을 질질 끌면서 내놓지 않고 있다. 

<농촌 합작사법>의 실시가 늦어짐으로 인해, 농민 협력경제 조직의 발전

이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특히 등록을 통한 자리 매김이 어

렵다. 농민 협회와 같은 조직 설립에 대하여, 두윤생(杜 生)선생은 이미 

등소평 동지에게 건의한 바가 있고, 학술계에서도 수년에 걸쳐 호소하였

지만, 이 책의 원고를 보낼 때까지도 아직 결과를 볼 수 없었다. 이것이 

농민 조직화 수준이 낮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경제 조직의 발전이 더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농민 조직화 수준이 낮은 것이 중국 사회구조가 왜곡되고 균형

을 잃음으로써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며, 농민의 권익에 손실을 가져 다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2. 농민 권익 보호의 핵심은 농민 조직화

농민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이익 보호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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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문제는 농민 조직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힘으로 약한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며, 자원에 대한 통제 능력과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에서

의 행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조건 하에서, 각각의 시장 주체는 반드시 자기의 조직이 있

어야 하며, 농민도 예외는 아니다. 농민 조직은 농가와 정부, 농가와 기타 

시장 주체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농민은 조직이 있어야 비

로소 정상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대변하는 통로와 시스템을 가질 수 있고, 

비로소 자주적 발전 협력경제를 연합하여 현대 대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

으며, 비로소 농민 집단의 교섭·협상 능력을 강화하여 사회의 견제적 역할

을 발휘함으로써, 향촌의 협력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농민 조직화는 농민이 어떤 사회 집단, 시장 주체들과 교섭하고, 자

신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며,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농민의 권익은 조직에 의지하여 차근차근 쟁취해 나아가야 한다. 소

위 말하는 “많이 지급하고, 적게 거둬들이며,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기

타 농업에 유리한 정책을 통해 정부가 “선정양민(善政 民)” 식으로 베풀

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농민 자신의 조직에 의지하여 쟁취해 

나아가고, 능력을 갖추어 지방 기층이 중앙에 대해 농업에 유리한 정책의 

집행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이것이 제도 운영과 시스템의 역할에 있어 

필연적이 되어야 한다. 농민이 발언권이 있어야만, 문제 해결에 있어 희망

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많은 농민들이 연합해야 하

고, 그들 공동의 이익을 인식해야 하며, 계획적이고 합법화된 집단행동을 

통해 일치된 요구를 해야 한다. 농민 조직은 반드시 독립화 된 이익단체

를 형성해야 하며, 경제·사회 및 정치 생활에 있어서의 참여도를 끊임없

이 증진시키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역량을 형성하여, 향촌 자치에 참여하

고, 향촌 업무에 대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영

향을 주는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고, 그 구성원들이 이익

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며, 그들 자신의 몫으로써의 

이익을 쟁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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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은 사람 수가 가장 많은 사회 집단이며, 어찌 됐든 자신들

의 이익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

면, 중국의 사회구조는 병태(病 )적이 되며, 협력운영과 도시와 농촌의 

총체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농민의 권익 보

호를 꾀한다면, 반드시 현존하는 사회적 역량의 대비 관계에 변화를 주어 

제도 쇄신과 연관된 목표함수와 제약 조건들을 바로 고쳐야 하며, 분산되

어 있어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공

통된 사업으로 단결시켜야 한다. 이것은 중국 농민의 정치·사회 및 경제

에서의 낮은 지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 사실, 1979년

에 이미 국제연합은 <농민헌장>이라 불리는 선언을 통해 명백히 호소한 

바 있다. “농민 조직화를 격려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구(自救)활동

을 전개해야 한다”. 사실상, 세계 각국의 경험에서도 이미 입증되었듯이, 

사회의 어떤 조직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

가 계획적으로 조직체계를 바꿀 수 있다. 이로써 새로운 정책 제정이 유

리해지고, 관련된 집단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한다. 중국에서 농민과 

혈연관계에 있는 집권당과 인민정부는 더더욱 농민에게 유리한 친농업정

책을 실시하고, 농민 조직화를 지지해야 한다. 이전의 낡은 정책은 농민을 

묶어둠으로써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었고, 공업과 농업의 연맹에도 해를 

끼쳤다. 현재 “활력을 불어넣는(放活)” 정책에 반드시 농민 조직화에 대한 

지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농민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바로 

“三農” 문제 해결의 관건을 틀어잡는 것이며, 새로운 시기를 맞아 공업과 

농업의 연맹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3. 농민 조직화의 실현 형식

농민은 많은 조직들과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촌민 집단조직, 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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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 등은 모두 농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므로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은 많은 부분

에서 농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고, 농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도 있다. 농민

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조직 형식은 농민 협회와 합작사 등이다.

3.1. 농민 협회

농민 협회는 줄여서 농회( )라고 부른다. 농회는 농민의 이익을 대표

하는 조직이며, 그 주된 특징은 농민을 주체로 하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설립된 기초협회이며, 농민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질을 가진다. 

일본, 한국 및 중국 대만에서도 농민 협회 조직이 있다. 대만의 농어회(

)는 농촌 보급, 농산물 운송·판매, 사원(社 )의 신용과 보험 사업 등

을 책임지고 있으며, 정부 당국의 위탁 임무를 맡고 있고, 경제적 실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

중국의 신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3대 개혁” 시기, 농회는 아주 큰 

역할을 하였으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농업과 수공업의 “사회주

의 개조”부터, 농업 합작사(실제로 집단화가 되다)가 발전하면서, 농회는 

종적을 감추었다. 이후 수십 년간, 중국 대륙에는 농민 협회와 같은 조직

이 없었으며, 농민에게는 정식적으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로와 권익

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

농촌 인민공사의 해체와 시장 위주로의 경제 개혁이 시작되면서, 농민 

협회의 재건이 의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우리는 이미 농민 협회를 다시 

가동시키고, 농민의 권익 대표 조직으로써의 법인 지위를 확립하며, 촌에 

기층 농회를 설립하고, 향에 농민 협회 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을 찬성하였

다. 비록 농민 협회의 재건을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하였지만, 줄곧 최고 정

책 결정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 사업은 비교적 복잡하며, 농민 협

회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가의 관건은 집권당 중앙의 태도에 달려 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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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작사

합작사는 노동자 연합의 자주 조직이며, 사원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기

초 위에서 건립된 약정 공동경영 기업이다. 신중국 역사에서, 농촌 농업 

영역의 합작사는 많은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었다. 현재, 농민 조직화로 채

택할 만한 방식은 농민 합작사와 경영 활동을 하는 전문 협회로써, 정부

가 승인하고 먼저 선택한 조직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민 합작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3.2.1. 농민은 자신들을 위해 봉사할 합작사가 필요하다

10여 년 전, 정부 부문과 대중 매체 모두 농민을 시장으로 밀어 넣을 것

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며, 분산되어 조직이 없는 농가가 집적 현대 시장

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즉, 농가가 대시장으로 진입하

기 위해서는 합작사가 조직하고 중개(다리 역할)하고 봉사해야 한다. 그렇

지 않을 경우, 아주 많은 진입 비용이 필요하며, 정말 농민을 “대해(大海)”

로 밀어 넣어 익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계의 정확한 표현은 

“농민‐‐‐‐합작사‐‐‐‐대시장”이다. 농민의 생산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농산물 

운송·판매 합작사가 필요하다. 농민이 농용 생산자재와 생활자재를 구입

하는데 있어, 공급·판매 합작사와 같은 합작사가 필요하다. 농민이 생산 

발전과 생활을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 합작사가 신용 대부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농민이 그 생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새로운 농업 기술을 채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합작사 혹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서비스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농가가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치를 높이고 판매 수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연합하여 합작사를 구성하

거나, 동종 업종의 공장·상점과 연합하여 합작기업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농업 산업화 경영을 실시하거나, 합작사를 중개로 하여, 농산물 가공 기업

을 “용두( )”로 한 산업화 경영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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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회사‐‐합작사‐‐농가”로 표현된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분산되어 

있는 농가는 일반적으로 자금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하여 시장

으로 진입해야만,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2.2. 근본적인 의의에서 합작사를 이해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합작사를 집단 소유

로 귀속시켰다는 것, 공유제 범주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현재, 기왕 합

작사가 농민 조직화를 위한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조직 형태라고 인식

한 바에야, 근본적인 의의에서 이해하고 협력경제를 다루어야 한다. 근본

적인 의의에서의 협력경제는 다른 경영 형태들을 포용할 수 있는 노동자 

연합체이며, 어떤 단일한 경제 형태가 결코 아니다. 합작사가 체현한 것은 

생산요소의 조합 방식 혹은 일종의 경영 방식이며, 특정한 소유제 형태가 

결코 아니다. 경제 속성상 공유제 경제와 사유제 경제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합작사에서, 사원은 모두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합

작사 내에서 자산의 연합 소유의 정도는 발전 단계에 따라, 합작사에 따

라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는 모두 합작사 장정(章程)에 명확하게 규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협력경제는 노동자 개인의 재산권 사유의 기

초 위에 만들어진 약정된 연합 공동경영 경제이다. 합작사와 기타 형식의 

협력경제 조직은 노동자 연합의 자주적이고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

로서, 그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체 내에 종사하는 연합 

경영의 주체(사원, 회원)는 반드시 노동자여야 한다. 둘째, 구성원 개인 자

산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합작사 내의 분

할할 수 없는 연합 공유자산의 비율과 연합 공동경영의 내용은 반드시 주

체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셋째, 합작사는 반드시 일정한 조직 

형태, 민주적으로 약정된 규정 및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체 

사원이 합작사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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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제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합작사는 일종의 “민(民)이 소유하고, 

민(民)이 관리하며, 민(民)이 이익을 가져가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며, 

전체 구성원이 소유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탈퇴가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1인 1표제이다. 합작사 내에서는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않으며, 사원을 위해 운송·판매·가공·생산·생활에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으며, 협력 기구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연합 공동 경영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사원들이 돈을 벌도

록 도와주며, 사원들의 소득을 증대 시켜야 한다. 연합 공동 경영의 잉여

는 구성원의 합작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윤을 되돌려 주고 출자금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다.

세 가지 점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위 말해서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않는다”란 합작사 내부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꾀하지는 않지만, 외부 시장 교역에서는 반드시 이윤을 얻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어디에서 잉여가 생겨 나누어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어떤 

사람은 출자금에 따라 일정한 투표권이 주어져야 하며, “1인 1표”제와 병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주주가 합작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원의 주식 보유액과 “1인 1표”의 출자금 투표권과의 비율

을 제한해야 하며, 출자금에 따라 한정된 투표권만을 주어야 한다. 합작사 

투표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전체 사원의 합작사 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합작사 사원 대회 혹은 대표 대회의 동

의를 거쳐, 합작사는 사회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비사원인 주주도 

이익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작사의 경영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투표에 의한 표결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3.2.3. 합작사 법인 지위의 범주를 설정한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헌법>은 물론 공상행정관리의 “기업 

법인” 등록에서도, 합작사에 대한 범주 설정에 오류가 존재한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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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본의 제8조에서 이르기를, “농촌에서······각종 형식의 협력경제

는 사회주의 노동 대중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공상행정관리 부문의 

“기업 법인” 등록 분류에 있어, 합작사 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지 않았으

며, 합작사를 집단 기업에 귀속시켰다. 이러한 범주의 설정은 합작사의 경

제·사회 본질과 기본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으며, 농민 합작사의 발전에

도 불리하다.

이러한 부적당한 범주의 설정은 주류가 인식하는 집단경제에 대한 편애

와 합작사 법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특

수성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합작사는 

힘이 약한 집단이 연합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민주적으로 약정한 공동 

경영 기업이며, 내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들을 위해 봉

사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으며, 사원들의 소득을 증대 시키고, 사원의 복지

를 증진시킨다. 둘째, 합작사의 중요한 기능은 농민을 조직하여 시장에 진

입하도록 하고,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며, 전체 경쟁력을 증강시키고, 교역 

비용을 절약하며,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합작사는 노동자

들이 약정한 공동 경영 기업일 뿐만 아니라, 대중 스스로를 교육하고 과

학기술과 정신문명을 전파하는 학당이며, 어떤 영역에서 협력 대중의 공

동 이익을 대표하고, 집합시켜 상호 제어하고 사회 공정성을 발양하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 이로써 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협력 발전과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농민의 합작사는 일반 회사와 다르다.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주식회

사는 자본의 연합이고, 자본을 기업 운영과 이윤 분배의 핵심으로 하며, 

자본이 사람을 고용하고, 자본이 노동을 지배한다. 이는 돈을 위한 것이

다. 그러나 합작사는 노동의 연합이고, 사람을 고려의 핵심에 두며, 사람

과 사람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중시하고, 자본으로 하여금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하며, 노동이 자본을 지배하고, 기업 운영과 잉여 분배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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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합작사를 집단 기업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 양자는 약간의 본질

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① 합작사는 사원의 노동 연합을 기초로 한 생산요소의 조합 방식이며, 

특정의 소유제 형태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집단경제는 일

종의 배타성을 지닌 집단 소유제 형태이며, “개조”의 전통적인 개체 

소농경제의 과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② 합작사는 사원의 사유자산과 출자한(入社)자산의 사유권, 출자에 대

한 이익 배당권을 인정하는 반면, 전통적인 집단경제는 생산자재의 

집단 공유를 기초로 하며, 집단 내에는 구성원 개인의 자산 소유권

이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의 노동에 근거해 수익 분배권을 

획득한다. 

③ 합작사는 사원 가정의 분산 경영을 인정하고, 사원들이 공동으로 필

요로 하는 생산자재와 생활자재만을 공급하며, 농산물 운송·판매·가

공 및 기타 서비스부문에서는 약정된 공동 경영을 실시한다. 반면 

전통적인 집단경제는 집중적인 통일 경영을 실시하고, 농가 경영은 

단지 자류지(自留地), 자류산, 가정 부업 및 자류 가축의 사육만을 허

용한다.

④ 합작사 사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탈퇴도 자유로우며, 지역적 제

한을 받지 않고, 약정된 공동 경영의 발전 공간도 지역적 제한을 받

지 않는 반면, 전통적인 집단경제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다. 따

라서 “참가자”는 그 지역의 자연인이며 토지 혹은 기타 생산자재의 

집단 공유와 서로 연계됨으로써, 자연히 그 구성원이 되며, 합작사 

사원과 같은 그런 자주적 선택권이 없다. 마찬가지로, 집단 기업 경

영의 발전 공간도 일정한 지역적 제한을 받는다.

⑤ 합작사에서, 사원은 합작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윤을 되돌려 받

고, 출자금에 따라 이익을 배당 받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집단경제에

서, 구성원은 집단과 기여를 하고 기여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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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완성한 작업량에 따라, 평균화된 수익 분배를 실시한다.

합작사의 특수한 속성에 따라, 국가 헌법은 농민의 합작사를 집단경제에

서 분리시켜, 단독적인 합작사 법인으로 자리 매김 시켜야 한다. 공상행정

관리 부문의 “기업 법인”에서, 합작사 법인 부문을 단독으로 설립하여, 등

기·등록을 시키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3.3. 촌민 자치 조직과 농업과 관련된 업종 조직

농업 협회와 합작사 외에도, 농민 자치위원회(농촌 소조(小 ))와 농업 

관련 업종 협회가 다른 측면과 다른 정도에서 농민의 이익 문제와 관련을 

갖는다. 농민과 농민 합작사는 이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농민은 반드시 촌민 자치조직의 주체가 되어야 하

고, 그들이 직접 촌민 자치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며, 

효율적인 촌민 감독제도를 만드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 다음, 농업과 

관련된 업종의 협회는 조건을 마련하여 농민과 농민 합작사로 하여금 이 

조직의 자원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농업과 관련된 업종의 협회는 동일 업종과 관련된 합작사

를 끌어들여 정식 구성원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함께 공유한다. 이 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의 전문업체는 전문업체 협회를 

연합하여 구성해야 하며, 조건이 성숙되어지면 농민 전문 합작사로 발전

시켜야 한다. 농민 전문 합작사와 농업 관련 업종의 협회는 전문업체 협

회와 밀접한 업무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업체 협회를 지지해야 한다.

4. 정부의 합작사에 대한 지지정책

농민 협회도 좋고, 합작사도 좋다. 결국 모두가 사회 자원인 셈이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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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조직의 발전은 사회 자원을 증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사회 자원

이 증가함으로써 교역 비용이 줄어들기도 하고, 시장 경제의 건강하고 순

차적인 운영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

는데도 유익하다.

합작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는 합작사와 일종의 특수한 관계를 형

성해야 한다. 첫째, 합작사는 힘이 약한 집단의 연합 자주 조직으로써, 그 

잠재력을 이용해, 정부와 협조해 “사회의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

히 빈곤을 없애고, 충분하면서도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 융합

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로써 정부가 신뢰할 수 있고 실질적인 협력 동

반자가 된다. 동시에, 정부는 합작사가 공익과 공평의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작사를 지원하고, 합작사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 지지의 성격과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

째, 정부 중심의 단일 운영에서 정부와 민간 조직의 협력운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합작사 등의 농민 조직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협상 대상이며, 

협력운영에 있어서의 협력자이다. 셋째, 합작사는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

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며, 정부 주관 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만, 정부

는 합작사의 경영 업무와 인원 배치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각국 

정부의 공공 정책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선택이다.

합작사의 본질적인 특성과 정부의 합작사와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국

제적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국에서는 <합작사법> 제정이 보편화 

되었으며, 법에 의거하여 합작사에 대해 필요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

고, 재정·세수( 收)·금융 신용대출 및 가격비용 등의 방면에서 합작사에 

지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① 합작사의 세수체계를 만들고, 낮은 세율 혹은 면세 정책을 실시한

다. 예를 들어, 합작사에 대하여 소득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②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거나 대출 이자를 보조해 준다.

 ③ 포상하거나 무상으로 보조한다.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합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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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 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운영 설비를 무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 합작사에 대한 운영 평가에서 목표에 달성했을 경우 

포상한다.

 ④ 싼 가격으로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가격을 보조해 준다.

 ⑤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민 합작사 발전 사업기금을 설립하

고, 주로 합작사 조직에 대한 비용 보조,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데 사용한다.

 ⑥ 합작사가 받아들이는 사회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⑦ 어떤 개인과 조직이 농민 합작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

나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한다.

 ⑧ 농업과 관련된 국가사업은 우선 농민 합작사가 맡거나 적극적으로 

합작사를 끌어들여 참여 시킨다. 예를 들어, 국가 농업 종합개발 사

업, 빈곤 퇴치 사업, 기술 보급 사업, 환경과 생태보호 사업 등은 모

두 적극적으로 합작사를 끌어들여 참여시킴으로써 실시하도록 한다. 

 ⑨ 정부 부문과 기구는 농민 합작사에 무료로 정책과 시장에 관한 정

보, 무역 확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전국 협력경제 학원을 설립하고, 각종 합작사를 위한 인재를 관리

육성하며, 합작사 간부를 대상으로 한 단기 훈련을 확대한다. 협력

경제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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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0 장

농업 현대화: 험난한 여정

“농업 현대화”는 신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학술계의 연구·토론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

한 영역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농업의 변혁과 발전에 관한 연구 과정에

서 농업 현대화 문제를 언급했었지만, 심도 있는 연구를 따로 하지는 못

했다. 이 장에서도 물론 우리가 앞서 말했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농민은 어떠한 농업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농업 현대화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및 왜 험난한 

여정인가 등에 대해 주로 설명할 것이다.

1. 농업 현대화의 내용과 목표

농업 현대화는 농업 진보의 역사적 과정이며, 전통적인 농업 생산부문

을 현대 산업의 발전 과정으로 전환시킨다. 이 과정에서, 현대 공업이 제

공한 기술장비를 이용해 농업을 무장시키고, 현대 생물과학기술을 이용해 

농업을 개조하여, 아주 높은 수준의 종합 생산 능력과 시장 경쟁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생태자원의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과 자연의 화합

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농업 현대화는 풍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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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신농촌 건설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특색의 농업 현대화”라고 말하기 좋아한다. 사실, 

중국과 외국을 막론하고, 농업 현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기술의 선진성, 

산업의 연계 정도, 개방성, 정보화, 농민 조직화 및 농업 인구의 소수화 

등 모두 같으며, 풍요로운 문명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현대화의 지표로 

삼는 것도 서로 같다. 다시 말해서, 국내외 농업 현대화의 목표는 서로 같

아야만 한다. ①농민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농업의 노동 생산성과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식량안보를 보장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 

시키며, 빈곤을 없애고, 가정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③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④공업과 농업의 차별과 이원화 

구조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협력 발전을 실현한다.

우리는 현대화를 위해 현대화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전

을 위한 필요에 의해 비로소 농업 현대화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일련의 목표들을 실현해야 한다. 우

리가 말하는 “중국 특색의 농업 현대화”란 중국이 실시하는 농업 현대화

의 배경과 구체적 노선이 선진 공업국가와 차이가 있고, 자신만의 특수성

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중국 농업 현대화의 기준과 목표를 낮출 수 있

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2.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중국이 선택하는 농업 현대화의 길은 반드시 본국의 기본적인 국가 상

황에 의거해야 하며, 본국 농업의 근본적인 특징과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

해야 한다.

① 중국은 농가 가족경영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유한한 토지 조건 하

에서 농업 현대화를 실시해야 한다. 선진 공업 국가, 특히 인구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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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토지가 많은 국가에서는 농장의 토지 규모의 확대를 기초로 하여 

농업 현대화를 실시하며, 먼저 노동 대체형의 현대화가 나타난다. 이

와 같은 국가는 공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농업 노동력의 비농업으

로의 이전이 이루어져, 농민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전문화된 대규모 

농장 경영이 적합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농업 현대화를 실

시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으며, 농민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근래에 농가의 토지 경영 규모의 확대

를 보편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동부의 비

교적 발달한 지역에서는 적절한 규모 경영을 비교적 빨리 실시할 수 

있었으며, 가족 농장식의 농업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

는 여전히 선진 공업국가의 대규모 농장 규모와 비교가 안 된다. 중

국은 농민 가족경제와 유한한 토지의 전제 하에서, 단지 생물기술과 

집약적 경영으로 토지를 대체하고, 농민들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지

역화 된 파종, 규모화 된 사육,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 영역에서 전문

화되고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을 발전시키면서, 응집된 규모의 경제

를 형성하고, 점차 농업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

② 중국은 경제 전환기에 농업 현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의 발육

이 불건전하고, 농민의 조직화 수준이 낮으며, 전통적인 체제의 찌꺼

기가 아직 남아 관리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는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요소 이동에 있어서도 여전히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선진 

공업국가는 이미 아주 오래된 시장경제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

며, 그들은 농업 현대화를 실시할 때 이미 충분히 발육된 시장 환경

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였으며, 농민의 합작사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각종 업종

별 협회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경우 

농업 현대화에 뒤따르는 개혁과 관련된 작업량이 매우 많으며, 난이

도는 매우 높고,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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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농촌의 산업 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화 

추진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 산업 혁명은 농업 현대화, 농업의 신

기술 혁명과 농업 산업화 경영의 진행 과정을 하나로 잘 융합하여, 

전체적으로 농업과 농촌 경제구조를 변혁하고, 농업 산업의 진보를 

촉진한다. 새로운 농업 기술 혁명은 (주로) 생물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명과 혁신을 통하여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업 산업이 업그레

이드되며 형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원천이 된다. 농업 산업화 

경영은 농업 현대화와 새로운 농업 기술 혁명을 위해 실질적인 조직 

운반체와 미시적 제도의 보장을 제공하고, 농업의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를 내생변량으로 바꾼다. 이로써 농업 산업화 경영은 농업 현대

화의 중요한 내용과 “가속기(加速器)”가 되었다. 동시에 소성진(小城

) 건설을 포함해 내포되어 있는 도시화 과정은 농촌 종합발전, 산

업 집중화, 기업화 및 사회화를 직접적으로 이끌고 촉진할 수 있으

며, 농민들이 토지를 떠나 비농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을 만들어 주고, 실현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준다.

④ 중국 농가는 자본 축적 능력이 미약하며, 이는 농업 현대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도 남는다. 농촌 기반시설 건설과 공익성을 띤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투자하는 것 이외에, 농업 현대화는 농민 스스로 자본

을 축적하여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중국 농가들의 고정자산은 

극히 적으며, 중·저소득 농가가 60%를 차지하고, 소비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일단 소득이 증가하면, 보통 재생산에 투입을 늘리는 것 이

외에도 소비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농가가 많은 돈을 농

업 현대화에 투입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경제 발달 

지역의 실례가 나타내듯이, 농업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비농

업 산업과 향진공업이 제공하는 자금 축적에 의지하며, 정부의 재정

적 지원도 필요로 한다.

⑤ 중국의 농업 현대화 모델은 장차 다양성을 가질 것이다. 중국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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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광활하고, 각 지역의 자연 조건이 복잡다양하며, 생산 유형에 

있어 아주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각 지역 농업 현대화의 구

체적인 모델을 다종다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전문화와 분

업의 긴 과정을 겪게 한다. 그러나 선진 공업화 국가는 상품경제 발

전 과정에서 점차 전문화된 생산지역 구도와 전문화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농업 현대화 실시를 위하여 비교적 동일하고 민첩한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농업 현대화

는 복잡하고, 대단히 어렵고 힘들 것이며, 반드시 각지의 구체적인 실

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다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처럼, 농업 현대화 과정은 위에서 기술한 종합적인 요인의 제약을 받

고 있으며,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서의 심한 불평등이 더해져, 중국

의 농업 현대화는 결국 아주 긴 불균형 발전 과정이 될 것이며, 결국 지

역별로, 단계별로 실시되는 산업 진보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지를 객관적인 법칙으로 바꾼 것이 아니

다. 중국 농업 현대화의 복잡성, 어려움 및 점진적인 불균형을 과소평가한 

어떠한 의견과 방법도 채택할 수 없다.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상황, 농업의 근본적인 특징 및 역사적 배경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농촌 종합발전, 농업 집약 

경영,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채택해야 하며, 취업 기회가 많이 주어지

고, 저렴한 비용의 기술 노선을 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하

는 중국 농업 현대화의 길이다.

3. 중국 농민은 어떠한 농업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가

농업 현대화는 결국 농민의 사업이므로, 어떠한 기술 노선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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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반드시 농민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 농민들

은 어떤 현대화 조치의 선택 여부에 있어, 그 조치에 의한 예상 수익이 

어떠한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小康)에 도달하고 부유해지는데 유리한가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국가 상황과 많은 농가 고유의 약체

성 때문에, 중국 농민은 취업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서, 비용이 저렴한 농

업 현대화를 필요로 한다. 비농업으로의 이전 취업의 길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농업 부문에서 노동력을 내보내는 것은 제조업에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같고, 마찬가지로 높은 비용의 농업 

현대화도 농민들이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반드시 

취업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비용이 저렴한 기술 노선을 택해야 하며, 과

학기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물기술과 기계기술을 서로 결합시키

며, 토지 대체와 노동 대체를 서로 결합시켜야 한다. 그리고 최근 토지 대

체를 위주로 하여 토지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을 함께 향상시키고,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을 위주로 하여 농업의 시장 경쟁

력을 증강시키고, 농업의 비교 효율성과 이익을 높이며, 농민의 소득을 증

대 시키고 있다.

3.1.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의존

해야 한다

하나는 노동과 기술의 결합에 의존해, 농업의 집약경영을 심화시키고, 

주어진 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해, 가치가 높은 경종·사육 산업과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발전시키고, “두 개”의 생산성과 한계 생산성을 높이며, 가

능한 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다른 하나는 농촌 종합발전에 의존해, 

농산물 가공업과 기타 노동 집약형 비농업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력을 점차 이동시킨다. 대량의 농업 노동력이 

외부로 이동하기 전에는, 노동력을 배척하는 노선을 취할 수 없으며, 취업

의 길을 넓혀, 농업 인구를 점차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211

3.2.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① 농촌 기반시설 건설과 기타 공공재의 제공에 있어, 정부의 투자에 

의지하고, 농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지 않는다. ② 농업 과학연구와 농업 

기술 보급은 공익성 사업이 되어야 하며, 주로 정부가 조직을 책임지고 

공적 투자를 해야 하며, 농민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성과와 기술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하

는 시장화, 상품화를 구분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분명히 농업 비용이 상

승할 것이고, 농업 현대화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③ 농가에 대하여, 

특히 저소득 농가에 대하여 좋은 종자, 비료, 비닐, 농약, 농기구 등의 농

업용 생산자재를 구입할 경우, 직접지불의 혜택을 주고, 최고 제한 가격을 

규정하는 이러한 투입재의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④ 농민들이 생산 품목

을 바꾸고, 생산 구조를 조정하며,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생산 단계에 대하

여 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지지 성격의 보조금

을 지급한다. 중국에서 높은 비용의 기술 노선으로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

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성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노선을 선택하는 것

과 거리가 아주 멀다. 농업용 생산자재의 가격이 내려갈 줄 모르고 끊임

없이 오르고 있다. 이것이 농업 비용이 높이 치솟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다. 회북(淮北)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무( )당 밀 생산 비용은 325위안

이었으며, 그 중 종자 값은 25위안, 비료 값은 110위안, 농약 값은 10위안, 

기계 이용비용은 60위안, 관개 비용은 최소 40위안, 농업세가 80위안이었

다. 비록 무당 450㎏에 달하는 높은 생산량을 보였지만, 겨우 330위안에 

팔았으며, 겨우 무당 5위안이 남는 셈이다. 이는 농민들은 일년 동안 헛수

고한 것과 마찬가지다.

안휘(安徽)성 비동(肥 )현 용당( 塘)향 삼청(三 )촌의 촌민 양상록(

)씨의 생산 비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벼 1무당 생산 비용은 374.2

위안 이었으며, 그 중 종자 값은 20.3위안, 농약 값은 6.6위안, 비료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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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위안, 양수 펌프장을 이용한 관개에 지출한 비용은 42.4위안, 타인의 

소를 사용한 비용이 151.5위안, 탈곡 비용이 2.412위안, 농업세가 71.9위안

이었다. 벼 수매 가격을 ㎏당 0.82위안으로 계산했을 때, 무당 벼(550㎏)의 

판매 소득은 451위안이며, 거기서 비용 등 각각의 지출을 빼면, 겨우 76.73

위안이 남는다. 정말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다.

이 두 예에 볼 수 있듯이, 생물성 투입재(종자)와 공업성 투입재 가격이 

모두 매우 높고, 특히 비료 값은 제멋대로 오르고, 몇 차례에 걸쳐 농가용 

전기세를 오려, 농가의 전기세가 몇 배나 올랐다. 이러한 높은 비용구조 

하에서, 농업 재생산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현대화를 말해 무엇 하겠는

가?! 농민 누구도 이렇게 높은 비용의 농업 현대화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있다.

농민의 정책 결정 행위에서 봤을 때, 예상 수익을 높이는 요인을 끌어

들이며, 날씨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작업 시간이 촉박한 단계에서, 농민

은 우선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투입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용 밀 종자가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상품 가격

도 높고, 판매 전망도 좋을 경우, 농민은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또 “3하(역자 주: 여름 걷이, 여름 파종, 여름 수확물 관리)” 계절과 같이, 

날씨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시간에 대한 요구가 긴박할 경우, 인공적으

로 밀을 수확하면, 아주 힘들고, 잔손이 아주 많이 가며, 진행 속도도 느

리다. 최적의 수확기를 지나쳐 버리기가 아주 쉬우며, 손실을 입고, 여름 

파종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보통 기계화된 수확 방

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노동력을 아끼

고, 속도가 빠르며, 경제적이라는 점이 중국에서 겨울밀의 기계화된 수확 

방식이 많은 지역에 걸쳐 신속하게 퍼지고 있는 주된 원인이다. 이와 반

대로,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재차 현대화 

실시를 호소한다고 해도 농민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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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민과 농업 산업화 경영

지난 몇 년간 필자가 농업 산업화 경영을 연구하면서 이미 지적하였듯

이, 이러한 경영방식은 농업 현대화를 위해 미시적 제도의 기초와 조직 운

반체를 제공하였으며,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는 창조적인 길이다. 십여 년

간의 실례가 증명하듯이, 농민이 농업 산업화 경영에 참여하는가 여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으며, 선택의 조건은 가입에 따른 수익이 가입을 위한 

비용보다 커야 하고, 일반 시장에서의 교역‐‐‐‐매매방식보다 비교적 많은 수
익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이익도 함께 나눈

다”는 원칙 하에서, 참여 농가가 가공을 통해 증대한 가치와 판매 이윤을 

얻는 것이 농가가 농업 산업화 경영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다.

가입 농가에 대한 이익의 보장 수준과 농민 조직화 수준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 특히 “회사+농가”의 모델에서 더욱 그렇다. 회사와 농가는 두 

개의 독립된 이익주체로서, 누구도 단독으로 농업 산업화 경영을 실시할 

수 없다. 회사는 농지가 없어, 1차 상품을 직접 생산·경영할 수 없으며, 많

은 농가는 자금이 부족해, 농산물 가공과 대규모 판매를 실시할 능력이 

없다. 양자는 반드시 연합하고, 각자의 장점을 서로 보충해야, 비로소 새

로운 경영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회사와 농가의 연합 기반은 서로의 필

요에 따른 것이며,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상호 이득이 

되고, 쌍방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교적 좋은 연합 방식은 농민 스스로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농가가 

생산·가공·판매가 일원화된 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혹은 농민 합작사와 회

사가 연합하여, “회사+합작사+농가”의 모델로, 농업 산업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를 불문하고, 가입 농가에게 되돌아가는 이윤은 농가

들이 농업 산업화 경영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공고히 하는 핵심 조건이다.

중국에서, 농업 산업화 경영은 새로 생겨났으며, 농업 현대화의 중요한 내

용이다. 정부가 “용두” 기업과 합작사의 발전에 있어 정책적으로 혹은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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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지하고, 금융기구가 융자를 통해 지지하는 것 모두가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다. 농업 산업화 경영 시스템 내부에 반드시 완전한 이익 보장제도, 이

익분배 시스템 및 공동의 위험 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들 모두가 경

영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들이다.

중국의 농업 산업화 경영은 이미 십여 년의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으

며, 우리는 이를 통해 실례와 이론적 기준이 서로 부합하는 정도에 대하

여 대강의 검증을 할 수 있다.

4.1. 농업 산업화 경영 발전의 기본적인 특징

총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농업 산업화 경영은 10여 년간 건강한 발전

을 이루었으며, 초기 단계의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1) 농업 산업화 경

영 조직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지역적 분포는 매우 불균형하며, 지역 

경제발전의 불균형과 일치한다(표 10‐2 참조). (2) 농업 산업화 경영 조직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였고, “용두” 조직의 선도적인 역할이 증대되었다. 

(3) 농업 산업화 경영 조직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 중 첫번째는 용두기업 

선도형(회사+농가)이며, 두 번째는 합작사 등 중개조직 선도형이고, 세 번

째는 전문 시장 선도형이다. (4) 농업 산업화 경영 조직은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가입 농가와 이익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계약을 위주

로 한 연결 방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표 10‐3).

표 10-1. 농업 산업화 경영 조직의 발전 상황

연        도 1996 1998 2000 2002

농업 산업화 경영 조직의 총수(개) 11,824 30,344 66,000 94,000

선도 농가 수 (만호) 1,995.1 4,923.27 5,900① 7,265

전체 농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② 15.0 25.0 30.5

농가 당 산업화 경영을 통해 증가된 소득 (위안) ‐ 800 900 1,000

자료 출처: 농업부 산업화 사무실 제4차 조사 모음 자료를 근거로 정리함.

①그 중, 현지 농가는 4,108.62만호이다.

②이 비율은 순수 농축산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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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농업 산업화 경영 조직의 지역별 분포 상황

연도와 분포 합   계 동   부 중   부 서   부

1996년: 조직 수 (개) 11,824 6,613 4,334 877

         지역 분포 (%) 100.0 55.9 36.7 7.4

1998년: 조직 수 (개) 30,344 14,588 13,588 2,188

         지역 분포 (%) 100.0 48.07 44.78 7.15

2000년: 조직 수 (개) 66,000 32,344 21,198 13,146

         지역 분포 (%) 100.0 48.5 31.8 19.70

2002년: 조직 수 (개) 94,000 43,000 29,000 22,000

         지역 분포 (%) 100.0 45.2 31.2 23.6

자료 출처: 표 10-1과 동일.

표 10-3. 농업 산업화 경영 조직이 가입 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의 구조   
(%)

연결 방식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계약 관계 70.84 55.68 49.0 51.9

합작제 관계 13.26① 9.2 14.0 12.6

주식합작제 관계 18.8② 11.19 13.0 13.3

기타 방식 ‐ 23.76③ 24.0 22.2

자료 출처: 표 10-1과 동일.

① “이윤 반환 혹은 2차 결산”으로 한다.

② “출자에 따른 이윤 배당”으로 한다.

③ “협의 관계”로 하며, 문자로 기록된 생산·판매 협의를 나타낸다.

4.2. 농업화 경영 발전에서의 주요 문제

농업부의 여러 차례 조사결과와 필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 비추에 볼 

때, 중국 농업 산업화 경영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초기적 특

징을 가진다. 주로 이익의 연결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적지 않은 지방의 

“용두” 기업은 농가와 여전히 매매관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은 결코 공

통 이익의 기초 위에서 진정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 매매관계”



216

에 불과하다. 엄격하게 말해서, 기업은 농가와 협력자의 관계가 되지 못했

으며, 이를 농업 산업화 경영이라 부를 수 없다. 따라서 농업 산업화 조직

이 이끄는 농가의 비중이 이미 전체 농가의 30.5%를 차지한다는 말은 과

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익 연결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주로 적지 않은 “용두” 기업이 가입 농가에 대하여 이윤 반환 시스

템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농가는 가공을 통해 증대한 가치와 판매 이윤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회사는 큰 돈을 번 반면, 농가가 얻은 

이익은 적다. 어떤 합작사도 사원 농가에 이윤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이 이를 “이화된 합작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오늘날 농업 산업화 경영의 “국가급 중점 용두 기

업”은 이미 372개가 있으며, 훨씬 많은 성급 중점 용두 기업이 있다. 정부

는 기업에게 세금을 돌려주고, 대출과 발전을 촉진하는 우대 조치 등의 

“용두” 기업에 대한 부양 정책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

의 부양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실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

관에 부딪혔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부는 농민 협력경제 조직에 대

한 지지 열의와 강도는 아주 낮았으며, 많은 지역의 공상부문은 합작사 

기업을 일반 주식회사와 똑같이 취급하였고, 어떠한 우대정책도 없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농민 합작사의 발전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구호에 머물

러 있으며, 어떤 탄탄한 조치도 없는 실정이다. <농촌 합작사법>은 질질 

끌면서 아직도 공포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농업 협력경제 조직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5. 중국식 현대 농업 발전을 위한 집약적 경영에 대한 전망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상황은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다는 것이며, 인구

와 토지의 비례 과계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반면, 노동력 공급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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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동력 비용이 저렴하다. 이점이 바로 중국으로 하여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서 집약적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길이 없다. 

중국 농업은 집약적 경영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집약적 경영의 실시

는 신중국 농업 발전의 주된 노선이다. 통계에 따르면, 1949~1999년, 전국

의 경지 면적은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 5% 감소하였다. 

그 기간에, 농업 총생산액은 11배 증가하였다. 식량 파종면적은 겨우 3% 

증가하였고, 전국 식량 총생산량은 3.5배 증가하였으며, 단위 면적 당 생

산량은 3.7배 증가하였다. 분명히 한정된 토지에서 노동, 비료, 생산성이 

높은 종자와 재배 기술, 축력과 기계 등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집약적 경영에도 의존했기에 비로소 중국 농업은 비교적 

높은 토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식량 부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넉넉한 살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5.1. 집약적 경영은 새로운 단계로써의 농업 발전의 방향이다

농산물은 공급자 시장에서 소비자 시장으로 전환하고 점점 치열해지는 

국내외 경쟁의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농업 발전의 새로운 단

계에서 농산물이 수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과, 동시에 경제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1992년 중공중앙과 국무원

은 <높은 생산성, 우수한 품질, 높은 효율성의 농업 발전에 관한 결정>을 

만들었고, 처음으로 정식 문건에 “높은 생산성, 우수한 품질, 높은 효율성” 

삼위일체의 목표를 제기하였으며, 이로써 농업의 집약적 경영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임무를 제시하였다. 첫째, 집약적 

경영은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을 계속해서 높여야 하지만, 반드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여, 시장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수

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집약적 농업은 반드시 각종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농산물 생산비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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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바람을 만족시켜야 한다. 셋째, 새로운 단계의 집약적 경영은 반드시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국제 기준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전체 공정에 있어 표준화된 안전 운영을 실시하고, 농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리하여, 미래 혹은 현재에 반드시 집약적 농업 범위의 확

대와 심화, 그리고 유형의 다양화를 불러올 것이다.

5.2. 농업 집약적 경영의 발전 유형이 다양화 된다

중국은 기후대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어, 자연자원 군락, 생태환경, 지

형 등이 복잡다양하고 지역마다 발전이 매우 불균형 하다. 농업의 집약적 

경영도 자연히 다양한 발전 유형과 구체적 모델을 가진다. 투입된 요소의 

조합방식을 볼 때, 집약적 경영은 두 가지 커다란 발전 유형을 가진다. 하

나는 사람의 노동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즉, 손을 이용한 작업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농업 성격의 집약적 경영이다. 다른 하나는 물질적 

노동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즉,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기초로 한 

현대화된 집약적 경영이다. 이 두 가지 집약적 경영 사이에 있는 것이 과

도적 형태의 집약적 경영이다. 구체적인 운반체 형태를 볼 때, 농업의 집

약적 경영에는 다양한 발전 모델이 있을 수 있다.

① 노지(露地)형: 다모작, 일년에 여러 차례 수확한다. 채소·과일·화훼 등 

노동집약형 경제작물의 재배에서 볼 수 있다.

② 보호지형: 온상, 비닐하우스, 온실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 그 특징은 

일년 내내 생산이 이루어지고, 일종의 노동·기술·자본 집약형의 집약

화 된 생산 방식이다. 가격이 비싼 채소, 과일, 화훼 재배 등의 반계

절성 생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단지형: 열대작물 재배 단지, 특용작물 재배 단지, 효율성이 높은 생태

농업 단지, 첨단 과학기술 농업 단지 등과 같은 종합적 성격이 강하

고, 지도적 성격과 시범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집약적 경영 방식이다.

④ 첨단 과학기술 공장형: 이러한 현대화된 재배장과 양식장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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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에서의 온실 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의 성과와 공업

화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응용한 결과물이다. 하나의 농작물(예를 들

어, 채소) 재배장이라고 했을 때, 생물 기술을 응용해 종자를 길러야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을 응용해 일조량, 온도, 습도, 시비, 농

약 사용, 공기를 제어해야 하며, 새로운 자재, 새로운 광원 등의 첨

단 과학기술의 성과들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재배장에서는 심지

어 모의 태양을 동에서 서로 운행시킴으로써, 농작물이 마치 대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다. 전 과정의 길이는 작

물의 필요와 사람의 뜻에 따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

절에 구애 받지 않고, 밤에도 낮이 지속될 수 있으며, 연속해서 끊임

없이 생산할 수 있다. 작물의 생장발육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고, 

생산 주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다.

공장화된 사육은 농업 산업화 경영에서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청

도( )의 구연그룹(九 集 )과 같은 현대화된 육계(肉 ) 양계장(합작사)

은 표준화된 양계 설비를 갖추어, 연간 10만 마리의 닭을 사육할 수 있으

며, 사료 공급, 물 공급, 온도, 통풍, 일조량 등의 설비를 갖추어 운행하고 

있고,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다. 구연그룹은 “회사+합작사+

사육장”의 모델을 채택하여, 닭고기 산업을 사료 가공 ‐‐병아리 부화 ‐‐사
육 생산 ‐‐도살 분할 ‐‐식품 제조 ‐‐창고 보관 및 운송 ‐‐수출 판매의 완전
한 산업 사슬로 만들었다. 육계의 규모화 되고 표준화된 생산, 자동화된 

사육, 전 과정에 걸친 품질 안전성 통제를 실현하였으며, 제품의 국제 경

쟁력을 높였고, 양호한 경제적 수익을 획득하였다.

5.3. 집약적 경영에 따른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예측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인구는 14.5억으로 증가할 것이고, 농경지는 

더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전면적으로 소강사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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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있

어 여전히 집약적 경영 발전에 의지해야 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은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을 높이는데 있어 잠재력이 아주 큰 편

이다. 상대적인 수준에서 볼 때, 밭작물 단위 생산 잠재력의 총수준은 현

재 평균 단위 생산 수준보다 1.5~3.5배 높으며, 벼, 밀, 옥수수 등의 단위 

생산의 잠재력은 현재 실제 단위 생산 수준의 2~3배에 해당한다. 만약 이

러한 잠재력을 발굴하여 실제 생산성으로 바꿀 경우, 중국의 향후 30년간 

식량 증대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식량 주생산 국가의 단위 생

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밀 단위 생산은 프랑스와 영국의 절반밖

에 되지 않으며, 벼의 단위 생산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집트보다 1/3가량 

낮고(1998년), 옥수수는 미국보다 약 40% 낮다. 국내 높고 낮은 생산지 사

이의 단위 생산 수준의 차이도 매우 크다. 벼는 44.4%의 차이가 나고, 밀

은 64.3%의 차이가 나며, 옥수수는 66.7%의 차이가 난다.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반드시 노동‐‐‐기술 집약형 농업 
집약적 경영을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하는 바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단위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접합한 전통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첨

단기술도 일정 정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을 큰 면적의 생

산에 널리 응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연구개발과 보급 사업을 해야 하며, 

더욱 더 많은 실질적인 발명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진보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농업에 대한 자금의 투입과 인적자원의 투입을 늘리는 것이 관

건이라 하겠다. 특히 제도와 조직구조의 쇄신이 필요하다. 

6. 농업 현대화: 험난한 여정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상황으로 인해 중국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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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현대화는 비균형적이고 점진적인 기나긴 과정이다. 우리가 “농업 현대

화: 험난한 여정”이라 말하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 농업 현대화

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

으로 노력해야 하며, 단기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6.1. 요소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농업 현대화 과정은 요소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과정이며, 기술요소 혹

은 소프트웨어 요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가 나타

날 것이다.

6.1.1. 인적자본의 수준 격상은 요소 수준 격상의 핵심이다

인적자본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본이며, 농업 현대화의 가장 중

요한 자본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중국 농업 인적자본의 상황은 

좋지 않으며, 농업 현대화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00년 

농업 노동력 중 문맹과 반문맹이 7.05%를 차지하고, 초등학교 문화 수준

이 32.8%, 중학교 문화 수준이 48.5%, 고등학교 문화 수준이 9.37%, 전문대 

문화 수준이 1.78%,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이 0.44%를 차지한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중국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여전히 문맹인 사람

이 8,699.2만 명이며, 그 중 1/3이 농촌에 있다. 농촌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을 받은 햇수는 7.33년이고, 도시는 10.02년이다. 중국 농민의 생산 경영 

기술과 능력 수준은 대체로 낮고, 농촌 노동력 중에서 중등 직업기술 교

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0.13%에 불과하며, 전문 기술 교육을 받

아본 농민은 9.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말로 농업 현대화를 이루려

면, 농민의 직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80%의 일본 젊은 농민은 고등학교 문화 수준을 가

지고 있으며, 농업 행정관리 인원들 모두 대학교 혹은 전문대 문화 수준

을 가지고 있다. 독일 35세 이하의 농업 노동자 중에서 70%가 농업 직업



222

기술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북유럽에서는 “녹

색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농민이 될 자격이 있다.

6.1.2. 적당한 경영 규모는 현대 농업의 기초 요소이다

국제적 경험이 증명해 주듯이, 적당한 크기의 경영 규모는 현대 농업의 

기초 요건이며, 농업 노동의 생산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

본적 전제조건이다. 중국 농가 당 평균 경지 면적은 약 0.5㏊에 불과하며, 

세계에서 농가 경영 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이다. 어떤 자료에서 나타내듯

이, 한국과 중국 대만 지역은 농가 당 평균 1㏊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

으며, EU는 농가 당 경지 면적이 20㏊이고, 미국은 한 가족농장 당 200㏊

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초소형 농가 규모로 농업 현대화를 

이루기는 확실히 어려우며, 초소형 규모의 경영은 효율이 낮고, 경쟁력이 

없다. 경영 규모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요소의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고도로 긴장된 인구와 토지의 비례관계와 토지를 통한 농민의 

생활 보장은 농가 경영 규모의 확대를 아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농업 

잉여노동력의 비농업 부문으로의 이동도 결국 긴긴 과정이 필요하다.

6.1.3. 농업 경영 조직 구조의 수준 격상은 아주 복잡한 변혁이다

일부 사람들이 가족경영 방식은 폭 넓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화와도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할지 몰라도, 초소형 농가가 농업의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중국은 반드시 농업의 조직 구조를 반드시 변혁시켜야 하며, 기업화

의 길로 가야 한다. 대규모 전문농가는 가족농장으로 전환하고, 몇몇 농가

가 연합하여 합작 농장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생산”·“가공”·“판매”가 일

원화된 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소농가를 위주로 

한 전통적 조직 구조를 농업 기업을 위주로 한 현대화된 조직 구조로 전

환하는 것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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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 농업의 윤리적 기초이다

현대 농업은 상품화율이 아주 높은 시장경제의 틀 속에 있으며, 신용은 

통상 협력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교역을 전개하는 근본적인 전제이다. 성

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 즉 “말을 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

에 옮겼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은 2천여 년 동안 회자

되면서, 중국인들 한 세대 한 세대를 교육시키고 체현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오늘날 이 전환기의 사회에서, 신용을 잃는 행위들이 자주 나타남으로

써, 심각한 신용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농업 생산·판매 영역에서도, 신용·

대등·호혜·자주·평등·협력은 공인된 계약 원칙이다. 그러나 체결한 계약에 

책임을 지지 않은 것, 서로 사기를 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품질 안

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 등은 최근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되어버렸

다. 신용을 상실한 국가에서 농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신용사회 건설을 중요시하고, 사회의 신용구조를 회복하여, 

일찍이 농업 현대화의 윤리적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기업들이 신

용 문화를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해야 하며, 매체들은 신용 문화를 

발양하도록 힘껏 선전해야 한다. 입법과 사법(司法)은 신용을 저버리는 것

에 대한 처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신용을 잃은 사람에게 그에 상응

하는 고비용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개인신용 

등기 제도, 개인신용 위험 예고, 개인신용 위험 관리를 포함한 개인신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6.3. 전국이 넘어야 할 농업 현대화 문턱으로부터의 여정이 

아직 멀기만 하다

중국이 넘어야 할 농업 현대화의 문턱은 얼마나 더 먼 것인가? 국가 통

계국 통계과학연구소 과제조의 최신 연구보고가 신빙성 있는 답안을 주었

다. 이 과제조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평가 지표체계를 운용하였다. 2050년

을 예기 연도로 하였고, 농업 현대화 문턱의 지수를 100으로 설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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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설정한 30개의 기준치에 따라, 전국과 각 성과 시 지역의 1998~2000년 

농업 현대화 과정에 대하여 전면적인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났다. 전국은 농업 현대화 실현의 길에서 아직 1/3 적게 왔

고, 넘어야 할 농업 현대화 문턱 지수의 노정에서 아직 멀기만 하다. 북

경·천진·상해 이 세 대도시 교외 지역의 농업 현대화 수준이 가장 높으며, 

전국을 3대 지역으로 구분할 때, 동부 지역의 농업 현대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중부 지역이 그 다음, 서부 지역이 마지막이다(표 10‐4, 표 10‐5).

표 10-4. 1998∼2000년 전국과 북경·천진·상해 농업 현대화 지수

연     도 1998 1999 2000

전국 평균 29.66 30.44 30.63

북     경 57.29 57.63 60.11

천     진 50.05 49.50 52.10

상     해 59.95 56.17 66.86

자료 출처: 국가 통계국 통계과학연구소 과제조: <중국 농업 현대화 평가 지표체계 건

설과 실정분석> (2003년 7월)

표 10-5. 1998∼2000년 전국 동부·중부·서부 농업 현대화 지수 차이

연     도 1998 1999 2000

전국 평균 29.66 30.44 30.63

동     부 41.70 41.68 44.42

중     부 29.47 29.97 29.54

서     부 23.60 23.80 24.19

자료 출처: 표 10-4와 동일

* 동부 지역은 북경, 천진, 하북, 요령, 산동, 상해, 강소, 절강, 복건, 광동, 해남 등 11개 

성과 시를 포함한다. 중부 지역은 산서,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등 

8개의 성을 포함한다. 서부 지역은 내몽구, 광서, 중경, 사천, 운남, 귀주, 서장, 삼서, 

감숙, 영하, 청해, 신강 등 12개의 성과 시를 포함한다.



225

표 10‐4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해의 농업 현대화 실현 수준이 가장 높으

며, 이미 2/3의 노정을 걸어왔고, 두 번째가 북경으로 이미 3/5의 노정을 

걸어왔으며, 그 다음이 천진으로 이미 절반의 노정을 걸어왔다.

표 10‐5의 수치가 나타내듯이, 중국 3대 지역의 농업 현대화 실현 정도

(지수)는 동에서 서로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며, 농업 생산수

단, 농업 노동력, 농업 생산조건 및 농업 생산능력의 분배 상황 역시 똑 

같은 추세가 나타난다. 이는 필자가 앞에서 지적했던 중국은 지역별로, 단

계별로 농업 현대화를 실현해야 하고, 다른 지역이 똑같이 농업 현대화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는 서로 다른 지역의 경

제·사회·문화 발전에 있어서의 불평등성에 의해 결정되며, 각 지역의 부존

자원, 자연 조건과도 관계가 있다. 동부, 중부 지역 및 서부의 비교적 조

건이 좋은 지역이 순차적으로 농업 현대화의 문턱을 넘을 때, 서부의 조

건이 아주 나쁜 지역은 분명히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개선된 전

통적인 농업 혹은 과도적인 농업을 위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말해서, 중국은 농업 현대화의 길에서 앞으로 2/3 이상의 길

을 더 가야만 하며, 수십 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농업 현대화: 험

난한 여정”이라 말하는 것은, 발달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이 농업 현대화

를 실현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농업 현대화의 기준과 목표를 낮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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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1 장

“三農” 문제 해결의 국제적 경험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선진국가의 국가 상황은 중국과 다르며, “三農” 

문제의 차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경제가 발달한 국가와 지역은 공업화 추

진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대량 흡수하여, 농업 

인구와 농업 노동력의 비중이 점차 낮아졌으며, 아주 적은 수의 농민만이 

농업 생산에 종사함으로써, 농업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아졌다. 동시에 중

소기업을 합리적으로 분포시키고, 농촌 지역으로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업 일원화 경영 발전에 힘써, 농산업의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 

현재, 그들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는 매우 작고, 농민과 노동자의 권익

에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심지어 농민의 소득이 노동자의 소득을 초과하

는 상황도 나타난다. 선진국가의 “三農” 문제는 중국과 동일한 차원에 있

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아주 큰 차이라고 한다면, 선진국가

에서 농민은 이미 극소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미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13,648.5만 명이고, 그 중 비농업 취업자 수가 

13,037.6만 명으로, 95.52%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취업자 수는 610.9만 명

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4.48%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의 농업은 300만 명

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력 인구의 2%를 차지한다. 

일본 농업 종사자수는 650만 명으로, 그 해 취업자 수의 약 10.3%를 차지

한다. 한국의 인구는 4,730여만 명으로,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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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은 약 7.5%이다. 2001년, 프랑스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100만 명으

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4.1%를 차지한다. 독일의 농업 종사자수는 약 96

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2.46%를 차지한다. 발달한 국가와 지역은 보

통 이전 지출을 통하여,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하여금 농업의 은덕에 보답

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민의 수익 보장을 통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

전과 안정된 농촌을 실현하고 있다.

그 다음, 참고의 편의를 위해, 본 글은 발달한 국가와 지역의 공업화 과

정의 역사를 회고하지 않았으며, 주로 농업 지원 측면에서, 순서에 따라 

네 방면에 걸쳐 그들이 “三農”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소개하였다. 첫째, 

세계 주요 국가의 시장가격 지지와 직접 소득지지의 경험, 둘째, 보조금 

투입과 보장성 조치의 경험, 셋째, 농촌 종합발전과 농민 권익 보호의 경

험, 넷째, 중국에 주는 시사점이다.

1. 시장가격 지지와 직접 소득지지 실시

세계 각국은 다른 정도의 “三農” 문제를 안고 있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三農” 문제에서 농민이 주체이므로, 주체인 농민을 떠나서는 농업과 농

촌을 얘기할 수 없다. 주체인 농민에게 있어, 소득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농민의 소득이 안정되고 증가하면, 농업 발전이 지속되고 안정

되며, 농촌 사회가 비로소 안정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바로 위에서 기술한 인과관계로 인해, 세계 각국 모두 보편적으로 각종 

정책조치를 채택하고, 농업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통해, 본국 농민 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농촌의 안정적이고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지지를 통해 “三農”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경험이 되었다.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및 경제협력발전조직(OECD)의 구체적 방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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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농업 지지가 포함하는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일부 내용은 뒤쪽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여기에서는 시장가격 지지와 소득지지 이 두 가지 방면

에 대해서만 토론해 보자.

시장가격 지지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지지가격을 통해 농업

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농민 소득의 안정과 증대를 보

장한다. 재정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준선진국에서 

주로 행해진다. 정부는 가격개입조치를 통해 본국 농산물의 생산과 무역

에 관여함으로써, 농민으로 하여금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상품 판매가격

을 얻게 한다. 목표는 농민의 소득증대 이다. 예를 들어, 미국, EU 및 기

타 OECD 가입국 모두 이러한 지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

으로는 주로 목표가격, 영업·판매 가격차 보조금 등이 있다. 둘째, 최저가

격지지를 통해 보호성 수매를 실시한다. 정부는 본국 농산물을 위해 구체

적인 최저지지가격을 제정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정부의 최저지지가

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최저지지가격에 따라 직접 수매한다. 이 주된 

목표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민의 소득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인

도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주로 최저지지가격, 보호수

매가격, 최저가격보장 등이 있다. 

소득지지는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소득보조를 통해, 농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확보하고,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을 가리킨

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농민에 대한 직접 소득보

조, 그것을 다시 정책의 집행방식에 따라 생산 지불, 면적 보조, 투입 제

한 보조, 기타 형식의 보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투입 보조는 농업에 

대한 투자지지, 생산자재에 대한 보조, 신용대출 우대, 농업세금 감면 등

을 포함한다. (3) 보장성 소득지지는 농업보험, 자연재해 구제 및 조건불리

지역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직접 소득지지만을 살펴보고 기타 

방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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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장가격지지

각국의 다른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시장가격지지정책의 명칭은 서로 다

르지만, 기본적 원리는 두 가지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 지지성 수

매(보호가격 수매), 중국의 식량보호가격 수매와 비슷하며, 구체적인 실시 

방식, 명칭, 실시 수단,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각각 변화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지지가격보다 낮을 경우, 농민은 지지성 가격에 따

라 식량을 국가에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시장가격이 지지가격보다 높을 

경우, 농민은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둘째, 지지가격, 원

리는 사전에 목표가격(구체적인 실시 방식, 명칭, 실시 수단, 구체적인 방

법도 다르다)을 확정하고, 목표가격과 실제 평균 시장가격의 차이를 농민

에게 보조하며, 이를 가격차 보조라고 부를 수 있다.

보호수매가격의 수단을 통해 농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농민 소득을 안

정시키고 증대 시키는 것은 선진국과 준선진국이 20세기 80년대 이전에, 

개발도상국이 오늘날 가장 많이 운용하고, 응용범위가 가장 넓은 가격지

지 정책이다.

1.1.1. 미국

미국은 1929~1933년 경제위기 이후, 발전시기마다 줄곧 지지성 수매 정

책과 목표가격지지를 결합한 방법을 운용해오면서, 농장주의 소득을 높이

고, 농촌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① 지지가격정책. 연방정부의 농산물 신용대출공사(CCC)가 실시하였으

며, 주된 실시 수단은 무상환 청구권 대출(영업·판매 원조 대출 등)

과 정부수매 이다.

무상환 청구권 대출은 농산물 신용대출공사가 농산물 계획에 참여한 농

장주들에게 10개월의 단기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 목적은 농장주로 

하여금 수확 후 가격이 비교적 낮을 경우 농산물을 급히 팔아치우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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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교적 유리한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출 만기 상환 시기 전, 만약 시장가격이 대부율보다 높을 경우, 농장주

는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현금으

로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만약 시장가격이 대부율보다 낮을 

경우, 농장주는 대부금을 갚지 않아도 되며 대신 농산물로 농산물 신용대

출공사에 납부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비용 혹은 벌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수단을 무상환 청구권 대출이라고 한다.

이론과 실제에서 나타나듯이, 지지가격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반드시 

생산을 통제하여, 생산과잉이 가속화되고, 지지가격정책이 약화되며,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1933년 가격을 지지하는 동시

에 생산제한계획을 실시하였고, 파종면적할당과 판매할당 등의 수단을 채

택하였다. 파종면적할당은 어떤 농산물의 전년도 말 재고, 다음 해 국내외 

시장 수요와 단위 생산량에 대한 예측을 통해 다음 해의 총생산량을 추정

하고 농장별 파종면적을 결정짓는 것이다. 판매할당은 총생산량에 근거해 

각각의 농장에게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배분하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계획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장은 모두 비교적 높은 가

격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도액을 초과한 농장은 모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1996년, <연방 농업 개선과 개혁법>을 통해 가격지지와 소득지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출은 영업·판

매 대부 형식으로 계속 실시하였다. 어떤 농장주가 생산이 탄력적인 계약

에 합의하면,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농산물의 시

장가격이 농산물 신용대출회사가 규정한 대부율보다 낮을 경우, 농장주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농산물을 농산물 신용대출회사에 지급할 

수도 있고, 당시의 시장가격 수준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할 수도 있고, 대

부금을 상환하고 대부 차액, 즉 대부율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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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표가격정책. 1973년 미국 농업법은 목표가격을 제기하였고, 이 목

표가격이란 정부가 농장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보조가

격, 혹은 이론상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을 말한다. 시장가격이 목표가

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생산 제한 계획에 참여한 농장주는 차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차액 보조율은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혹은 대

부율 둘 중에서 높은 쪽과의 차이이며, 여기서의 시장가격은 이전 5

개월의 평균 시장가격 이다.

어느 농장주라고 했을 때, 그가 어느 연도에 받는 차액 보조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보조율, 즉 단위 농산물의 보조금액, 합법적인 파

종 면적, 정상적인 생산량이다. 1985년 농업법에서 정상적인 생산량을 고

정시킴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량은 실제 생산량이 아닌 고정 생산량이 되

었다. 이렇게 하여, 차액 보조는 실제로 일종의 고정적인 농업 보조가 되

었다.

목표가격의 실시는 소득지지와 가격지지를 구분 시켰으며, 지지가격이 

조절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가격이고, 목표가격과 차액 보조가 조절하는 

것은 농장주의 소득이며, 이론상으로 말하면, 농산물 시장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가격을 실시하는 것이 확실히 미국 농산

물 수출에 유리하며,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부율 수준이 세계 시장가격과 

같거나 혹은 약간 낮을 경우, 차액 보조는 실제로 수출 보조가 된다.

지지가격정책과 같이, 목표가격정책은 통상적으로 생산을 제한하는 조

치와 함께 사용된다. 차액 보조를 받는 농장주는 반드시 정부의 경작 감

소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1.1.2. EU

EU의 내부 시장가격정책은 일종의 지지수매와 가격차보조정책을 결합

시킨 것이다. 1962년부터 20세기 80년대 말까지, EU는 줄곧 세계 시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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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내부 시장가격지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격지지정책의 

주요 수단은 목표가격, 문지방가격과 개입가격 이었다.

목표가격은 최고 제한 가격이 되며, 이는 어떤 농산물이 EU 내부에서 

가장 부족한 지역 혹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형성된 시

장가격에 따라 정하며, 저장 비용과 운송비를 포함한다. 문지방가격은 EU

이외의 제3국에 대하여 설정한 것으로, 제3국의 농산물이 EU 항구로 진입

할 때의 최저 수입 가격이다. 만약 제3국 농산물의 도안가격(C.I.F)이 문지

방가격보다 낮으면, 두 가격 간의 차액을 세금으로 징수한다. 즉 “여분의 

기름을 걷어내는 식의 관세(撇油 )”로, EU 내부의 농산물 무역을 보호

하고, 회원국 농민들로 하여금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경쟁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개입가격은 보호가격이라고도 부르고, 농민이 농산물을 판매

하고 얻을 수 있는 최저가격이며, 최대 식량 생산지역‐‐‐프랑스 姆의 

식량 생산비용과 시장 상황을 기초로 하고, 일반적으로 목표가격에 비해 

6%~9%가 낮다. 개입가격과 상호 연계된 것은 가격차 보조로서, 어떤 종류

의 농산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시장가격이 개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생산자는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후 EU가 각 가입국에 설치한 개입센

터로부터 시장가격과 개입가격의 가격차 보조를 수령해가거나, 농산물을 

개입가격으로 개입센터에 판다. 개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농작물은 14

가지이며, 그 품종, 규격 및 생산 한도액은 EU가 일괄적으로 규정·심의·집

행하고, 비용은 공동농업기금으로 지급한다. 개입가격은 생산자가 생산비

용을 회수하고 약간의 이익을 얻도록 보장할 수 있고, 농민 소득을 안정

시키고 지지하며,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1988년, EU는 가격지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조정을 실시하였고, 가격

정책이 더욱 제한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보조를 받는 권리에 대해서

도 제한을 두었다. 1992년 공동 농업정책은 가격지지정책에 대하여 비교

적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였고, 각 단계별로 농산물의 개입가격을 큰 폭

으로 낮추었으며, EU 내부 시장가격을 세계 시장가격에 더욱 근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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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아젠다에서는 가격정책에 대하여 진일보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2000~2006년의 농업 예산 지출을 매년 유로화 405억 위안 수준으로 고정

시켰으며, 동시에 각 절차별, 각 단계별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보조를 삭

감하였다. 상술한 지지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형성된 농민의 소득 손실에 

대해서는, 소득의 직접지불 방식을 이용해 메우기로 하였다.

1.1.3. 일본

쌀은 일본 가격지지정책의 핵심이다. 일본의 벼농사 농가에 대한 가격

지지는 구기본법, 과도기 및 신기본법 등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기본법체제 하에서, 보호 수단은 중국이 20세기 50년대 실시했던 일괄 

구매 일괄 판매제도와 유사하며, 목적은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과도기의 방법은 중국이 80년대 중반 일괄 구매 

일괄 판매를 이중제로 전환하여, 일종의 자주적 쌀 유통제도를 실시한 것

과 유사하다. 즉, 정부는 일부분의 쌀만 수매할 뿐, 나머지는 자주적 쌀 

유통제도를 실시한다. 신기본법체제 하에서, 일본은 시장 시스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정부의 쌀 등 식량작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없앴고, 농민이 자유롭게 쌀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유통

업자들이 자유롭게 식량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자주적으

로 유통되는 쌀 가격은 “자주적으로 유통되는 쌀 가격이 형성하는 중심”

에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일종의 자유 경쟁을 통한 시장가

격인 셈이다. 정부의 수매가격은 더 이상 자주적으로 유통되는 쌀 가격 

하에서의 최저 수준의 가격이 아니다. 역으로 정부가격은 여전히 자주적

으로 유통되는 쌀 가격 수준을 참조하여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수매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되며, 일종의 준시장가격에 근접하게 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신기본법은 이미 더 이상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소득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체적인 지위를 점하는 쌀에 대해 가격보호정책을 채택하는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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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콩, 유채씨, 가공용 우유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보호를 실시하

며, “차액 보조 가격”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정부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국가는 보조의 형식으로 차액 부분

을 농민에게 지급한다. 기준 가격은 실제로 보증가격 이다. 

1.1.4. 브라질

브라질이 농업에 대해 실시하는 가격지지정책은 두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미국 “대부율”의 보호가격정책과 유사하며, 브라질에서는 “옵션계

약(options contracts)보조”라고 부른다. 둘째는 영업·판매 가격차 보조에 속

한다. 즉, 브라질 정부의 “농산물 매출계획”이다.

옵션계약보조는 보호가격과 같으며, 먼저 어떤 기간(예를 들어 반년) 이

후의 옵션가격을 확정해야 하며, 사전에 이 보험을 반드시 사야 한다. 만

약 이러한 보험을 샀을 경우, 만기의 실제 시장가격이 옵션가격보다 높을 

경우, 농민이 직접 판매한다. 만기의 실제 시장가격이 옵션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직접 시장가격과 옵션가격 간의 차액을 농민에게 보조하며, 

여전히 농민이 직접 판매한다. 이는 어느 정도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 소

득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보증가격으로 수매하여 비축하

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농산물 매출계획은 정부가 가공업체 혹은 도매상에게 “가격차” 보조를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다. “가격차”는 시장가

격과 정부가 제정한 참고가격 사이의 차액을 가리킨다. 참고가격은 정부

측의 최저 가격일 수 있고, 옵션가격 중에 고정된 가격일 수도 있다. 실질

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운송비 보조와 같다. 중·

서부의 농민이 농산물을 남부의 가공업체 혹은 도매상에게 제공할 경우, 

정부는 두 지역 간의 가격차(주로 운송비)를 후자에게 보조함으로써, 그들

로 하여금 내륙지역에 가서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내륙지역 농

민을 위해 가격지지를 하는 셈이다. 이 계획의 한도액이 생산량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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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경매 방식을 통해 금액을 할당하며, 그 금

액에 한해서만 보조하고, 그 금액 외에는 보조하지 않는다. 실제 운용과정

에서 면화, 옥수수와 밀 이 세 종류의 작물이 이득을 보고 있다.

1.1.5.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쌀은 한국의 가장 주된 농산물이다. 한국 80%의 농

업 인구가 쌀 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 경지의 54%가 쌀 생산에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쌀 가격정책은 한국 농업 가격지지정책의 핵심이다. 

20세기 70년대, 한국은 소비자 가격이 생산자 가격보다 싼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였다. 즉, 높은 가격으로 농민에게 쌀을 사들여, 싼 가격으로 도시 

주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가격차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쌀 가격지지는 

주로 식량 생산량을 확보하고 벼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용되었

다. 정부의 쌀 수매 가격은 생산비용, 정부의 재정 능력, 농민 소득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정해졌다. 최소 시장접근과 보조금 삭감 등 요인의 영향

을 받게 됨으로써, 높은 쌀 가격정책은 이미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잃었으

며, 한국 정부는 1984년부터 농업협동중앙회(NACF)에 위탁하여 쌀을 수매

하기 시작했다. 1994년까지 NACF는 줄곧 정부의 수매가격에 따라 수매하

였고, 1995년부터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수매하기 시작하였다. NACF는 단

지 시장가격과 정부 수매가격의 가격차와 기타 비용만을 지불하였다.

1.1.6. 인도

인도의 가격지지정책은, 대다수 농산품에 있어, 주로 최저 지지가격제도

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보호가격 수매정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연초

(담배)의 가격지지는 비교적 특수하며, 최저 보증가격제도를 실시하고, 목

표가격지지와 유사하다.

최저 지지가격은 두 가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인도의 농업 비

용과 가격 위원회(Commission for Agricultural Costs and Prices)가 생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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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 행위, 작물 간의 가격 비교, 저장량, 소매와 수요·공급의 균형, 

투입재 가격 수준, 생산비용, 농업과 비농업 간의 무역 조항 등과 같은 모

든 관련 요인에 근거해 최저 지지가격을 추천한다. 그러고 나서, 인도 정

부가 시장 상황에 근거해 최저 지지가격을 결정하고 공포하여 실시한다.

1.2. 직접 소득지지

가격지지는 농가의 생산 규모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농산물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은 지지의 중점을 점차 가격지지정책에서 소득지

지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직접 농민에게 소득을 지지함

으로써, 농민 소득을 증대 시키고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

지하며 가격지지의 축소로 인한 손실을 메워준다. 

1.2.1. 토지 휴경 보조

직접 소득지지 중에서, 방법상 유사성을 가진 것은 미국과 EU의 토지 

휴경 보조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농장주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일부 토지를 휴경할 것을 권장한다. 단기적인 휴경은 경지 면적과 총농산

물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장기적인 휴경은 물과 토양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다. 휴경계획은 생산의 통제, 농민 소득의 안정과 자원의 보호를 

긴밀하게 결합시킨 것이다. EU는 조건에 부합하는 휴경 면적의 크기에 따

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관련된 요인으로는, 첫째, 휴경의 유형을 강제적인 

휴경 의무를 지닌 농장과 강제적인 휴경 의무가 없는 농장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휴경 면적은 강제적인 휴경 의무를 지닌 농장의 휴경 면적은 

적어도 신청한 작물의 보조 면적의 10%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러나 총 휴경면적은 최대 보조를 받기 위해 신청한 면적의 33%를 넘을 

수 없다. 강제적인 휴경 의무가 없는 농장은 자발적으로 휴경계획에 참여

할 수 있고, 똑같은 휴경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휴경 면적은 10%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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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휴경 면적 상한선은 똑같이 33%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휴경 보조를 받을 수 없다. 셋째, 휴경지도 조건이 

있다. 이 휴경지에 근거하여 휴경 면적 보조금액을 산출한다. 국가에 따라 

생산지역에 따라 휴경 보조는 다르다. 휴경지 1㏊당 휴경 보조는 현지의 

곡물(옥수수를 포함한다) 생산량의 작물 면적 지불액에 상당 한다. 

1.2.2. 기타 직접 소득지지

기타 직접 소득지지는 거의 본질적으로 같다. 모두 농민에 대한 직접적

인 소득 보조이며, 직접적인 보조를 통해 본국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농촌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 명

칭, 조치에 있어, 아주 큰 차이가 있다.

① 미국. 미국의 농장주가 얻을 수 있는 소득지불은 주로 두 가지를 포

괄한다. 즉, 직집지불과 반주기지불이다. 직접지불은 미국의 생산 탄

력적인 계약에서 기원하였으며, 사실상 통상 말하는 생산량과 연계

되지 않은 직접 보조이고, 지불액은 지불율과 그 농산물 지불 면적 

및 지불 단위 생산량을 곱한 값이다. 

반주기지불은 미국이 2002년 신농업법에서 제기한 새로운 용어지만, 구

체적인 시행 원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목표가격과 같다. 이 정책을 구체

적인 시행에서 볼 때, 직접지불과 동시에 실시한다. 그 역할을 보면, 아주 

효과적인 변형된 수출보조 이다. 농장주가 받을 수 있는 반주기지불 총액

은 단위 농산물 반주기지불액에 지불 면적과 지불 단위 생산량을 곱한 값

이다. 그 중 지불 면적과 지불 단위 생산량을 정하는 것은 직접지불과 같

으며, 기준시기의 상황으로 결정한다. 단위 농산물 지불액은 해당 연도의 

시장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2002년 신농업법의 해석에 따라, 단위 농산물의 반주기지불은 각종 농산

물의 목표가격과 유효가격의 가격차로 결정한다. 신농업법은 유효가격에 



239

대하여 명확하게 범주를 정해놓았다. 즉, 만약 시장가격이 대부율보다 높

을 경우, 유효가격 대부는 전국 평균시장가격과 직접지불율의 합과 같다. 

만약 시장가격이 대부율보다 낮을 경우, 유효가격은 대부율과 직접지불율

의 합과 같다. 유효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아야만, 농장주가 비로소 반주

기지불을 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반주기지불을 받을 수 없다.

② EU. 1992년 공동농업정책에 대하여 개혁을 실시한 후부터, EU는 가

격지불을 직접소득보조로 전환시켰다. 개입가격의 인하로 인한 농민

들의 소득 손실에 대하여, EU는 역사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그 손

실에 대하여 보상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곡물 및 기타 식

량작물의 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현재 농작물 재배면적 중에서 놀리

고 있는 토지면적의 크기와 지역별 단위 면적 당 평균 생산량으로 

정했다. 축산방면의 보조금액의 경우, 개인 혹은 지역적인 사육 한도

와 ㏊당 최고 가축 사육율로 확정했다.

2002년 7월, EU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 중간평가를 보고하면서, 생산량과 

무관한 농업보조 등의 일련의 개혁방안을 제기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EU의 농민에 대한 직접 소득보조는 더 이상 생산량과 연관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보조금 획득 조건은 환경, 식품안전, 동물 복지 등의 

기준과 연관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농업보조 회계감사제도를 통해 관련 

기준에 대한 철저한 실시를 위해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이다.

③ 일본. 일본은 비록 선진국이지만, 소득지불 형식과 지지 한도액은 비

교적 적다. 소득지지 중에서, 중요한 계획은 바로 산지, 반산지 등의 

조건불리지역 농가에 대하여 직접지불을 실시하는 것이며, 목적은 

그 지역과 평지의 생산비용 간의 차이를 보조하는 것이다. 지불 기

준과 한도액을 볼 때, 구체적인 기준은 생산비용 차이의 80%를 지불

하는 것이며, 농가 당 보조 상한액은 100만 엔이고, 보조규모는 매년 

700억 엔이다. 보조대상 면적은 약 90만㏊이며, ㏊당 평균 보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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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7.8만 엔에 해당한다.

④ 한국. 1998년부터, 직접지불은 중요한 농민 소득지지정책이 되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접지불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

다.

첫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는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을 나타내며, 매년 보조금액은 57억 위

안( )이고, 보조 정도는 ㏊당 52만 위안이다. 2001년 보조 조건은 농약과 

비료 사용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농업생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

였다. 2002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녹색인증을 

받은 농산물이어야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비료, 농약 등의 화학물

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전 퇴직농민의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Program for Early 

Retirement). 이 제도의 목표는 나이가 많은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

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60세에 다다른 농민으로, 직

접지불 기한은 5년이다.

셋째, 논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Program for Paddy Field). 2001년 실시하

기 시작했으며, 주된 목표는 정부수매를 줄이고, 논의 다원적기능을 발휘

하며, 친환경농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2001년 이 직접지불의 조

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벼를 심어야 하며 다른 작물은 안 된다. 

둘째,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반드시 규정에 맞아야 하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조하지 않는다. 셋째, 논에 물을 2개월간 대어놓아야 한다. 

그 목적은 홍수를 막고 지하수를 늘리기 위함이다. 지불 근거는 경작지 

면적으로, 면적에 따라 지불할 뿐, 단위 생산량, 소득 정도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002년 보조 조건은 환경보호를 더 강조했다.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였다. 논농사 직접지불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이 아니

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을 위한 것이다. 둘째, 쌀 공급이 이미 수요를 

초과하였음을 고려하였다. 정부는 벼 재배를 장려하지 않고, 단지 다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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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직접지불 하였다.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농에 온실을 짓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원래 벼를 재배하지 

않았는데,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았다.

2. 투입 보조와 보장성 조치 실시

외국정부는 한편으로 가격지지와 소득지지를 통해 농업생산의 비교수익

을 직접 증가시켜, 농민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을 자극하였다. 다른 한편으

로, 농업 투자에 대해 우대정책을 펴고 위험을 막아줌으로써, 농업 생산비

용과 위험을 낮추고, 간접적으로 생산 수익과 안정성을 높였다. 이전의 지

불 모델은 실제로 일종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가져온 것은 

시장가격의 왜곡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그 뒤의 모

델이 바로 일종의 정책 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발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화 시키거나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책 투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투입 보조이다. 비

록 “보조”라고는 하지만, 투입되는 자금은 결코 많지 않으며, 우대정책이 

훨씬 많고, 농업의 생산비용을 낮추는데 이용된다. 다른 하나는 보장성 조

치로서, 주로 농업 생산이 직면하고 있는 자연과 시장의 위험성을 낮추고, 

생산을 안정시킨다.

2.1. 투입 보조

주로 신용대출과 세금 등 방면에서의 우대와 농업 자재 구입시의 보조

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농업의 효율성 증가와 농

촌 사회의 안정을 간접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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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신용대출 우대정책

농업 생산이 현대화됨에 따라, 농민은 점점 완전히 자신의 자본에만 의

지해서는 생산에 있어 발전을 가져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 생산

은 위험이 크고, 이윤이 낮아서, 개인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농민에게 대

출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농장주에게 

광범위한 농업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농업 생산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적

극적인 투자를 보장하며, 농촌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한다.

① 미국. 연방정부는 규모가 방대한 농업 신용대출체계를 만들었다. 12개

의 연방토지은행과 지방연방토지은행협회, 12개의 연방중간신용대출

은행, 12개의 생산신용대출공사와 그들로 구성된 지방생산협회, 13개

의 합작사은행을 포괄한다. 그들의 기능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장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생산과 판매의 중·단기 대

출을 하며, 생산 대출을 한다. 또한 각종 농업 합작사에 대출한다.

연방정부는 어떤 농업 신용대출기구에 보조를 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농장주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신용대출공사, 농장주가정관리

국 및 소기업국을 통해 농업 분야와 관련된 담보대출과 직접대출을 한다.

농산물신용대출공사가 실시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으로는, 정부와 

협력하는 농장주에게 대출해주는 것 이외에, 연방중간신용대출은행과 많

은 개인상업은행에 대출담보를 해준다.

농장주가정관리국은 정부가 농장주에게 담보대출과 직접대출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직접대출은 주로 다음과 같다. 농장주대출은 긴급 

재해 대출, 경제 긴급 대출, 농장 소유권 대출,  농장 경영 대출, 토양과 

물 대출 등을 포함한다. 농촌 주택 대출은 농업 노동자 주택 대출, 농촌 

임대주택 대출, 농촌 택지와 자조 개발 대출, 농촌 지역 시설개발 대출을 

포함한다. 농장주가정관리국의 담보대출은 개인신용대출기구가 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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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러한 기구가 제공하는 신용대출에 대하여, 농장주가정관리국은 높

게는 대출금액 90%의 담보를 제공한다.

소기업국은 하나의 독립적인 정부기구로서, 1976년부터 농업 신용대출 

업무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연 소득이 100만 달러 이하인 농장은 소

기업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농장주는 소기업국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먼저 농장주가정관리국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농장주가정관리국에서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비로소 

소기업국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장주가 소기업국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비교적 한정되어있다.

2002년 신농업법이 제기한 “미국 농장 신용대출체계(FCS)의 개념을 협력

적인 많은 금융기구들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금

융기구는 전문적으로 농촌 주택 대출, 농지 대출, 경영 대출을 제공하며, 

농장주가 소유한 공급·판매 및 가공합작사에 대출을 한다. 규정된 범위를 

초과한 대출 활동에 참여할 경우, FCS협회와 농장 신용대출은행은 사전에 

다른 FCS 구성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합작사를 경영대상으로 하

는 은행은 농업용품과 농산물의 저장과 처리에 사용되는 농업 생산자재, 

농업 생산설비, 농산물 가공설비 및 기타 자본재의 수출입에 융자를 해주

는 더 커다란 권리를 얻는다. 이 체계는 대출 한도액을 크게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담보경영대출을 90%에서 95%로 올린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담보대출은 매년 4%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을 영구화할 것이다. 매년 7.5억 달러의 차용권 중에서, 15%를 새로운 

농장주가 이용하도록 남겨두고, 매 재정년도의 3월 1일까지로 한다. 새로

운 농장주가 4%의 고정이자율로 받은 지불대출의 기한은 10년에서 15년

으로 연장되었고, 액수는 농장의 시장가격 혹은 평가액의 40%(원래는 

30%)보다 낮은 수준이다. 새로운 농장주는 135일(원래는 단 75일)의 농장

서비스국이 소유한 농장을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농업부장

은 이 사업에 대한 보조총액을 재정년도마다 7.5억 달러로 하였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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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농업경영에 진입한 젊은 농장주는 아주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신법안의 “대출을 받는 수준”도 대폭 높아졌다. 2003~2007년 재정년도마

다, 농업부장이 제공할 수 있는 농업 신용대출 보증기금은 37.96억 달러

(1996년 법안에서는 34.35억 달러였다)에 달한다. 

② EU. 은행신용대출 수단을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대량의 우대대출을 

해주는 것이 EU 농업 현대화의 중요한 자금 출처이다. 동시에 농민

에게 간접적인 보조와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프랑

스의 농업 신용대출은행과 지역농업 상호협동 신용대출은행은 농업

의 전문금융기구로서, 단기·중기 및 장기대출을 해준다. 단기대출의 

연한은 1년 안팎이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주로 종자, 비료, 

사료를 구입하고 임시 노동력 고용하는데 사용된다. 토지를 매입하

고 건축물을 짓는데도 사용된다. 농업 대출의 이자율은 비교적 낮으

며, 일반적으로 6%~8%로써, 비농업 대출 이자율의 약 50%이다. 농기

구와 토지를 구입하는 중·장기대출 이자율의 경우 더 낮으며, 겨우 

3%~4%이다. 은행의 이자율 차액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으로 보조하고, 

보조금액은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끊임없이 상승한다.

③ 일본. 일본 농업은 소농경영에 속하기 때문에, 대량의 농업 투자를 

농가가 직접 마련할 수 없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도, 장기저리대출로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 생산발전에 필요한 자금

을 제공한다.

일본정부의 농업 신용대출정책은 주로 농업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조제도

로 이루어진다. 즉, “제도대출” 제도이다. 소위 말하는 제도대출은 법률, 

정부의 명령, 조례 및 강령에 따라, 국가, 지방공공단체 혹은 지방공공단

체에 상당하는 기구가 대출 당사자가 되고, 이자 보조, 손실 보조, 채무 

담보 및 기타 유사한 우대조치를 통해 개입하는 그 내부대출을 가리키며, 

대부분 장기저리대출에 속한다. 20세기 50~60년대, 일본 농업금융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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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금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도움을 주었으며, 그 중 가장 

주된 것이 각종 “제도대출”의 설립이었다. 일반적으로, 제도대출은 주로 

정부가 농업정책을 통해 생산사업을 장려하는데 이용된다. “제도대출”은 

개입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각 은행의 자금을 끌어들여 농

업에 투입하고, 정부가 채무담보를 선다. 둘째, 농협의 자금을 이용하고, 

정부가 이자 보조, 손실 보조 및 채무담보를 해준다. 셋째, 정부가 국가금

융기구를 통해 직접 재정으로 대출을 한다. 대출 내용을 볼 때, 농림어업

대출과 농업현대화대출이 있다. 

농림어업자금은 정부가 설립한 농림어업 금융금고에서 정책에 따라 대

부하는 장기저리대출 이다. 농림어업 금융금고는 일본 농업의 정책성을 

띤 금융기구로서, 그 대부금의 70%는 농업에 사용하고, 20%는 임업에 사

용하며, 10%는 어업에 사용한다. 정부는 금고의 대부 범위, 대부 대상, 상

환 기한, 이자율 및 대부 금액의 최고 한도액에 대하여 모두 규정해 놓고 

있다. 대부 범위는 토지 매입, 식목조림, 토지 개량, 종합농업시설 등을 포

함하고, 대부이자율은 3.5%~6.7%이며, 어떤 것은 농민의 예금 이자율 4.5%

보다도 낮다. 대부 기한은 비교적 길며, 15~20년이다. 대부총액은 1960년 

400억 엔이었고, 1985년에는 51,563억 엔으로, 연평균 21.5% 증가하였다. 

농업현대화자금은 정부가 농협을 통해 대부해주는 저금리의 장기대출이

며, 이자를 보상해주는 자금이다. 정부가 규정한 사업과 조건에 따라 대부

하는 자금은 상환기간이 5~15년이고, 이자율은 6.5%이며, 이자 차액은 정

부가 책임지고 보조한다. 그 목적은 농협의 대출이자를 낮춰, 농가의 기

계, 설비, 건축물, 가축, 과수 등의 도입을 촉진하고, 농민의 저리자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정부는 채무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부금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농협이 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책임진다.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농업부문에 신용대출을 투

입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상업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농

민들이 과거에 졌던 채무의 경감을 돕기 위해, 1994년 일본정부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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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서 부채대책을 만들었고, 500억 엔의 특별기금을 신설하여, 농민은 

새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부채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대신 이자율은 아

주 낮았고, 2.5%에 불과했다.

④ 브라질. 브라질정부는 농민의 전년도 생산액과 토지면적에 근거해 

대출을 하며, 소농· 중농 및 대농장주는 각각 필요한 자금의 100%, 

70% 및 55%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서로 다

르다(2~3백분율씩 높다). 소농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

해, 상업은행이 반드시 권리금(demand deposit)의 25%를 농업에 사용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2000년을 예로 들면, 137.5억 레알(REAL)

의 농촌신용대출자금 중에서 71.2억은 위와 같은 조치로 확보되었으

며, 이는 51%를 차지한다. 대출의 용도를 살펴보면, 89.27억은 유동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3.1억은 투자에 사용되었으며, 25.12억은 영

업·판매대출로 사용되었다. 1996년부터, 영업·판매대출(marketing loan)

의 성장이 매우 빨랐다. 1996년의 3.86억에서 2000년의 25.12억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출은 1996년의 15억에서 2000년의 23억으로 늘

어났고, 유동자금대출은 1996년의 43.9억에서 2000년의 89.27억으로 

증가하였다. 신용대출자금의 증대는 농촌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보장하였다.

각국의 대출우대정책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

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대출자금, 우대금리와 비교적 긴 상환기간은 

농촌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보장하고, 농장이 확대 재생산하고 

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지지역할을 한다. 동시에, 정부는 신용

대출을 통해 생산 규모와 발전 방향을 조절하고, 농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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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세금우대정책

각국은 보편적으로 감세, 면세, 납세 연기 등의 세금우대정책을 통해 농업

생산자의 세금부담을 줄임으로써,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발전을 촉

진시키며, 농민의 소득을 증대 시키는 한편, 농촌 사회의 안정을 촉진한다.

① 미국. 연방정부는 농업세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취하고, 일정한 세금

우대를 해줌으로써, 농장주의 소득을 증대 시키고, 그들의 농업 투자

에 대한 적극성을 높였다. 농장주가 받는 세금우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납세 연기. 농업부문에 대해 현금기장법을 채택함으로써, 농장주는 일부 

아직 판매하지 않았거나 혹은 판매했더라도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한 농산

물 소득은 다음 납세 시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동시에 그 해 소득 중에

서 다음 해 사용할 비료, 농약, 종자 및 기타 필요한 물자를 미리 구입하

는데 들어간 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납세소득을 줄임으로써, 세부담을 줄

일 수 있다.

감세. 자본지출 공제법을 통해, 농장주는 기계설비, 생산용 주택, 1년 이

상 사육하는 가축 등의 구입비용을 자본지출로 하여 그 해 소득에서 1회

에 한해 모두 공제할 수 있으며, 누진세를 실시하기 때문에, 농장주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면세. 자본수익세액의 감면을 통해, 농장주는 농업 고정자산의 매도로 

얻은 소득 중 60%소득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40%의 소득에 대

해서만 납세하면 된다.

그 외에도, 비농업 유산과 비교했을 때, 농장 상속세도 비교적 커다란 

우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사용가치에 따라 상속세의 지불 기한 등을 추

정하고 늦춘다.

1986년 세금개혁법은 농업세를 개혁하여 일부 우대를 없앴다. 그러나 대

다수의 농장주에 있어, 세부담에는 결코 아주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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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U. EU가입국은 기본적으로 모두 농민에게 세금을 우대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정부가 농민에게 걷어 들이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기타 

부문에 비해 훨씬 적고, 훨씬 낮다. 농민은 단지 토지세와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기타 종류의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비용

을 납부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프랑스는 농기구 구입에 대하여 10%

의 세금을 되돌려주고, 농기계 연료 구입은 면세이며, 농업 토지세 

9%를 줄였다.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토지에 대해 5년 내에 50%의 토

지세를 감면하였다. 이탈리아는 농업기구의 수입에 대해 11% 감세하

였고, 농업용 동력 연료의 부가가치세도 12%에서 6%로 줄였으며, 새

로 일군 올리브 농장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 면제 대우를 받았다.

③ 브라질. 브라질정부는 한편으로 농민에게 개인 소득세만을 징수하고, 

소득세 세율은 27.55%이며, 연 소득이 15,000레알 이하로 소득세를 징

수하여 손해를 볼 경우, 3년 이내에 세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산물 가공기업에 세금을 우대하며, 각 주의 우대정

책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주(帕雷拉斯)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

다. 가공기업이 생산을 시작하고 나서 10년 동안, 정부는 소득세 전

부를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남겨두었다가, 11년째 되는 해부터 점차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가공업 발전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

록 보장한다. 

각국이 농업 생산에 제공하는 세금우대는 그 절차가 다르다. 어떤 것은 

농업자금 투입 방면에, 어떤 것은 농산물 판매 방면에, 또 어떤 것은 소득 

방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총체적으로 말해서 모두 간

접적으로 농업 생산의 비교 수익을 증대시키고, 농민의 농업 생산에 종사

하려는 적극성을 유지시키며, 이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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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농업 생산자재보조

각국정부는 농업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종종 농업 생산자재 투입에 보

조를 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합하

여 집단적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농지를 구획하거나 돼지와 닭을 사육하

고, 온실을 이용하여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는 농업용 기계를 구입하고, 농

업용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의 50%를 정부재정에서 보조 받을 수 

있으며, 25%는 부현(府 )에서 보조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국가 보

조를 받는 금융기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정촌(市

町村) 재정에서 12.5%를 보조한다.

2.2. 보장성 조치

보장성 조치는 주로 농업보험과 재해보조 이 두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능은 주로 재해 혹은 시장 변동으로 인해 입은 농민들의 소득과 생

산에 있어서의 손실을 메워줌으로써, 자연적인 위험과 시장의 위험을 포

함하여,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위험도를 낮춘다. 그 목표는 농업 생산과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2.2.1. 농업보험정책

농업은 자연적인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개인보험회사가 부담하기 역부

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업생산자의 경영에서의 위험도를 낮추고, 농

업 생산과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며, 농촌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각국 정부

는 정부가 지지하는 방식을 통해 농업보험을 실시한다.

① 미국. 미국은 20세기 30년대부터 농작물에 대하여 보험을 실시하였

고, 보험 가입 대상은 농작물 주생산지의 주요 작물이었으며, 농장주

의 의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보험은 원래 생산량

에 대한 보험이었으며, 각종 기후요인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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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1938년, 국회입법에 근거하여, 연방 농작물 보험회사(FCIC)가 설립되었

고, 각 주의 각종 상호보험회사에 재보험을 제공하였으며, 농업신용대출기

구에도 대출보험을 제공하였다. 1980년 농작물보험법을 통해, FCIC의 출자

금을 두 배 가까이 늘렸으며, 종합 농작물보험의 범위와 조건을 규정하였

다. 농작물보험의 범위와 대상을 더 많은 지역의 더 많은 종류의 농작물

로 확대하였고, 범위에 거의 모든 식량작물을 포함시켰다. 1994년 연방정

부는 또한 위험관리서를 설립하여, 연방농작물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책임관리 하였다. 연방농작물보험회사는 60여 개의 대리회사를 통

해 농작물보험업무를 진행하였으며, 48개의 재보험회사가 그 업무를 진행

하였다. FCIC는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기준재보험을 체결하고, 경영

과 판로 확장비용 및 보상비용에 대한 보조를 확정하며, 개인보험회사도 

FCIC와 똑 같은 조건으로 농작물보험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사

의 보험료와 FCIC의 보험료는 같다. 1996년 이후, 미국 농업법은 생산 탄

력적인 계약지불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것은 일종의 농민 스스로 위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수단이다. 

미국 농업부는 1996년 농작물보험을 확대 실시하였다. 소득보험은 생산

량보험을 기초로 하여, 가격요인을 고려하였고, 봄철 작물을 파종할 때의 

가격을 기초로 하며, 수확기에 만약 가격이 떨어질 경우, 가격변동이 곧 

보험의 대상이 된다. 1996년 소득보험이 등장하였고, 2001년에 이르러 이

미 각종 주요 작물에 최소 한 가지 형식 이상의 소득보험이 제공되었다.

연방정부는 보험에 가입한 농장주에 대해 보조하였으며, 보조 비율은 

농장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80%로써, 농장주는 약간의 보험료를 납

부하기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장주는 농업보험에 가입

해야만, 비로소 농업 대출 등의 기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장주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보험을 구입해야 하며, 보험료 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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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장할 수 있다. 농작물 성장기에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 농작

물 수확기에 앞서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2002년 신농업법은 조지아

주에서 생산된 미주 산호도에 대한 보험, 켄사스주 밀의 연작작물에 대한 

보험을 늘렸고, 감자와 고구마에 대해 동등한 보험 대우를 하였다. 

이 외에도, 보험료의 높고 낮음은 생산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994년 연방 농작물보험개혁법은 

강제적으로 농장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였고, 농장주는 가

격지지 사업에 있어 차액지불, 특정 대출 및 기타 보험보상비를 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1994년 연방 농작물보험개혁법은 재해(CAT)보험을 내놓았

고, 재해보험의 보험료 전부를 연방정부가 부담하였다. 이 보험은 손실이 

평균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농장주에게 보조를 하였고, 보조액은 재해

를 당한 작물의 그 해 목표가격의 60%이다. 1996년, 국회는 1994년 연방 

농작물보험개혁법이 강제적으로 농장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

하는 조항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농장주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타 보험 보

상비의 농작물 보험은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해보험 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 2000년의 농업위험보호법(ARPA)은 2001~2005년 82억 달러의 

보험보조금을 별도로 더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ARPA가 보험료 보조 

수준을 높인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보험

총액이 더 높은 보험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다. ARPA은 생산

량보험을 위해 동등한 보험 보조율을 가진 소득보험 보조를 만들었다.

위험관리서가 제기한 총소득 조정(ARG) 농작물보험 시험사업은 1999년

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목적은 전통적인 농작물보험에 적용하지 

못하는 작물에 대하여 보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ARG 농작물 보험은 모

든 농산물의 총소득에 대하여 보험을 제공하고, 그 적용 대상은 현재 계

속 확대되고 있다.

② 일본. 일본은 지리와 기후 조건 때문에, 각종 자연재해를 자주 당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농업의 대부분이 소농경영 이고,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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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능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농업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보

험제도를 만들어 재해 예방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농업 보험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직접 보험계획에 참여하고, 강제성

을 띠고 있어, 생산량이 규정 수치를 초과하는 농민과 농장은 반드

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농지에 

따라 보험액을 신고해야 한다. 즉 보험에 가입하고 재해를 당한 농

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보상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액은 “㎏당 

보험액”을 기준 생산량의 70%에 곱해 산출하며, “㎏당 보험액”은 매

년 농림어업성이 규정하고, 기준 생산량은 농업호조사(互助社)가 농

지 상황에 따라 정한다. 쌀 농가는 정상적인 작황의 10%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부의 농작물보험에 대한 보험 가입비 보조는 

농민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이다. 1975~1986년 보조액은 

2,055억 엔에 달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된 농지가 바람, 가뭄, 홍수, 

저온, 병충해, 지진,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를 당할 경우, 모두 보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상 받을 수 있는 손실을 해당 농지의 

기준 생산량의 3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가의 생산

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30%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험료 

보조와 손실 보상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쌀 생

산 농가에 미치는 과도한 충격을 막기 위해, 특별히 소득보험과 유사한 

벼농사 안정경영대책을 마련하였다. 실질적으로는 농가와 정부가 공동으

로 출자하여 만든 기금을 이용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하

여 보조를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의도는 앞으로 “벼농사 

안정경영대책”을 점차 소득보험제도로 발전시켜, WTO의 허용보조정책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할 수도 있고, 축소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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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될 수도 있다. “벼농사 안정경영대책” 보조대상은 정부가 규정한 생산

조정 임무를 100% 달성한 농가이다. 보조자금의 출처는 농가가 쌀 기준가

격 2%의 자금을 출자하고, 정부가 기준가격 6%의 기금을 제공하여, 공동

으로 쌀 재배 안정경영기금을 만든다. 보조 방법은 이전 3년간 시중에서 

유통된 쌀 가격을 평균한 기준가격으로 하여, 벼농사 안정경영기금에서 

기준가격과 그 해 가격 차액의 80%를 지불한다. 

③ 브라질. 국가의 재정력의 한계와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해, 브

라질의 농업보험은 주로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브라

질의 농업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방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농업보험을 책임지고, 기타 은행은 단지 대행할 뿐이다. 

경작 준비, 재배, 관리 및 판매 등 네 단계로 나누어 보험을 실시하

며, 농업 신용대출과 함께 실시한다. 보험 범위는 생산비용을 상한선

으로 한다. 정부와 농민이 각각 50%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농민들이 

농업보험 가입을 통해 농업 생산 위험도를 낮추도록 한다. 이 간접

적인 보조수단은 현재 완전하게 보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농민들

이 여전히 현재 12%의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농업보험 실시가 나타내듯이, 보험료 보조와 손실 보상은 농업 

생산과 농민의 소득 안정에 중요한 지지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의 지속과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였다.

2.2.2. 재해보조

농업 생산은 자연재해로 인해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민 소득

과 농촌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들이 자연재해를 심하게 입었

을 경우, 각국 정부는 앞 다퉈 보조를 해줄 뿐만 아니라, 보조 조건과 보

조 한도액을 입법형식으로 정해놓고 있다.

① 미국. 연방정부는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파종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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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사료곡물, 쌀, 밀과 육지면화 등의 작물 

생산자에 대하여, 보조를 하고 있다. 1977년 농업법은 농업부장에게 

권한을 주어, 목축과 가축 생산자들이 재해로 인해 필요한 사료를 

공급 받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사료 구매비용 50%에 상당 하는 보

조를 하도록 하였다. 1985년 농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만약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 혹은 생산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

로 인해 땅콩, 대두, 사탕무, 사탕수수를 일정한 비율의 파종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는 파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재해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영향을 받은 면적(전년 파종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단위 생산량의 75%*대부율의 50%. 1994년 연방 농

작물보험개혁법은 재해(CAT)보험을 내놓았으며, 재해보험료 전부를 

연방정부가 부담하였다. 이 보험은 손실이 평균 생산량의 50%를 초

과한 농장주에게 보조를 해주고, 보조금액은 재해를 받은 작물의 그 

해 목표가격의 60%이다. 신농업법은 해초와 바다귀리 이 두 비보험 

작물에 대해서도 재해보조를 실시하였고, 더 나아가 재해를 입은 종

자 생산자에게 보조를 해주었으며, 축산업자가 가축의 사망, 사료의 

부족, 생산비용의 갑작스러운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

여 보조를 해주었다. 

② 일본. 일본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이다. 재해로 인한 

손실액을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농업 손실액이 32%를 차지하였

고, 농업 시설의 손실액이 66.9%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손실액이 11%

를 차지하였다(임다붕(任大 ), 2002). 일본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재

해보조의 대상은 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공공시설, 농지와 농업 

시설을 포함한다. 재해보조의 비용은 주로 국고에서 부담하며, 이렇

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의 생산비용을 낮추며, 

농민들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가져온 손실로 인해 소득과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재해보험은 농산물 가격 혹은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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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왜곡을 가져오지 않으며, 허용보조정책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

에, 감축할 필요가 없다.

각국의 재해보조의 경험이 증명하듯이, 이 지지정책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의 생산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농민으로 하여금 자연

재해가 가져온 손실로 인해 소득과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

고, 농촌 지역의 안정에도 효과가 아주 크다.

3. 농촌 종합발전 촉진과 농민의 권익 보장

국제 경험이 나타내듯이, 공업화가 중간 발전단계를 넘어서면서, 각국은 

점차 “공업으로 농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촌 종합발전

을 촉진하고, 농민 권익을 보장한다. 한국은 새마을운동의 방식으로 농촌 

종합발전을 촉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 각국 정부는 기

반시설 건설, 농촌 교육, 농업 과학기술 연구와 보급, 정보서비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합작사 등의 농민조직 발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농

업 투입·생산과 농업 소득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었

다. 농민의 권익도 보장 받게 되었다.

3.1. 새마을 건설과 발전운동을 전개한다(한국을 예로 삼는다)

한국은 신흥공업국가로서, 한국의 농업은 소농경영 위주이다. 20세기 60

년대 한국은 국가 공업화와 도시화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업과 농

업 발전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고, 농촌문제가 돌출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와 학계 인사들은 당시의 국가 상황과 “三農”이 쇠퇴하는 상황을 기

초로 하여,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 새마을 건설과 발전운동을 조직하여 실

시하였고, 경제발전, 과학기술 발전과 윤리도덕 건설을 긴밀하게 결합하

여, 개발도상국으로서 성공적으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협력발전을 이

룩하였다. 이러한 극복형의 발전경험은 본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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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1961~1971년, 한국정부는 제1차, 제2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으며, 중점

적으로 제2차 산업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공업과 농업 발전에 심각한 불

균형을 초래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시기, 공업의 성장률은 7.8%였고, 농업

의 성장률은 5.3%였다. 제2차 5개년계획시기, 공업의 성장률은 10.5%였으

나, 농업의 성장률은 2.5%에 불과했다. 공업과 농업의 성장 속도차이는 2.5

백분율에서 8백분율로 벌어졌다. 동시에, 도시와 농촌 주민의 연평균 소득

차이도 벌어졌다. 1963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도시 주민의 71%였고, 

1970년에는 61%로 떨어졌다. 당시, 전국 농촌인구 중에서, 농지 경영면적

이 1㏊미만인 농가가 67%를 차지했고, 그들의 연평균 소득은 도시 주민의 

50%에도 미지치 못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농촌인구의 무분별한 이주를 초래하였고, 많은 도시문제와 사회문제

를 가져왔다. 일부 농촌 지역의 농업은 파탄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공업과 농업의 발전 격차와 새로이 나타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제3차 5개년개획(1972~1976)에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발전”과 

“농수산 경제개발”촉진을 경제발전 3대 목표의 우선에 놓았다(기타 두 개

의 목표는 수출 증대와 중화학공업 발전이다). 정부는 20억 달러를 투자하

여, 농촌 지역 종합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투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련을 개발

사업을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정부의 지원, 농민의 자주와 사업개발을 기

본적인 동력과 연결고리로 하여, 농민의 자발적인 마을 건설활동을 추진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국가 진흥을 

동력으로 하였으며, 먼저 농촌에서 전개되었고, 빠른 속도로 공장, 학교 

및 도시로 파급되어,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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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새마을운동의 내용

한국정부는 시종일관 새마을 운동의 주창자와 발기인, 조직자와 지도자, 

힘 있는 지지자와 직접적인 참여자였고, 이 운동은 정부와 농민조직의 협

력으로 이루어졌다. 새마을운동은 30년 남짓 전개되면서, 기초건설단계

(1971~1973년), 확산단계(1974~1976년), 내실화와 향상단계(1977~1980년), 국

민 자발적인 운동으로 전환하는 단계(1981~1988년) 및 자기발전단계(1988년 

이후)를 거쳤다. 새마을운동의 내용은 아주 풍부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농촌 도로 개선, ②농촌 주택 조건 개선, ③농촌에 전기 보급, 

④농촌에 상수도 보급, ⑤생산성이 높은 벼 품종 보급, ⑥농민의 소득 증

대, ⑦농협조직 발전, ⑧마을회관 건립.

1994년 6월, 한국은 “농업·어업·축산업 및 농정 개혁 추진 회의”을 열어, 

농업·어업·축산업 발전을 계속 촉진하는 14개항 40개조의 정책조치를 연

구하여 제정하였다. 14개항의 세기를 뛰어넘는 정책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교육, ②의료, ③농어민 연금제도, ④농어민 부담 경감, ⑤농외소득 확

대, ⑥현대화 농어촌 건설, ⑦농어촌 도로 확장건설, ⑧지하 식수 개발, ⑨

농업경영 장려, ⑩신용보증금 증대, ⑪농업용지 교역 활성화, ⑫식품가공

제도 개선, ⑬경쟁제도 마련, ⑭건전한 농업지원기구 건립. 이러한 정책조

치의 총 목표는 20세기 말 농민의 연평균 소득을 도시 주민의 소득수준에 

다다르거나 혹은 뛰어넘도록 하고, 21세기 초에 농촌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3.1.3.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정치운동이 아니라, 농업의 위축, 농촌의 쇠퇴, 사

회의 무질서 등의 커다란 배경 하에서, 농민들이 정부, 학계와 도시 주민

들의 조직적인 지원과 호응을 얻어 자발적으로 일으킨 잘살기 운동이었

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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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실천이었다. 그 성과와 경험은 국제연합의 관련 조직의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커다란 관심을 샀다.

20세기 90년대에 진입한 이후, 한국의 농업과 농촌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 격차가 한층 더 축소되었

다. 1993년 이미 농촌 주민의 소득은 도시 주민의 95.5%에 이르렀고, 그 

중 과수 재배 농가와 채소 재배 농가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

울 근교와 제주도의 농민 소득이 가장 높았다. 동시에, 농촌 주민들의 소

비수준도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1993년 농가 100가구 당 보유하고 있는 컬

러TV는 123.6%에 달했고, 냉장고 105%, 가스렌지 100.4%, 전화 99.9%, 자동

차 20.9%, 컴퓨터 6.7%였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농촌 종합발전은 한걸음 

더 나아갔으며, 농가의 생활의 질도 한층 더 높아졌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맞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새

마을운동의 이론연구가 실천에 비해 뒤떨어졌다. 정부의 총괄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행정수단에 의존하다 보니, 농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

과 조직의 사상에 대한 의존을 조장하였다. 농업 노동력의 노령화와 농촌 

노동력의 후계자 부족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에서 전개된 새

마을운동의 성과가 이상적이지 못하다. 이렇다 할지라도, 한국이 새마을 

건설과 발전운동을 통해 “三農”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국가 상황이 서로 

같거나 혹은 비슷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 중요한 참고 가치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역점을 두는 이유이다.

3.2. 농촌의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농촌의 기반시설 건설을 보면, 각국의 경험은 일치하지 않으며,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완전히 정부가 투자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 

관개시설은 모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투자하여 만든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농촌에 공공적으로 필요한 도로, 전신, 전력, 지하자원 탐사, 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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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반시설 건설에 있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가 공동으로 출자

하고(각자 1/3씩 부담한다), 농민은 출자하지 않는다.

둘째, 정부가 일부분의 투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다른 실천경

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중·소형 관개시설은 농장주 개인 혹은 연합하여 투자하며, 농업

부가 일정 부분 보조한다.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여 계단식 

논을 정리하기도 한다. 정부가 투자한 결과, 농민은 농업 생산요소를 더 

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EU는 주로 농업 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제공하며, 농업 생산조건의 개

선, 농업 생산력 향상을 통해, 농민으로 하여금 식량 공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소득에 상당 하는 소득수준

을 유지하도록 한다. 대형 농기계 구입, 토지 개량, 수리시설 건설 등에, 

EU는 25%의 자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75%는 본국 스스로 해결한다. 영국

은 농지에 울타리를 치거나,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만들거나, 농장 건설, 

농기계, 농지 배수시설 및 농촌 도로 건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장의 도로, 제방, 전기 공급체계 건설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의 2/3을 부

담한다. 프랑스정부의 농촌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공

사비용 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정부는 농업 기반시설을 매우 중시하며, 여러 종류의 보조사업을 만

들었다. 농지 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보조에 있어, 20%는 대형 공공수

리시설 건설에 사용하고, 80%는 농지의 기초적인 개조에 직접 투입한다. 

일반적인 농지 개조사업에 있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비용의 50%를 중앙재정이 농업예산에서 보조하고, 도

도부현(都道府 )과 시정촌(市町村)정부가 각각 25%와 15%를 보조하고, 나

머지는 농민 스스로 부담한다. 농민이 부담하는 부분은, 보통 관련 금융기

구에서 우대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90~1995년, 일본의 농업재정 예산지출

은 37% 증가하였으며, 그 중 농업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지출은 175%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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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1995년 관련 대책사업비(5,545억 엔)의 50% 이상이 농업, 농촌의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되었다. 갓 끝난 “제4차 토지개량장기계획”(1993~2002

년)의 총투자 규모는 41만억 엔으로, 그 내용은 관개, 농지 정리, 농업 촌

락, 농촌 도로, 국토 보호, 재해 예방, 개간과 농지 개발 등을 포함한다. 농

업 기반시설 건설 강화를 통해, 일본 농촌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였

고, 농업과 농촌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유리해졌다.

3.3. 농업의 과학기술연구, 교육과 보급 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농업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 과학기술연구 성과를 가능한 

한 빨리 농업 생산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 사회의 종합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각국 정부는 농

업 과학기술연구, 교육과 보급에 대한 재정투입 역량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1862~1917년, 미국은 농업 과학기술연구, 교육과 보급으로 이루어진 하나

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농학원, 농업 시험기

지와 협력 보급기지 이 세 계통으로 구성되었고, 미국의 농업교육, 과학기

술연구와 보급정책을 실시하였다. 농업교육은 정부가 토지를 마련하여 농

학원을 짓는 것 외에도, 자금을 제공하고 빈곤지역에 초·중·고교를 짓도록 

하여, 농촌 중·고등학교에 농업과목을 개설하고, 농학원에 성인교육과 기

간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각종 훈련반을 개설하였다. 농업 과학기술연구

는 줄곧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모두 중시하는 방침을 지지해왔다. 농업 보

급체계에서, 농학원 외에도, 각 주의 연구중심, 시험기지도 단독 혹은 연

합하여 농업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훈련반을 열어, 농업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농업 과학기술연구 성과를 응용하도록 널리 보급하였고, 

농민에게 무료로 각종 기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50년, 미국 농업부 

예산 중에서 농업 과학기술연구와 보급 등의 서비스사업에 대한 투자로 

4,680만 달러가 이용되었다. 1985년 10.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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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의 폭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농업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은 전국 농

업 과학기술 투자 총액의 약 45%를 차지하며, 2000년의 실제 수준은 21.5

억 달러였고, 2001년은 23.2억 달러였다. 농업 과학기술연구, 교육과 보급

을 통해 농업 과학기술연구 성과를 농업 생산현장에서 빨리 응용할 수 있

고,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일본의 농업 과학기술연구와 보급 시스템은 비교적 잘 되어있다. 연구

기구는 국립과 지방공립과학기술연구기구, 대학, 민간 과학기술연구기구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농업 과학기술연구 경

비의 투입은 농업 국내 총생산액의 2.2%를 차지한다. 동시에, 민간 과학기

술연구 경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과학기술연구 경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일본정부는 농업기술 보급조직 건설과 보급인원의 업무

자질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있으며, 재정 예산에서 

힘껏 지지해주고 있다. 일본 농업의 보급서비스의 경우 주로 정부의 개량

보급사업과 농협의 영농지도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정촌(市町

村)에 설립된 “농업 개량보급소”의 농업 개량보급원은 농민에게 농업 생

산기술 방면에서 폭 넓은 지도를 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중등 혹은 고등 

학력을 지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를 조직하여, 농민에게 무료 지도

를 한다. 지도 범위의 중점은 농지 수리시설의 기본 건설, 농업기계 조작, 

농지 시설 사용, 농약·비료 사용기술,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기술 및 통

일 경영과 생산지 형성 등의 방면을 포괄한다. 이러한 지도는 농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농업경영과 생산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보장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일본정부는 새로운 농업 과학기술 발전정책도 수립하였으며, 

그 중 벼의 신품종 배양과 새 세대 벼 생산기술 개발을 “일본의 기적”적

인 계획으로 실시하였다. 농업 과학기술연구의 보급과 훈련은 농민의 경

영과 기술 수준을 높였고, 농업의 노동생산성을 크게 높였으며, 농민의 소

득을 높이는데 중요한 지지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농촌진흥청(RDA)은 연구와 보급·응용 등의 방면에서 농민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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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농민은 무료로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도 무료이다.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연구기구와 대학

은 농민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발전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 비용을 지급 

받아 농업생명과학, 고품질 원예, 축산 및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성과(새로운 품종 또는 새로운 재배기술을 불문하고)는 모

두 한국의 농림부에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농림부가 비용과 가격에 따라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양도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생산비용을 낮추도록 함

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높인다. 또한 농업 과학기술연구기구와 대학은 농

민에게 기술적인 지지와 시장에 관한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비용은 주로 국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브라질은 가정농업지지계획(PRONAF)을 통해, 무료로 농민과 기술인원을 

훈련시키고, 무료로 각종 병충해 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3.4. 정보서비스 건설을 강화한다

세계 각국의 농업, 농촌 종합발전을 촉진하는 조치에서, 아주 비슷한 방

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서비스 건설을 강화하여, 농민에게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대다수 농장주는 모두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

장 동향과 예측에 의존한다. 농업부와 각 주의 시장국은 농장주, 도매상, 

경영·판매상에게 농산물 가격, 수요·공급 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 시장정보 시스템은 미국 농산물 주요 집산지와 산지를 포괄

하고 있다. 

EU는 농업협력조직을 통해 농민에게 각종 시장정보, 판매 및 기술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기구는 과학기술연구기구와 교육기구의 연

구성과 뿐만 아니라, 수집한 시장정보를, 정부 보조를 기초로 하여(일반적

으로 약 50%), 농업 생산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농민의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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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간접적인 지지역할을 한다. 

위에서 제기한 각국의 경험을 종합하여 알 수 있듯이, 농촌 기반시설, 

농업 과학기술연구와 교육 및 정보시스템 건설 등의 방면에 대한 투입은 

주로 각국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민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 무료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공재와 서비스에 있어, 정부가 가능한 한 의무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비로소 농촌 사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었고, 협력적이고 전면적

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3.5. 농업 합작사의 발전을 지지하고, 농업 사회화 서비스체

계를 보완한다

각국 합작사는 농민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장의 위험을 피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또한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커다

란 역할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각종 정책으로 농업 합작사의 

발전으로 장려하고, 세금 및 재무와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농업 합작사의 종류가 아주 많다. 생산, 경영·

판매, 신용대출 합작사, 농촌 전기, 전화 합작사 및 각종 전문 합작사를 

포함한다. 합작사의 발전과정에서, 미국정부는 세금우대,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일정한 정책적 우대를 해주었다. 미국 80%의 농장주가 각종 형식

의 농업 합작사에 참여하고 있다.

EU도 농업 협력조직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농민에게 각종 

시장정보, 판매, 기술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각종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사 설립에, 정부가 약 25%의 

투자보조를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업이윤세와 상업이윤

세, 영업세 및 토지세도 면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일본정부는 농협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은 소득세, 영업수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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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일본 농민은 농협

에 가입함으로써 세금우대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농협에 가입함으로써 

“연대식 우대(捆 式优惠)”를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가 농협에 독점

적인 지위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우대이며, 농협의 독점은 더 많은 우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단체협상, 규모의 경제 등의 효

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농협이 창고를 짓고, 고정 시설을 늘리고 고정 자

산을 투자하는 경우, 80%에 달하는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농협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돕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농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농

업 생산구조의 조정방안, 농산물 수매계획과 농업기술 보급 등이 있다. 농

협의 농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이자 차액을 지불함

으로써, 농민에게 저리로 대출해주고, 시중 이자율과의 차액은 정부가 보

조한다. 둘째, 농협은 사업으로 얻은 이윤을 지도사업비의 형식으로 농민

에게 되돌려주고, 농민에게 보조해준다. 지도사업비로 농민을 원조하는 것

에는 두 가지 방식의 세 가지 경로가 있다. 두 가지 방식은 원조를 받는 

대상이 농민일 수도 있고, 회원조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 가지 

경로는 농민 혹은 회원조합에 도달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첫번째 경로는 

농협중앙회가 직접 농민에게 보조하고, 두 번째 경로는 농협중앙회가 지

방 농협에 보조하고, 다시 지방 농협이 농민에게 보조하는 것이며, 세번째 

경로는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보조하고, 다시 농민에게 보조하는 것이

다. 지도사업비는 농협 경영을 통해 얻은 이윤의 반환이며, 비용에서 직접 

공제하였다. 즉 올해의 지도사업비를 내년의 이윤에서 바로 예산한 것이

며, 판매액의 5%~10%에 해당한다. 

브라질정부는 농업협력촉진계획(RECOOP) 실시를 통해, 농업협력조직의 

발전을 촉진한다. 

각국의 실천에서 나타나듯이, 정부의 농민협력조직에 대한 지원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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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합법조직의 경로

를 통해 농민 마음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고, 제도 내에서 모순을 해결

할 수 있었으며, 농민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에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농민의 적극성을 보장하였다.

4. 국제적 경험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

4.1. 공업은 발전과정에서 농업에 진 빚을 갚고, 도시와 농촌

의 격차를 축소한다

세계 각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특히 공업화 수준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력이 증강함에 따라, 공업이 농업에 보답하는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

였으며, 재정 이전지출 등의 정부 개입수단을 통해, 다양한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농촌종합발전을 촉진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농민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전면적인 안정을 유지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신농업법의 농촌발전 방면에 관한 영역은 아주 광범위

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비교적 많은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역과 

전국 성격의 국가 농촌발전국이 세워졌다. 신법안에 규정된 이 방면에 대

한 자금지원 총액은 11.2억 달러이고, 그 중 농업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

된 사업에는 매년 2억 달러의 경비가 지출되며, 국가의 농촌발전에 관한 

각종 계획 혹은 사업에는 4.6억 달러,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대출 혹은 지

원사업에도 약 4.6억 달러가 지출된다.

일본정부는 과도기에 있으면서도 식량관리법을 여러 차례 조정하였으

며, 정부는 식량수매가격에 있어 “생산비용+소득보상”의 방식을 채택하였

고, 그 목적은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다. 신농

업법에서, 산지와 반산지의 진흥을 위해, 일본정부는 2000년 <산지, 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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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의 지역을 겨냥한 직접지불제도>를 내놓았고, 이러한 지역의 농민에

게 직접 소득지지보조를 실시하였으며, 그 목적은 이러한 지역과 평야지

역의 생산비용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OECD를 예로 들면, 생산자보조등가(PSE)지표를 이용해 측정한 농민이 

받고 있는 지지수준에서, 각국의 농민 소득 중에서 정책적 지지부분은, 

1986~1988년의 평균 39%에서 1998~2000년의 35%로 감소하였다. 그 중 미

국 농가 소득지지수준은 비교적 낮았다(1998~2000년에 23%). 그러나 여전

히 농민 소득의 출처에 있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과 일본 

농민의 소득 중에서, 여전히 절반이 넘는 소득이 정부의 지원에서 왔다. 

한국은 66%, 일본은 63%였다.

4.2. 정부의 “三農”에 대한 지지의 대부분이 여전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PSE를 계산한 정책 범위 내에서, 정책조치는 집행방식으로 분류한 것이

며, 그 중 시장가격지지, 생산지지와 투입보조는 생산과의 관계가 가장 밀

접하고, 이러한 지지들이 시장에 가장 쉽게 영향을 주고 왜곡시키는 요인

이기도 하다. 기타 정책조치, 예를 들어 면적보조, 투입제한 보조와 역사

적 상황에 기초한 보조 등은, 비록 농업 생산과 무역에 영향 미치기도 하

지만, 그 영향이 비교적 작으며 간접적이다.

우리는 이 국제 경험에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선진국

과 준선진국을 불문하고, 시장가격지지는 각각의 발전시기와 다른 발전단

계에서, 아주 많은 몫을 차지한다. 둘째, 만약 인도,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

의 농민 소득지지가 고려대상에 들어간다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일수록 시장가격지지가 농민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일수록, 더욱 시장가

격지지 위주로 이루어지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거의 한 종류의 시장가격

지지만을 가지고 있다. 셋째, 기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기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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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민에 대한 소득지지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조치

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시장가격지지, 소득지지, 투입보조 이 3대 

조치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은 “감축

대상정책”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도 세계무역기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4.3. 본국의 국가 상황, 역량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구분하여 

취급하며, 실천 가능한 “三農” 지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농업지지정책을 살펴보면,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경험을 발

견할 수 있다. 바로 발전수준이 다른 국가가 다른 발전단계에서 목적성이 

아주 뚜렷한 “三農” 지지정책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三農” 지

지정책의 수립은 역량에 따라 실시하고, 구분하여 취급하며, 실천 가능성

이 있어야 한다.

20세기 30년대 전후, 농산물 부족과 이후 나타난 농산물 과잉에 따라, 

각국은 적시에 다른 농민 소득지지정책을 수립하였다. 세계경제 위기 이

전의 농산물 부족시기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 서유럽 등의 서방 국가들

은 각국의 재정상황에 따라, 가격 지지성 수매를 통해 농산물 공급을 확

보하였으며, 농민 소득을 높이고 안정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들 

나라에서는 농산물 과잉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다시 재정

력을 이용한 보조를 통해 생산을 제한하는 휴경보조 등의 각종 농민 소

득지지정책을 단계적으로 채택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관련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농업협의에 부합하는 소득직접지불, 반주기지불 

등의 농민 소득지지정책을 제때에 채택하였다.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도 

본국의 국가 상황에 따라 최저가격지지, 보호가격수매 등의 정책을 적시

에 채택하였다.

이와 동시에, 세계 각국의 농민 소득지지정책은 다른 농산물에 대하여 

구분하여 취급하였으며, 실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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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70~80년대 혹은 현재를 불문하고, 목표가격

지지, 영업·판매 차액 대출지원, 직접지불, 반주기지불 방면에서, 다른 농

산물에 대해 구분하여 취급하였으며, 실천 가능성을 기초로 하였다. 1996

년 <농업법>에서는 대두, 땅콩 및 기타 유재료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을 고

려하지 않았다. EU는 다른 발전시기마다 실천 가능성에서 출발하였으며, 

개입가격의 혜택을 받은 농산물을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일본의 경우 산

지, 반산지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대우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브라질

의 구분하여 취급하고, 실천 가능성에 관한 정책은 더욱 뚜렷하며, 브라질

정부는 대농장에 대해 거의 어떠한 지지정책도 채택하지 않았고, 그들 마

음대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였다. 반대로,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가족농업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 목적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급속히 이동함으로써 가져오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의 방법은 

이와 반대이다.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생산을 유지하거나 농업 생산을 보

존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보조금만 지급하였다. 왜냐하면 보조를 더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큰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위에 기술한 두 가지 방면은 중국에 있어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시사점은 중국의 “三農” 문제 해결에 있으며, 특히 

농민의 소득증대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반드시 중국의 국가 상황과 국

력을 고려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 농업 생산에 대해 전면적인 보조를 실

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앞서 기술한 선진국, 준선진국과는 상황

이 다르다. 그들의 대다수 심지어 절대다수가 비농업 인구이기 때문에, 지

지해야 할 대상이 소수 심지어 아주 낮은 비율의 농업 인구이다. 중국은 

이와 정반대이다. 절대다수가 농업 인구이고, 보조대상도 매우 많다. 따라

서 중국의 농민 소득지지정책 수립에 있어, 반드시 세계 각국이 역량에 

따라 실시하고, 구분하여 취급한 경험을 거울삼아야 하며, 중국의 현재 국

가 상황, 국력을 기초로 하여, 유한한 자원을 집중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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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과 농산물에 대해 보조를 해야 

한다. 즉 각 지역마다의 중요한 농산물에 치중하여 중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북의 대두와 옥수수, 화북의 밀, 강남의 벼, 목축 지역

의 소와 양, 중원의 돼지, 장강 중·하류와 남강(南疆)의 면화, 화남의 열대

과일과 화훼 등, 비교우위와 경쟁력 우위를 가진 농산물 생산을 증가시켜, 

이 지역 농민의 소득수준을 높인다.

4.4. “三農” 지지정책의 입법화, 사업화

세계 각국의 “三農” 지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입법형식과, 사업계획관리를 

채택하였다. 그 중 특히 미국의 농업정책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있다. 미

국의 각 시기마다의 농업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농민 소득

지지정책 시스템의 순조로운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하나의 완전하면서

도 상세한 법률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각종 농업정책에 관한 

규정을 법률조항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지정책과 보호정책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법은 시간상으로 아주 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유효기간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공백이 나

타날 수 없다. 각 시기에 정책 변경의 과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세하

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사업, 그에 따른 예산 지

출규모, 정부 집행기구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행

정기구는 이미 부여 받은 책임범위 내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조정만 

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농업 지지·보호정책의 안

정성과 공개성을 보장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임의성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수치화된 규정을 만들어, 미국의 어떤 농민이라도 농업법을 보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대략 추산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선진국가의 “三農” 지지정책은 사업(혹은 계획)의 형

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으로 하여금 아주 강한 실천성을 가지도록 한

다. 각국의 농업보호정책은 종종 구체적인 농산물, 지역과 구체적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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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위 말하는 농업정책 실시는 바로 사업 실시

이다. 사업관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미국의 신농업법은 400여 페이지

에 달하며, 그 중 90% 이상이 모두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분류와 구체

적인 묘사로써, 사업 예산, 자금 분배, 신청 절차, 실시 과정의 감독과 통

제 등을 포함한다. 정책 실시는 구체적인 인력, 물량 조건 하에서 이루어

지며, 정책의 실천성이 강하고, 정책 효과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농업정책은 이러한 법률적 기초가 부족하며, 대부분 문건, 조례

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많은 농업정책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

에, 계통성과 완전성이 부족하며, 심지어 서로 모순되어,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이 어떠한 형식으로 공포되었는지를 떠

나, 대부분 지도적 의의만 가졌을 뿐,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천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방면에서 중국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

국은 수치화된 규정이 있는, 실천하기 쉬운, 법률조항으로 농업정책을 규

정한, 법률수단으로 농업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농업법을 만들어야 하고, 

서로 호응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三農” 정책도 마찬가지로 지지정책을 실시하는 사업화 된 관리가 필요하

며, 이로써 중국은 현재 농업지지정책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정책 결정자

의 의지가 부족하고, 극도로 분산되고, 실천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극

복해야 한다. 제도 수립에서부터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만, “三農”이 

비로소 안정되고 건강해지는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4.5. 농협을 통해 정부와 농민조직의 협력관리를 실시한다

 세계 각국이 본국의 농업발전, 농촌 안정,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정책

을 실시하는 역량 중의 하나가 농민의 이익을 확실히 대표할 수 있는 농

민 스스로의 조직인 농협이다. 농협을 통해 농민과 정부, 과학기술연구기

구, 대학, 비정부 조직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농협은 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농업 생산구조 조정, 농산물수매계획,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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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급, 저리대출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농민에 대한 소득지지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농협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도사업비의 형식으

로 농민 혹은 농민조직에 되돌려준다. 이는 “三農” 문제 해결에 있어 강

한 힘을 가진 의존 대상이다.

세계 각국의 농협은 여전히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 조정, 국내 본업종 상품가격 조정, 국제시장에서 본

국 상품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를 농

민에게 제공하여, 국제 무역마찰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제 선진 기술을 

소개하고 들여와 차원 높은 가공사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보급하여 업

계 기술진보를 촉진한다. 이 외에도, 농민이 국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돕

거나, 국외 반덤핑 제소에 참여하거나 국제 분규를 조정하는 등 외국 관

련 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경쟁은 경영체제의 경

쟁이다. 농가 가정승포경영제도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실시되어왔다. 그러

나 이 기초 위에서 농가의 경영 잠재력을 한층 더 발휘해야 하며, 농민 

스스로의 협력조직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경제발전 상황을 

볼 때, 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지는 어쨌든 한계가 있고,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의 농민들을 상대로 강력한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농민조직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중국은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농민조직 경험을 거울삼아, 효과적이

고 안정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농민조직을 만들어, 농

민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한다. 농민조직은 국가와 지방의 농업 관련 발

전계획 달성을 도울 수도 있고, 농민의 협상 지위를 강화하여, 시장 교환

에서, 정책 수립에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농민조직

의 규모의 경제와 복사효과를 통해, 농민조직 경영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증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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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보험을 통해 “三農”을 안정시킨다

미국, EU, 일본 및 기타 많은 선진국정부는 농업보험제도를 통해, 효과

적으로 농업, 농촌과 농민을 안정시켰으며, 그 방식은 중국이 본받을 만하

다. 농작물보험은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 중요한 농업 보호 수단과 방식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농민에게 가져올 위험과 손실을 줄이

는 중요한 보장 수단이 되었다. 농작물보험은 일련의 개인보험회사를 통

해 이루어지고, 그들은 농민에게 보험을 판매하고 구체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개인보험기구에 경영, 판촉비용

과 보상비용보조를 포함한 대규모의 보험료보조를 지급함으로써, 농민들

로 하여금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동시에, 개인

보험회사가 농작물보험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그들에게 재보험서

비스를 제공하여, 개인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업수익을 얻도록 한다.

현재, 중국의 농업보험제도는 문제가 많다. 농업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

에, 보험의 보상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농업보험 업계도 계속 손해

를 보는 상황에서 경영을 하고 있으며, 보험수준도 매우 낮다. 선진국이 

농업보험을 통해 농업 생산과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식은 중국의 “三

農” 지지정책 수립에 있어 아주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중국은 미국, EU

의 모델을 거울삼아, 국가 농업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정부는 거시적인 관

리와 재보험만을 실시하고, 상업보험회사로 하여금 정부와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업무를 하도록 한다. 즉 협력체제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은 상

호간의 조직방식을 채택하여, 농민들의 보험 가입과 투자에 대한 적극성

을 유발시켜, 이전 농업보험 경영에 있어서의 도덕적 위험, 역선택 및 기

타 모순을 피해야 한다. 많은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협력보험조직

을 기초로 하고, 재보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국가재정을 지원으로 하

는 농업보험제도를 만들어, 농업 생산과 농민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



273

4.7. 탄력적이고 다양한 농민과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는 조치

를 채택한다

세계 각국은 어떤 발전단계에서도, 탄력적이고 다양한 농민과 농촌 사

회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19세기 60년대의 미국 

<택지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현지 거주자에게 160에이커의 공유지

를 무료로 제공하고, 정부를 통해 농장주와 목장주에게 토지를 무료로 증

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안정을 촉진하였다. 오늘날 농장담보

대출로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비록 목표는 변화과정에 있지만, 평균 약 

14%의 대출금은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농장주와 목장주를 주된 

대상으로 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디언

이 토지를 획득할 때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같은 성질과 목표에 따른 것

이다.

EU는 1975년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게 보조를 

제공하여, 산지와 조건불리지역의 농업발전을 지지하였다. 2000년 공동농

업정책개혁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사전 퇴직제도, 청년농민의 정착 촉

진, 낙후지역의 경제를 우선 발전, 지역간 불평등한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

소하는 조정행위 등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는 농촌사회의 안정을 보장하

는 것이다. 

일본의 산지, 반산지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와 휴경농업 조치(높은 

산지의 농가에게 직접지불을 실시한다)의 주요 목표는 산지 농가를 안정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산지에 남아 농사를 짓도록 함으로써, 이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주가 불안정 요인이 되어, 사회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막는 것

이다.

브라질 정부는 가정농업지지계획을 실시하였다. 주요 목표는 소규모 농

가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소규모 농가

를 토지에 묶어둠으로써, 대량의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농업 

인구의 대도시로의 급속한 이동이 초래하는 도시·사회문제를 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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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탄력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채택하여 농민과 농촌 사회를 

안정시킨 경험은 중국에 있어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WTO 가입 이후, 중

국 농업의 세계화는 가속화되었으며, 앞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은 품종

과 지역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지역과 품종은 경

쟁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어떤 지역과 품종, 특히 중·서부 지역의 식량

과 면화 생산지는 시장에서 뚜렷한 열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지역마다, 

품종마다 다른 정도의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농민 소득에 다른 정도의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지

지정책은 국제분업을 충분히 이용하여, 경쟁력 우위에 있는 농산물의 경

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서부 지역 농민

의 소득 안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일정한 소득지지를 

통해 힘없는 집단을 보호하고, 농촌 사회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4.8.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

전을 촉진한다

농업 기능의 다원화는 세계 농업발전의 중요한 추세가 되었으며, 생태

보호계획(혹은 농촌발전계획)의 소득보조를 기초로 하여, 농민 소득지지체

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을 불문하고,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본과 EU의 농업정책 조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확하게 강조하

였으며, 그와 상응하는 농업지지를 크게 증가시켰다. 한국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도 상당한 규모에 달하였다. 농업 생산조건이 남달리 좋은 미국

정부도 농업 생산에서의 환경문제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으며, 2002년 신

<농업법>에서는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자금지원 역량을 아주 크게 강화하

였다.

농업의 다원성은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풍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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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으로 부분 상품화 투입물을 대체함으로써, 농촌 잉여노동력의 취

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경제적 효율을 높

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농업 생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농업의 생태환경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생산구조를 조정하고, 노동 집약형 농

산물 생산을 강화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에 나타나는 구조적, 단계적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 농업정책의 조정과정에서 농

업의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농산물 국제무역 협상과정에

서 농업 기능의 다원화 입장을 고수하여, 국제 농산물시장의 일원화가 중

국 농업과 농촌에 가하는 충격을 완화하고, 수많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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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2 장

“三農” 문제 해결의 기본 사고와 정책 방향

앞장에서 이미 “三農” 문제의 주요 방면과 상응하는 정책 선택에 관해 

기술하였으며, 관련 국제 경험도 소개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서 논술한 내

용을 기초로 하여, “三農” 문제 해결의 기본적 사고와 정책 방향에 중점

을 두고, 간략하게 개괄한다.

1.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분할에서 도시와 농촌의 협력운
영으로 전환한다

2004년 “1호 문건” 중의 모든 정책 안배는 최근 몇 년간 “三農” 문제의 

심각한 국면을 전환시키는데 있어 이미 뚜렷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반기

에 농민은 10.9%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만약 제도적 기초와 시스

템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선정을 통해 백성을 부양하는 식(善政 民)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 “三

農” 문제 해결에 있어, 농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을 펴는 것만 

못하고, 정책을 펴는 것은 농민에게 권익을 주는 것만 못하다. 근본적인 

돌파구는 농민이 협력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실상, “三農”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와 농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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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구조의 모순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며, 농민에게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한 탓이다. 이원화 구조 하에서, 농민은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통제되고,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착취를 당해, 결국 줄곧 상대적인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알다시피, 중국 농촌은 전통적으로 자치적인 사

회였으며, 자치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규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신중국 성립 이후, 농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에 기

층정권을 설립하였고, 당지부를 촌에 설립하여, 많은 농촌에 전통적인 자

치체 외에 정권의 실체도 설립하였다. 심지어 인민공사시기에는 수천 년

의 역사를 가진 농민의 자치 전통을 철저하게 지리멸렬시킴으로써,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 조직에서의 아주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되면서, 

수 천년동안 형성되어 온 국가와 농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전

에는 수많은 농민들이 “식량만 납부하고 나면, 자유로운 왕”이었는데, 정

권이 농촌 깊숙이 들어온 후, 그들의 자유는 더욱 적어졌다. 최근 10년간, 

농촌에 촌민자치가 보편화되면서, 농민과 정부는 자주 충돌하게 되었고, 

후자의 전자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생

산하는 자는 소수인데, 먹는 자는 다수인 현상(역주: 농촌에 관리가 지나

치게 많음을 빗댄 말)”을 초래하였고, 농민에 대한 착취가 너무 심해졌다. 

농민의 세금부담문제와 상당히 많은 사회적 충돌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

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과도한 통제와 착취가 끝이 없다는 것이며, 기

층정권과도 괴리되어 있고, 이것이 전체 체제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통

제와 착취라는 것이다.

육학예( ，2000)가 지적하였듯이, 중국이 현재 앓고 있는 것은 도

시와 농촌의 종합병이다. 왜냐하면 장기간 실시해온 “도시와 농촌의 분할 

운영, 한 국가의 두 정책”으로 인해 “농촌에 잉여노동력이 굉장히 많고, 

농촌에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도시

와 농촌의 경제·사회 관계가 심하게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

기를, 20세기 50년대부터, 중국은 점차 도시와 농촌을 분할하는 이원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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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건설하였다. 이 체제가 모든 방면에서 둘로 구분된 정책을 실시하였

다. 즉, 도시와 도시 주민에 대하여 하나의 정책을 펼쳤고, 농촌과 농민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또한 수십 년을 걸치면서 이

는 점차 공고화 되었고, 호적신분제도가 더해져 “도시와 농촌의 분할 운

영, 한 국가의 두 정책”의 국면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을 분할

하는 이원화 사회구조로 인해,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노동력, 토지, 자금 

및 다양한 자원과 같은 생산요소가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지 못

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방해하였고, 생산력의 발전에도 불리하

게 작용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즉 교육, 의료, 노동 보호, 사회보장, 양

로, 복지 등의 방면에서의 도시와 농촌에 대한 정책도 달랐다. 같은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도시의 초·중·고교의 교육시설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짓지만, 농촌의 초·중·고교의 교육시설의 경우 향촌에서 자금을 

모아 짓기 때문에, 농민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이는 너무나 불공평한 

대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원화체제의 도입은 계획경제시기에서 기원하였고, 오늘날 비

록 적지 않은 방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노

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예

컨대, 이주, 시장 진입, 융자, 재산권익보장 등에서 농민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三農”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분할에서 도시와 농촌의 협력운영으로 전환하고, 도시와 농촌을 일원화하

는 것이다. 협력관리의 기본 요지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조화와 공정한 

질서를 보장하고, 농민을 평등한 국민으로서 대우하며, 사회의 부와 권익

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이 가장 기본적인 권익을 함께 

나누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신분과 문화수준 등을 초월하여 소

득 조정, 건강보장체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기본적 욕구를 공

유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자유와 평등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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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 여전히 현대화 건설의 주제이자 기초이다.

2004년 “1호 문건”의 농민의 소득 증대를 주제로 한 부분에서, “많이 지

급하고, 적게 거둬들이며,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적 사고를 체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 안배를 실시하였다. 이는 과거 장기간 존재했던 농촌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착취 방식에 대한 조정이며, 정부의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을 총괄하는 이념을 체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

시피, 농민의 소득증대를 정책의 핵심목표로 한 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전

환이 아니라, 회의 문서 혹은 정책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 몇 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말만 많았지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고, 이전 몇 년간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그 문제의 관건은 정부

의 정책결정 방면에서 (정치학에서 말하는) 의도윤리만을 체현했을 뿐, 책

임윤리는 체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도시와 농촌의 협력운영을 제

기하여,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높여야 하며, 제도와 시스템

을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권리 획득과 사회 참여 방면에서의 평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협력운영의 기초적 제도 보장은 농민의 참여이다. “三農”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농민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함께 공

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이익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며, 농민과 관련된 것들을 국가‐‐‐사회의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면, 반드시 현존하

는 사회적 힘의 대결구도를 바꿈으로써 제도 쇄신을 이루기 위한 목표함

수와 제약조건을 수정해야 한다. 사실상, 세계 각국의 경험들이 이미 입증

했듯이, 사회의 어떤 집단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결

정자는 계획적으로 조직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책 수립에도 유

리하도록 하고, 관련 집단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한다. 중국의 수많은 

농민을 조직화해야만, 비로소 약자로서의 집단의 지위를 진정으로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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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자원에 대한 통제능력, 사회 행동능력과 이익 표현능력을 높여, 

협력운영을 이룰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중국의 촌민차치가 일종의 민주적 체현이라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지만,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만

약 촌민자치만 있다고 하면, 기층정권과 농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없으며, 국가의 농촌 사회로의 과도한 침투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도시와 농촌 사회 사이에 양호한 상호 작용의 관계를 만들 수도 없

다. 농민은 촌민자치를 이루어 촌 업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할 뿐만 아

니라,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더 높은 차원의 정부 정책결정에도 참

여하려 한다. 중국 향촌의 관리체제가 압력형 체제에서 민주협력형 체제

로 전환해야만, 비로소 체제에서 향진간부의 농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수 있고, 농촌의 양호한 운영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체제 

하에서는 일부 기층 관리들은 단지 상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하부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농민 기층의 충돌과 농민의 진정(상소)은 이미 생소하지 

않은 일이 되었으며, 사회 안정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민주화 방향으로의 체제 개혁에 의존

할 수밖에 없으며, 농민으로 하여금 기층 관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계속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관리임명제 하에

서, 상·하급은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기 쉽고, 아주 밀접한 관계망을 구성함

으로써, 상급의 관리·감독에 의지해서는 근본적으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농민에게 참여·운영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2. 개혁을 심화하고, 기능을 전환하며, 지지를 강화한다

“三農” 문제의 해결은, 농민 참여·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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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외에, 일련의 기초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여기에서 역점을 두고 

강조할 것은, 반드시 시장화 방향으로의 농촌경제체제 개혁을 계속 추진

해야 하고, 정부의 기능을 전환하며, 국가의 농업에 대한 지지정책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2.1. 농촌 시장화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

시장시스템이 자원배분에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이론과 역사를 

통해 증명된 상식이다. 중국 “三農” 문제의 해결도 시장화 개혁이 계속 

추진되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여년 농촌개혁의 역사를 살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농촌경제발전과 농민 소득증대의 주된 동력은 

가정승포제의 보편적 실시, 향진기업의 건설과 약진, 노동력의 대규모 이

동, 산업화 경영의 왕성한 발전 등이었다. 반대로, 일부 시장화 개혁에 역

행하는 사업방식도 있었다. 예를 들어, 행정력을 통한 식량자원의 동원과 

배분, 식량시장에 대한 독점적 통제, 농민의 도시 이주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구조조정에서의 행정 명령 등은 농민의 이익에 해를 끼쳤으며, 농민

의 소득증대에 영향을 주었다. 농촌 시장화 개혁은 많은 방면의 내용과 

관련되므로, 강조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① 농민에게 더 완전한 토지 재산권을 부여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하여금 토지경영권의 순환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장려하

여, 토지의 순환을 촉진하고, 토지자원의 최적화 배분을 이루도록 한

다. 시장에서 분배된 자원의 효율성은 희소한 자원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중국의 농업 시장화 개혁에서 가장 희

소한 토지자원을 시장 밖으로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중국의 농지제

도는 먼저 “안정”을 강조해야 하지만, “확력”도 강조해야 한다. 안정

을 강조한 나머지 순환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 인사들이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경직된 사고이다.

② 최근 몇 년, “회사+농가”의 산업화 경영 실천은 점차 주시할 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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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범위와 정도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지만, 회사와 농가의 불평등, 교역의 불투명 및 이익분배의 

불평등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농업 산업화 경영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농민의 연합과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산업화 경영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두 방면에

서의 쇄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첫째, 농민조직을 협력중개조직으로 

하여 회사와 교역하도록 함으로써, “회사+합작사+농가”의 모델을 형

성한다. 둘째, 농민협력조직 스스로 힘 있는 용두기업으로 발전하여, 

“합작사+농가”의 모델을 형성한다. 정부는 “용두”기업을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법성, 자금융통과 세금 등의 방면에서 농민의 협력사

업을 더욱더 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화 경영체계는 구조

적으로 균형을 잃게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 

농업 산업화 경영과 구조조정은 조직제도가 함께 성장하기를 요구한

다. 수많은 농민은 “용두”기업에 언제까지나 피동적으로 의지할 수 

없으며, 연합과 협력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이고 평등한 시장주체가 

되어야 한다. 농민의 조직화 문제에서, 우리는 한층 더 인식해야 한

다. 중국 농민의 조직화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원래 농민조직 

스스로 져야 했던 책임들이 정부의 사업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성숙

한 시장경제국가들보다 중국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능들이 더 많다. 

즉, 정부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량의 준정부 기능과 비정부 기

능도 책임져야 한다. 이로써,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 경제·

사회 전환기에 끝없이 나타나는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없어, 문제를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고, 당연한 처리

방식으로도 확실히 해결할 수 없으며,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

렇지 만은 않게 되어, 농민의 이익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새로운 단계의 농업발전은 반드시 민간의 힘을 중시해야 하며, 

이것은 현대 국가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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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량과 면화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변화에 근거하여, 시장화 방향으

로 식량과 면화의 유통체제개혁을 계속 심화한다. 특히 국유 식량기

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중국정

부는 과일, 채소, 육류, 수산물 등의 비곡물 식품에 대한 개입은 비

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발전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형

성하였다. 상대적으로, 식량의 유통체제개혁의 경우 우여곡절이 많았

으며, 진전이 매우 더디다. 현재 명확하게 할 것은 국가의 식량산업

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통상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낮은 효율, 경

직성과 고비용을 초래하고, 식량유통체제는 반드시 전체 경제체제 

개혁과 일치해야 하며,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의 경쟁과 무역

체계를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가의 효

율적인 관리 하에서 사영(개인)부문으로 하여금 시장화 개혁에 더 많

이 참여하도록 한다.

④ 농촌의 정보화 발전을 가속화하여, 구조조정에 있어 제때에 정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조조정에 있어, 일부 지역은 그 효과가 이

상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중요한 원인은 정

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규범

화 되어있지 않고 정보서비스가 차단되어 있어, 붐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기 아주 쉬우며, 시장 균형의 취약성과 시장 진입의 

맹목성을 불러와, 농산물가치 실현에 영향을 주고, 농민 소득의 안정

적 증대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마르크스도 당시 상품가치 실현이 

“아슬아슬한 도약”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농민에게 있어, 이 도

약이 더 아슬아슬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반드시 

확실한 조치를 채택하여 되도록 빨리 국가와 지방 농업정보망을 구

축하고 보완해야 하며, 점차 건전한 현( )급 농촌경제 종합정보서비

스체계를 만들고, 농산물 시장정보망을 한층 더 확대하고 보완한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농업 시장화 요구에 맞는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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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템을 형성하며, 정보의 예측·수집·발표활동을 강화하고, 각지

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농민에게 적시에 시장의 수

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를 전파한다.

⑤ 농산물 품질 표준화사업을 가속화한다. 농산물 품질과 안전문제는 

이미 국내 소비자들의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WTO 가입 후 중국 농산물의 국제적 이미지와 경쟁력에

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농업 구조의 전략적 조정과 

결합되어, 중국 농산물 풀질의 표준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

며, “밭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식품 공급 사슬을 만들고 보완해야 하

고,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

2.2. 정부의 기능을 전환한다: 통제를 줄이고, 서비스를 늘린다

“三農”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협력 행정관리체제가 요

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높은 정책비용과 행정의 낮은 효율성으로 인

해, 일련의 농업에 이로운 정책들이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중국은 이미 20여년의 시장화 개혁을 실시하였지만, 정부부문에서 계획

경제 사업방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깊이 뿌리내렸다. 이

것은 사고방식과 습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종종 권력 혹은 이익과 결

부됨으로써, 개혁에 있어 어려움이 매우 크다. 현재 WTO 가입 후 충격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관리체제는 반드시 자신을 상대로 한 개혁을 실시해

야 한다. WTO에 중국 농업과 농촌에 가져다 준 여러 방면의 충격 중에

서,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정부관리체제에 대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 충

격은 사실상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마도 WTO가 중국 농민에게 준 하나의 선물일 것이다.

정부관리체제개혁의 기본원칙은 당연히 “통제를 줄이고, 서비스를 늘리

는” 것이다. 통제를 줄인다는 것은, 정부부문이 시장경제발전의 법칙과 논

리에 따라 경제를 조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지, 권력의 흐름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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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를 늘린다는 것은, 정부부문

이 시장화와 무역자유화의 요구에 따라 농민에게 이를 테면 정보서비스, 

기술지도, 대출 편리화와 위험보장, 환경보호와 생태건설 등과 같은 더 많

은 방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민의 이익 획득의 기회를 증가시키

고, 시장에서의 위험과 국제 농산물의 충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정치체제 하에서, 행정관리기구는 방대한 조직이며, 아주 중요한 정

치적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각종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어느 정도 관철되었는가는 전적으로 행정관리의 해석

과 그들이 그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흥미와 효율성 여부에 달렸다. 

관리들이 낡은 틀에 얽매여 있고, 적당히 절충하며, 표준화된 절차와 실속 

없고 진부한 상투적인 방법을 이용해 아주 일반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느냐, 

아니면 사리판단을 잘 하고, 현실을 세심하게 주시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과감하게 시도하고 쇄신해 나가느냐, 줄곧 상급에 영합하고, 권모

술수에 놀아나며, 정치시장에서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꾀하느냐, 아니면 인

격이 높고 절개가 있으며, 실사구시 하여 농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느냐

가, 앞으로 정책 실시의 정도와 효과에 있어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이러한 영향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더욱 심해졌다. 왜냐하

면, 현대사회는 더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올슨( 森)은 현대를 두고 “집행권 통치의 시대”라 칭하였다.

2.3. 국가는 농업에 대한 지지정책체계를 세워야 한다

국제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은 농업부문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기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변화시키고, 농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기타 부문 취업자들의 소득과 비슷

한 수준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중국의 현재 농가 경영규모는 아주 협

소하고, 노동생산성은 아주 낮으며, 소비자 위주인 시장조건 하에서 농산

물의 가치 실현은 기타 상품에 비해 아주 어려우며, 위험성이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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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책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 1994년 강택민 동지가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만약 강력한 거시적 조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시장조정에만 의지한다면, 공업과 농업의 발전속도 격

차,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 발달한 지역과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경제발전 격차가 앞으로 점차 커질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발전이 계속될 

경우, 공업과 전체 경제의 발전을 지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

회생활에서의 모순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새로운 모순문제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정권의 공고화와 사회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순수한 시장시스템은 “강자는 살인하고, 약자는 자살한다”는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정부의 보호와 지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수많

은 소생산 농가와 수없이 변화하는 대규모 시장을 순조롭게 접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의 처지는 결국 상대적으로 점차 악화될 것이다.

현재, 중국 농민은 또한 무역자유화의 충격에 직면하였다. 협의에 따라, 

중국은 점차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낮출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반드시 농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 중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전면적

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허용보조”정책

(<농업협정> 제6.1조)을 충분히 이용하고, “감축대상”정책(제6.2, 6.4, 6.5조)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면에 있어 중국은 아주 커다란 정

책조정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밀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국제 농업

지지와 보호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농업지

지정책체계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WTO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벼농사 안정경영대책>, <생물계 특정 산업기술연구 추진

계획>, <농업 전환 경작 지지정책> 등 아주 세밀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설

계하여 만들었으며, 농민의 이익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

의 WTO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성실한 태도와 

실무에 앞장서는 정신은 관련 부문과 인사들이 본받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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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민의 수를 줄이고, 농민을 부유하게 만든다

“三農”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할 때, 약속이나 한 듯이 발견하는 것이, 농민의 수가 너무 많으며 이

로 인해 초래된 노동생산성의 지나친 저하가 바로 “三農” 문제의 핵심적

인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통계수치가 나타내듯이, 2003년 중국 농업의 총생산액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이미14.5%로 떨어졌지만, 농업 노동력은 여전히 사회 총노동

력의 50.5%을 차지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국제적 경제구조 전환의 

보편적 법칙과 아주 다르다. 발전경제학 이론에서, H. Chenery과 M. 

Syrquin(1975)은 <발전의 형식:1950~1970>에서 101개 국가의 1950~1970년 사

이의 역사적 수치자료를 정리하여, 부문의 생산구조와 취업구조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경제 성장과정에서 구조가 전환된 “표준형식”(제2장 

표2‐1 참조)을 그려냈다. 그러나 중국의 구조전환 과정은 그들이 실증연구

를 통해 발견한 일반적 법칙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러

한 차이는 M. Chenery가 말했던 “약간 다르다”는 범위와는 너무나 멀리 떨

어져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농업 취업구조의 전환은 농업 

생산구조의 전환보다 아주 많이 정체되어 있으며, 농촌에 대량의 잉여노

동력이 머물고 있다. ②농업 노동생산성 수준의 향상이 아주 느리다. 사실

상, M. Chenery 이전에, Kuznets(1966)는 32개 국가의 장기적인 시작점과 종

점에 있어 각 부문의 노동생산성을 계산하여, 구조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는 반드시 농업 노동생산성이 증대함으로써, “이 농업 노동생산성의 증대

가 반드시 전국 총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아주 근접해야 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농업 노동생산성은 장기간에 걸쳐 거의 증대하

지 않았으며, “뚜렷한 증대”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③서비스업 발전

이 정체되어 있다. Kuznets는 국민경제를 농업, 공업과 서비스 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구조전환 과정에서 서비스업 성장이 가장 빠르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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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실제 상황은 이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④도시화 과정이 공업화의 

과정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 M. Chenery의 연구에서, 1인 당 평균 GDP가 

1,000달러일 때, 도시화 수준은 65.8%에 달한다고 하였으나, 중국은 2003년 

1인 당 평균 GDP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율

은 40%에도 못 미쳤다. 

농업부문의 취업률이 너무 높아, 중국 농업의 토지생산율은 이미 낮은 

수준이 아니며, 주요 농산물의 단위 생산량은 이미 세계 평균수준을 초과

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고, 어느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밀형 성장의 현상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의 4.8억 농촌 노동력 중, 1.6억 명이 현지에서 향진기업과 기

타 비농업 산업에 종사하고, 3.2억은 농업 노동력이다. 그러나 경종농업에 

실제로 필요한 노동력은 1.5억이고, 여기에 2,000만 명의 전문적으로 임업·

축산업·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더하면, 농업에 실제로 필요한 노

동력은 약 1.7억이다. 이는 중국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1.5억에 달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과거, 중국 사람들은 늘 “세계 7%의 농경지(조정 후 약 10%)로 세계 

21%의 인구를 먹여 살린다”고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이면을 제기하는 경

우는 아주 드물었다. 즉 세계 40%의 농민이 겨우 세계 7%에 불과한 비농

민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민의 지위 향상을 포함한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진보를 제약하였

으며,  결국 농민의 소득증대를 전체 사회의 소득증대보다 느리게 하였다. 

따라서 농촌발전, 농촌 진보와 농민의 소득증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는 바로 농민의 수를 줄이고, 농민의 취업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업화 국가+농민 사회”의 

현상을 바꾸어야 하고, 종합적인 체제개혁과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는 다음 두 가지에 치중하여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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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 )과 성(城)의 문을 활짝 열어, 단계적으로 더 많은 농민으로 

하여금 성진(城 )으로 진입하도록 하여, 성진화 진행을 가속화한다. 비효

통( 孝通)은 80년대 이미 “공업을 농촌으로 내려 보내고”, “농민을 도시로 

올려 보내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와 농촌의 관계 수립에 관한 아이디어

를 제안하였다. 그가 말하는 “공업을 농촌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은 바로 

향진기업을 힘껏 발전시켜, “농민으로 하여금 공업을 농촌으로 들여와 빈

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도록”하는 것이다. “농민을 도시로 올려 보낸다”

는, 그 본래의 의도는 농민을 성진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효통이 볼 때, 향진기업과 향진의 발전이 중국 농민수의 과다 문

제를 해결하는 관건인 것이다.

소성진(小城 )의 역할에 대하여, 아주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아

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80년대 이후, 표현 방법에 있어, “소성진, 대문

장(大文章)”에서 “소성진, 대사고(大思路)”로, 다시 “소성진, 대전략”으로의 

변화를 거쳤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통일되지 않았다. 주류의 관점은, 소성

진 건설이 중국의 국가 상황에 부합하며, 농민의 취업 이전을 촉진하고 

도시화 수준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경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복원(

福垣, 2001)은 소성진의 발전을 중국의 도시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라

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성진이 

흡수할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고 취업 이전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토지를 점유하게 되어,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생산경영과 환경의 효율도 높지 않으며, “도시병”의 폐해보다 

더 큰 “향진병”을 초래하기 쉽다. 소성진의 도시화 수준이 낮고, 확장·복

사 능력이 약하여, 주변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점은 대도시 발전이다. 일부 학자(노매( ), 

2002; 호필량(胡必亮), 2002)는 대도시권의 발전과 지역 일원화 발전 실현

에 관한 전략적 주장을 펼쳤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실질적인 의미가 전

혀 없다. 당의 제16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이미 대·중·소도시와 소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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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제10차 5개년계

획에서도 명확하게 말한 바 있다), 그 관건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정

책에 있어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도시를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소성진을 중점 발전시킬 것인가를 떠

나, 중국의 호적제도를 한층 더 개혁하고, 제도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경계

를 깨뜨리며,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도시중심주의 경향을 점차 없애고, 도

시와 농촌의 노동력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경쟁하

도록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시장경제발전과 사회

진보를 위해 요구되는 필연적인 조건이며, 도시와 농촌 사이를 이어주는 

요소시장을 형성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융합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사회구조와 문화 등의 방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이론적으로 말해서, 호적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공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다. 따라서 호적제도에 부가된 기타 기능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중국 20

여년의 경제개혁과 발전은 점점 더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를 떠나게 

했고, 도시와 농촌 인구의 이동을 빈번하게 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경계

를 점차 모호하게 하였고, 기존의 호적제도는 이미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

리를 못하게 하였다. 동시에, 호구에 따른 복지와 권익의 차별은 점차 도시

와 농촌 사이에 모순을 불러왔다. 따라서 기존 호적제도는 수명을 다하고 

사라질 운명이며, 중국 계획경제의 잔재와 전통적 사회주의의 중요한 특색

이 될 것이다. 어쨌든 되도록 빨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둘째, 농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三農” 문제 해결에 있

어, 농민의 수를 줄이는 것은 농민의 자질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농민의 자질의 높이는 관건은 농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며, 농촌의 거대

한 인구자원을 인력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일종의 인력자본

에 대한 투자이며, 현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자 원천이다. 동시에, 현대

적 관념의 형성을 촉진하고, 농민의 현대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적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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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며, 농민이 취업기회를 얻고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三農” 문제를 해결 할 때, “많이 지급하고, 적게 거둬들이며, 활

력을 불어넣는 것” 외에, “향상”의 문제를 대단히 중시해야 한다. 정부는 

더 많은 지지성 자원을 투입하고, 농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

국의 교육체계에 있어, 고등교육이 기초교육에 우선하고, 기초교육에 있

어, 도시가 농촌에 우선하며, 농촌 교육에 있어, 기초교육이 직업교육에 

우선한다. 농촌 노동력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 교육과 훈련이 전

체 국민교육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이다. 중국정부가 주관하는 

“211”공정(工程)을 통해, 약 100개의 대학이 평균 3억 위안 이상의 투자를 

늘렸다. 최근 계획이 시작된 “985”공정을 통해, 38개 대학에 평균 4억~8억

이 투자될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부 등 6개 부서와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촌 노동력 이전 훈련인 “햇빛공정”은 기세가 드높긴 하지만, 자금은 겨

우 2.5억 위안에 불과하다. 두 사업을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는 중국 교육분야의 자원배분이 이미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에 이르렀으

며, 그 안에 내포된 불공정과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책결정부문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확실한 조치를 내려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농촌 노동력의 이동과 전체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은 늦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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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3 장

중국 농민의 복음
- 당의 16대와 16회 3중전회에서 -

새로운 세기에 진입하면서, 복음이 전해졌다. 당의 16대(역자 주: 당의 

제16차 전국대표대회)는 통합적인 도시와 농촌 경제·사회발전을 제기하였

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정책의 중단을 의미하며, “三農”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모든 사업의 최우선에 놓음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일원화 

정책의 실마리를 잡았으며, 역사가 남겨준 “三農” 문제의 점진적인 해결

이 가능하게 되었다.

1. “三農” 문제의 원활한 문제해결을 모든 사업의 최우선
에 놓았다

2002년 11월 열린 당의 16대에서, “三農” 문제 해결을 소강사회(小康社

; 역자 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에 있어 중

대한 임무로 삼았다. 당의 16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통합

적인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 현대화 농업 건설, 농촌 경제발전, 농

민 소득증대는 소강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에 있어 중대한 임무이다”.

“三農”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농촌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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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써,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三農” 문제 해결을 “최우선(重中之重)”에 

놓았다. 2003년 1월 중앙농촌사업(工作)회의에서, 후진타오(胡 ) 총서기

는 “농업, 농촌과 농민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전체 당 사업의 최우선에 둘 

것을” 제기하였다. 2004년 3월 원자바오( 家宝) 총리는 제10차 전국인민대

표회의 2차 회의의 <정부사업보고>에서 “농업, 농촌과 농민문제 해결은 

우리 전체 사업에 있어 최우선”이라고 제기하였다.

“최우선(重中之重)”는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천으로 옮겨야 하

고, 채택된 일련의 사업 안배와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체현되어야 

한다. 대충 통계를 내보면, 당의 16대 이후, 중공중앙전회, 국무원상무회

의, 중앙경제사업회의의 “三農” 사업 연구·안배 외에도, 두 차례의 중앙농

촌사업회의(모두 2003년에 열렸다), 네 차례의 국무원전문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2개의 중공중앙 문건, 7개의 국무원 문건이 발표되었다. 네 차례의 

국무원전문회의는 2003년 4월 3일 국무원이 개최한 전국농촌세금개혁시점

( 点)사업 TV·전화회의, 2003년 10월 28일 국무원이 개최한 농업과 식량

사업회의, 2004년 3월 23일 국무원이 개최한 전국 농업과 식량사업회의, 

2004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전국농촌세금개혁시점사업회의 등이

다. 2개의 중공중앙 문건은 2003년 1월 16일의 <중공중앙, 국무원의 농업

과 농촌 사회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의견>, 2004년 1월의 <중공중앙, 국무

원의 농민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몇 가지 정책에 관한 의견>이다. 7개의 

국무원 문건은 2003년 3월 27일의 <국무원의 농촌세금개혁시점사업 전면

적 추진에 관한 의견> 2003년 6월 27일의 <국무원의 농촌신용사개혁시점 

심화 방안 관한 통지>, 2003년 7월 23일의 <국무원의 SARS 발생 상황 극

복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의견>, 2003년 9월 17일의 <국무원의 농촌교

육사업 진일보 강화에 관한 결정>, 2004년 3월 22일의 <국무원의 부분 토

지 양도금의 농업 토지개발에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2004년 

3월 28일의 <국무원의 식량 생산 통제를 통한 식량 시장공급사업의 원활

한 추진에 관한 긴급 통지>, 2004년 5월 23일의 <국무원의 식량유통체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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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심화에 관한 의견> 등이다.

당의 16대 이후 “三農” 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三農” 사업 지도사상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주로 다음의 네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농업을 국민경제의 우선에 두는 것에서 “三農” 문제 해결을 전체 

사업의 “최우선”에 두는 것으로 전환한다.

둘째,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발전을 통합적인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

발전으로 전환한다. 통합적인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은 “三農” 문제 

해결과 농촌의 소강사회 건설 추진을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다. 통합적인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은,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 

정책의 부정이며, 도시와 농촌의 일원화 정책의 시작을 나타낸다. 통합적

인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의 실시하기 위해서는 농업하면 농업만을 

이야기하고, 농촌하면 농촌만을 이야기하며, 농민하면 농민만을 이야기하

는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三農” 문제 해결을 전

체 사회 경제발전의 큰 틀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 농민에게 “많이 거둬들이고, 적게 지급하는” 것에서, “많이 지급하

고, 적게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두 알다시피, 국가 공업

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후진공업국가와 만찬가지로, 농업이 공

업을 지원하고, 농촌이 도시를 지원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많이 지급하

고, 적게 거둬들이는” 방침은 중국이 공업화 중기단계에 진입함으로써 확

립되었다. 공업화 중기단계 진입의 구조적 특징은, 농업 노동력 비중이 

55%를 초과하지 않고, 도시(城市)화 수준이 35%보다 낮지 않으며, 일인당 

GDP가 1,000달러(1980년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임선랑(林善浪), 2003). 

중국의 일인당 GDP 수준은 이미 1,000달러(만약 1980년 달러로 계산할 경

우, 1995년에 1,046달러였고, 만약 해당 연도의 환율로 계산할 경우, 2003년

에 1,090달러다)을 초과하였다. 농업 노동력 비중은 55%(1994년에 55%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2년에 이미 50%까지 감소하였다)보다 낮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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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 )화율은 이미 35%(2000년에 35%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이미 

40.53%에 달했다)를 초과하였다. 위에 기술한 공업화 전환점 지표에 따라 

판단하면, 중국은 이미 농업, 농촌이 공업, 도시와 평등하게 발전하는 공

업화 중기단계에 진입하였다(표 13‐1 참조).

표 13-1. 최근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 지표

지    표 2000 2001 2002 2003

일인당 GDP (달러) 853 921 986 1090

농업 총생산 비율 (%) 16.35 15.84 15.38 14.78

공업화율 (%) 43.64 43.54 44.41 45.94

도시(城 )화율 (%) 36.22 37.66 39.09 40.53

농업 취업 비율 (%) 50.00 50.00 50.00 *

Huffman 계수 0.66 0.65 0.64 *

자료 출처: 2000~2002년 수치는 매년 중국통계연감 수치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고, 2003

년 수치는 국가통계국 <200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의 수치로 

계산한 것이며, *는 수치가 없음을 뜻함.

주: 일인당 GDP는 해당 연도 가격 GDP와 해당 연도 환율의 평균치로 계산. 농업 총생

산 비율=농업 GDP/GDP. 공업화율=공업 GDP/GDP. 도시(城 )화율=도시(城 ) 인구/

총인구(도시화율에 진( )인구를 포함되어, 도시(城市)화율보다 조금 높다). 농업 취

업 비율=농업 취업자수/총취업자수. Huffman 계수=경공업 총생산액/중공업 총생산액, 

소비재공업과 자본재공업을 대신하여 경공업과 중공업을 사용하고, 순생산액을 대

신하여 총생산액을 사용한 것은 중국에 이와 상응하는 통계 분류지표가 없기 때문

이다. 주의할 것은, 산출된 Huffman 계수는 실제보다 약간 작을 것이고, 이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은 장기간 중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공

업구조가 중공업에 편중되어 있다. 둘째, 사용한 통계자료에 규모가 작은 소공업기

업의 생산액 수치가 빠져 있으며, 특히 소공업기업이 많은 경공업은 총생산액에 계

산해 넣지 못했다.

넷째, 농민의 소득증대를 농업과 농촌사업의 중심 임무로 하였다. 2003

년 12월 후진타오 총서기는 산동(山 ), 하남(河南)을 시찰할 때, 농민의 

소득증대를 농업과 농촌사업의 중심 임무로 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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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소득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2004년 중공중앙, 국무원은 

특별히 농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문건을 발표하였다. 즉 중앙 “1호 문건”‐‐‐
‐<중공중앙, 국무원의 농민 소득증대 촉진하는 몇 가지 정책에 관한 의견>

으로, 이는 신중국 55년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위에 기술한 지도사상 하에서, “三農” 정책은 만족스러운 변화를 가져왔다.

2. “많이 지급하고, 적게 거두어들이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국가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농민에 대해 “많이 거두어들

이고, 적게 지급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은 현

대 공업과 도시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취약한 산업으로서의 농업, 취약한 

지역으로서의 농촌, 취약한 집단으로서의 농민 등의 역사가 남긴 상황은 

변화지 않았으며, “三農”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다. 통합적인 도시와 농촌

의 경제·사회발전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많이 거둬들이고, 적게 

지급하는”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이는 “三農” 문제 해결의 객관적인 요구

이며, 공업화 중기단계에 접어든 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조정이기

도 하다. 당 중앙, 국무원은 시대상황을 잘 판단하여, 지도 방침에 따라 

“적게 거두어들이고, 많이 지급하는” 정책으로 “많이 거두어들이고, 적게 

지급하는” 정책을 대체하고, “많이 거두어들이고, 적게 지급하는” 정책을 

“적게 거둬들이고, 많이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실천 경로와 방식을 

힘써 모색해야 한다.

2.1. 중앙재정에서 농업의 지지자금을 늘린다

2003년 1월 개최한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소득 분배구조

를 확정하며, 중요한 경제정책을 연구할 때, 농업·농촌과 농민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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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의 위치에 놓고, 도시와 농촌으로 하여금 상호 촉진하고 협조하여 발

전을 꾀하도록 하고, 전체 인민의 부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경제가 발전

하고 국가 재정력이 증강함에 따라, 국민소득 분배와 재정지출의 구조를 

한층 더 조정하고, 농촌 경제와 사회사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며, 국가의 

농업에 대한 지지자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형성

해야 한다. 2004년 중앙 “1호 문건”에서, “三農”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국민소득 분배구조와 재정지출 구조를 한층 더 조정해야 한다고 제기하였

다. 2003년 중앙재정이 지지한 농업 각 방면의 자금은 1,200여 억 위안이

었고, 2002년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다. 2004년의 경우 1,500억 위안 이상에 

달하였고, 전년 대비 300억 위안이 증가하였으며, 20% 이상의 증가 폭을 

보였다. 2004년 새로이 증가한 300억의 자금은, 주로 4가지 방면에 사용되

었다. 첫째, 농촌의 세금개혁을 지지하였으며, 중앙재정의 이전지출을 늘

렸다. 둘째, 생태건설 방면의 투입을 늘렸으며, 특히 산림과 수리 방면이

다. 셋째, 농촌의 사회사업 방면의 투입을 늘렸고, 특히 농촌의 교육, 위생

과 청년농민을 대상으로 한 훈련에 대한 투입을 늘렸다. 넷째, 농업, 농촌 

중·소형 기반시설 건설과 농촌의 복지에 대한 투입을 늘렸다.

2.2.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수립한다

①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해 직접지불을 한다. 국가는 식량위험기금에서 

일부 자금을 동원하여, 식량 주생산 지역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로 

사용한다. 기타 지역도 자기 성(구, 시)의 식량 주생산 현(시)에서 식

량을 재배하는 농민에 대해 직접지불을 실시한다. 현재 이미 27개의 

성(구, 시)에서 식량 직접지불정책을 공포하였으며, 21개 성(구, 시)의 

농민은 식량 직접지불을 받았다.

② 우량종자, 농기계 구입에 대해 보조를 한다. 국가는 자금 규모를 늘

려, 밀, 대두 등의 식량 생산 우위에 있는 지역에 우량종자 보조 범

위를 확대한다. 농민 개인, 농장 노동자, 농기계 전문 농가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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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기계 서비스조직이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교체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보조를 한다. 5개 성에서 대형 농기계 

구매와 교체 보조정책을 공포하였다. 농민은 농사를 짓고, 국가가 보

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중국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다. 국가 통계국

의 표본조사에서 나타내듯이, 2004년 상반기, 농민 일인당 평균 이전

성 소득은 67위안에 달하며, 15.2% 증가하였다. 그 주된 원천은 정부

가 실시한 식량 직접지불 등의 이전지출 증가이다. 그 중, 식량 직접

지불 소득은 전국 일인당 평균 8.2위안, 우량종자 보조는 일인당 평

균 0.8위안, 세금 환급이 일인당 평균 0.5위안, 농경지 조림 보조가 

일인당 평균 2.5위안, 빈곤 부양금이 일인당 평균 0.7위안이다. 국가

가 농민에 대해 실시하는 식량 직접지불과 우량종자, 농기계 구입 

보조 등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에게 양로금 지급, 농민에 대해 최

저소득보장제도 등과 같은 농민의 소득을 직접 증대 시키는 정책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농경지 조림, 빈곤 부양 등의 정책과 같은 과거

에 이미 공포되어 농민 소득을 직접 증대 시키는 정책도 실행 역량

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성 소득은 이미 2004년 농민 소득의 새로

운 성장점이 되었고, 전반기 농민이 획득한 정책성 소득은 전년도 

동기 대비 6배나 되었다. 비록 개개 농민에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농민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셈이다. 

즉, 국가가 “三農” 문제에 대해 중시하고 지지한다는 것, 특히 “거둬

들이는 것”이 “지급하는 것”보다 많은 정책이 머지않아 폐기될 것임

을 알려주었다.

2.3. 농촌 세금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지하고, 농민의 부담을 

줄인다

농촌의 세금개혁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농촌 세금제도개혁 전에, 농

민은 국가에 농업세, 농업특산물세와 가축 도살세를 납부해야 했고, 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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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촌에 삼통오제(촌(村)에서 소득의 일부를 거두어들이고, 향( )에서 총

괄적인 사업을 위해 거둬들이는 비용)를 납부해야 했고, 기타 기부금과 분

담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의무 노동과 누적 노동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

다. 부담의 성질에서 볼 때, 농업세와 농업특산물세는 토지면적에 따라 징

수하며, 재산세와 유사한 비유동적인 세금이다. 도살세는 행위세에 속하지

만, 실제로 “사람 머릿수(人 )”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촌(村)에서 

소득의 일부를 거두어 가는 것은 토지 임차비용에 속하며, 일종의 화폐지

세(地租)이지만, 주로 촌(村)급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향

( )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위해 거둬가는 것도 임차비용에 속하지만, 향진

재정의 부족을 메우는데 사용된다. 기부금, 분담금 중 어떤 것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예를 들어, 일괄적인 종자 공급)에 속하고, 어떤 것은 공익성 

지출(예를 들어, 공동 생산비)에 속하며, 또 어떤 것은 “무분별한 비용 부

담”에 속한다. 누적 노동과 의무 노동은 공익성 지출 혹은 노역 지세에 

속한다. 부담 수준을 보면, 농민들이 말하는 “한 가지 세부담은 가볍고, 

두 가지 세부담은 무거우며, 세 가지 세부담은 밑 빠진 독”란 표현이 실

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반영해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농민이 

납부한 각종 농업세 총액은 약 300억 위안이고, 농민이 직접 납부한 “삼제

오통”과 기타 각종 비용은 약 900억 위안에 달하며, 농민이 납부한 각종 

농업세의 3배에 상당 한다. 농민의 세금부담이 무거운 것은, 농촌 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중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조와 세금정책 방면에서, 선진국과 중국의 상황은 뚜렷

한 대비를 이룬다. 선진국은 모두 농민에게 각종 지지와 보조를 하지만, 

중국의 경우 농민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고액의 각종 농업세를 징수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만약 농민 일인당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각 국가의 농민이 누리는 농업 보조의 폭은, 미국

이 1.4만 달러, EU가 1.7만 달러, 일본이 2.3만 달러이다. 만약 경작지 면적

에 따라 계산할 경우, 토지 1㏊당 농업 보조의 폭은, 미국이 100~1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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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300~350달러, 일본이 약 600달러이다. 만약 농산물에 따라 계산할 경

우, 2000년 미국의 밀에 대한 보조는 1톤 당 약 45달러, 인민폐로 환산할 

경우 1톤 당 약 370위안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처럼 고액의 보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민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농업세 부담은 

농업 총생산액의 약 7%~8%에 달한다. 외국의 많은 농산물에 대한 대량의 

보조와 중국의 마이너스 보조는 중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농업세는 중국 수많은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상쇄시킨다.

중앙의 구상에 따르면, 농촌 세금개혁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

이다. 첫째 단계는 “경감, 규범, 안정”으로 개괄할 수 있으며, 주로 세금을 

정리하고 기타 비용 부담을 없애는 것이다. 즉, “세 가지 무분별한 비용 

부담(三 )”을 정리하고, “삼통오제”를 없애, 과중한 농민의 부담을 덜어준

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는 없애고, 한 가지는 점차 없애고, 두 가지

는 조정하고 한 가지는 개혁한다”이다. 즉, 도살세, 향진의 총괄적인 사업

에 의해 거둬들이는 비용과 교육 기부금 등의 전문적으로 농민을 대상으

로 한 행정사업성 비용과 정부성 기금을 없앤다. 3년간의 시간을 이용하

여 누적 노동과 의무 노동을 점차 줄여나가다가 결국 전부 없앤다. 농업

세와 농업특산물세 및 징수방법을 조정한다. 촌에서 소득의 일부를 거두

어가는 것은 징수와 사용 방법을 개혁하고, 농업세액의 20%를 상한선으로 

하여 농업세에 덧붙여 징수함으로써, 원래의 방식을 대체한다.

현재, 농촌 세금개혁의 첫째 단계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완성하였으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둘째 단계 개혁의 임무는 규범적인 

농촌 세금제도의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개선의 요구에 따라, 

전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해 징수하는 각종 세금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

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공재정제도를 만들고, 뛰어나고 효율성이 높은 기층

행정관리체제와 운영시스템을 만들며, 농민의 소득을 증대 시키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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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협력발전을 이룬다. 당의 16대 이후, 농촌 세금개혁의 진행 속도가 빨

라졌다. 당의 16회 3중전회에서, 농촌 세금개혁시점( 点)의 각종 정책을 

개선하고, 시범지역 사업의 완성을 기초로, 농업세 세율을 점차 낮추고, 

조건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세제 통일을 실현할 것을 결정하여 제시

하였다. 2004년 “1호 문건”에서, 농업세 세율을 점차 낮추고, 2004년 농업

세 세율을 전체적으로 1백분율 낮추며, 조건이 갖추어진 지방에서는, 농업

세 세율을 한층 더 낮추거나 농업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2004년 3월, 원자바오 총리는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2004

년부터 농업세 세율을 점차 낮추고, 매년 평균 1백분율 이상씩 낮추어, 5

년 내에 농업세를 없앤다고 선포하였다. 2004년 7월 5~6일, 전국농촌세금

개혁시점사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는 농촌 세금개혁의 안배를 한

층 더 심화하였고, “두 가지 취소, 세 가지 개혁”을 힘껏 추진할 것을 요

구했다. 즉, 농업세와 농업특산물세를 없애고, 향진기구, 농촌 의무교육, 

현향( ) 재정체제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농촌 세금개혁은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국가 통계국의 표본조

사가 나타내듯이, 2004년 전반기, 중국 농민의 세금지출은 일인당 평균 

11.5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위안 줄었으며, 27.2% 감소하였다. 그 중, 

농업세가 11.3% 감소하였고, 농업특산물세가 80.4% 감소하였다.

2.4.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 기준을 높인다

농촌 개혁 전,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상품 가격의 “협상가격차”의 형식을 

통해, 농민들로부터 공업화를 위한 원시 축적자본을 “거둬들였다”. 개혁 

이후, 공업과 농업 상품 가격의 “협상가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조건 하

에서, 낮은 보상으로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농민을 “착취하였다”.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개혁 후 20여 년 동안,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약 1억 무( )

의 토지를 수용하였으며, 1급 시장을 독점하는 방법을 이용해, 낮은 가격

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국유”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시장가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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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여, 약 2만 여 억 위안(1무당 가격차는 2만 위안이다)에 달하는 토

지 수용 보상비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얻었으며, 매년 1,000여 억위안을 얻

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경작할 땅도 없고, 취업의 길도 없고, 창업할 자

본도 없고, 사회보장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적지 않은 “4무(无)농민”을 탄생

시켰다. 사회안정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을 겨냥하여, 16회 3중전회는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토지 수용 절차와 보상 시스템

의 개선에 착수하기 시작하며, 보상기준을 높이고, 분배 방법을 개선하며,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기하였다.

비록 “적게 거둬들이고, 많이 지급하는” 정책이 아직은 시작단계로써, 

현재 여전히 “거둬들이는 것”이 “지급하는 것”보다 많은 구조에 놓여있지

만, “많이 거둬들이고, 적게 지급하는” 정책 선택에 있어, 정책의 성질이 

변화하였다. 많은 농민들이 “적게 거둬들이고, 많이 지급하는” 정책에 매

우 만족스러워 하며, 필자가 방문조사에서, 농민들이 식량 직접지불정책을 

이야기할 때, 기쁨이 얼굴에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 공공재정의 햇살이 농촌의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20세기 50년대 이후, 중국의 공공재 공급은 줄곧 도시와 농촌을 분할한 

“이중제(双 制)”로 이루어졌다. “인민의 교육은 인민이 스스로 책임진다”, 

“인민의 전기사업은 인민 스스로 책임진다”, “인민의 도로는 인민 스스로 

건설한다” 등의 구호 하에서,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향촌의 교육, 도

로, 수리, 전기사업 등 공공사업과 기반시설 등의 투자 대부분을 농민이 

책임진 데 반해, 도시의 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가 

도맡아 했다. 사실상, 중국 도시와 농촌의 사회사업 발전 격차가 매우 크

다. 농민은 기본 공공재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 사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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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직도 돌출된 문제들이 존재하고, 농촌 공공위생문제가 특히 심하다. 

중국 농촌의 공공위생 보장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① 농촌의 많은 농민들이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 중

국 농촌의 공공의료·위생에 대체로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농촌 의료·위생시설이 상당히 낙후하였고, 의료 수준이 비교적 낮다

는 것이다. 농촌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위생자원은 전국 총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농촌 인구 1천 명당 보유하고 있는 병상의 

수는 겨우 도시의 1/4이며, 1천 명당 보유하는 위생 기술인원은 겨우 

도시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현재 의료기구의 청구비용 수준

은 농촌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있다. 20세기 80년 이후, 농촌의 협

력의료체제는 거의 해체되었고, 절대다수의 농민은 자비부담 의료집

단이 되었다. 위생부 기층위생과 부녀자·아동 보건사의 관련 자료가 

나타내듯이, 87%의 농민이 완전히 자비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의 의료 비용과 의약 가격은 도시의 수준을 근거로 책정된다. 

농민과 도시 주민의 실제 소득 격차는 1: 5와 1: 6 사이로, 농민은 도

시 주민과 똑 같은 가격의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

민은 도시 주민의 의료보험 혜택도 누릴 수 없어, 수많은 농민들이 

어찌 됐든 이러한 의료비용 수준이 가져다주는 무거운 경제적 부담

을 책임질 수 없다. 농민의 의료비용이 농민의 부담능력을 월등히 

초과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수의 농민이 병을 하찮게 여기는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며, 특히 빈곤지역에서, 농민들이 병을 하찮게 여기고, 

병으로 사망하며, 병으로 다시 빈곤해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② 공공위생과 예방보건 사업이 취약하다. 1991~2000년, 정부가 농촌 위

생 예산으로 지출한 누계 액은 690억 위안에 불과하며, 정부의 위생 

총예산 지출의 15.9%에 지나지 않는다. 추정에 따르면, 1991~2000년, 

전국적으로 새로이 증가한 위생경비로 투입된 재정 중에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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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이 농촌에 투입되었으며, 이 비중은 80년대 초반의 수준보다도 

아주 낮다. 농촌의 공공위생서비스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면역

과 부녀자·아동의 보건 등 공공위생 서비스사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

쳤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면역계획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농촌에서 이미 퇴치되었던 풍토병·전연병

의 발병율이 다시 높이지고 있으며 심지어 다시 창궐하고 있다. 일

부 농촌 지역에서는 직업병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병율이 

뚜렷하게 상승함으로써, 농민의 건강을 새로이 위협하고 있다.

농촌 주민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이며,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격차가 매우 크다. 2000년 중국 농촌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수준은 

6.85년이었고, 도시의 평균 교육수준보다 3년 낮다. 제5차 전국 인구센서스

에 다르면, 농촌 인구 중에서 중학교 이상의 문화수준을 가진 사람이 

39.1% 차지하였으며,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65.4%의 수준보다 월등히 낮았

다. 농촌 인구는 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인구는 주로 고등학교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 인력자본의 축적이 현대 경제발전의 요구에 아주 적

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어떤 사람은, “중국의 도시는 유럽과 같고, 중국의 농촌은 아프

리카와 같다”라고 묘사하였다. 실지로 중국의 농촌은 아프리카와 같지 않

지만, 두 가지 극단적인 차이를 들어 중국의 도시와 농촌 사이의 큰 격차

를 비유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생활 차이를 

예로 들면, 2003년 농촌 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비생활 지출액은 1,943위안

이고, 도시 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비생활에 지출한 6,511위안에 비해 4,568

위안이 적으며, 도시 주민의 29.8%에 지나지 않는다. 

소강사회 건설에 있어, 중점은 농촌에 있고, 난점도 농촌에 있다. 농촌 

소강사회 건설과정에서, 농촌 사회사업발전은 아주 어렵다. 농촌 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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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은 농촌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

요하다. 

2004년 7월 개최된 전국농촌세금개혁시점사업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공공재정제도 건설을 제기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공공재정 건설은, 공공재정의 햇살로 하여금 농촌의 대지를 비

추게 하여, 장기간에 걸쳐 향촌의 사업을 농민에게 책임지게 했던 사고방

식을 바꿀 것이며, 통합적인 도시와 농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

근 2년 동안, 농업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점차 강화하고 개선하였으며, 절

수관개, 사람과 가축의 식수 해결, 가스 보급,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목

초지 울타리 조성, 향촌 도로 다지기 등의 “농촌 6가지 소규모 공사( 村

六小工程)” 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농민의 기본 생산조건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였다. 다른 방면으로, 2003년 1월 <중공중앙, 국무원의 농업과 농촌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 농촌 사회사업 건설을 재정지출 범

위에 집어넣고, 국가는 앞으로 매년 교육, 위생, 문화 등의 사업경비를 증

가시켜, 주로 농촌에 투입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사회사업 발전의 격차

를 점차 축소한다고 제기하였다. 최근, 농촌의 사회사업 발전은 새로운 진

전을 보이고 있다.

① 일부 지역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농촌 협력의료를 실시하였다. 

국가는 우선 시범지역의 농민들에게 재정을 통해 일인당 10위안을 

보조하였으며, 모두 합쳐 10억 위안을 마련하여 이 개혁사업의 재정

으로 투입하였다.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14.7%의 농가가 농촌 

협력의료에 참여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5.7백분율이 증가하였다. 

2010년까지 중국이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협력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② 농촌의 의무교육에 대한 투입 수준이 낮고 투입체제가 불합리한 상

황을 겨냥해, 최근 중앙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첫째, “국무

원의 지도하에서, 지방정부 각급별로 책임을 지고, 각급별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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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이 위주가 되는” 학교 경영제도와 정부의 재정투입을 위주로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경비를 마련하는 투입체제를 확립하였다. 둘

째, 교육의 투입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의무교육에 대한 투입

이 전체 교육 투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이고, 새로이 증가

하는 교육 투입을 주로 농촌의 의무교육에 사용할 것을 명확히 하였

다. <국무원의 농촌교육사업 진일보 강화에 관한 결정>에서, 2007년

까지 서부지역에 9년제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85% 이상이 되게 하고, 청장년의 문맹률을 5% 이하로 낮출 것이라

고 제기하였다. 최근, 중앙정부는 서부 농촌지역 선생님들의 월급에 

있어 보조를 하고 있으며, 국채를 마련하여 농촌에 다 쓰러져가는 

초·중·고교 교실 개조에 사용하고 있다.

③ 중국은 농촌의 양로보험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비교

적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첫째,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은 농촌 양

로보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 

도시로 들어가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농민, 소성진(小城 )의 농민 

호적에서 도시민 호적으로 전환한 인원과 농촌의 가족계획 인구를 

대상으로 양로보험 문제해결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셋째, 북

경, 강소(江 ), 운남(云南), 산서(山西) 등의 지역에서는 정부재정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농민, 특히 가족계획 인구에 대한 보조역량을 

증가시켰다. 2003년 말까지, 중국 농촌 양로보험 가입자의 누적 수는 

이미 약 6,000만 명에 달하며, 기금의 총누적액은 260억 위안이고, 

140여만 명의 농민이 노인연금을 타기 시작했다.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모색한다. 최저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각종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어, 정상적

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해 자금 혹은 물질적 도움을 줌으

로써, 그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저생활보장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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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절대다수의 시장경제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전

체 공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사회구휼제도이며, 모든 

현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구성 부분이다.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건립은 농민의 수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를 

만족시키는 것이며, 농민이 공민으로서 당연히 향유해야 하는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1997년부터, 중국은 조건이 갖

추어진 농촌에 점차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생활보장을 받는 농촌 인구는 338만 명이며, 농촌 

빈곤 인구의 약 1/10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대부분 노동능력이 없는 노

인·병자·고아·과부·신체장애 등의 다섯 가지 사회보장을 받는 농가와 장애

인 등이다. 중국의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사회구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공공재정제도의 건립은 어렵고 힘든 점진적 과

정이다. 중국의 공업화가 중기단계에 진입한 것을 볼 때, 마땅히 농업이 

공업을 지원하고, 농촌이 도시를 지원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공업과 농업

의 평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공업

화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취업 구조 전환은 생산총액 구조의 전환

에 비해 심각하게 정체되어 있다. 이는 문제를 가져온다.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생산총액(1차 산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2·3차 산업도 포

함한다)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의 공공재를 제공하기란 큰 어려움이 

따른다. 동시에, 장기간 농촌에 대한 공공재정 지지가 부족했던 역사적 조

건 하에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공공재정제도를 건립하여, 농촌 경제·

사회사업을 공공재정 안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의 이익관계 조

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어렵고 힘든 점진적 과정이다. 농촌 세금개혁을 

예로 들 경우, 만약 단지 수백억의 농업세 감면만을 언급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사실 그것은 경제, 사회 및 정치 등 여러 가지 방면의 개혁과 

연관되므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시간 간격도 길



311

다. 2000년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08년까지 계획해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농업세를 없앨 수 있다.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공재

정의 햇살이 농촌의 대지를 비추는 것으로도 기쁘고 위안이 된다.

4.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제도 마련이 추진되
고 있다

중국은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농촌 노동력의 공업과 도시로의 이동 속

도가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속도에 비해 뚜렷하게 

정체됨으로써, 대량의 인구가 농촌에 묶여있게 되었고, 대량의 노동력이 

농업에 묶여있게 되었다. “三農”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농촌 노동력

을 비농업 부문으로 취업 시키는 것과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동시키는 것

이 어렵다는 것이다. 

개혁 이후, 중국 농촌 잉여노동력의 이동은 아주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국가 통계국의 농촌 사회·경제조사 총대조사( )에 따르면, 2003년 

말, 농촌에서 이동한 노동력은 16,950만 명에 달하고, 이동 노동력의 비중

은 농촌 노동력의 34.9%를 차지하며, 약 1/3이 이동하였다. 농촌에서 이동

한 노동력은 대부분 외지에 가 기타 분야에 종사하며, 2003년 농촌에서 

외지로 가 기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11,390만 명이고, 농촌 노동력

의 23.2%를 차지한다. 그 중, 농촌에 상주하는 농가(향진행정관할 내에 거

주하는 가구)에서 외지로 가 기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8,960만 명이

다. 온 집안이 외지로 가(가족 모두가 주거지를 떠나 주거지가 소속된 향

진행정관할지역을 벗어나 기타 분야에 종사함) 기타 분야에 종사하는 노

동력이 2,430만 명이다.

농촌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임무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 2003년, 전국 

농촌 노동력은 4.9억 명이며, 그 중 약 1.5억 명의 농촌 잉여노동력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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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중국 농촌 인구는 8억이며, 새로이 증가하는 인구는 주로 농촌

에서 비롯된다. 비록 공업화와 도시화 진전이 순조롭지만, 2020년에도 농

촌 인구는 여전히 약 6억일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2020년 농업의 총생산

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로 감소할 것이며, 농촌 노동력

이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까지 줄어들 것이다. 농촌 

노동력을 이전시키는 임무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의 16대 이후, 농민의 취업정책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2003

년 1월,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 “공평한 대우, 합리적인 지도, 완벽한 관리, 

잘 된 서비스”의 방침에 따라, 농민이 도시에 가 일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

건을 만들 것을 제기하였다. 16회 3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사회주

의시장경제체제 개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현( )지역의 경제

를 힘껏 발전시키고, 성진(城 )화 진행과정을 가속화하며,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 시장을 점차 통일시키고,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제도를 

만들어, 농민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 결정은 농촌 노동력 이동의 행선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즉, 현지

역 경제를 힘껏 발전시키고, 성진화 진행과정을 가속화하여, 농촌 노동력 

이동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농촌 잉여노동력 이동의 제도 선택을 명확히 

제시한다. 즉,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 시장을 점차 통일시키고,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제도를 만든다. 2004년 1월 <중공중앙, 국무원의 농민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몇 가지 정책에 관한 의견>에서, 도시에 가 취업한 

농민공은 이미 산업 노동자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고, 도시를 위해 부

를 창출하였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제기하였다. 이 문건은 관련 법률·법규

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도시에 가 취업한 농업의 각종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 문건은 농민공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도시로 간 농

민들로 하여금 도시에 융합 되도록 하는 정책적 틀을 확립하였다. 구체적

으로 말해서,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 시장을 점차 통일시키는 것과,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제도를 만드는 것을 둘러싸고, 최근  많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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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려졌고, 다음과 같이 상응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① 전문적으로 외지로 나가 취업하는 농민공에 대한 증명제도를 없앴

고, 농민이 외지로 나가 취업할 때 필요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세기 90년대의 농민공 대이동을 직면하면서, 1994년 노동부문은 농

민의 지역을 벗어나는 이동에 대하여 증명카드 관리제도를 실시하였

다. 농민공이 도시에 가 일을 할 때 건강증, 취업증, 임시 주거증명 

등 명목상으로 필요한 수많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다.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농민공이 지불해야 했

다. 이러한 증명제도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관리의 역할을 할 수 없

었으며, 그 목표는 농민공이 도시에 가 창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

함인 동시에, 일부 부문의 수입을 늘리는 경로가 되기도 하였다. 

2004년 중앙 “1호 문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시에 가 취업

하는 농민을 겨냥한 차별성 규정과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한층 더 

정리하고 없애며, 농민이 지역을 벗어나 취업하고 도시에 가 일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법을 바꾸어 도시에 가 

취업한 농민과 고용 사업장에 무분별하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막는다. 새로운 주민신분증 관리조례가 이미 반포되어, 적당한 시기

에 외지에서 온 인구에 대하여 실시했던 임시 주거증제도는 없어지

고, 임시 주거 신고제도가 실시될 것이다. 신분증 조례의 실시로, 임

시 주거증은 발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심양(沈 )

시는 임시 주거증을 없애고, 임시 주거 등기제도로 바꾸었으며, 시민

화 대우, 인성화 관리, 친절 서비스를 제기하였다.

② 대·중도시의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농민이 도시에 가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다. 2004년 5월 1일부터, 성도(成都)시

는 일원화 호적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비농업을 

구분하는 호구의 구분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주민 호구”로 통칭하여 

불렀다. 기존 호구를 “주민 호구”로 통일한 후, 직업 구분에 따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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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생산에 종사하는 인원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직업 구분을 통

해 “농민”이란 칭호를 붙일 수 있다.

③ 도시정부는 도시로 간 농민공에 대한 직업훈련, 자녀교육, 노동보장 

및 기타 서비스와 관리 비용을 정상적인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

다. 도시의 초·중·고교에 다니는 농민공 자녀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

과 기준은 현지 학생들과 차별이 없어야 하며, 호적이 없다고 해서 

내는 비용, 학교 선택 비용을 걷지 말아야 하고, 농민공에게 기부금

과 분담금 등의 기타 비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④ 수용·송환에서 수용·구제로 바뀌어야 하며, 이 제도는 겨우 한 주간

의 준비과정을 거쳐 공포되었다.

⑤ 2004년부터, 농업부, 재정부, 노동과 사회보장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와 건설부는 “농촌 노동력 이동 훈련 햇빛공정”을 공동으로 조직하

여 실시하였고, <2003~2010년 전국 농민공 훈련계획>에 구체화되어 

있다.

⑥ 중앙 지도부의 많은 관심 하에서, 2003년 연말을 전후하여, 농민공 

“임금 받아내기” 운동이 “기세 드높게” 물결쳤다. 정부의 전문 “지도

부 소조”도 협력조직을 이루었고, 대중매체도 “전력을 기울였다”. 더

욱 상징적인 의의가 있었던 것은, 원자바오 총리에게 “사실”을 말해 

자기 남편의 밀린 임금을 받아낸 사천(四川)성 여성농민 웅덕명(熊德

明)씨가 “2003년도 중국중앙방송(CCTV) 사회공익상”을 받았다는 것

이다.

위에서 기술한 방침, 정책 혹은 조치의 공포는, 농촌 잉여노동력의 비농 

산업으로의 이동과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할 것은, 비록 최근 2년간 농촌 잉여노동력 이동

문제를 놓고 많은 방면에서 탐색하고 노력하였으며, 또 어떤 방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도 있었지만, 당의 16회 3중전회에서 제기한 도시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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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시장의 점진적 통일,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제도 마련

의 목표와는 아직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三農”의 새로운 정책은 방금 막 시작되어, “三農” 문제 해결의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이 아직 멀다.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명목소득 격차가 매

우 크며, 2003년에는 3.2: 1이었다. 사실상, 도시 주민은 주택, 사회보장, 공

공위생과 교육 등의 방면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지만, 농민의 순소득

을 현행 통계 조건에 따라, 납부한 세금 및 생산자재에 대한 투입 등의 

요인을 집어넣어 계산할 경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실질 소득 격차는 약 

5: 1에서 6: 1이다.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

다. 다음과 같이 주로 세 가지 방면에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첫째, 농업 

노동생산성과 비농 산업의 격차가 벌어진다. 농업과 비농업의 일인당 평

균 창출하는 GDP는, 1990년의 1: 3.9에서 2001년의 1: 5.2로 확대되었다. 새

로운 형태의 공업화 길에 접어든 후, 공업의 과학기술 함량이 증가하였고, 

정보화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과 비농 산업의 노동생산성의 격차

가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Simon·Kuznets가 1954년 “역U

형 가설”을 제기하였다. 저소득국가에서 중등소득국가로 올라가는 과정에

서 경제발전은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격차는 줄어들 것이란 내용이다. 일본 경제학자 速水佑次 은 

Simon·Kuznets의 가설을 근거로, 1990년의 일인당 평균 GDP수치와 19개 국

가의 20세기 70년대와 80년대의 지니 계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의 

역U형 곡선을 그렸으며, 계산을 통해 얻은 역U형 곡선의 꼭대기 부분은 

일인당 평균 GDP가 2,000~3,000달러였고, 가장 높은 지점은 2,700달러였다. 

2003년 중국의 일인당 평균 GDP는 1,090달러로, 바로 저소득에서 중등소득

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으며, 일인당 평균 GDP 2,700달러와는 아직도 큰 

차이가 있다. Simon·Kuznets 가설에 따라 그린 소득분배 역U형 곡선을 놓

고 판단해 보면,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특히 중국의 농업 생산조건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으며, 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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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경제의 효율과 이익도 낮으며, 그렇다고 공

업이 농업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도 없다. 국제 경험을 근

거로 판단하면,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가 

아마도 얼마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셋째, 선진국 공업과 농업의 취업자 소

득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

를 예로 들면, 몇 개 경제 선진국의 20세기 60년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공업 취업자의 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농업 취업자 소득은 프랑스가 36, 

서독이 44, 미국이 56으로 그 격차가 아주 뚜렷했으며, 이 나라들은 당시 

이미 현대화된 국가였다. 미국 농업은 남달리 좋은 부존자원과 생산조건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20년대 농업 취업자의 소득은 비농

업 인구의 40%였고, 50년대는 50%였으며, 80년대는 80%였다. 결국 다량의 

우대조건과 보조에 의지해 현재에 와서 비로소 같게 되었다. 위에서 기술

한 세 가지 점을 근거로, 왜 개혁 이후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

차가 벌어지는 이러한 경제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동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

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도시와 농

촌 주민의 소득 격차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현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비교적 큰 조정을 해야 한다. 먼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잘 

억제시켜야 한다. “三農” 문제 해결은 어렵고 힘든 장기적인 과정이며, 결

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三農” 정책에서 나타난 기

분 좋은 변화를 통해, “三農”의 아름다운 내일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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